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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일차 인 목 은 경 평가제도에 한 핵심 쟁 을 발

굴하고 그에 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하여 여덟 

가지의 심층 논의주제를 선정하 고 학계․실무 문가들이 참여하

여 각 쟁 에 해서 논의하 다. 경 평가제도 반에 한 논의가 

아니라 세부주제별로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구체 이고 세부

인 내용을 담으려 노력하 다. 둘째, 공공기  경 평가에 한 실무

담당자에 한 심층면 조사를 통해 공공기  경 평가에 한 다양

한 장의 목소리를 수렴하 다. 심층면 조사는 실무담당자들의 경

평가제도에 한 인식  평가 그리고 경 평가제도가 공공기  경

리에 미치는 실질  향 등을 악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1. ‘평가범주  지표의 구성과 내용에 한 분석’에 한 연구

평가지표의 구성체계  세부평가내용을 비교 검토하면서 다음과 

같은 시사 을 도출하 다. 첫째, ‘정부의 정책  요구를 반 한 지

표’와 ‘기 의 설립목  구  노력과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 간에 균

형이 필요하다. 행 공공기  경 평가제도는 무도 다양한 정책 

요구로 인한 과잉 기 로 공공기 을 무능하게 만들고 있다.

둘째, 개별 평가지표와 련해 불필요한 리부담이 발생하지 않

도록 유사한 평가지표를 정비하고, 외부평가와 연계하는 비 을 축

소할 필요가 있다. 행 공공기  경 평가는 공공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요구뿐만 아니라, 국민권익 원회, 행정안 부, 산업통

상자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정보원 등 다양한 부

처의 요구를 반 하고 있다. 공공기 이 본연에 업무에 집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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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각 부처에서 주 하는 외부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최

소화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요사업 성과지표 개선을 해 보다 체계 이고 장기 인 

지원이 필요하다. 매년 숙제검사를 하듯이 지표개선 의견을 수렴하

고, 이를 통해 단편 인 개선을 추진해서는 재와 같은 낮은 변별력

을 개선할 수 없으며, 평가지표 간 상충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

서 각 기 에서 리하는 성과지표 Pool을 종합 으로 리하고, 정

부-학계-공공기 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력 연구를 통해 미래지향

인 지표의 발굴과 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국정과제의 경 평가 지표화에 따른 문제 과 응방안’에 

한 연구

공공기  경 평가 평가지표 선정 기   차를 검토한 후 다음

과 같은 두 가지 문제 을 지 하 다. 첫째, 국정과제의 경 평가 

지표화로 인하여 공공기  경 성과  경 활동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다. 공공기  경 평가가 기 장과 기 에 미치는 향

력은 매우 크며, 그로 인해 공공기 은 평가지표에 따라 기 을 운

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래서 공공기 의 설립목 이나 경

성과와는 무 하거나 상충하는 목표와 내용을 가지는 국정과제가 경

평가지표로 구체화된다면, 국정과제 반  평가지표 주의 기  

운  노력은 증가하고, 기  본연의 업무와 사업, 경 성과에 한 

노력을 이는 왜곡이 일어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

화하기 해 본 연구자는 국정과제가 반 된 경 평가지표의 비 을 

제한하는 것과 공공기 의 업무 특성이나 유형을 감안하여 국정과제 

반  지표의 비 이나 종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응방안으

로 제안하 다. 

다음으로 검토한 사항은, 국정과제의 경 평가 지표화가 빈번하게 

일어나 공공기  경 평가지표의 안정성을 해한다는 이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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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20년간 공공기  경 평가 지표의 변

화와 국정과제를 매칭시킨 분석결과에 따르면, 1998년부터 공공기  

경 평가 지표는 2007년을 제외하고는 2017년까지 매년 신설․수정

되었고, 신설․수정된 경 평가 지표들은 평균 90% 정도 국정과제

와 연계되었을 정도로 국정과제의 경 평가 지표화가 빈번하게 일어

났다. 이는 경 평가에서 우수한 평정을 받고자 하는 공공기 들의 

략 , 기회주의  행태를 유발할 수 있고, 공공기 의 략  행태

는 공공기 의 자율  경 과 설립목 에 부합하는 효율  경 성과 

창출이라는 공공기  본연의 행태를 해하는 요인이 된다. 한, 국

정과제와 무 한 업무 역과 설립목 을 가지는 공공기 의 경우, 

경 평가에서 좋은 등 을 받을 가능성을 포기할 수 있고, 이러한 자

포자기는 경 평가 결과에 한 공공기 의 수용성을 하시키고, 

본연의 사업성과 달성과 국민의 편익 증진에 소극 인 태도를 갖게 

되는 문제를 래할 것이다. 

3. ‘경 평가제도의 환류 체계 진단  개선 방안’에 한 연구

공공기  경 평가제도의 환류 증진을 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

한다. 첫 번째로, 공공기  리방식을 료 심의 수직  지휘 계

가 아닌 료-공공기  종사자 간 동반자  계로 환할 것을 주

문한다. 특히, 지난 2007년 ｢공운법｣에 기 한 통합 경 평가제도의 

모형으로 설정했던 PDCA 사이클을 통제ㆍ감독 모델 심이 아니라 

컨설  모델 심으로 재설계하고, 이에 맞는 평가지표 설정  세부

평가내용 재구성이 필요하다. 

두 번째 제언은, 인센티  성과 의 격차 축소이다. 직원 수 에서 

1,000만 원 이상이 교차하고, 기 장 연 의 50%를 좌우하는 공기업

의 인센티  성과  격차를 과감하게 축소해야 한다. 공기업의 성과

 격차(250～300%)를 최  150% 이내에서 축소하고, 정부기 의 

성과  역시 일정 수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인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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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규모의 격차 축소를 넘어 성과 의 세부 지  내역 역시 평

가체계 환에 따라 재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공공기  경 평가제도의 신뢰도ㆍ수용도를 높이고 경

평가 결과의 환류 효과가 제 로 작동되기 해서는 평가주기를 탄

력 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공기업ㆍ 정부기  에는 매년 평

가가 부담스러운 기 도 많고, 평가지표 역시 매년 평가할 필요가 없

는 것들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  유형별로, 평가지표별

로 평가주기의 탄력  운 이 필요하다. 

4. 경 평가단 구성과 문성․역량․책임에 한 비  분석

경 평가단 구성  그 문성과 련된 이슈들을 정리하 다. 이

를 해 먼  경 평가단의 구성 근거  황을 정리하 고, 그다음

으로 경 평가단의 문성과 역량 강화를 논의하기 한 기 로서 

경 평가단의 직무와 소양 그리고 역량을 검토하 다. 정책  시사

으로 평가 거버 스 구조의 변화, 평가 원 모집 방식의 변경, 평

가 운  장 인력 수요  구조의 변화 등을 제시하 다.

5. 경 평가 리주체 변화의 필요성  안

기획재정부 심의 경 평가제도의 문제 과 경 평가 리주체

의 개편 필요성, 그리고 이에 한 안으로 제시되는 다양한 방안들

에 해 논의하 다. 그 해법으로는 우선 공운 를 기획재정부로부

터 독립시켜, 객 인 시각을 지닐 수 있도록 제3의 조직 형태로 

환시킬 필요가 있음을 지 하 다. 특히 공공기  경 평가의 심의

ㆍ의결기 인 공운 의 실질  주재자가 기획재정부여서는 안되며, 

정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 국한되지 않고 그것보다는 더 넓은 

시야에서 조망할 수 있는 부처나 심 이 공운 를 책임져야 한다.

둘째, 정부기  평가 리주체의 변화와 련하여 공기업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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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정책 사업을 탁받아 행하는 정부기 의 경우, 수익성에 

을 둔 평가모형을 차용하기보다는 공공부문에 합한 평가모델을 

참고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 한 공공기  유형  평가유형

을 제로, 시장형 공기업과 그 외 나머지 기 을 구분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주무부처를 심으로 정부기 들의 기능  활동을 

조율ㆍ 재하면서 정책 달체계의 효율성  효과성을 제고하는 조

치가 행해져야 한다. 

6. 기 별․유형별 맞춤형 경 평가:가능성  도

맞춤형 경 평가제도 논의의 시작은 궁극 으로 공공기  소유권 

기능이 기획재정부에 과도하게 집 된 문제의 개선이어야 함을 지

한다. 소유권 기능이 집 됨에 따라 경 평가제도가 표방하는 목표

나 취지와 달리 공공기 의 사업실 이나 성과와 무 하게 상 평가

방식으로 변질되고, 공공기 의 경 략 수립에 있어 경  외 인 

요소들이 향을 미치는 모순  상이나 경 목표가 왜곡되는 목표

치(goal replacement) 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해결방안으로, 첫째 기 약제도(framework agreement)에 입각

한 내부  운 도구로의 환을 제시한다. 국, 뉴질랜드 사례처럼 

타 국가들의 경우 일반 으로 주무부처와 공공기  상호 간의 목표, 

역할ㆍ기능, 책임  운 에 한 기본 인 사항을 명문화한 기

약(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재무부처

는 공공기  성과 향상을 해 상업  목 과 사회정책  목 을 균

형 으로 고려하여 주무장 에게 경 략과 성과목표 수립, 이사회 

구성ㆍ임명, 성과 리, 규모 투자 혹은 거래 승인에 한 조언 등 

보충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성과 평가는 국민 책임성 제고를 

해 리더십, 주요사업실 , 조직 리성과, 략, 투자, 목표체계의 정

합성 등 다양한 차원에서 종합 으로 실시된다.

공공기 의 자율경 은 명확한 경 목표 설정과 결과에 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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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를 제로 한다는 에서 기 약은 이를 한 기본 인 토

로 인식되고 있다. 한 운  측면에서 주기 으로 기 약을 검

하여 재의 책임과 역할 분담과 련된 실질 인 내용을 기 약

에 포함해야 한다는 을 강조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제도로

서 2008년도에 도입되었던 기 장 경 계약제가 있다.1) 뿐만 아니라 

경 평가와 연계한 성과 약제 도입 등에 하여 언 된 은 있으

나 이에 한 깊이 있는 연구과 논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공공기

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맞춤형 경 평가

의 실질 인 작동기제로서 기 약제도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방안은 공공기  유형별 지표체계  평가체계 차별화이

다. 공공기  유형의 재분류에 해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획기 인 안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  유형을 재분류하

기 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하겠지만 이와 동시에 행 유형분류체

계하에서도 각 유형별로 지표체계  평가체계를 근본 으로 차별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행 유형분류에서도 1유형 공기업, 2유형 공

기업, 기 리형 정부기 , 탁집행형 정부기 , 강소형 정

부기 은 존립 목 , 사업 특성, 경 여건 등이 매우 상이하다. 그럼

에도 재는 공기업과 정부기  모두에 해 경 리 범주와 주

요사업 범주에서 동일한 평가지표들을 용하고 있고, 각 지표별 평

가기 과 평가방식도 획일 으로 규정되고 있다. 

7. 공공기  사업  기능에 한 평가의 필요성과 제조건

공공기  기능 검의 필요성, 역  정부 공공기  조직․기능 조

1) 우리나라 기 장 경 계약제는 기본 으로는 기 장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

여 성과달성 여부를 단하려 할 뿐 주무부처 장 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

는지와 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제도는 역할과 기능에 

해 주무부처와 공공기  간 상호이해 증진을 한 것이 아니라 기 장이나 

해당 공공기 을 통제하려는 목 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에서 

서구유럽의 기 약제와 차이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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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등에 해 살펴보았다. 나아가 조직 기능조정을 한 경 평가제

도의 황, 연 과제 선행과제 병행과제 후속과제 등으로 꼽힐 만한 

공공기 의 개 방향을 제시하 다.

구체 인 개선방안으로 우선, 공공기  기능조정, 개 의 추진체계 

명확화를 강조하 다. 공공기  개 의 주체가 모호하고, 그 추진체

계도 불투명하므로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 늦었지만 지 이라도, 민

간 문가․시민사회․언론 등의 의견이 충분히 존 되고 반 되게

끔 재정비해야 한다. 개 의 효과를 숙의하고 홍보하여, 통령의 지

원과 정책의지를 담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추진

력도 붙고 책임 소재도 분명해진다.

두 번째로, 상시 평가제도에 기능과 사업의 평가를 한 제조건

으로, 경평 주요사업 평가제도의 개편과 상시 련 기구 설계가 필요

하다고 역설하 다.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각 부처 산하기 과 공기

업, 정부기 을 포함한 기능 재조정 역시 계속해야 한다. 독립평가

기구의 경우에도 이와 별도로 상시 기능조정기구와 이를 연계, 조정

하는 의기구가 있어야 한다. 장기간에 걸쳐 기능 재조정을 하고 있

는 해외사례도 참고해야 할 것이다. 

국정운 의 방향과 과제, 상  벨의 목표와 원칙, 각 공공 역 

본연의 업무 간에 잖이 불필요하거나 서로 상충하는 요소들이 있

다면 수시로 실성 있게 수정해가는 일을 이러한 성격의 기구로 하

여  수행할 여지를 만드는 것 한 요하다. 각 기  특성을 존

하는 경 평가 신 반 인 정부업무 평가의 일부로 치부해버리고 

마는 일, 국정과제가 과도하고도 빈번하게 경 지표로 신설․수정되

는 일, 경 평가 지표의 설정과 용을 수직  톱다운 방식 일변도로 

획일 이고 경직 으로 해나가는 데서 비롯되는 경 효율성 해 같

은 제반 문제 들의 개선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공공부문 구조, 기능조정 과정의 변화 리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효과성 제고를 해서는 거창한 정책목표를 수

립하는 것보다 실질 인 과정 리가 더 요하다. 즉, 구조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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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공기  내부 구성원의 수용성  실행능력을 강화하여 조직 내

부에서 변화의 방향을 수용하고 조직의 효율성  효과성 증 를 도

모하도록 하는 것이 더 요한 과제이다.

이를 해 리더십 리, 직업능력개발 강화, 변화에 필요한 극

인 동기부여형 인사 리  조직문화 형성, 업무 로세스 재설계, 정

보시스템 구축 등 공공부문의 특성에 맞는 종합 인 변화 리가 더

욱 강조되어야 한다. 이를 해 공공부문 구조조정 정책결정 방식의 

개선과 조직변화에 필요한 리 시스템 도입  역량 리기법을 활

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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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  문제 의식

공공기  지배구조의 특성을 논할 때 가장 요한   하나는 소유

주로서의 정부가 충분한 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설계․

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공공기 은 일반 으로 국민을 

한 보편 인 공공서비스의 효과  생산, 리,  제공 등을 목 으로 설

립된 공  기업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특별한 지 가 부여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직간 인 재정  지원에 의하여 운 된다. 즉, 공공기  존립의 

근거  목 사업은 정부의 정책과 매우 하게 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소유권자인 정부가 공공기 이 본연의 목 에 충

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여 는 개입하는 것은 공공기  경

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공공기 의 지배구조를 ‘정부의 

공공정책의 효과  수행을 하여 설립된 공공기 에 참여하는 이해 계

자들 간의 상호작용의 제도  규칙’이라고 정의한다면(윤태범, 2016 : 78), 

가장 요한 이해 계자는 소유주인 정부이고 정부에 의한 통제력 유지

는 최우선 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정부가 기 장 임명권을 통하여 

기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권한을 갖는 것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곽채기, 2010).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공공기  지배구조에서 고려해야 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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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사항은 공공기 이 얼마만큼의 경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느냐는 

이다. 공공기 은 태생 으로 정부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at arm’s 

length) 독립 으로 운 되는 것을 제로 한다. 행정조직과 동일한 방식

과 수 의 행․재정  통제를 하려면 굳이 공공기 을 설립할 이유가 없

을 것이다(김병섭․박상희, 2010). 이런 을 감안하면 정부의 지나친 간

섭이나 과도한 개입을 제어하여 개별 기 이 주요 경 사항에 해서 자

율 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공공기  지배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요구된다.

부분의 국가들이 바로 이 지 에서 공공기  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유훈 외, 2010).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정과제 수행

을 하여 정책수단인 공공기 을 극 으로 활용하려는 유인이 클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한 공  책임성 확보를 하여 

공공기 을 통제해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는 것 한 부인할 수 없는 사

실이다. 반면, 산업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의사결정의 복잡성 증가, 다원

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이해 계자들의 경  참여 요구 확  등으로 료

 통제의 합리성이나 정당성이 상당부분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 

공공서비스의 효율 인 생산․공 을 해서도 련 공공기 이 자율  

경 에 기 하여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비용 감  서비스 개선에 

극 으로 임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는 것 한 필요하다.

공공기  경 평가제도는 ‘기 에 한 정부의 통제력 유지’와 ‘기  

경  자율성 부여’ 간 균형을 깨뜨리는 데 결정 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30여 년의 긴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 공공기  경 평가제도는 여러 경로

와 과정을 거쳐 수정․보완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 료 심의 폐쇄  

리체계’와 ‘단기실  심의 획일 인 평가체계’라는 특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최 선, 2021). 실제로 경 평가제도는 소유권 부처인 기

획재정부의 주 하에 세계 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앙집

인 성격을 띠면서 개별 공공기 의 사업  특성과 기 의 상황이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 이고 획일화된 평가방식으로 운 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경 평가에 한 부분의 연구에서 ①기  특성을 

반 하지 못하는 획일 인 평가지표, ②평가환류 목 이 아닌 정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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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 수단으로서의 평가기조, ③짧은 평가주기로 인한 단기성과 심의 

평가, ④비계량 평가지표의 비   성, ⑤피평가기 의 과도한 평

가부담, ⑥평가단의 문성  책임, ⑦성과 과의 연계 등에 해서 지

하고 있다(정동 , 2021 : 3).

특히, 최근에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  경 평가제도를 공공기  통제

수단 는 리도구로 활용하면서 경 평가가 정부 정책을 강요하는 통

제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비 을 받고 있다. 실제로 평가지표에 정부 정

책의 구체  실 을 한 항목을 포함시킴으로써, 경 평가제도가 공공

기 이 선도하여 특정 정부 정책을 극 으로 구 하도록 운 되기도 

한다.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   환경, 상생․ 력 

 지역발 , 윤리경 의 세부지표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사회  가치 구

 지표가 표 이라 하겠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러한 경향은 공공기

의 존재 목 과 정부와의 계를 감안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각 기 의 성과와 무 한 사항을 경 실  평가항목에 반 토록 하는 

것은 평가의 본래 목 을 흐리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정동  외, 2020 : 270). 특히, 기 의 설립목  실   

고유사업 수행 차원에서 공공성이나 사회  가치를 강조하는 방식이 아

니라 그와 무 한 사회  가치를 별도의 평가지표로 도입하는 것은 논란

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일차 인 목 은 경 평가제도에 한 핵심 쟁 을 발굴하

고 그에 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하여 여덟 가지의 심

층 논의주제를 선정하 고 학계․실무 문가들이 참여하여 각 쟁 에 

해서 논의하 다. 경 평가제도 반에 한 논의가 아니라 세부주제

별로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구체 이고 세부 인 내용을 담으려 노

력하 다. 둘째, 공공기  경 평가에 한 실무담당자에 한 심층면

조사를 통해 공공기  경 평가에 한 다양한 장의 목소리를 수렴하

다. 심층면 조사는 실무담당자들의 경 평가제도에 한 인식  평

가 그리고 경 평가제도가 공공기  경 리에 미치는 실질  향 등

을 악하는 것으로 목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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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보고서의 구성

제2장은 경 평가제도를 둘러싼 핵심 쟁 에 해서 다룬다. 첫 번째 

논의 주제는 ‘공공기  평가제도의 목 과 기능에 한 철학  고찰’이다. 

“공공기  경 평가제도 개선방안에 한 많은 연구들이 국내에서 진행

되었으나, 이러한 연구들은 일반 으로 이미 형성된 가치질서에 한 수

용을 제로 세부 인 평가항목이나 평과과정에 한 미시 인 수정․보

완을 목 으로 한다.”(정동  외, 2020 : 2). 하지만 “특정한 평가제도의 성

공 인 구축과 운 을 해서는 ‘무엇’ 는 ‘어떻게’와 같은 수단 인 내

용의 논의와 함께 이러한 사항들의 방향성을 결정하여 주는 제도 자체의 

존재이유와 최상  정책목 과 같은 기조 인 사항에 한 논의가 필수

으로 병행되어야 한다.”(이찬구, 2010 : 37). 즉, 국가 차원에서 공공기  

평가제도가 필요한 이유 는 목 과 같은 기본 인 문제의식에 한 사

회  담론이 요구되는 것이다. 보다 구체 으로 개별 공공기  차원의 기

능/역할, 효율성 는 효과성 등에 한 평가가 바람직한지, 그 지 않으

면 정부 체 는 개별 부처 정책 목   취지 그리고 달체계 등을 

감안한 평가방식의 필요성 등에 해서 논의한다.

두 번째 논의 주제는 ‘평가범주  지표의 구성과 내용에 한 분석’이

다. 이 논의주제에서는 평가지표의 구성  내용에 한 구체 인 사안들

에 해서 논의한다. 우선 평가 결과에서 있어서 주요사업 평가범주와 경

리 평가범주의 향력을 비교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사업 평

가범주의 가 치는 차 높아지고 있으나 각 기  간의 수 차이가 크

지 않기 때문에 실제 경 평가 결과에 미치는 향력이 미미하다는 비

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계량지표의 비 이 늘어남에 따

라서 계량지표화될 수 없는 역은 평가에서 제외되는 ‘평가 표성’ 문

제 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논의 주제는 ‘국정과제의 경 평가 지표화에 따른 문제 과 

응방안’이다. 경 평가는 평가지표에 정부 정책의 구체  실 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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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을 포함시킴으로써 공공기 이 선도하여 특정 정부 정책을 극 으

로 구 하도록 운 되기도 한다.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   환경, 상생․ 력  지역발 , 윤리경 의 세부지표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사회  가치 구  지표가 표 이다. 이러한 경향은 공공기

의 존재 목 과 정부와의 계를 감안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

나 각 기 의 성과와 무 한 사항을 경 실  평가항목에 반 토록 하는 

것은 평가의 본래 목 을 흐리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정동  외, 2020 : 270). 특히, 기 의 설립목  실   

고유사업 수행 차원에서 공공성이나 사회  가치를 강조하는 방식이 아

니라 그와 무 한 사회  가치를 별도의 평가지표로 도입하는 것은 논란

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궁극 으로 정부 정책이 무분별하게 평가지표

화되는 것은 경 평가제도가 바로 공공기   공공기  노동자에 한 

통제기제로써 활용되고 있음을 잘 보여 다는 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정동  외, 2020 : 270).

네 번째 논의주제는 ‘경 평가 결과 환류 효과 분석  증진방안’이다. 

경 평가의 주된 목   하나는 공익 증진 는 경  효율성 제고를 

한 구체 인 개선방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그러한 개선방안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상되는 애로사항  장애요인을 발굴하여 한 행정 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있다. 정부가 밝히고 있는 공공기

 경 평가제도의 목  한 ‘공공기 의 공공성  경 효율성을 높이

고, 경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해 문 인 컨설 을 제공함으로써 궁

극 으로 국민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있다(산업통상자원부, 2014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 평가는 컨설   지원을 한 기회라

기보다는 성과  배분을 한 평정(評定)의 성격이 강하다. 이 논의주제

에서는 경 평가의 환류 효과를 확 하기 하여 실을 진단하고 구체

인 방안을 제시한다.

다섯 번째 논의주제는 ‘경 평가단 구성과 문성․역량․책임에 한 

비  분석’이다. 기획재정부에서 운 하고 있는 경 평가단이 사실상 

공공기  경 평가를 주도하고 있다. 평가 원은 공공기 의 경 평가지

표를 선정함과 동시에 각각의 공공기 으로부터 제출된 경 실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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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검토  장 실사를 직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 실  평가보

고서를 작성한다. 하지만 평가 원 선정과정이 투명하지 않다. 평가 원

의 자격요건은 련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만 구체 인 선정기 이나 운

방침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경 평가의 주요사업 평가

범주에서 주요사업별 계획․활동․성과를 종합 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각 기 의 고유사업에 한 평가 원의 이해가 부족하여 공공기 에 

한 일반론 인 평가에 그치고 있다는 비 이 제기되고 있다. 이 논의주제

에서는 경 평가단 구성  운 상의 문제에 해서 살펴본다.

여섯 번째 논의주제는 ‘경 평가 리주체 변화의 필요성  안’이다. 

‘소유권 기능의 집 화’라는 국제 인 리규범 형성과 ｢공운법｣ 제정의 

향으로 과거에 비해 공공기  리에 한 기획재정부의 권한과 역할

이 확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주무부처 심의 정부 감독․통제시스템

이 부처와 산하기  간의 유착 계 형성, 과잉 사 규제와 과도한 경 간

섭, 그리고 경 부실의 책임 소재 모호 등의 폐단을 불러왔다는 문제의식

에서 비롯되었다. 이 논의주제에서는 기획재정부 심의 경 평가제도의 

문제 과 국무조정실과 같은 독립된 평가기구 마련 등의 다양한 안들

에 해서 논의한다.

일곱 번째 논의주제는 ‘기 별․유형별 맞춤형 경 평가:가능성  도

’이다. 행 공공기  경 평가제도는 소유권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주

하에 세계 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앙집 인 성격을 

띠면서 개별 공공기 의 사업  특성과 기 의 상황이나 여건을 고려하

지 않은 채 일률 이고 획일화된 방식으로 운 되고 있다. 이 논의주제에

서는 유형별 는 기 별 맞춤형 평가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장애요인이 있는지 살펴본다.

끝으로 여덟 번째 논의주제는 ‘공공기  사업  기능에 한 평가의 

필요성과 제조건’이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이른바 ‘존치평가’는 신공

공 리 패러다임에 따라 부분 민 화․상업화․법인화․공사화(공공

기 화)에 이 맞춰져 있다(박용성, 2010). 이러한 을 감안하여 이 

논의주제에서는 사업  기능에 한 평가의 필요성  이러한 평가제도

를 활용하는 데 요구되는 제조건 등에 해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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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에서는 공공기  경 평가에 한 실무담당자에 한 심층면

조사를 통해 공공기  경 평가에 한 다양한 장의 목소리를 수렴하

다. 심층면 조사는 실무담당자들의 경 평가제도에 한 인식  평

가 그리고 경 평가제도가 공공기  경 리에 미치는 실질  향 등

을 악하는 것으로 목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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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경 평가제도에 한 심층주제별 논의

제1  공공기  평가제도의 목 과 기능에 한 철학  고찰

1. 서 론

공공기  신의 심에는 공공기  경 평가가 있다. 공공기  경

평가(여기서는 ｢공공기  운 에 한 법률｣에 따른 용 상이 되는 공

공기 에 한 경 평가를 지칭함)는 공기업․ 정부기 의 자율․책임

경 체계 확립을 해 경 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 으로 평가하는 

제도이고 공기업․ 정부기 의 공공성  경 효율성을 높이고, 경 개

선이 필요한 사항에 해 문 인 컨설 을 제공함으로써 궁극 으로 

국민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평가의 목 이 있다고 련 법의 목 을 인

용하여 평가편람에서 밝히고 있다.

“측정할 수 없으면 리할 수 없고, 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

는 피터 드러커의 이야기가 아직도 유효한 이유는 평가 이외에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과 안이 아직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러나 국가가 소유권의 부나 일부를 가지고 있는 공공기 (여기에서는 

공기업과 정부기 을 통칭한다)은 국가가 부여한 공  업무를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조직 ․사업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 한 우리

나라 공공기 은 ｢공공기  운 에 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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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경쟁기  없이 분야별, 성격별로 독과 일 수밖에 없기에 경 실  

평가에 있어 “설립목 에 충실한 국민 서비스 제공”을 제일 앞에 두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 조직과 사업 운 에 있어 경직성, 형식성, 폐쇄성과 

같은 료주의  상이 나타나고 있고 늘 그 가능성이 내재하고 있는 

것 한 사실이다. 

우리나라 공공무문 개 은 1997년 말 IMF 구제 융이라 불리는 외환

기가 직 인 계기가 되었다. IMF를 통해 우리는 치의 행이 공공 

 부문에 뿌리내려 있고 공공의 조직․인력구조와 행정편의 인 감독․

규제로 인해 많은 비효율과 료주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게 

되었고, 기가 일시 인 것이 아니라 구조 인 요인에 기인한다고 인식

하고 ‘말만의 개 (No Action, Talk Only)’에서 벗어나 공공부문의 개

에 착수했다. 김  정부가 발간한 ｢국민의 정부, 공공개 백서｣에서 밝

히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기는 외환 기로 표출되었지만 그 근 에는 

세계화․정보화란 패러다임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과거에 안주하여 

히 응하지 못한 안일함이 놓여 있다고 보았다. 한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경제 여건이나 행정 환경에 응하여 발빠른 변신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섭과 규제와 같은 개발국가주의 국정운 방식을 탈피하지 못

하여 그러한 비효율이 발생하 다 평가받고 있다.2) 

그동안 공공기 의 신과 경 평가에 한 많은 논의와 토론 그리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평가가 잡음이 생길 때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는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근본  질문이 될 수 있는 우리나라 

각 공공기 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공공기 이 평가를 받는다면 왜 평

가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공공기 은 어떻게 리되어야 국민의 편익

이 생기는지 등에 해서는 외면한 것 한 실이다. 이제라도 그동안 

축 되어온 연구와 토론을 바탕으로 원 에서 실 인 안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시 가 변한 만큼 공공부문의 개 과 신은 정치권, 정부, 

공공기 ,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 어느 한 축에 의해서만 추진된다면 그 

과 별반 다르지 않은 안이 도출될 것이며 국민이 수 할 수 있는 모습

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최소한 공공기 의 신과 경 평가제도를 논

2) 기획 산처(2002), 국민의 정부 공공개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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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있어서는 부분이 아니라 체를 놓고 시작해야 하는 이유이다.

2. 본 론

가. 정부 공공기  정책 방향과 기조

정부의 공공기  정책은 큰 틀에서 보자면 공공기 을 항상 신과 개

의 상으로 설정하고 기획재정부 주도의 일방  정책 추진을 하 다

는 것이다. 한 ｢공공기  운 에 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정의 핵

심 기조인 공공기 의 책임경 보다는 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로 공

공기 의 자율성과 신역량 강화라는 구호가 과연 앞으로 나아가고 있

는가 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모든 부문에서는 아니어도 특정 부분

에서는 오히려 퇴조된 부분도 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공공기  경 평

가 등을 통한 기  설립목 에 입각한 사업 수행과 기 의 핵심가치가 

효율성 심으로 평가되어 공공기 으로서 사회  가치에 한 체계  

근과 추진이 경시된 도 확인된다.3)

그동안 공공기 의 개  방향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지

배구조의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둘째는, 성과 리와 결과평가를 어떻

게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신과 국민 신뢰회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다. 물론 김  정부(공공개 을 통한 공기업 민 화와 자회사 정리)-

노무  정부( 신과 변화를 통한 고객만족과 책임경 )-이명박 정부(공

공기  선진화를 통한 통폐합과 효율화)-박근혜 정부(성과연 제, 임

피크제 등 부채감축과 정부3.0)-문재인 정부(사회  가치 추구를 통한 일

자리 창출과 열린 신)를 거치면서 공공기 의 정책과 리, 평가 등이 

진 으로 변화하고 발 해 온 것을 무시하고 간과할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 기 공공기 의 신방향을 사회  가치 구 에 두고 사업에 있어

서 공공성 강화와 경  효율성의 균형을 통해 공공의 가치를 극복하고자 

했던 이 표 인 사례라고 본다. 

3) 이종욱(2020), ｢공운법 성과와 과제 그리고 변화의 방향｣, 공공노동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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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편익과 직결되는 공공기 의 성과와 결과에 한 책임 강화를 

한 개선 노력은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지속 으

로 연구되고 제기되어 왔다. 공공기 에 한 각종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경 평가제도의 강화라는 정책 수단을 사용하 지만 과연 경 평가제도

만의 개선으로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 경 평가 유효성 논쟁은 그 한계

가 있다. 최근에도 기획재정부는 공공기  경 평가 결과가 문제되자 그 

극복 안으로 차 이 장이 되어 공공기  평가제도 개편 TF를 꾸리

고 공기업의 반기별 재무  계량 성과보고서 작성, 공기업과 정부 기

 간 차별화된 맞춤형 경 평가제도 개편, 공공기  경 평가 성과 제

도 조정과 개편, 공공기  경 평가의 공정성․ 문성 강화를 한 평가

시스템 구축, 평가단 문성 강화  평가 문기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발표를 한 바 있다(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공공기  경 평가제도 개선 

방안｣, 2021. 8. 31).

정부는 문제가 발생하면 문가 심의 Task Force를 구성하고 발표

는 하고 있지만 과연 이 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그 다’라고 답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다. 재의 우리나라의 공공기

 규모나 역할 측면에서 볼 때 공공기 의 신과 경 평가를 일원화해

서 보기에는 그 한계가 이미 넘어섰다는 것이 실이다.

문재인 통령이 국회의원 시  발의한 바 있는 ｢공공기 의 사회  

가치 련 법률｣(이후 박 온 의원이 표 발의하고 20  국회에서 통과

되지 못했으며, 2021년 7월 말 재 21  국회에서도 미통과)은  문재

인 정부의 공공기  정책을 보여주는 기본 인 틀이라고 할 수 있다. 다

만, 동 사회  가치 범주는 공공기 이 추구하고 지향해야 하는 기본  

가치로서 기존에도 각 공공기 이 추진하고 설정한 개념이라 볼 수 있어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 공공기 의 추구 방향과 가치를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그림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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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공공기 의 사회  가치 범주

자료:박 온 의원 표발의 ｢공공기 의 사회  가치 실 에 한 기본 법안｣, 국회 

의안검색시스템.

나. 공공기 의 법  변화

공공기 의 운 에 한 법  변화는 크게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첫째가 1962년에 제정된 ｢정부투자기  산회계법｣이 정부투자기 (공

기업)의 자율  운 을 침해한다는 지 과 함께 이를 체할 법률 제정

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83년 12월 정부투자기

의 책임․자율경 체제 확립을 해 ｢정부투자기 리기본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1984년 3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둘째는 2003년 12월 제정된 

｢정부산하기 리기본법｣이다. 동법은  ｢공운법｣의 기본이 되었다고 

단되며, 정부산하기 의 운 , 리에 한 기본 인 사항  자율․책

임경  체제에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산하기 의 경 합리화와 

운 의 투명성을 도모하기 하여 제정된 법이다. 

마지막으로 2007년 제정되어 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  운

에 한 법률｣이다. ｢공운법｣은 공공기 에 한 통합 , 체계  리시

스템의 구축과 정부의 소유권 기능과 규제  산업정책  측면에서의 기

능을 분리하는 등 지배구조와 리제도에 있어서 큰 환 이 되었다. 

1984년 ｢정부투자기 리기본법｣을 퉁해 자율책임경 체계의 구축을 

지향한 정부투자기  지배구조의 면  개편 이후 가장 목할 만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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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공기  지배구조의 개편이 이루어졌다.4) 한 공공기 의 유형별

(공기업:시장형, 시장형/ 정부기 : 탁집행형, 기 리형 등)로 업

무 특성, 정책방향, 이사회모델, 경  감독 등 지배구조의 차별  설계를 

하 다고 단된다. 그러나 경 투명성, 고객지향성, 성과의 책임, 방만경

  재무건 성 통제의 한계와 정치  기 장과 감사의 선임, 기 의 

경 자율성과 책임경 , 경 평가의 과잉 등 리상 운 에 있어서는 그 

한계와 문제 을 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운법｣의 제정을 통해 공공기 에 한 통합 , 체계  

리시스템의 구축과 유형별 소유권에 한 기능과 산업정책  기능에 

한 분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특히 공기업에 한 주무부처의 정책, 

감독권과 정부기 에 한 기재부, 주부부처의 소유권에 한 정리와 

그리고 유형별(시장형, 시장형, 탁집행형, 기 리형 등) 지배구조의 

차별  설계로 일정 부분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고 경 감독을 다양화하

려고 한 정책 추진도 확인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공공기  운 과 련

하여 극복해야 할 과제는 여러 지 에서 노정되고 있으며 에서도 지

[그림 2-2] 공공기  련 법률 변천

자료:라 재(2017), 공공기  경 평가제도 개편방향(본 변천 흐름도는 편람년도 

기 으로 작성되었음).

4) 곽채기(2017), ｢공운법 10년간 운 성과와 반성, 향후 나아갈 방향｣, 공운법 10주

년 학술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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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  개  이데올로기의 포지셔닝이다. 즉, 공공성 vs. NPM vs. 

post-NPM에서 이제 post-NPM으로의 방향 설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공공기 에 한 책무성과 신뢰 제고이다. 인천국제공항, LH 

등 실추된 공공기 의 상을 재정립해야 한다.

○정부 소유권 부처, 감독 부처와 공공기 의 계 재정립이다. 자율성과 

통제의 균형과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선언 이고 평가 심이 아닌 실제 이고 국민 심 공공기 의 사회

 가치 구 이다.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환, 공공성과, 공익

성  지속가능성(sustainablity)이 지속 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기 의 민주  통제 강화이다. 법에 명기된 공공기

의 최상  정책, 통제, 리 조직인 공공기 운 원회의 실질  역할 

강화와 기  이사회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기  개 의 방향에 한 일 성과 추진의 지속성이다. 이를 해

서는 무엇보다 통령과 장  그리고 기 장의 의지가 요하다.

○내외부 지배구조  제도개 보다 정치 , 리 , 운  실천이 무엇

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한 바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특히 정치  기 장, 감사 선임과 련한 

비 문인사 논쟁과 기 의 경 자율과 책임경 의 문제는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본다.

다. 공공기  개편 방안

공공기  정책에 있어서 우선 고려하고 숙고해야 할 신방안을 제시

해 보고자 한다. 

1) 공공기  신 방향 설정

2) 공공기  신의 이행과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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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  지배구조 개 도 요하나 그보다는 공공기 의 설립목 인 

공공성, 공익성 달성이 불가능하다면 과감히 존폐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나 공공기 은 그동안 많은 성과와 역할을 하 다고 단되나, 한

편으로는 개 의 상이고 기득권이기에 신 추진은 최  이해 계자

인 국민의 입장에서 근해야 할 것이다.

○공기업의 경제  기능의 강화이다. 사회기반 조성과 경쟁 립성을 강

화하고 시장구축 기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 정부기 의 사회  기능의 확 이다. 코로나19 이후 산업의 변화와 

복지수요 확  등을 고려해 신설 타당성( 재 신설 타당성 심사제도 

강화 등)과 정기  심사제도( 로 5년 단  사업 존치 평가제도 도입 

등) 강화이다.

○주인- 리인 문제와 정보의 비 칭성과 도덕  해이를 최 한 제어할 

수 있도록 공공기 운 원회의 정치  책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 운 원회의 독립행정기 화, 직속 사무처 신설, 민간 원

장 선임 등).

○공공기 의 료 책무제이다. 공공기  임원  주무부처 료의 책임 

이사제 도입 등으로 공공기 과 주무부처의 책무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공공기  기 장, 감사의 임원추천 원회 선임과정에서 지속 으로 지

, 제기되어온 내부 이사회의 정치화와 엽 제  선임 행을 타 할 

수 있는 기 장, 감사의 자질과 경력에 의한 추천이 필요하다.

○공공기 의 공기업과 정부기 의 지배구조 차별화가 필요하다. 특히, 

매년 증가되고 있는 정부기 , 기타공공기 은 주무부처의 정책  

3) 국민경제  측면에서의 역할 변화 응

4) 정책  책무성을 강화하는 민주  거버 스 구축

5) 지배구조 차별화와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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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성과 책무성이 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

○ 재 통령, 국회, 주무부처의 수직  통제 형태에서 수평  통제로의 

환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비상임이사, 감사(감사 원) 구성에 

있어 이해 계자(분야별 문가,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의 표성 강

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타공공기 의 유형 최소화 검토가 필요하다. 상  지배구조가 있는 

연구목 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연구회 등), 국립  병원 등

은 인사, 증원에 있어서 일정 부분 경  자율성 부여를 검토해야 한다.

○외부 지배구조 개편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겠으나 크

게 2개의 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제1안) 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 운 원회 강화 모델인 기재부 산

하 행정 원회 설치 안이다. 다음은 모델 시이다.

6) 외부 지배구조  내부 지배구조 개편

[그림 2-3] 기재부 산하 행정 원회 설치 안

자료: 자 작성.



제2장 경영평가제도에 관한 심층주제별 논의 17

○ (제2안) 통령 직속의 독립 원회 모델로 독립 으로 공공기 운

원회를 설치하는 안이다. 다음은 시이다.

[그림 2-4] 공공기 운 원회 설치 안

자료: 자 작성.

○ 내부 지배구조 개편은 공공기  규모에 따라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이사회 의장과 CEO 분리, 내부 상임이사 최소화, 감사 원회  상

임감사 확 ( 정부기 ), 노동이사제 도입, 정부이사제 부활 등이 

우선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3. 소 결

공공기 은 국민을 해 설립되고, 국민을 해 운 되어야 한다는 것

은 구나 동의할 것이다. 이를 해 국민이 체감하는 최상의 공공서비스

와 공공 신의 주체로서의 공공기 과 련된 논의가 필요하다. 공공기

의 민주  지배구조 개편은 정치와 행정 발 을 제로 하고 정부개

과 연계되어 있다. 정부, 공공기 , NGO 등 공공부문의 국정운 체계는 

정치경제  환경과 맥락에서 근해야 개 이 가능하고 성공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구조와 차 개 보다 거버 스 개 이 더 요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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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은 모두 열어놓고 고려할 시 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공공기  어

젠다에 해서는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으므로 주요 쟁  주로 안을 검

토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 , 사회  책임을 다하는 공공기  

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제2  평가범주  지표의 구성과 내용에 한 분석

1. 서 론

경 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는 MBO의 개념을 최 로 소개한 ｢경

의 실제｣에서 경 의 핵심은 경제  가치 창출에 있다고 주장했다. 동시

에 이를 달성하기 해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에게 부여된 목표를 체계

으로 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드러커는 경 자의 역할을 강

조하면서 개별 인 목표가 조직의 목표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경 자의 핵심 인 역할이라고 보았다(Drucker, 2006).

행 공공기  경 평가제도는 ｢공공기 의 운 에 한 법률｣에 따라 

정부투자기  경 평가와 정부산하기  경 평가가 통합되면서 만들어

졌다. 공공기  경 평가는 국민의 에서 정부가 130여 개 공공기

에 요구하는 바를 제시하고, 이를 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를 측정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기본 인 골격은 유사하지만, 노무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공공기  경

평가를 구성하는 평가지표  평가지표의 리체계는 지속 인 변화를 

거쳤다. 공공기  경 평가에 용되는 평가지표에는 각 시기별로 정부

가 강조했던 정책방향과 통치철학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

부가 공공기  경 평가를 통해 개별 공공기 에 제시한 핵심 인 목표

는 ‘사회  가치의 구 ’이었다. 그러나 사회  가치가 지니는 개념의 모

호성으로 인해 평가의 일 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 특히 행 공공기

 경 평가제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환, 사회형평  채용 확 ,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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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데이터 경제, 직무  도입에서 한국  뉴딜에 이르기까지 지나치게 

다양한 정책  요구를 반 하면서 공공기 에 혼란을 가 시켰다. 

피터 드러커가 지 했듯이 훌륭한 경 자는 조직의 목표를 단순하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구성원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조직 목표에 어떻게 연

계되는가를 쉽게 설명해  수 있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행 평가범주 

 평가지표의 내용을 검토하여 정부가 공공기 에 요구하는 핵심  목

표가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기존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

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사회  가치를 심으로 평

가체계의 변화를 가져온 2017년과 2021년 재 공공기  경 평가편람을 

비교해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을 비교하는 데 비 을 두었다. 한 

2019년도 공공기  경 실  평가보고서를 토 로 평가지표  세부평가

지표별로 나타난 평가 결과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 다.

행 공공기  경 평가편람은 가장 앞에 공공기  경 평가의 목 을 

공기업과 정부기 의 자율․책임경 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다고 명시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20. 12). 그러나 공공기  경 평가제도는 정부

의 정책  요구에 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자율․책임경 을 어렵

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 평가지표가 공

공기 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고민하고, 이를 개선하기 해 무엇을 

비해야 하는지를 다루고자 하 다.

2. 평가지표의 기본체계  특징

가. 평가지표의 구성

공공기  경 평가에 사용되는 평가지표는 ‘평가범주-평가지표(단  

평가지표-세부평가지표)’로 구성된다. 통상 으로 평가지표의 구성체계

에는 경 을 바라보는 철학 내지 사고 이 반 되는데5), 행 공공기  

5) BSC에서는 성과, 고객, 로세스, 학습과 성장 등 ‘ ’이라는 표 으로 평가지표 

체계를 구분하며, 기타 유사한 성과 리 체계에서도 평가지표의 구성체계를 다양

한 에 따라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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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평가편람상의 평가범주는 ‘경 리’와 ‘주요사업’ 두 가지로 구성되

어 있다. 2007년까지 정부산하기  경 평가와 정부투자기  경 평가 

시에는 ‘평가부문-평가지표-세부평가지표-세부평가기 ’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2008년 ｢공공기 의 운 에 한 법률｣에 따라 평가체계가 통합

되면서 평가부문이 ‘리더십․ 략’, ‘경 시스템’, ‘경 성과’로 변경되었다.

2007년까지 사용되었던 평가부문은 평가지표들의 특성을 기 으로 지

표군(群)을 구분하는 역할을 했다. 여기서 ‘종합경 부문’은 경 환경 변

화에 따른 기 의 신노력을 으로 평가하고, ‘주요사업부문’은 기

이 수행하는 사업의 추진내용, ‘경 리부문’은 인사․조직․재무 등 

일반 인 기  운  측면을 평가하고자 하 다(기획 산처, 2007. 8). ‘종

합경 ’, ‘주요사업’, ‘경 리’로 구분되는 평가부문은 해당 역의 성과

를 창출하는 리주체의 구분과 계가 깊다. 종합경 은 경 진이 주도

인 책임을 담당해야 하며, 주요사업과 경 리는 각 부문별 리자와 

업부서가 책임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2008년도에 있었던 평가부문의 분류체계는 지표별 리책임

과 상 없이, 기 의 경 성과를 PDCA(Plan-Do-Check-Action) 에

서 구분하는 데 목 이 있었다. 2008년 평가편람에서는 기존의 평가부문

을 ‘리더십․ 략’, ‘경 시스템’, ‘경 성과’로 구분하고, 평가부문 내 유사

평가 역을 묶어 ‘리더십’, ‘ 략’ 등 7개로 평가범주를 신설했다. 그러나 

2011년부터 평가부문이라는 용어를 편람에서 삭제하고, 평가범주를 ‘리더

십․책임경 ’, ‘경 효율’, ‘주요사업’으로 변경해 운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지표의 개선을 동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 인 변화라

고 할 수 없었으며, 평가의 구성체계 변동과 책임의 범 를 분산시켜 

리상 불편만을 래했다.

<표 2-1>에 제시된 형태와 같이 ‘경 리’  ‘주요사업’으로 구분해 

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2014년도 평가에서부터이다. 2014년도 

공공기  경 평가편람에는 ‘공공기 의 경 실 을 체계 이고 종합

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이라고만 평가범주 변경의 사유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가 나타나는데, 공공기  평가제도의 보완

을 통해 기 의 종합등 과 별도로 경 리와 주요사업 범주별로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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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주요 평가내용

경 리
경 략  리더십, 사회  가치 구 , 업무효율, 

조직․인사․재무 리, 보수  복리후생 리, 신과 소통

주요사업
공공기 의 주요사업별 계획․활동․성과  계량지표의 정성을 

종합 으로 평가

<표 2-1> 평가범주  주요 평가내용

자료:기획재정부(2020. 12), 2021년도 공공기  경 평가편람.

평가등 이 부여되게 된 이다. 이는 경 리를 담당하는 조직과 주요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의 인센티  차등이 사 으로 결정되어 공공기  

내부에서 새로운 갈등과 이슈를 래했다. 거의 모든 기 이 공공기  경

평가상의 평가지표를 내부평가와 연동하고 있기 때문에, 소  평가지

표가 요한 반면 평가범주가 미치는 향은 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평

가범주 단 로 등 을 결정해 인센티  지 률을 정하게 되면서, 평가지

표 외에도 평가범주에 심을 가지도록 유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 평

가와 평가 등의 개념이 추가 으로 도입되면서 평가체계 반이 혼

란과 모순에 빠지게 되었고, 종합등 의 변동과 소  평가지표의 득 치 

변화 외에는 심을 두기 어렵게 되었다.

나. 평가지표의 내용  특성

행 공공기  경 평가편람은 2018년도에 면 인 개편이 이루어진 

이후 일부 가 치 조정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평가의 범주  지표가 거

의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나타난 가장 큰 변

화는 [그림 2-9]에 제시된 바와 같이 ‘ 략기획  사회  책임(5 )’  

‘정부권장정책(6 )’ 지표가 세분화(26∼28 )된 이다. 한 이를 해 

기존 경 리 범주에서 요한 비 을 차지하고 있던 리업무비  자

구노력 이행성과 등 재무  성과와 련된 지표가 삭제되었다. 여기에 더

해 정부기 에서는 업무효율(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업이익 등) 

련 지표가 삭제되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지표 변화의 구체 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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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공공기  경 평가편람상 평가지표 변동 황

자료:기획재정부, 공공기  경 평가편람, 각 연도.

1) 경 리

가) 경 략  리더십

‘경 략  리더십’은 ‘ 략기획’, ‘경 개선’, ‘리더십’의 3개 세부평가

지표로 이루어진 평가지표이다. 이 평가지표는 공기업, 탁집행형 정

부기 , 기 리형 정부기 에서 공통 용되는 지표이며, 가 치도 6

으로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 다만, 행 경 평가편람에는 기 별 특

성에 합한 맞춤형 평가를 실시하기 해 각 범주 내 지표별 가 치를 

조정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20.

12). 그러나 ‘경 략  리더십’ 지표의 경우 거의 모든 기 이 동일한 

가 치를 유지하고 있다.

첫 번째 지표인 ‘ 략기획’은 ‘기 의 설립목 에 부합하는 비 , 경

목표, 경 략의 수립과 이를 실행하기 한 노력과 성과’로 정의되어 

있다. 이 지표는 <표 2-2>와 같은 2개의 세부평가내용으로 평가한다(기

획재정부, 2020. 12). <표 2-2>의 좌측은 평가체계의 면 인 변화가 있

기 인 2017년도 편람에 게재된 ‘ 략기획  사회  책임’의 세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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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인데, 기 의 비 이나 략보다는 사회  책임과 련된 사항이 많

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개정된 편람에서도 마찬가지이

다. 개정된 편람에서는 ‘사회  책임’을 ‘사회  가치’로 확장해 별도의 평

가지표를 설정했으나, 략기획에 여 히 문재인 정부가 요구하는 ‘사회

 가치’ 련 항목을 반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분의 기

은 비 , 핵심가치, 략방향  경 목표 등에 사회  가치와 련된 

항목을 반 했다. 기 의 비 과 략은 법령에 명시된 기 의 설립목

에서 출발해 기 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반 해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

나 행 공공기  경 평가에서는 기 의 비 과 략에 기 의 설립목

이나 핵심 기능과 계없는 항목을 반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짐 콜린

기존 평가지표(2017년) : 략기획  

사회  책임

행 평가지표(2021년 편람 기 ) :

략기획

① 사  경 목표 설정과 장기 경

략의 수립‧실행, 윤리경 ‧내부견제

시스템의 운용과 내외 이해 계자와의 

의사소통 등을 한 기 의 노력과 성과

는 한가?

② 민간부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하고 의식․ 행․제도 등의 불공한 사

항들을 개선하며, 사회공헌활동, 균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한 노

력과 성과는 한가?

③ 국정과제  주요 정부 정책 이행을 

한 기 의 노력과 성과는 한가?

④ 사이버 안 을 해 국가정보보안 정책

을 이행하고, 정보 보안 리체계 등이 

하게 구축․운 되고 있는가?

⑤ 산업재해 안 리, 재난 리체계 구축 

등 근로자(간 고용 포함)와 국민의 안

  건강을 한 기 의 노력과 성과

는 한가?

① 기 의 설립목 에 부합하는 비

과 국민․근로자 생명 안  등 

핵심가치 설정을 한 노력과 성과

② 경 목표 설정과 경 략 수립  

이를 실행하기 한 노력과 성과

   - 효율성과 사회  가치의 균형, 

핵심업무와의 연계성, 국정과제 

반  여부 등 확인

(삭제)

(삭제)

(삭제)

<표 2-2> 략기획의 세부평가내용

자료:기획재정부(2020. 12), 2021년도 공공기  경 평가편람; 기획재정부(2017. 11), 

2017년도 공공기  경 평가편람(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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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지 처럼 략은 무엇을 선택한다는 의미이고, 핵심을 제외한 나머

지 부분을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Jim Collins, 2009). 행 평가는 기 이 

추진할 략의 핵심을 흐리고, 기 의 자원과 역량을 집 하지 못하게 만

들 우려가 있다.

두 번째 지표인 ‘경 개선’은 ‘기 의 기능조정․신규사업 발굴  경

개선 계획 수립․시행 실  등 경 효율성 제고를 한 기 의 노력과 

성과’로 정의되어 있다. 이 지표는 <표 2-3>과 같은 3개의 세부평가내용

으로 평가한다(기획재정부, 2020. 12.). 2017년도 편람에서 ‘ 국민 서비스 

개선’과 련된 세부평가내용 ③을 제외하고 거의 그 로 유지되어 있다. 

세부평가내용 ③과 련된 내용은 ‘ 신노력  성과’ 지표에 반 되어 

있다. 이 지표는 공기업 유형에 속하는 기 에는 의미가 있으나, 뒤에서 

살펴볼 정부기  유형에 속하는 기 에는 실성이 약한 지표이다. 

부분의 기 이 주무부처의 장기 정책방향에 연동해 장기 사업계획이 

기존 평가지표(2017년) :기  경 신
행 평가지표(2021년 편람 기 ) :

경 개선

①미래, 환경변화 분석, 측을 통해 응

방향을 수립하고, 기 의 기능조정(쇠퇴

하는 기능  사업 정비), 기 의 미래 

략(신성장동력  신규사업 발굴) 과

제  목표가 기  본업  특성에 맞추

어 합하게 설정되었는가?

②기 의 경 효율화, 업무 로세스 신

( 차간소화 등) 등을 통해 경 환경 변

화에 따른 응 능력을 제고하기 한 

노력과 성과가 한가?

③ 국민 서비스 개선 등 기  본연의 업

무성과 향상, 국민 부담완화 등을 한 

노력과 성과는 한가?

①환경변화의 분석  측을 통해 기

능조정(쇠퇴하는 기능․사업 정비 

등)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한 

신 노력과 성과

②경 평가  컨설  결과 등에 따른 

경 개선 계획 수립과 이를 이행하

기 한 노력과 성과

③업무 로세스 신과( 차 간소화 

등) 등을 통한 경 효율화 노력과 

성과

(삭제)

<표 2-3> 경 개선의 세부평가내용

자료:기획재정부(2020. 12), 2021년도 공공기  경 평가편람; 기획재정부(2017. 11), 

2017년도 공공기  경 평가편람(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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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되고, 이에 맞춰 산  투자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이다. 한 공기

업과 달리 정부기  부분은 재정 지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기

의 본업  특성에 맞지 않는 사업을 독자 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마찬가지로 쇠퇴하는 기능과 사업을 정비하는 것도 주무부처의 결

정에 의존한다. 따라서 부분의 정부기 들은 실질  개선보다는 기

의 미래상을 한 임워크를 토 로 내․외부 문가를 활용해, 

보고서에 그럴듯하게 제시하면 되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실제로 주무

부처의 정책이 자주 변동되고 있어서 장기 으로 사업구조 개선을 도

모하는 자체가 불가능한 기 이 많기 때문이다.

세 번째 지표인 ‘리더십’은 ‘경 계약 이행 노력․성과, 구성원 동기부

여, 이사회 운  등 기 장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 지표는 <표 2-4>와 같은 3개의 세부평가내용으로 평가한다(기획재정

부, 2020. 12). 2017년 평가에서는 기 장 평가가 별도로 이루어졌으며, 리

더십은 기 장 평가지표로 별도로 구성되어 있었다. <표 2-4> 좌측의 

내용은 기 장 평가지표  공통과제 평가지표에 해당하는 ‘리더십’과 

‘책임경 ’, 성과과제 평가지표  ‘ 장기 략과제’ 지표이다(기획재정

부, 2017. 11). 기 장 평가 시 이루어졌던 지표  ‘리더십’ 지표에서 제외

된 부분은 기 의 평가 결과를 용하도록 명시된 성과과제 평가지표  

‘재무 산 리  성과’, ‘보수  복리후생 리’ 지표이다. 즉, 종래 기

장 평가 시 사용되었던 모든 세부평가내용이 ‘리더십’ 지표에 축약되었으

며, 신규로 조정된 항목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기 장과 주무부처 간 경 계약 시 ‘사회  책임 반   이행 노력 

등’을 반 하도록 시 항목을 제시한 이다. 부분의 공공기 은 평가

편람에 반 된 시 항목을 세부평가내용과 같은 수 으로 받아들인다. 

그 결과, 기 장 경 계약 시 이 에 비해 사회  책임과 사회  가치 

련 항목이 신설 내지 증가했다. 이로 인해 상 으로 기  본업  주무

부처 정책 안과 경 계약 간의 연계 수 은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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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평가지표(2017년) : 기 장 지표  

공통과제 지표

행 평가지표(2021년 편람 기 ) :

리더십

[ 장기 략과제]

① 장기 략과제의 추진계획은 히 

수립되었으며 이의 집행을 한 기 장

의 노력과 성과는 한가?

② 장기 략과제별 추진실 과 계량  

비계량  성과는 한 수 인가?

③ 장기 략과제별 환류활동을 한 기

장의 노력과 성과는 한가?

[리더십] 

① 기 의 설립목 에 부합하는 비 과 핵

심가치 설정을 한 기 장의 노력과 성

과는 한가?

② 기 의 주요 안과제 해결  미래과제

에 비하기 한 기 장의 노력은 

한가?

[책임경 ]

① 이사회의 효과 인 운 체계를 구축하여 

이사회 활성화  이사회의 실질 인 역

할 강화를 한 기 장의 노력과 성과는 

한가?

② 비상임이사의 문성 등을 활용할 수 있

도록 략  경  자문  지원 역할을 

확 ․강화하기 한 기 장의 노력과 

성과는 한가?

① 기 장의 경 계약 과제선정  

장기․연도별 목표수 의 정성, 

경 계약과 성과지표 간의 연계성 

제고 등 경 계약상 목표를 이행하

기 한 노력과 성과

   * ( ) 사회  책임 반   이행 

노력 등

② 핵심가치 공유, 업무 신 등 조직

구성원의 동기 부여, 주요 안과

제 해결  경 성과 달성을 한 

기 장의 노력과 성과

③ 이사회의 활성화와 실질 인 역할 

강화를 한 기 장의 노력과 성

과

<표 2-4> 리더십의 세부평가내용 

자료:기획재정부(2020. 12), 2021년도 공공기  경 평가편람; 기획재정부(2017. 11), 

2017년도 공공기  경 평가편람(수정).

나) 사회  가치 구

‘사회  가치 구 ’은 ‘일자리 창출(계량, 비계량)’, ‘균등한 기회와 사회

통합(계량, 비계량)’, ‘안   환경(비계량)’, ‘상생․ 력  지역발 (계

량, 비계량)’, ‘윤리경 (비계량)’의 8개 세부평가지표로 이루어진 평가지

표이다. ‘안   환경’의 경우 2018년도 평가까지는 비계량과 계량 지표

로 구분되어 평가되었으나, 2019년도 평가부터 비계량지표로만 평가하도

록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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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지표 비계량지표

①비정규직․간 고용의 정규직 환 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차별 환계획

(17.10.25.)｣ 상 연도별 계획( ) 

비 실

②일자리 창출 련 계량 항목은 각 가

치 범  내에서 기 이 설정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

①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한 추진 략  계획의 수립  이

를 달성하기 한 노력과 성과

②퇴직자로 인한 신규채용 여력 이외

에 정 원차 리, 일하는 방식 개

선 등 다양한 근로형태의 도입을 통

한 일자리 창출

③비정규직의 운용  정규직 환 과

정에서의 노력과 성과

④핵심사업  조달․ 탁사업을 통

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

⑤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이를 

한 신  노력, 력․공유를 한 

노력과 성과

<표 2-5> 일자리 창출 지표의 구성  세부평가내용

자료:기획재정부(2020. 12), 2021년도 공공기  경 평가편람.

첫 번째 지표인 ‘일자리 창출’의 경우 <표 2-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 모두 ‘비정규직의 정규직 환’의 비 이 높게 반

되었다(기획재정부, 2020. 12). 비계량지표의 가장 특징 인 부분은 근

무방식의 변화, 사내벤처 활성화, 일자리 공유 등 다양한 형태의 신방

안이 세부평가내용별로 부가된 이다. ‘사회  가치 구 ’ 지표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지표와 달리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평가착안사항’ 형태로 구성된 이다. 이러한 구성은 일

자리 창출과 련해 기 이 리해야 할 지침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부분의 기 이 일자리 창출과 련된 가이드라인을 이해․

리하기 해 별도로 직원을 채용하거나 교육을 이수해야 했다. 그러나 이

러한 노력이 편람에 제시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는지에 

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두 번째 지표인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의 경우 <표 2-7>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 모두 법령에 명시된 사회형평  채용 

이행실 과 정부의 인사 신지침 이행과 련되어 있다. 이 지표 역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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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내용 평가착안사항

① 일자리 창출 략 수립 

 실행

▪공공기 의 채용 확 ․조기 채용 노력  성과

▪인턴제도 운  내실화를 한 노력  성과

▪비정규직 환 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회  책임(생

명, 안  등)을 이행하기 한 노력 등

② 다양한 근로 형태의 도

입

▪교 제 변경,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  탄력정원

제 실시 등

③ 정규직 환 과정 ▪비정규직 채용 사 심사제 운  등 비정규직 운용의 

정성

▪기 의 여건․특성 등을 고려한 환의 난이도  

목표 과 달성

▪ 련 법령․지침 수 여부 

▪(비정규직의 정규직 환) 자회사 운 실태 평가 결

과(고용부)

④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사내벤처 활성화 등 신  수단을 통한 직  민

간의 일자리 창출과 융지원

▪컨설  등 간  지원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노

력과 성과

⑤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술 신, 신규사업 발굴, 력기업과의 기술  성

과 공유, 우수사례확산  공유(일자리 콘테스트 

등), 일자리 련 공익단체․법인과의 력 등

<표 2-6> 일자리 창출 비계량지표 세부평가내용별 평가착안사항

자료:기획재정부(2020. 12), 2021년도 공공기  경 평가편람.

별 기 의 인력 운  여건이나 산업 특성은 감안하지 않고, 일률 으로 

정부 인사 신지침에 따라 지표를 설정해 문제가 되고 있다. 를 들어, 

공공기  지방이 으로 다수 공공기 의 근성이 하되면서, 장애인 

고용을 확 하는 것은 과거에 비해 매우 어려워졌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은 지방 이  이후 나타난 공공기 의 채용 

 인력 구조의 변화이다. 신도시 이 지역의 채용은 인근 지방거  국

립 학 심의 채용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래하고 있는데, 이는 조직 내 

갈등과 역량 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행 평가지표는 

이러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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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지표 비계량지표

①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한 

아래 항목은 각 가 치 범  내

에서 기 이 설정(총 합계 1 )

   * 장애인 의무고용(0.3∼0.5), 국

가유공자 우선 채용(0.3∼0.5),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수(0.2

∼0.4)

①차별  요인 배제 등 채용과정 반의 공정

성․투명성 제고를 한 노력과 성과

②청년․고졸자, 지역인재 등 사회형평  인

력 채용을 한 노력과 성과

③여성 리자  여성채용 확 , 여성인력양

성  경력단 여성 고용 등 여성인력 활용

을 한 노력과 성과

④고졸자, 무기계약직, 별도직군, 여성 등에 

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 한 처우개선 

등을 한 노력과 성과

⑤임원임명에 있어 양성평등 실 을 한 노

력과 성과

<표 2-7>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의 구성  세부평가내용

자료:기획재정부(2020. 12), 2021년도 공공기  경 평가편람.

세부평가내용 평가착안사항

① 채용과정 반의 공정

성․투명성

▪블라인드 채용  직무수행능력 심 평가 등을 통한 

투명성 제고 노력 여부

② 사회형평  인력 채용 ▪(청년․고졸자) 청년고용 수 여부, 기 별 고졸 

합업무 발굴  고졸 채용계획 수립․이행실

▪(지역인재) 비수도권 인재 채용․ 신도시 이 지역 

인재 채용 비율 달성 노력 여부

▪(장애인) 장애인고용 컨설  이행상황 추진 등 장애인

( 증 장애인 등) 채용 노력

▪(다양성 확보) 소득층․북한이탈주민․다문화 가족 

등 사회  다양성을 고려한 채용 노력

③ 여성인력활용 노력과 

성과

(평가착안사항 없음)

④ 불합리한 차별 해소 (평가착안사항 없음)

⑤ 임원임명에 있어 양성

평등 실

▪임원임명 목표제에 따른 목표  이행계획 정성, 목

표 비실 , 목표 달성을 한 노력 등

<표 2-8>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비계량지표 세부평가내용별 평가착안사항

자료:기획재정부(2020. 12), 2021년도 공공기  경 평가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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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지표인 ‘안   환경’의 경우 <표 2-9>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존의 계량지표를 비계량지표와 통합해 평가하는 형태로 구성하되, ‘환경

보 ’과 ‘재난  안 리’로 세부평가내용을 구분해 평가한다. 특히 이 

지표는 <표 2-9>에서 알 수 있듯이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 부, 

고용노동부, 국가정보원에서 주 하는 정책과 이행실  평가 결과를 요

하게 반 한다. 이 지표는 공공기  경 평가를 통해 앙부처가 추진하

는 정책의 이행을 강제하는 성격이 짙고, 다른 지표와 달리 공공기 이 세

부평가내용을 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이 지나치게 과도하다.

네 번째 지표인 ‘상생․ 력  지역발 ’의 경우 <표 2-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존에 정부권장정책 이행실 으로 평가되던 내용을 반 한 

계량지표와 사회  책임 역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반 한 비계량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보 재난  안 리

①온실가스 감축  에 지 약 

실 (0.2∼0.4)

  * 환경부, 산업부 평가 결과 반

②녹색제품 구매실 (0.2∼0.4)

  * 환경부 평가 결과 반

③기 별 여건․특성을 고려한 

환경보  노력  성과(0.5)

①재난 리시스템( 방․ 응․복구) 구축․운

을 한 노력과 성과

  *공공기  재난 리평가 결과(행안부)

②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한 노력과 

성과

③산업재해 등 근로자 피해방지  사업장 안

리 등 근로환경 개선을 한 노력과 성

과

  *공공기  발주공사 산업재해 결과보고서

(고용부)

④국가기반시설, 다 이용시설, 청사 등 시설물 

리  건설과정에서의 안  확보 노력과 

성과

  *공공기  안 활동 수 평가(고용부)

⑤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안 을 한 정보

보안 리 체계 구축․운  등을 한 노력

과 성과

  *개인정보 보호 리 수  진단 결과(행안부)

  * 공공기  정보보안 리실태평가(국정원) 등

<표 2-9> 안   환경 지표의 세부평가내용

자료:기획재정부(2020. 12), 2021년도 공공기  경 평가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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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지표 비계량지표

①상생과 력을 한 아래 항목은 각 가

치 범  내에서 기 이 설정(총 합계 3

)

  * 소기업생산품(0.4∼0.8), 기술개발생

산품(0.2∼0.6), 사회  기업․ 동조합

생산품(0.2∼0.4), 통시장 온 리 상

품권(0.3∼0.5), 여성기업생산품(0.2∼

0.4), 장애인생산품(0.4∼0.8), 국가유공

자 자활용사 생산품(0.2∼0.4), 재정조

기집행(0.3∼0.5)

①지역사회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 로그램의 개발․실행을 

한 노력과 성과

② 력․ 탁업체 기 자 결제 등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을 한 노

력과 성과

③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를 한 기술․제도  지원

④사회  경제 기업에 한 지원과 

구매확  노력  성과

<표 2-10> 상생․ 력  지역발  지표의 구성  세부평가내용

자료:기획재정부(2020. 12), 2021년도 공공기  경 평가편람.

세부평가내용 평가착안사항

① 지역사회 참여, 지역경

제 활성화

▪지자체  지역기업, 지역 학과의 력사업 발굴
▪지역사회를 한 시설 이용  편의제공 노력과 지원
▪지역농산물 등 지역생산품 구매 확
▪지역  국제행사 참여 등
▪공공기  선도 신도시 활성화 추진을 한 노력  
성과 등

②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 ▪선지 률 확
▪상생결제시스템․하도 지킴이 활용
▪직불 조건부 발주
▪표 계약서 활용, 주계약자 공동 도  여부
▪모범거래모델 도입․이행 등

③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성과공유제 활성화
▪물품․용역․발주․공사 참여 확
▪ 로지원
▪핵심기술보호
▪공동연구개발 확  노력
▪공공기  통합기술마켓 활용  지원
▪동반 해외진출․수출 확  노력
▪기업성장응답센터 운용
▪‘동반성장 평가 결과( 기부)’ 등

④ 사회  경제 기업 지원 ▪ 력사업 발굴, 로․ 융지원, 공동 연구개발  동
반 해외진출 등

<표 2-11> 상생․ 력  지역발  비계량지표 세부평가내용별 평가착안사항

자료:기획재정부(2020. 12), 2021년도 공공기  경 평가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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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력  지역발 ’의 경우에도 앞에서 살펴본 ‘안   환경’과 

마찬가지로 앙부처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앞

에서 제시한 ‘안   환경’ 지표에 비해 리항목이 지나치게 많다. 한 

보고서 작성 분량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 이 <표 2-11>에 제시

된 항목을 심으로 체크리스트 리(도입․운  여부 제기) 방식을 취

하고 있다. 항목에 따라서는 이러한 내용을 과연 모든 기 이 리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검해야 할 내용도 있다. 한 공공기 이 그동안 추

진해 왔던 비용 감의 핵심 분야(구매)에 한 통제를 포기하게 만들어 

도덕  해이를 유발하기도 했다. 를 들어, 일부 기 은 아  MRO 업

체에 물품조달 업무를 탁해 품질이나 가격과 상 없이 수가 잘 나올 

수 있는 형태로 구매조건을 변경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과 기  

모두의 입장에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섯 번째 지표인 ‘윤리경 ’의 경우 편람상에 ‘경 활동시 경제 ․법

 책임과 더불어 사회  통념으로 기 되는 윤리  책임을 수하려는 

노력과 성과’로 제시되어 있다(기획재정부, 2020. 12). 이를 해 <표 

2-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4개의 세부평가내용을 심으로 평가가 이루

어진다. 이 지표는 세부평가내용에 제시되지 않았으나, 국민권익 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에 

세부평가내용

① 법․윤리경 체계의 구축․운   법․윤리경  실 을 한 노력과 성과

   * 윤리경  련 담조직과 지침(윤리헌장, 윤리강령, 행동강령, 임원 직무청렴

계약 규정 등) 마련․운  여부, 갑질 근 방안 마련․이행, 비윤리  행  신

고, 교육 실 , 회계신뢰성 제고 등

② 사업추진, 조직․인사 리 등 기  운  반의 투명성 제고 노력

   * 요 기록물 분류체계 마련 등 리체계 구축  운

③ 윤리경  지원을 한 내부견제시스템 구축  운 성과

   * 자율 수체계, 윤리․ 법 상담, 내부감사 결과  사후 리 등 내부견제활동 

실   성과

④ 인권교육, 인권침해 구제 차 등 인권존 을 한 노력과 활동

   * 고충처리제도 운  등 근로자  내외 이해 계자 인권보호

<표 2-12> 윤리경  지표의 세부평가내용

자료:기획재정부(2020. 12), 2021년도 공공기  경 평가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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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크게 향을 받는다. 한 일부 공기업에서 비롯된 비  문제가 사

회  이슈로 부각되는 경우 <표 2-12>에 제시된 세부평가내용별 평가착

안사항이 변동되는 경우(* 표시된 부분)가 많아서 기  내부에서 생각하

는 장기 개선 략 내지 계획이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더

해 평가 상 연도에 발생하지 않은 이슈가 경 실 평가에 반 되고 있

어 다양한 문제와 오류가 있는 지표이다.

다) 업무효율

‘업무효율’은 총배  범  내에서 기 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효

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해 평가하는 지표이다. 편람에는 세부

평가내용에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 2개 지표가 세부평가지표 시로 

제시되어 있다. 2017년도 실 평가까지는 체 공공기 에 공동지표로 

용되어 평가를 했으나, 2018년도 실 평가부터는 공기업에 한해 용

되는 지표로 변경되었다. 2021년도 평가편람 분석 결과 36개 기   인

천국제공항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기업이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 2개 

지표를 2.5 씩 반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노동생산성(2 )’, ‘자본생

산성(2 )’, ‘ROA 로벌 경쟁력(1 )’ 3개 지표를 운 하는 반면,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한국공항공사의 경우는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 2개 

지표만을 평가편람에 반 했다. 

라) 조직․인사․재무 리

‘조직․인사․재무 리’는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재무 산 

운 ․성과’ 2개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에서 ‘재무 산 운 ․성과’

는 기 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 0∼4개까지의 세부평가지표가 다양하게 

용된다.

첫 번째 지표인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은 <표 2-13>에서 알 

수 있듯이 2017년 이후 세부평가내용의 순서가 변경되고, 일부 세부평가

내용의 별도 평가가 이루어지긴 했으나 기본 으로 그 골격이 유지되어 

왔다. 이 지표는 장기 인력운용계획 수립, 직원 배치와 근무방식, 교육, 

평가, 채용 등 조직  인사 리 반에 정부 가이드라인을 용해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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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지표이다. 경 실  평가제도가 공공기 의 자율․책임경 체계 

확립을 한 것이라는 설명과 다르다. 노사 약 등에 의해 일부 제약이 있

는 기 이 있으나, 부분의 기 에서 기 장이 임기  유일하게 자율

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조직과 인사이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에 의해 

기 장의 권한을 제약하게 만드는 일체 요소들은 지속 인 정비가 필요하

며, 이를 해 평가지표  세부평가지표의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공공기  임직원 상 인터뷰 결과, 이 지표는 부분이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지표이다. 과거부터 계속해 기획재정부, 인사 신

처, 주무부처 등으로부터 조직  인사 운 에 한 각종 지침이 시달되어 

통제를 받아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 공공기  리자들의 단이다.6) 한 

기 마다 차이는 있으나 여 히 상당수 기 에서 직제와 인사 규정 변경

이 주무부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 게 실이다.

두 번째 지표인 ‘재무 산 운 ․성과’는 다른 지표의 비해 세부평가내

용별로 용의 외가 많다. ‘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 등의 세부평가지

표(계량지표)를 설정해 평가하는 ‘재무 산성과’,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정

부에 장기 재무 리계획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는 기 에 용하는 ‘

장기 재무 리계획 이행실 (계량)’, ‘건 한 재무구조  합리  산운

용(비계량)’, 기 리형 정부기 에 한해 용되는 ‘기 운 리  

성과’ 등이 ‘재무 산 운 ․성과’와 련된 세부평가내용이다.

첫 번째 세부평가내용인 ‘재무 산 성과’는 <표 2-14>의 세부평가지표 

시에서 ‘부채감축 달성도’가 제외된 것 이외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두 번째 세부평가내용인 ‘ 장기 재무계획 이행실 (계량)’은 공기업․

정부기   장기 재무 리계획 수립 상에 한하여 평가하는 지표

이다.7) 이 지표는 기 이 제출한 ‘ 장기 재무 리계획에 제시된 목표부

6) JCDA 트 즈가 2017년에서 2021년 6월까지 실시한 공공기  12개 기  상 

임직원 인터뷰 결과를 참조.

7)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편람에는 모든 기 에 이 지표가 반 되어 있어 실

제 평가 시 해당 지표의 가 치를 제외하여, 70여 개 기 이 100  만 이 아닌 

형태로 평가 결과를 집계하게 된다. 한 재 별도 가 이 운 되고 있으며, 상

평가  평가 수가 별도로 부여되고 있어 종합 수 산정 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020년도 공공기  경 평가 시 발생한 논란도 이러한 복잡한 평

가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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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비율 등의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한다(기획재정부, 2020. 12).

기존 평가지표(2017년) : 조직  

인 자원 리

행 평가지표(2021년 편람 기 ) :

조직‧인사 일반

①상시  기능 검 등을 통해 기 의 핵심 

업무‧ 략과 연계하여 기  내 단 조직

의 역할‧책임  인력을 정하게 구성‧

배분하고 있는가?

②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환, 사

회형평  인력 활용 확 , 시간선택제 일

자리  유연근무제 활성화, 장시간근로 

해소, 일과 가정 양립 등을 한 기 의 

노력과 성과는 한가?

③구성원의 역량을 지속 으로 개발, 향상

시키고, 여성 리자 확 , 경력단  여성 

고용을 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인사

리 공정성을 확보하기 한 노력과 성

과는 한가?

④ 사 목표  략을 효과 으로 달성하

기 한 성과 리 노력과 성과는 한

가?

⑤사 의 등 합한 차를 거쳐 타당성

을 확보한 후 출연․출자기 을 설립하

거나 다른 법인에 출연․출자하는 한편, 

출연․출자기 의 설립목  달성과 경

성과 확보를 한 기 의 노력과 성과는 

한가? 한, 설립목 을 이미 달성

하 거나 경 성과가 미흡한 출연․출자 

기 에 한 개선, 매각, 통폐합 등을 

한 기 의 노력은 한가?

⑥개방형계약직제 도입  간부직의 5% 

범  내 개방형계약직 운 을 통한 인력

운 의 문성 제고 노력과 성과는 

한가?

⑦ 순환보직원칙 수립   직원의 10% 범

 내 문직 제 운 을 통한 인력운

의 문성 제고 노력과 성과는 한가?

①경 략과 연계된 조직  인 자원 

운용계획 수립을 한 노력과 성과

②핵심 업무를 고려한 단 조직의 역

할과 책임 설정  한 인력 배

분을 한 노력과 성과

   * 재배치계획 수립 여부  정성, 

추진실  등

③출연․출자기 의 설립목  달성과 

경 성과 확보를 한 노력과 성과

   * 출연․출자 시 정부 사  의 

등 정 차 수 여부, 출자회사 

진단에 따른 개선․구조조정 노

력  성과

④구성원의 역량을 지속 으로 개

발․향상시키기 한 노력과 성과

⑤합리 인 조직․개인 성과평가시스

템 구축을 한 노력과 성과

⑥인력운 의 문성 제고 노력과 성과

   * 기  특성에 따른 개방형계약직

제  문직 제 운 , 인사교류

제도  특별승진제도의 근거규

정 마련 등 제도 기반 구축, 순환

보직 원칙 수립 등

⑦육아휴직 활용, 장시간 근로해소 등 

일․가정 양립을 한 다양한 노력

과 성과

   * 가족친화인증 여부, 자동육아휴

직제, 남성근로자 육아휴직이용

률, 유연근무제(탄력근무제, 원격

근무제 등) 활용실 , 헌 공가 

도입 여부 등

<표 2-13>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지표의 세부평가내용

자료:기획재정부(2020. 12), 2021년도 공공기  경 평가편람; 기획재정부(2017. 11), 

2017년도 공공기  경 평가편람(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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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평가지표(2017년) 행 평가지표(2021년 편람 기 )

① 재무 산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부채

비율, 이자 보상비율 등의 지표 에

서 각 기 의 경 상황을 고려하여 설

정

② 세부평가지표 시

   * 부채비율 = 부채/자본

   * 이자보상비율 = 업이익/ 융비용

   * 부채감축달성도 = 부채감축 실 /

부채감축 계획

① 재무 산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부채

비율, 이자 보상비율 등의 지표 에

서 각 기 의 경 상황을 고려하여 설

정

② 세부평가지표 시

   * 부채비율 = 부채/자본

   * 이자보상비율 = 업이익/ 융비용

<표 2-14> 재무 산 운 ‧성과 지표의 세부평가내용(재무 산 성과)

자료:기획재정부(2020. 12), 2021년도 공공기  경 평가편람; 기획재정부(2017. 11), 

2017년도 공공기  경 평가편람(수정).

세 번째 세부평가내용인 ‘재무 산 리(비계량)’는 공기업과 정부기

  장기 재무 리계획 수립 상에 한하여 평가하는 지표이다. 기존

에는 기 의 유형에 따라 세부평가내용의 차이가 있었으나 별도의 구분

없이 세부평가내용이 통합된 지표이다. 2017년도 평가 시 기 리형 

탁집행형 기 들은 <표 2-15>에 제시된 ‘재무 산 리’를 신하여 <표 

2-16>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 리의 특수성을 감안해 ‘ 산 리’라는 

지표로 평가를 받았으며, 부채감축계획 상 기 은 <표 2-17>에 제시

된 ‘자구노력 이행성과’라는 지표로 추가 인 평가를 받았다.

이 지표는 총배 , 평가지표 수  세부평가내용 등의 변화가 있었으

나 <표 2-15>, <표 2-16>, <표 2-1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평가착안

사항 자체는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때 수립되어 강조되었던 

공공기  부채감축계획과 방만경  정상화 계획이 평가지표에서는 사라

졌으나, 세부평가내용  평가착안사항에 남아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와 경제정책은 박근혜 정부와 차이가 있다. 하지만 재무 산 운 과 

련해서는 새로운 과제가 부가되는 형식으로 지표가 보완되면서 공공기

의 리 부담은 오히려 지속 으로 증가했다.

네 번째 세부평가내용인 ‘기 운용 리  성과’는 기획재정부가 실시

하는 기 평가 상 기 에 한하여 용되는 지표이다. 기 운용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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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평가지표(2017년) :재무 산 리
행 평가지표(2021년 편람 기 ) :

재무 산 리

① 장기 재무 산계획 수립, 이행 노력

과 피드백 활동이 정하게 이루어지

고 있는가?

② 재무구조의 안 성, 건 성 유지를 

한 노력과 성과는 한가?

   - 미래 험 측  응의 정성

   - 재무계획(자 조달, 부채 리  부

채상환 등)  이행노력과 실행의 

정성

   - 합리  유동성 리, 재무구조개선 

계획의 정성과 이행노력 등

③ 재무구조 개선을 한 효율 인 자산

운용 노력과 성과는 한가?

   - 효율 인 자산운용 노력과 성과

   - 외화자산의 운용 노력과 성과 등

④ 합리 이고 효율 인 산의 편성과 

집행  사후평가를 한 노력과 성

과는 한가?

   - 비타당성 조사활동 강화, 합리  

산편성  재원조달방안의 타당

성 확보 노력과 성과

   - 사업선정 원회, 리스크 리 원회, 

투자심의회 등 사업선정의 타당성 

확보와 효율 인 산편성을 한 

조직역량 확충  련 원회 운

의 내실화 노력과 성과

   - 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노력과 

성과

   - 산의 합리  사용

   - 공정한 계약체결을 한 계약형태 

개선 노력과 성과

   - 사후심층평가 등 산성과 평가  

환류 노력의 정성 등

⑤ 원가  경비 감 등 산 감을 

한 노력과 성과는 한가?

① 장기 재무 리계획의 정성과 이를 

실행하기 한 노력과 성과

   * 장기 재무 리계획에 투자계획이 

반 된 기 은 경제활력 제고, 신

성장 등 장기 투자계획의 정성 

 이행노력 확인

②재무구조의 안정성  건 성 유지를 

한 기 의 노력과 성과

   -미래 험 측  응, 부채  유

동성 리, 효율  자산운용, 재무구

조개선 계획의 정성  이행노력

   - [구분회계 도입기 ] 사업단 별 성

과분석 등 구분회계 정착  활용을 

한 노력과 성과

   -정부출자기 의 경우, 한 수

의 배당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③사업선정의 타당성 확보( 비타당성 

조사 등)를 통한 합리 인 산편성 

 집행을 한 노력과 성과

④재무 리기 의 부채감축을 한 

노력과 성과

   -부채감축을 한 세부 실행계획의 

정성과 이행 노력

   -부채감축을 한 조직, 제도, 모니터

링 체계 운  노력  성과

   -자본 확충  융부채 감축 노력과 

성과

   -정부 제시 구조조정 이행 노력과 성

과

   -자산매각 활성화를 한 노력  성

과

⑤원가  경비 감 등 산 감을 

한 노력과 성과

<표 2-15> 재무 산 운 ․성과 지표의 세부평가내용(재무 산 리)

자료:기획재정부(2020. 12), 2021년도 공공기  경 평가편람; 기획재정부(2017. 11), 

2017년도 공공기  경 평가편람(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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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내용

① 장기 기  리  운 기반 구축․실행 노력과 피드백 활동이 정하게 이루

어지고 있는가?

   - 지속가능하고 건 한 기 리  운 기반 구축 노력 등

   - 미래 험 측  응의 정성

   - 합리  유동성 리

② 합리 이고 효율 인 산의 편성과 집행을 한 노력과 성과는 한가?

   - 합리  산편성 노력과 성과

   - 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노력과 성과

   - 산의 합리  사용

   - 공정한 계약체결을 한 계약형태 개선 노력과 성과 등

③ 원가  경비 감 등 산 감을 한 노력  성과는 한가?

<표 2-16> 산 리 지표의 세부평가내용

자료:기획재정부(2017. 11), 2017년도 공공기  경 평가편람.

세부평가내용

① 부채감축 계획 이행․ 검을 한 한 체계를 구축하고, 주기 으로 이행상

황을 검하 는가?

   - 부채감축 이행을 한 조직과 제도, 기능과 권한, 모니터링 체계 등이 효과

으로 설계되었는가?

   - 유가, 환율, 리 등 주요 변동요인을 모니터링하고 재무 험에 한 한 

응방안을 마련하 는가?

② 기 의 부채감축계획에 포함된 사업조정, 경 효율화, 자산매각, 수익성 확 , 자

본확충 등의 이행실 과 성과는 한가?

   - 2017년 말까지 융부채 감축 노력과 성과는 한가?

   - 부채감축계획을 이행하기 해 문제해결 방안 마련, 이해 계자와 극 인 

의  설득 등의 노력이 있었는가?

③ 구분회계제도 도입  사업단 별 재무정보 활용 등 부채 리를 한 제도  기

반 강화 노력과 성과는 한가?

④ [자산매각이 있는 경우] 자산매각 활성화를 한 노력과 성과는 한가?

   - 부채감축계획에 포함된 자산매각 활성화 노력과 성과

     * : 자산매각 계획 수립․이행상황 검, 민간운용사에 자산매각을 탁하

여 극 으로 매각될 수 있도록 조치 등 부채감축 계획 운용지침 수 여

부 등을 평가

⑤ 부채 리를 해 공사채 총량을 수하 는지와 이를 한 기 의 노력과 성과

는 한가?

<표 2-17> 자구노력 이행성과 지표의 세부평가내용

자료:기획재정부(2017. 11), 2017년도 공공기  경 평가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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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주 하에 별도 구성된 평가단(기 평가단)이 존치평가와 자

산운용평가로 나 어 진행한다. 이 에서 공공기  경 평가에 반 되

는 것은 편람에 명시되어 있듯이 ‘자산운용평가’ 결과이다. 이 지표의 득

치는 자산운용부문 평가 결과  ‘비계량지표’에서 얻은 수와 ‘계량

지표’에서 얻은 수의 합산치를 종합 수로 하여 반 한다.

마) 보수  복리후생 리

‘보수  복리후생 리’는 ‘보수․복리후생’, ‘총인건비 리’, ‘노사

계’ 3개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이 지표는 ‘재무 산 운 ․성과’와 달리 

모든 기 에 공통 으로 용된다.

첫 번째 지표인 ‘보수․복리후생’은 <표 2-18>과 <표 2-19>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단일 지표 내 4개 세부평가내용을 2개의 지표와 4개의 세부평

가내용으로 분할․재편한 지표이다. <표 2-18>에 제시된 바와 같이 

행 평가지표는 기존 평가와 달리 직무  도입을 강행하기 한 노력의 

산물이다. 재 이 지표의 향으로 부분의 기 이 직무  도입을 한 

연구를 진행해 제도 도입을 한 비가 완료된 상태이고, 2021년부터 상

당수 기 의 직무  도입이 부분 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안타까운 

은 직무 심의 보수체계가 공공기 의 실에 맞는지 체계 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다. 사업구조의 신을 통해 4차 산업

명 기술의 도입과 신성장을 한 지원 방안을 수립하도록 요구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존 기술의 융합과 직무 유연화 확  경향은  

고려의 상이 되지 못했다.

<표 2-19>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보수․복리후생’ 지표의 두 번째 세부

평가내용은 복리후생제도와 임 피크제와 련된 내용이다. 2017년도 이

후 큰 변화는 없었으며, 임 피크제 용 상의 복무 리 강화 등 일부 

내용만이 추가되었다.

두 번째 지표인 ‘총인건비 리’는 연도별로 기획재정부가 시달하는 공

기업․ 정부기  산편성 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수 여부를 평가하

는 지표이며, 모든 공공기 에 공통 용되는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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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평가지표(2017년) 행 평가지표(2021년 편람 기 ) : 직무

① 보수체계를 합리 이고 공정하게 

운 하기 한 노력과 성과는 

한가?

   - 직무, 능력, 성과 등에 기반한 합

리  보수체계 구축  활용 여

부

   - 평가 차의 합리성과 투명성, 외

부 문가 참여 여부 등

   - 성과평가체계 보완  공정성 확

보 노력 지속 추진 여부

[다음 지표로 계속]

①직무 심 보수체계 마련을 한 직무분

석 등 사 차 이행

   -기  특성을 반 한 체계  직무분류, 

직무 기술서 도출 여부 등

   -직무분석을 바탕으로 한 직무가치 평

가 완료 여부 등

②도입내용의 질  수 , 노사합의 여부, 

직무  용 보수항목의 비  등 직무

심 보수체계 개편 결과

   -직무  본질에 부합하는 보수체계 개

편 성과

     * 직무분석, 직무평가, 직무등  결정 

등 도입 내용의 충실성과 합리성

     * 직무 의 기본  반  여부  직무

 운  상의 범

     * 지속  제도 운 을 한 합리  

리 방안 마련 여부

   -노사합의 등 구성원이 공감하는 제도 

개선 노력과 성과

     * 기 보수  직무가치가 반 된 보

수항목의 비

<표 2-18> 보수․복리후생 지표의 세부평가내용(직무  도입 련 보수체계 개편 

련 항목)

자료:기획재정부(2020. 12), 2021년도 공공기  경 평가편람; 기획재정부(2017. 11), 

2017년도 공공기  경 평가편람(수정).

세 번째 지표인 ‘노사 계’ 역시 모든 공공기 에 공통 용되는 지표

이다. <표 2-2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세부평가내용상에 큰 변화는 없었

으나, ‘노사 계 선진화 략’과 같이 계획을 강조하던 방식에서 ‘근로조

건의 실질  향상’을 심으로 평가착안사항이 변경된 은 주목할 만하

다. 그러나 직무  도입,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 환에 한 

노노갈등 등의 다양한 이슈를 체계 으로 세부평가내용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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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평가지표(2017년)
행 평가지표(2021년 편람 기 ) :

직무  외

[앞의 지표에서 계속]

② 산편성지침, 산집행지침 등 복리후

생비 련 규정에 따라 복리후생비를 

하게 편성  집행하 는지?

   - 산편성지침, 산집행지침 등 복리

후생비 련 규정 수 여부

   - 복리후생비 련 규정에 따라 교육비, 

의료비, 경조비, 특별휴가, 퇴직 , 복

무행태, 고용세습 등 기 별 복리후생

제도 개선 실   과도한 복리후생 

항복의 존재 여부

   - 복리후생비를 과도하지 않고 한 

수 으로 집행하 는지 여부

   - 새로운 복리후생 항목 신설 지 등 

복리후생제도 개선 결과의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의 정성 등

③ ｢공공기  임 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 피크제를 운 하기 한 노력과 성

과는 한가?

   - 연령구조, 임 체계, 직무특성 등을 고

려한 임 피크제 유형, 용 상, 임

조정기간, 임 지 률, 직무개발 등  

제도 설계의 성

   - 임 피크제 련 신규채용 목표 달성 

여부, 임 피크 상자의 활용도 등 운

 효과

   - 임 피크제 련 장기 신규채용 규

모  재원조달 계획의 성

① 산편성지침, 산집행지침 등 

련 규정에 따른 편성  집행 여부

   - 산편성지침, 산집행지침 등 

인건비, 복리 후생비, 각종 경비 

등에 한 규정 수 여부

   -복리후생비 련 규정에 따라 교

육비, 의료비, 경조 , 특별휴가, 

퇴직 , 복무행태, 고용세습 등 

기 별 복리후생 제도 개선  

과도한 복리 후생 항목의 존재 

여부

   - 년 비 복리후생비를 과도하

게 집행하지 않았는지 여부

② ｢공공기  임 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 피크제를 운 하기 한 

노력과 성과

   -연령구조, 임 체계, 직무특성 등

을 고려한 임 피크제 유형, 

용 상, 임 조정기간, 임 지

률, 직무개발 등 제도 설계의 

성

   -임 피크제 련 신규채용 목표 

달성 여부, 임 피크 상자의 

활용도( 소․벤처기업 지원근

무 실  등), 복무․성과 리 등 

인력 리의 성 등 운  효과

   -임 피크제 련 장기 신규채

용 규모  재원조달 계획의 

성

<표 2-19> 보수․복리후생 지표의 세부평가내용(기타 보수  복리후생제도)

자료:기획재정부(2020. 12), 2021년도 공공기  경 평가편람; 기획재정부(2017. 11), 

2017년도 공공기  경 평가편람(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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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평가지표(2017년) 행 평가지표(2021년 편람 기 )

① 노사 계 선진화를 한 략 등이 합리

으로 개발되어 실천되고 있는가?

② 합리 이고 합한 노사 계가 구축되

어 노사 력이 실  되고 구체 인 성

과를 내고 있는가?

③ 노사간의 공감  형성을 한 의사소통

과 노사 계 리 역량 강화를 한 노

력과 성과는 한가?

④ 합리  단체 약 체결  노사 의체계

의 실질  운  등 력  노사 계 구

축을 한 노력과 성과는 한가?

① 노사간 의체계 구축과 실질  운

 등이 상호 력과 참여에 기반

하여 합리 이고 법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 여부

② 노사간의 공감  형성을 한 의사

소통과 노사 계 리 역량 강화

를 한 노력과 성과

③ 노사 의를 통한 근로조건의 실질

 향상과 구체  성과

<표 2-20> 노사 계 지표의 세부평가내용

자료:기획재정부(2020. 12), 2021년도 공공기  경 평가편람; 기획재정부(2017. 11), 

2017년도 공공기  경 평가편람(수정).

바) 신과 소통

‘ 신과 소통’은 ‘ 신 노력  성과’와 ‘국민소통’ 2개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이 지표는 2018년도 평가 시부터 모든 기 에 공통 으로 용된 

지표로, 2017년 이 에는 ‘기  경 신’, ‘국민평가’, ‘열린 신’  ‘경

정보공시’로 평가되던 지표를 통합․재편해 구성되었다.

첫 번째 지표인 ‘ 신 노력  성과’는 ‘ 신계획’, ‘이해 계자 참여와 

소통’, ‘ 추진과제 성과’라는 3개의 세부평가지표로 다시 구분해 평가

가 이루어진다.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공공

기 의 신 업무가 행정안 부에서 다시 기획재정부 심으로 통합되면

서 ‘정부 3.0’과 ‘열린 신’ 지표가 사라지고, 공공기  경 평가 내에서 

기 의 신 노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회귀하게 된 것이다. 

다만, <표 2-2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정보공개 

종합평가가 반 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개인정보보호 수  진단과 함께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이행성과를 담보하기 한 조치는 유지되고 

있다. 한 신성장 가  등에 과거 정부 3.0에서 추진하던 데이터 개방 

실 (공공데이터 제공 운 실태 평가 결과) 등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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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① 신계획 ① 신목표가 기 의 비 ․ 략체계와 잘 부합하고 신 략

과 과제가 신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지 여부

② 기 의 신을 발하기 한 기 장의 노력과 성과

③ 신추진조직 구축, 신활동에 한 한 보상체계 마련, 

구성원의 신역량 강화를 한 노력과 성과

④ 내외 신네트워크 구축, 신 아이디어나 우수과제를 구성

원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한 노력과 성과

② 이해 계자 

참여와 소통

① 이해 계자  국민 소통 채 을 제도 으로 구축․운 하

기 한 노력과 성과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정보  데이터 공유로 국민 참여 기

반 강화

② 국민 참여와 소통이 기 의 운 에 실질 으로 반 되는 여부 

등 소통의 성과와 환류를 한 노력과 성과

   * 국민제안, 아이디어 등을 활용한 장 심의 국민 서비스 

신 등

③ 국민 정보공개 확  등 투명성 제고를 한 노력과 성과

   * 공공기  운  웹사이트  국민 홍보 콘텐츠의 운 검

( , 웹사이트 독도․동해표기 오류 검 등)

   * 경 고시 우수공시기  등 지정

   *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행안부)

④ 규제 신(포  네거티  규제 등)  극행정 등을 통한 공

공서비스 신 노력과 성과

③ 추진과제 

성과

① 기 별  추진과제의 성과

<표 2-21> 신 노력과 성과의 세부평가내용

자료:기획재정부(2020. 12), 2021년도 공공기  경 평가편람.

두 번째 지표인 ‘국민소통’은 기존에 ‘경 정보공시’와 ‘국민평가’ 지표

를 통합해 놓은 지표이다. 그래서 <표 2-2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다시 2

개의 세부평가지표로 구분해 평가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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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① 경 정보공시 ① 경 정보공시 검 평가 상은 다음과 같음

   * ‘공공기 의 통합공시에 한 기 ’에 따른 통합공시항목

② 세부평 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검자료를 활용하여 산출

② 국민평가 ①평 은 고객만족도 지수, 사회  가치 기여도 지수를 8 : 2의 비

율로 합산하여 산출(강소형 기 은 고객만족도 수로만 산출)

   * 고객만족도, 사회  가치 기여도 조사결과  일부가 없는 

경우 해당 수를 결측치로 처리

② 고객만족도 지수, 사회  가치 기여도 지수는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실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

<표 2-22> 국민소통의 세부평가내용

자료:기획재정부(2020. 12), 2021년도 공공기  경 평가편람.

2) 주요사업

가)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정성  목표의 도 성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정성  목표의 도 성’은 ‘주요사업 계

량지표 구성의 정성’과 ‘주요사업 계량지표 목표의 도 성’으로 이루어

져 있다. 이 지표는 2개의 세부평가내용이 세부평가지표로 별도 평가가 

되기도 하고, 폐지되었다가 다시 단일 지표로 평가를 하는 등 계속해 변

화와 논란이 있었던 지표이다. 

<표 2-2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표 구성과 련된 부분의 내용은 

지표개선 과정에서 평가단과 기획재정부가 검토한 사항이며, 평가편람에 

확정되어 당기  수정이 불가능한 사항이다. 여기에 더해 목표의 도 성

과 련된 내용 역시 평가단과 기획재정부의 검토를 거쳐 확정된 사항이

다. 실제 이 지표에 한 평가는 공공기 에 한 평가가 아니라 지표개

선 작업에 참여한 평가단과 기획재정부에 한 평가여야 한다. 이 지표는 

실제 계량지표 득 치를 조정하기 한 지표로 사용되어 공공기 들이 

그동안 지속 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던 지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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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내용

①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정성

   - 기 의 설립목 과의 연계 등 지표의 표성

   - 기 의 사업비   정책 요도를 고려한 가 치 배분의 정성

   - 투입․과장지표보다는 산출․결과지표로 구성하기 한 노력

   - 장기  을 고려한 지표설정 노력

   - 평가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등

② 주요사업 계량지표 목표의 도 성

   - 평가방식, 산식구성  목표치 설정, 사업여건 변화 등에 따른 목표의 도 성

을 종합 으로 평가

     * 목표부여편차, 장기 목표부여, 목표부여, β분포, 목표 실  등 평가방식

에 따른 난이도 차이 고려

       ( : 일반 으로 “목표 실 ”은 난이도가 낮은 평가방식에 해당)

     * 산식구성  목표치 설정에 따른 난이도 차이 고려

       ( : “ 장기 목표부여” 평가방식의 경우, 용된 장기 목표 수 에 따라 

난이도 차이 발생)

     * 사업환경, 가용자원 등 내외 사업여건 변화에 따른 난이도 차이 고려

       ( : 해외사업의 경우, 상국과의 외교여건 변화 등에 따라 난이도 차이 발

생)

<표 2-23>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정성  목표의 도 성의 세부평가내용

자료:기획재정부(2020. 12), 2021년도 공공기  경 평가편람.

나) 주요사업 성과 리의 정성

‘주요사업 성과 리의 정성’은 주요사업과 련해 ‘추진계획의 수

립․집행․성과․환류  사회  가치 실  등 주요사업의 반 인 추

진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이다(기획재정부, 2020. 12). 이 지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07년 PDCA 에서 지표개선 작업이 추진된 이후 

주요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한 기 으로 활용되어 왔다. 달라진 이 

있다면 ‘주요사업 추진계획 수립․집행․성과․환류 과정에서’ 뒤에 그때

그때 강조하는 사항이 부기된 이다. 2021년도 공공기  평가편람상에

는 <표 2-2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근로자와 국민의 안  등 사회  가

치’ 련된 사항을 주요사업 개 과정에서 고려하 는가를 평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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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사업 성과

‘주요사업 성과’를 측정하는 주요사업별 계량지표는 각 기 이 지표개

선단  기획재정부 의를 거쳐 사 에 확정한 뒤, 평가편람에 수정사항

을 반 하고 있다. 외 으로 공개되는 공공기  경 평가편람상에는 

어떠한 과정을 거쳤으며, 어디에 비 을 두어 지표 개선을 추진했는지에 

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공기  경 평가에서 블랙박스에 해

당되는 역이다. 공공기  경 평가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주요사업 

성과를 측정하기 한 계량지표를 3년 단 로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8) 

가장 큰 이유 에 하나는 주요사업 성과지표의 경우 평가방식 때문에 

성과 개선에 한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로벌 최고 수 에 있는 일부 

기 은 기술  문제로 한계에 착하기도 하지만, 부분의 기 은 련

된 산과 인력 확보가 불가능해 추가  실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한계 상황은 지표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만, 재와 같은 지표 개선과 평가 과정에서는 실제 지표 개선

이 합리 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세부평가내용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 이고 정하게 수립되었는가?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하게 집행되었는가?

③ 주요사업별 성과는 정한 수 인가?

④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은 하게 수행되었는가?

   * 주요사업 추진계획 수립․집행․성과․환류 과정에서의 근로자와 국민의 안

 등 사회  가치를 한 노력과 성과를 감안하여 평가

<표 2-24> 주요사업 성과 리의 정성의 세부평가내용

자료:기획재정부(2020. 12), 2021년도 공공기  경 평가편람.

8) JCDA 트 즈가 2017년에서 2021년 6월까지 실시한 공공기  12개 기  상 

임직원 인터뷰 결과를 참조.



제2장 경영평가제도에 관한 심층주제별 논의 47

3) 기타 가

가) 신성장 가

‘ 신성장 가 ’은 ‘ 신성장 주요 창출, 신 기술 융합, 신성장 인

라 구축, 신지향 공공조달 등을 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이

다(기획재정부, 2020.12.). 이 지표는 2018년도부터 평가에 반 된 지표이

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에 공공기 의 참여를 유도하기 

해 신설되었던 지표다. <표 2-25>에서 알 수 있듯이 2018년 지표가 신설

된 이후 세부평가내용이 일부 변화되었다. 한일 통상분쟁의 향으로 소

재․부품․장비와 련된 지원이 추가되었고, 정부가 발표한 데이터 경

제 활성화를 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한 노력과 성과’와 련된 내

용이 추가되었다. 이 과정에서 세부평가내용  평가착안사항 간 복이 

심해져서 다수 기 이 실 보고서에 유사 내용을 기술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 코로나19 응 노력과 성과 가

‘코로나19 응 노력과 성과 가 ’은 ‘코로나19 고통분담, 정부 정책 

응, 한국  뉴딜 추진을 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2020년

도 평가편람에도 제시되어 있듯이 2020년 8월 20일에 정부가 수립한 ｢한

국  뉴딜 뒷받침을 한 공공기  역할 강화 방안｣의 이행 수 을 평가

하기 해 신설된 지표이다. 문제는 9월 말에 수정 편람이 발표되었는데, 

이를 당해연도 경 실 에 반 한 이다. 부분의 기 이 계획만 제시

하거나, 다른 활동을 세부평가내용에 억지로 맞추는 식으로 비할 수밖

에 없었다. 한 사업장 내 방역과 같은 새로운 업무가 증가한 것은 사

실이지만, 일반 인 사회  책임과 구분해 새로운 활동으로 리할 실익

이 있는지도 의문이었다. 다만, 부분의 기 은 한국  뉴딜 정책 이행

과 련해 새로운 사업 기회가 발생하게 되어 많은 심을 기울 다. 그

래서 구체 인 실 은 2020년도가 아니라 2021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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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평가지표(2018년) 행 평가지표(2021년 편람 기 )

① 신성장 수요 창출을 한 노력과 성과
( 시) * 8  선도사업 등에 한 투자확   

신기술․제품 구매
      ** 신성장동력 확충 등을 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②공공서비스․ 신기술 융합 활성화를 한 

노력과 성과
( 시) * 신기술 융합을 통한 국민서비스 

질 제고  공공기  생산성․업무효
율 향상( 신기술: IoT 기술, 드론, 
센싱 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
우드 컴퓨 , 블록체인 등)

③ 신성장 인 라 구축을 한 노력과 성과
( 시) *인력양성, 신산업 분야 R&D 활성화 

 사업화, 테스트베드 제공, 마
․해외진출 지원, 사내벤처 운  

등 공공기 의 자원․역량을 활용한 
신성장 인 라 구축

      ** 기  보유 데이터의 품질 리  공
유․개방, 기  보유 데이터를 활용
한 민간 사업 기회 제공 등

① 신성장 수요 창출을 한 노력과 
성과

( 시) * 8  선도사업 등에 한 투자
확 , 신기술․제품 구매, 
우수 소 트웨어(우수조달제
품 등) 구매 실 , 신성장산
업에 한 자  지원 노력 등

      **신성장동력 확충 등을 한 새
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②공공서비스․ 신기술 융합 활성화
를 한 노력과 성과

( 시) * 신기술 융합을 통한 국민
서비스 질 제고  공공기  
생산성․업무효율 향상 ( 신
기술: IoT 기술, 드론, 센싱 기
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
우드 컴퓨 , 블록 체인 등)

③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한 노력과 
성과

( 시) *기 이 보유한 데이터의 공
유․개방  품질 리, 기  보
유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사업 
기회 제공 등

     **공공데이터 제공 운 실태 평
가 결과(행안부)

④ 신성장 인 라 확   민간기업 
지원을 한 노력과 성과

( 시) *인력양성, 소재․부품․장비  
신산업 분야 R&D 활성화  
사업화, 테스트베드 제공, 마
․해외진출 지원, 자  등 스

타트업 지원, 사내벤처 운  등 
공공기 의 자원․역량을 활용
한 신성장 인 라 구축

⑤ 신지향 공공조달을 한 노력과 성과
( 시) * 신기술․제품 구매(시제품 

구매), 우수 소 트웨어(우수조
달제품 등) 구매 실 , 신조
달 랫폼에 도  수요 제시, 
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 테스

트기  참여, 단계  의에 의
한 과업 선정 등

<표 2-25> 신성장 가  지표의 세부평가내용(2018년)

자료:기획재정부(2020. 12), 2021년도 공공기  경 평가편람; 기획재정부(2018. 9), 

2018년도 공공기  경 평가편람(수정).



제2장 경영평가제도에 관한 심층주제별 논의 49

기존 평가지표(2020년) 행 평가지표(2021년 편람 기 )

① 코로나19 고통분담 노력과 성과

( 시) *코로나19 극복을 한 임  일부 

반납  기부, 기  보유마스크 긴
 배부, 입 업체 등에 한 임

료․수수료 감면  납부 유  등
②코로나19 기 극복을 한 정부 정책 

응 노력과 성과

( 시) *코로나19 감염 담병원 운 , 임시
검사시설, 생활 치료센터 등 기  
시설 제공, 코로나19 피해 기업  
소상공인 보증  경 안정자  
등 융지원, 공공기  先결제-先
구매 추진 등

③ 한국  뉴딜 추진을 한 노력과 성과 

( 시) * ｢한국  뉴딜 뒷받침을 한 공공
기  역할 강화 방안｣(’20.8.20일) 

등 정부의 포스트코로나 련 정
책에 따른 주요과제 등

①코로나19 고통분담 노력과 성과

( 시) *코로나19 극복을 한 임  일부 

반납  기부, 기  보유마스크 긴
 배부, 입 업체 등에 한 임

료․수수료 감면  납부 유  등
②코로나19 기 극복을 한 정부 정책 

응 노력과 성과

( 시) *코로나19 감염 담병원 운 , 임시
검사시설, 생활 치료센터 등 기  
시설 제공, 코로나19 피해 기업  
소상공인 보증  경 안정자  
등 융지원, 공공기  先결제-先
구매 추진 등

③ 한국  뉴딜 추진을 한 노력과 성과 

( 시) * ｢한국  뉴딜 뒷받침을 한 공공
기  역할 강화 방안｣(’20.8.20일) 

등 정부의 포스트코로나 련 정
책에 따른 주요과제 등

<표 2-26> 신성장 가  지표의 세부평가내용(2020년)

자료:기획재정부(2020. 12), 2021년도 공공기  경 평가편람; 기획재정부(2020. 9), 

2020년도 공공기  경 평가편람(수정).

다. 함 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 공공기  경 평가 시 사용되는 지표는 

경 리, 주요사업  기타 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행(2021년도 

평가편람) 지표는 기존(2020년도 평가편람) 지표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은 없었다. 다만, 몇 가지 행 평가지표의 구성체계  내용 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첫째, 행 공공기  경 평가제도에서는 공기업과 정부기 의 자

율․책임경 체계의 확립을 강조(기획재정부, 2020. 12.)하면서도 평가지

표  평가방법 등 운  면에서 그러한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공기업을 

기 으로, 경 리 범주 평가지표의 가 치 55   33.5 이 정부 정책

의 이행 성과를 검하는 지표이다.9) 행 공공기  경 평가제도는 공

공기 에 부여된 자율과 책임을 거꾸로 해석하고 있다. 통상 으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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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에 책임을 묻고, 경 에 자율을 부여해야 하는데, 행 평가제도는 

경 리 범주에 세세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반면, 주요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기 은 지나치게 추상 으로 설정하고 있다.

둘째, 주요사업 성과를 측정하는 계량지표(131개 기 , 816개 지표)의 

경우 목표 실 , 기 평가 등 외부평가 연계, 장기 목표부여, 목표부

여, 목표부여(편차) 등 다양한 평가방법이 용되고 있어 평가의 공정성

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1년 공공기  경 평가 편람

에는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안 ’ 련 지표가 크게 증가했는데, 주요

사업 계량지표로 반 된 ‘안  련 지표’ 112개를 분석한 결과, 목표 실

 방식이 용된 지표가 41개, 목표부여 방식이 용된 경우가 71개로 

나타났다. 목표 실  방식이 용된 경우에도 감 방식(100 -사고발생

수)이 용된 경우, 외부평가 결과(행정안 부 재난평가, 응 의료기  

평가 등)를 연동한 경우, 주무부처 혹은 기 이 자체 으로 부여한 연간 

사업목표를 목표치로 반 하는 경우 등 임의 인 평가방법이 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련 지표’를 주요사업 계량지표에 반 한 

기   목표부여(편차) 방식을 용한 기  상당수는 이 부터 해당 지

표를 주요사업 성과로 리해 한계 상황에 이른 경우가 많은데, 이들 기

은 목표 실  방식의 평가를 받는 기 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존 공공기  경 실 평가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해 평가단이 기울인 노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고, 공공기  경 평가가 재보다 공정하고 객

으로 이루어지기 해 도입을 검토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 ‘정부 정책’을 범주로 설정하고, 이 과정에는 기획재정부가 주도

하되 각 부처가 공동으로 의하여, 체 공공기 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선정해 평가지표로 반 하는 방법이다. 지 까지는 각 부처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이를 반 해 무도 많은 각 부처 지침과 정책이 세

부평가내용에 반 되어 왔다. 매년 5  내지 10  과제식으로 공공기

에 요구할 사항을 제한한다면 각 공공기 의 핵심정책 이행 노력이 더 

9) 사회  가치 구 (24 ), 보수  복리후생(3.5 ), 총인건비 리(3 ), 신노력  

성과(3 )가 여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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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해질 수 있고, 개별 과제 이행을 해 공공기 이 부담할 리 비용

도 효율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경 리’ 범주는 평가단이 주도해 평가지표의 개선을 담당하되, 

평가 과정에서 확인된 성공․실패사례를 극 으로 피평가기 에 

하기 한 노력을 개할 필요가 있다. 재는 최하등 을 받은 기 을 

상으로 컨설 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 개선에 실질 인 도움이 되

지 못하고 있다. 컨설  과정에 평가를 담당했던 평가 원이 참여하지 않

는 경우가 많고, 경  개선 내지 사업성과 제고에 필요한 구체  지원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해서는 경 리 범주 평가 

시 각 기 의 실무자들을 경 평가 과정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기 이 

보유한 지식과 노하우가 다른 기 에 실질 으로 될 수 있도록 학습 

기 (機轉)을 구축․운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요사업’과 련해서는 기 과 주무부처가 의해 평가지표  

목표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무부처의 련 정책목표, 부처 자

체평가상의 평가지표  목표치와 연계해 평가지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매해 정부의 산편성 기조에 따라 사업 물량에 변화가 발생하

는 정부기 은 행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평가방법을 면 으로 개편

할 필요가 있다. 정부기 에 해서는 주무부처가 매년 사업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 실 으로 평가방법을 면 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도입

할 필요가 있다.10)

다섯째, ‘주요사업’과 련해서는 주무부처가 주도해 평가지표  목표

치 설정 과정에 고객 내지 외부 이해 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해야 한다. 고객과 이해 계자 에서 평가지표의 선정과 목표치 설

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표 개선 로세스를 변경한다면 과도하게 쉬

운 평가지표와 목표치를 설정하는 일이 어들 것이고, 보다 다양한 평가

지표 개발 노력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 한 주요사업 운  과정 

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장기 으로 해당 기 의 경쟁력 향상에 

10) 주무부처가 실시하고 있는 부처 자체평가 등에서는 목표 비실 으로 평가가 이

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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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평가지표별 타당성  변별력 분석:공공기  경 평가 핵심

성공요인

2020년도 공공기  경 평가는 많은 논란이 있었고, 여 히 논란이 진

행 이다. 이로 인해 기획재정부는 년과 달리 체 평가 결과를 담은 

경 실 평가보고서를 공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앞에서 설명한 평가지표

별로 결과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었다. 그래서 2020년도 공공기  경 평

가와 2019년도 공공기  경 평가를 담당한 평가단의 구성이 유사하고, 

코로나19와 련된 가 이 추가된 외에는 평가편람상의 큰 변화가 없었

던 을 감안해 2019년도 평가 결과를 분석해 시사 을 도출하고자 했다. 

가. 평가지표 간 상 계

2019년도 공기업 경 실  평가보고서와 정부기  경 실  평가보

고서상의 평가 결과를 토 로 평가지표별 득 치와 ‘기 의 종합 수’ 간

의 상 계를 분석했다. 개별 평가지표의 실 치가 기 의 경 성과 제

고에 실질 으로 기여했다면 ‘기  종합 수’와 각 평가지표 간의 상

계가 높게 나타나게 된다. 다만, <표 2-27>에 제시된 ‘기  종합 수’는 

2019년도 공공기  경 평가 결과의 합산치로 경 평가단이 단한 기

의 종합 인 성과이지, 실제 기 이 국가와 국민에게 기여한 성과와는 다

소 차이가 있다. 그래서 기  종합 수가 개별 평가지표의 실 치와 상

계가 없다면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2-27>에 제

시된 바와 같이 평가지표 간 상 계에서 두 가지 시사 을 도출할 수 

있었다. 

먼 , ‘업무효율’과 ‘ 신성장 가 ’ 지표의 경우처럼 기 의 평가 결과

에 향을 미치지 않는 지표가 있다는 이다. 즉, 해당 지표에서 달성한 

실 이 타 기 과의 경쟁에서 우 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했고, 

상 으로 타 지표에 비해 집 으로 리할 필요성이 낮았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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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과거 이루어졌던 경 평가에서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이 계

량 리업무비와 함께 기 의 성과에 결정 인 향을 미쳤던 것과 상반

된 결과를 보인다. 평가지표와 가 치 변경 등이 경 평가 기조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분명하다. 다만, 이것이 정 인 효과인지에 해서는 의문

의 여지가 많다.

다음으로 주목할 은 주요사업의 득 치와 다른 지표의 득 치가 보

이는 경향성이다. <표 2-27>에서 알 수 있듯이 주요사업 범주에서 부여

받은 득 치 합계는 기 의 종합 수와 양(+)의 상 계를 가진다. 그러

나 경 리 범주에 있는 ‘경 략  리더십’, ‘업무효율’, ‘ 신과 소통’

과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사회  가치 구

’, ‘조직․인사․재무’, ‘보수  복리후생 리’, ‘ 신성장 가 ’과는 오

히려 음(-)의 상 계를 보 다. ‘주요사업 성과 리의 정성’을 평가할 

때 PDCA  과정에서 사회  가치가 고려되었는가를 검해 평가에 반

하도록 하 지만, ‘사회  가치 구 ’과 음(-)의 상 계가 나타난 것

이다. 한 ‘ 신성장 가 ’이 주요사업 성과와 반 의 경향을 보이는 

도 주목할 만하다. 신성장 가 에서 요구하는 신기술이나 신제품

의 구매가 실제 기 의 업무성과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주목할 은 ‘조직․인사․재무’ 지표가 

주요사업 성과와 음(-)의 상 계를 보인다는 이다. 일반 으로 조직, 

인사, 재무와 련된 신을 추진하는 이유는 주요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해서이다. 조직, 인사, 재무 등의 신은 주요사업 성과를 유도하는 선

행지표(leading indicator)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표 2-27>에 제시된 

2019년도 경 평가 결과에서는  그 지 못하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 의 특성을 감안해 지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지침

의 이행 수 에 을 맞춰 평가가 이루어진 결과로 보인다.

공공기  경 평가편람에서 가장 먼  제시되는 내용은 경 평가의 의

의이다. 편람에는 공공기  경 평가가 ‘공기업․ 정부기 의 자율․책

임경 체계 확립을 해, 매년도 경  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 으

로 평가하는 제도’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앞에서 평가지표별 득 치 

경향과 체 평가 결과에 미치는 향에 한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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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략 

 

리더십

사회  

가치 

구

업무

효율

조직․

인사․

재무

보수 

 

복리

후생

리

신과 

소통

주요

사업 

종합

신

성장

가

기

종합

수

경 략  

리더십

.638

.000

-.170

.323

.514

.000

.545

.000

.372

.000

-.132

.135

.356

.000

.655

.000

사회  가치 

구

.638

.000

.007

.969

.593

.000

.503

.000

.198

.024

-359

.000

.530

.000

.582

.000

업무

효율

-.170

.323

.007

.969

.112

.516

-.055

.751

.048

.781

-.059

.732

-.194

.257

.148

.388

조직․인사․

재무

.514

.000

.593

.000

.112

.516

.408

.000

.101

.254

-605

.000

.544

.000

.297

.001

보수  

복리후생 리

.545

.000

.503

.000

-.055

.751

.408

.000

.334

.000

-.195

.027

.373

.000

.519

.000

신과 소통
.372

.000

.198

.024

.048

.781

.101

.254

.334

.000

.106

.233

-.041

.648

.493

.000

주요사업 종합
-.132

.135

-359

.000

-.059

.732

-605

.000

-.195

.027

.106

.233

-.734

.000

.387

.000

신성장가
.356

.000

.530

.000

-.194

.257

.544

.000

.373

.000

-.041

.648

-.734

.000

.023

.796

기 종합 수
.655

.000

.582

.000

.148

.388

.297

.001

.519

.000

.493

.000

.387

.000

.023

.796

<표 2-27> 평가지표별 득 치 간 상 계 분석 결과

주:표에서 상단의 수치는 Pearson 상 계수, 하단의 수치는 유의확률(양쪽)을 의

미함(이하 동일).

자료: 자 작성.

이, 행 공공기  경 평가는 기 의 정책 순응도를 평가하는 제도에 불

과하다.

나. 세부평가지표의 변별력

2019년도 공공기  경 실 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세부평가지표별 득

률을 토 로 <표 2-28>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변별력을 검토했다.11) 

11) 득 률을 가지고 변별계수를 도출한 것은 공기업, 탁집행형 정부기 ,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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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8>에 제시된 세부평가지표  가장 변별력이 낮은 지표는 ‘상

생․ 력  지역발 (계량)’ 지표 으며, ‘국민소통’ 지표의 경우도 변별

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공기업에 한하여 평가가 이루어진 

‘업무효율’과 ‘재무 산성과’ 지표의 경우 변별력이 높게 나타났다. 정

부기 의 경우 기존에 평가해 오던 지표 으나, ‘사회  가치 구 ’과 

련해 지표들이 추가되면서 제외된 지표들이다. ‘윤리경 ’ 지표 역시 다

른 비표에 비해 변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경 평가에서 많은 비 을 차지하는 

‘주요사업 성과(계량)’ 지표의 변별력이 낮다는 이다. ‘주요사업 성과

리의 정성’,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정성’, ‘주요사업 계량지표 목

표의 도 성’ 3개 지표의 변별계수가 모두 체 평가지표의 평균치(0.165) 

미만으로 ‘주요사업 성과(계량)’ 지표에서 발생한 문제를 보정 혹은 보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결국은 공정하고 객 인 평가를 해 주요사업

과 련된 계량지표 개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기

이 지표를 개발하고 지표개선단이 검증하는 차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 내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심으로 평가지표 Pool을 

구축하고, 이에 한 지속  모니터링과 정부-외부 문가그룹-공공기

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력연구가 필요하다.

국과 미국의 경우 공공기 의 성과 리제도 구축․운 을 해 각 

기 의 략과 핵심성과지표 개발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 다. 이 과

정에서 지표의 개발과 검증은 피평가 상인 공공기 의 몫이 아니었다. 

정부, 국회, 기 이 공동으로 참여해 만들어진 결과물이었다. 국과 미

국에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사업계획( 산과 인력 등)을 조정한

다. 그래서 단순히 직원 인센티  지 에 한정된 우리나라의 성과 리제

도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최은석, 2016). 이는 앞으로 기획재정부

와 경 평가단에서 많은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리형 정부기   강소형 기 의 지표별 가 치가 상이하여 이를 보정하기 

한 목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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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득 률

(A)

득 률 

표 편차

(B)

변별계

수

(B/A)

최고치 최 치

략기획 67.984 9.386 0.138 90.000 40.000

경 개선 66.512 8.984 0.135 90.000 40.000

리더십 70.465 9.508 0.135 90.000 30.000

일자리 창출 68.837 9.154 0.133 90.000 40.000

일자리 창출(계량) 89.512 10.237 0.114 100.000 41.600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66.279 9.106 0.137 80.000 40.000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계량) 88.325 15.151 0.172 100.000 45.700

안   환경 63.953 11.210 0.175 90.000 20.000

상생․ 력  지역발 67.840 9.936 0.146 90.000 40.000

상생․ 력  지역발 (계량) 95.742 7.586 0.079 100.000 45.367

윤리경 53.721 13.055 0.243 80.000 20.000

업무효율(노동생산성) 72.167 23.059 0.320 100.000 20.000

업무효율(자본생산성) 53.897 21.084 0.391 100.000 16.000

조직․인사 일반 65.581 8.652 0.132 90.000 40.000

재무 산 리 68.113 8.783 0.129 90.000 50.000

재무 산성과(계량) 59.259 26.874 0.453 100.000 10.000

기 운용 리  성과 74.739 7.100 0.095 88.720 68.760

보수  복리후생 65.581 8.652 0.132 90.000 40.000

총인건비 리 99.225 - - 100.000 -

노사 계 66.899 9.503 0.142 90.000 40.000

신노력  성과 67.209 9.268 0.138 90.000 40.000

국민소통 87.029 7.778 0.089 100.000 41.700

주요사업 성과 리의 정성 65.426 10.533 0.161 90.000 40.000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정성 67.442 8.318 0.123 90.000 50.000

주요사업 계량지표 목표의 도 성 67.132 9.117 0.136 90.000 40.000

주요사업 성과(계량) 92.433 7.893 0.085 100.000 59.954

<표 2-28> 세부평가지표별 변별력 검토 결과

자료: 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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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공기  경 평가 응 과제

2019년도 공공기  경 평가 결과에 한 분석을 통해 두 가지 에

서 응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먼  평가기  입장에서는 행 평가지

표 구성체계  평가방법의 변경을 모색할 수 있다. 반 로 피평가기  

입장에서는 공공기  경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 해 집 할 

지표를 선정해 리할 수 있다.

평가를 수행하는 주체는 피평가기 이 공공기  경 평가 결과를 신뢰

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운 할 필요가 있다. 즉, 개별 평가지표가 체 

평가에 정 인 향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달해  수 있어야 한다. 

평가를 수행하는 주체는 평가지표별 득 치와 기 의 종합 수가 일 된 

경향성을 갖도록 평가 결과에 한 검과 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즉, 총

반을 심으로 개별 평가 원의 평가 결과가 정한지를 통계 으로 

검증하고, 보정하는 기능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피평가기

의 이의신청 과정을 운 해 평가자 오류를 최소화하기 한 노력을 기

울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이의신청제도는 평가가 완결된 이후 진행된 경

우가 많아서 실질 인 의미의 이의신청과 조정의 과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웠다. 평가과정에서 실제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 원이 피평가

기 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이를 검해 평가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의 책임은 평가주체인 기획재정부과 총 반의 몫이다.

평가를 받는 공공기 의 입장에서는 경 평가에 효과 으로 응하기 

한 계획을 수립할 때 년도 경 평가 결과를 활용해야 한다. 상당수 

기 이 간평가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6월부터 7월 사이에 차년도 지

표 리계획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집  리가 필요한 지표를 선정

하여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일이 요하다. 모든 지표 리 부서가 단순히 

계획만 수립하는 방식으로는 체계 인 리와 개선 활동을 기 하기 어

렵다. 지표별 가 치와 변별력을 감안해 기  차원에서 집 인 리가 

필요한 부분을 도출하고, 이를 해 사 차원의 지원과 력 방안을 모

색하는 것이 은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다.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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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기 과 차이를 보인 지표(득 률, 지표간 상 계 등)를 확인하고, 구

체 인 원인을 자체 으로 검해 볼 필요가 있다. 평가단의 지 사항과 

별도로 자체  진단이 이루어져야 우수한 성과 창출을 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소 결

본 연구에서는 행 공공기  경 평가에서 사용되는 평가지표의 구성

체계  세부평가내용을 기존 공공기  경 평가에서 사용했던 평가지표

와 비교해 검토했다. 한 2019년도 공공기  경 평가 결과를 토 로 개

별 평가지표의 변별력과 상 계를 검토하 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행 공공기  경 평가제도는 과거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정책

 요구에 순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업과 련된 주무부처의 

니즈가 아니라, 기획재정부를 포함해 각 부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공공기

 경 평가제도 안에 삽입해 평가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를 개선하

기 해서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정부부처 간 정례 인 의 차

와 과정을 운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행 공공기  경 평가에 사용되는 평가지표 에는 평가의 일

성을 해하고, 평가주체의 임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지표가 존재

한다. 가장 표 인 지표가 주요사업 계량지표인데, 행 공공기  경

평가에서는 ‘계량지표 구성의 정성’과 ‘계량지표 목표의 도 성’을 토

로 이를 보완하기 해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

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 지표개선단을 통해 개선을 추진한 평가지표에 

해 별도의 평가가 이루어졌음에도,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변별력은 매우 

낮은 수 에 머물고 있다. 이는 주요사업 계량지표만을 활용해 공공기  

성과 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과 미국 등의 나라와 매우 조 이다.

셋째, 주요사업 지표와 경 리 지표가 음(-)의 상 계를 보이고 있

어, 행 공공기  경 평가제도가 가정하는 공공기  성과창출 모형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 신의 목 은 주요사업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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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수행을 해 로세스를 신하거나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을 

맞추는 것이 일반 이다. 그러나 ‘조직․인사․재무’ 련 지표와 ‘ 신 

노력과 성과’ 련 지표 부분이 음(-)의 상 계를 보여 주요사업을 

잘하는 기 이 신이 취약하다고 평가받는 모순을 낳고 있다.

향후 공공기  경 평가가 공공기 의 자율․책임경  구 에 기여하

고, 정부가 요구하는 정책변화에 능동 으로 응하는 데 기여하기 해

서는 무엇보다 평가지표의 구성체계  지표 자체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

를 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선방안을 우선 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부의 정책  요구를 반 한 지표’와 ‘기 의 설립목  구  노

력과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 간에 균형이 필요하다. 행 공공기  경

평가제도는 무도 다양한 정책 요구로 인한 과잉기 로 공공기 을 무

능하게 만들고 있다.

둘째, 개별 평가지표와 련해 불필요한 리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사한 평가지표를 정비하고, 외부평가와 연계하는 비 을 축소할 필요

가 있다. 행 공공기  경 평가는 공공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요구뿐만 아니라, 국민권익 원회, 행정안 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정보원 등 다양한 부처의 요구를 반 하고 

있다. 공공기 이 본연에 업무에 집 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주 하는 

외부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요사업 성과지표 개선을 해 보다 체계 이고 장기 인 지원

이 필요하다. 매년 숙제검사를 하듯이 지표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단편 인 개선을 추진해서는 재와 같은 낮은 변별력을 개선할 수 

없으며, 평가지표 간 상충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각 기 에서 

리하는 성과지표 Pool을 종합 으로 리하고, 정부-학계-공공기 이 공

동으로 참여하는 력 연구를 통해 미래지향 인 지표의 발굴과 리방

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공공기  경 평가제도는 많은 공공기 의 역할과 책임을 제고

하는 훌륭한 도구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공공기 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향은 앞으로 더욱 확 될 망이다. 공공기  경 평가가 이러한 변화

를 감안해 한 리도구로서 역할을 유지하기 해서는 새로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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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와 기  본연의 업무 간에 조화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해 공공기 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심과 지원

이 필요하다.

제3  국정과제의 경 평가 지표화에 따른 

문제 과 응방안

1. 서 론

공공기  경 평가는 ｢공공기 의 운 에 한 법률｣(이하 “공운법”이

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운 되는 제도로, 공기업․ 정부기 의 자율․

책임경 체계 확립을 해, 매년도 경  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

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기획재정부, 2020 : 5). 기획재정부는 공공기  

경 평가편람에서 공공기  경 실  평가제도의 목 을 “공기업․

정부기 의 공공성  경 효율성을 높이고, 경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해 문 인 컨설 을 제공함으로써 궁극 으로 국민서비스를 개선”

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20 : 5).

그런데 공공기  경 평가는 평가지표에 정부 정책의 구체  실 을 

한 항목을 포함시켜, 공공기 이 선도하여 국정과제와 같은 특정 정부 

정책을 극 으로 구 하도록 독려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 이 제

기되어 이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정과제가 반 된 공공기  경 평

가 지표로는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   환경, 상생․

력  지역발 , 윤리경 의 세부지표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사회  가

치 구  지표가 표 이다. 

공공기  경 평가 지표화를 통해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공공기 을 

통한 정책성과를 독려하는 리방식은 공공기 의 존재 목 과 정부와의 

계를 감안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각 기 의 성과와 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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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경 실  평가항목에 반 토록 하는 것은 평가의 본래 목 을 흐

리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정동  외, 

2020 : 270). 특히, 기 의 설립목  실   고유사업 수행 차원에서 공공

성이나 사회  가치를 강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와 무 한 사회  가치

를 별도의 평가지표로 도입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에서는 국정과제의 경 평가 지표화에 따른 

문제 을 검토하고 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해 먼  공공

기  경 평가제도를 개 하고, 경 평가지표의 선정기   선정방식을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김  정부 이래 역  정부를 상으로 국정과제

가 공공기  경 평가 지표에 반 된 정도와 빈도를 확인해본다.

2. 공공기  경 평가제도  평가지표 

가. 공공기  경 평가제도 개

1) 공공기  경 평가제도 연   상

공공기  경 평가는 공공기 의 자율  책임경 을 확립하기 해 사

 여를 최소화하고, 연도별 경 성과를 사후 으로 평가하여 공공

기 의 공공성  경 효율성을 높이고, 경 개선에 반 하는 제도이다

(기획재정부, 2020 : 5). 공공기 에 한 경 평가는 ｢정부투자기  리

기본법｣에 따라 1984년부터 정부투자기 (공기업)에 해서 실시되었고, 

2004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88개 정부산하기 에 해서도 별도

의 경 평가를 실시하 다. 그리고 2007년 ｢공운법｣이 제정되면서 공기

업과 정부기 에 한 ‘공공기  경 평가’로 공공기  평가체계가 일

원화되었다(감사원, 2011 : 5).

｢공운법｣ 제5조에서는 공공기 을 공기업․ 정부기   기타공공기

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기업은 다시 시장형 공

기업과 시장형 공기업으로, 정부기 은 기 리형 정부기 과 

탁집행형 정부기 으로 세분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

평가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는 평가부담 완화를 하여 정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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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를 강소형 유형으로 따로 구분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20 : 9). 2021

년 재, 2020년도 경 평가 상 공공기 은 공기업 36개(시장형 공기업 

10개, 시장형 공기업 26개), 정부기  95개(기 리형 12개, 탁집

행형 42개, 강소형 41개)로 총 131개 기 에 달한다.

2) 공공기  경 평가 차  평가방식

공기업․ 정부기 은 ｢공운법｣ 제47조에 따라, 매년 3월 20일까지 

년도의 경 실 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경 실 보고서”라 한다)를 작

성하여 기획재정부 장 과 주무기 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운법｣ 

제48조 1항에서는 기획재정부 장 이 경 목표와 경 실 보고서를 기

로 하여 공기업․ 정부기 의 경 실 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 은 ｢공운법｣ 제48조 6항에 따라, 경 실  평가의 효율

인 수행과 경 실  평가에 한 문 ․기술 인 연구 는 자문을 

하여 학교수, 공인회계사 등으로 공기업․ 정부기  경 평가단(이

하 “경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 하고 있다. 

2021년 재, 경 평가단은 공기업 경 평가단과 정부기  경 평가

단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경 평가단의 평가 원들은 공공기  유형별로 

배정된 공기업․ 공공기 에 해 평가지표별로 평가를 한다. 경평 원

들은 경 실 보고서와 경 실  근거 자료 검토, 장 실사  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평가를 수행하며, 계량지표에 해서는 수를 부여하

고, 비계량지표에 해서는 등 을 부여한다. 각 경 평가단 원들이 평

가한 수와 등 은, 경 평가단 자체검토 등을 거쳐 경 평가단 의견으

로 확정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에 송부하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 운

원회의(이하 “공운 ”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기 별 등 을 확정, 부여

한다. ｢공운법｣ 제48조 7항에는 기획재정부 장 이 공운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6월 20일까지 공공기 의 경 실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와 통령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공공기  경 평가 결과 환류

경 평가 결과에 따라 보통 등  이상의 평가를 받은 공공기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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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는 경 평가 성과 이 지 된다. 2021년의 경우, 종합․경 리․

주요사업 등 범주별로 등 을 구분하여 각각 50%, 25%, 25%의 가 치를 

부여하고, 등 별로 차등 지 하 다(기획재정부, 2021 : 9). 한 ｢공운법｣  

제48조 8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 은 경 실  평가 결과 경 실 이 

부진한 기 의 기 장․상임이사에 하여 공운  심의․의결을 거쳐 임

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2020년도 경 평가의 경우, 아주 미

흡 등  는 2년 연속 미흡 등 을 받은 7개 기   재임 인 기 장 

4명에 해 해임을 건의하 으며, 미흡 이하 등 을 받은 19개 기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 장 5명과 재해가 발생한 12개 기  

 재임 인 기 장 8명에 해 경고 조치를 내리고,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 으며, 미흡 이하 등 을 받은 19개 기 에 해서는 2022년도 경

상경비를 (0.5∼1%p) 삭감하기로 결정하 다(기획재정부, 2021a : 8∼9; 

기획재정부, 2021b : 3∼4).

나. 공공기  경 평가 평가지표 선정기 과 선정 차

1) 공공기  경 평가 평가지표 체계

2020년도 공기업․ 정부기  경 실  평가지표는 크게 경 리와 

주요사업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기획재정부, 2020 : 11). 경 리 분야는 

경 략  리더십, 사회  가치 구 , 업무효율, 조직․인사․재무 리, 

보수  복리후생 리, 신과 소통 등 6개 평가 역으로 세분되어 있으

며, 6개 평가 역별 평가지표가 구성되어 있다. 반면에 주요사업 분야는 

평가범주 직  무

경 리
경 략  리더십, 사회  가치 구 , 업무효율, 조직․인

사․재무 리, 보수  복리후생 리, 신과 소통 

주요사업
공공기 의 주요사업별 계획․활동․성과  계량지표의 

정성을 종합 으로 평가

<표 2-29> 2020년도 공공기  경 평가지표 개요 

자료:기획재정부(2020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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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 의 주요사업별 계획․활동․성과  계량지표의 정성을 종합

으로 평가하도록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정성과 주요사업 성과 리의 

정성 등 2개 평가 역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2020년도 공공기  경 평가편람에 따르면, 평가지표에 해서는 기

별 특성에 합한 맞춤 평가를 실시하기 해 평가범주  평가지표에 

해 가 치를 달리 부여할 수 있다(기획재정부, 2020 : 15). 실제로 평가

지표 가 치는 공기업, 정부기 ( 탁집행형, 강소형 포함), 정부기

(기 리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조 씩 다르게 정해져 있다. 

공기업군(群)의 경우, 경 리와 주요사업 가 치 비 이 55 : 45로 경

리 분야 성과지표의 배 이 더 높게 설정되어 있으나, 탁집행형 

정부기 의 경우에는 경 리와 주요사업 가 치 비 이 45 : 55로 주요

사업 분야 성과지표의 배 이 더 높게 설정되어 있다. 기 리형 정부

기 의 경우에는 경 리와 주요사업 가 치 비 이 50 : 50으로 분야별 

성과지표의 배 이 동일하다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만, 경 리 범주 

‘사회  가치 구 ’ 지표의 비계량 세부지표 배  비 은, 공기업은 13 , 

정부기 은 11 의 범  안에서 평가 상기 이 주어진 배 의 50% 

범 에서 가감 정도를 설정하도록 운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20 : 38).

평가범주 공기업
정부기

( 탁집행형)

정부기

(기 리형)

경 리

경 략  리더십 6.0 6.0 6.0

사회  가치 구 24.0 22.0 22.0

업무효율 5.0

조직․인사․재무 리 7.0 4.0 9.0

보수  복리후생 리 8.5 8.5 8.5

신과 소통 4.5 4.5 4.5

소 계 55.0 45.0 50.0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정성 4.0 5.0 5.0

성과 리의 정성 41.0 50.0 45.0

소 계 45.0 55.0 50.0

<표 2-30> 2020년도 공공기  경 평가지표  가 치

자료:기획재정부(2020 : 11∼32).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자가 재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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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00  만 을 기 으로 설정된 평가지표 외에 가  지표를 별도

로 추가하기도 한다. 2020년도 경 평가의 경우, 기 별 업․ 신․시

민참여 우수사례의 성과 반 은 2020년도에 선정된 과제의 이행실 을 

평가하여 그 성과가 우수한 기 은 최  1 의 범  내에서 수를 차등

가산하고, 우수 조기 의 경우 기여도에 따라 차등가 을 0.3 의 범  

내에서 부여하고 있다. 한 기 별 신성장을 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

하여 우수기 에 해 공기업은 2 , 정부기 은 1  내에서 가 을 부

여하고 있으며, 기 별 코로나19 응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기

에 해 최  3 의 가 을 부여하 다(기획재정부, 2020 : 15).

2) 공공기  경 평가 평가지표 변경 사례

2007년 ｢공운법｣ 제정 이래, 공공기  경 평가 지표 체계  평가지

표는 부정기 으로 변경되어 왔다. 가장 최근에 변경된 평가지표는 가  

지표이다. 2020년도 경 평가의 경우, 기 별 코로나19 응 노력과 성과

를 평가하여 우수기 에 해 최  3 의 가 을 신설하 다. 나아가 공

공기  경 평가 평가지표 체계 범  내의 변화라 할 수 있는 가  지표

의 추가․삭제뿐 아니라 평가지표 체계의 변화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도 공공기  경 평가 평가지표 체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 리와 주요사업 2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범

주는 2014년도 경 평가부터 용된 것이고, 2011년도 경 평가부터 

2013년도 경 평가까지는 리더십․책임경 , 경 효율, 주요사업 등 3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래도 평가범주는 2011년도 이후 지속성을 어

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평가범주별 평가지표  가 치

는 그 변화가 더 빈번하게 일어났다. 컨  2007년 ｢공운법｣이 제정된 

이후 공기업․ 정부기  경 실  평가지표는 이명박 통령 재임 시기

인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매년 수정되었다. 박근혜 통령 재임 시

기인 2014년도 경 평가에서는 평가범주를 변경하면서 평가지표와 세부

평가지표, 가 치를 으로 개편하 으며, 같은 박근혜 통령 재임 

시기인 2016년도 경 평가에서는 경 리 분야 경 략  사회공헌 

지표의 세부지표에 ‘ 략기획’을 ‘ 략기획  사회  책임’으로 변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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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2014년도 2018년도

평가
범주

평가지표
평가
범주

평가지표
평가
범주

평가지표

리더십
․책임
경

리더십

경
리

경 략  
사회공헌

- 략기획

- 국민평가
- 정부 3.0
- 경 정보공시 

검
- 정부권장정책

경
리

경 략  리더십
- 략기획

-경 개선

-리더십

책임경

국민평가

사회  기여
- 사회공헌

- 정부권장정책

업무효율 사회  가치 구

- 일자리 창출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 안   환경
- 상생․ 력  

지역발

- 윤리경

조직, 인 자원  
성과 리

경
효율

업무효율

재무 산 리  
성과

- 재무 산 리

- 자구노력 
이행성과

- 재무 산 성과

- 계량 리 
업무비

업무효율조직  인 자원
리 조직․인사․재무

리

- 조직․인사 일반
- 재무 산 

운 ․성과

- 삶의 질 제고

재무 산 리  
성과

- 재무 산 리
- 재무 산성과

- 계량 리업무비 보수  복리후생 
리

-보수  복리후생
-총인건비 인상률

-노사 리

보수  복리후생 
리

- 보수  복리후생
- 총인건비 리

- 노사 리

보수  성과 리
- 보수  성과

리

- 총인건비인상률

신과 소통
- 신노력  성과

- 국민소통
노사 리

주요\

사업

주요
사업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

주요
사업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

<표 2-31> 공기업 경 평가지표 체계 변화(일부)

자료:기획재정부(2010 : 18); 기획재정부(2014a : 12); 기획재정부(2018 : 12). 해당 자

료를 바탕으로 자가 재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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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경 신’을 신설하 다. 그리고 문재인 통령 재임 시기인 2018

년도 경 평가에서는 경 리 범주 내 평가지표에 ‘사회  가치 구 ’과 

‘ 신과 소통’을 신설하여  한 번의 평가체계 개편이 이 졌다.

3) 공공기  경 평가 평가지표 선정기 과 선정 차

공공기  경 평가 평가지표 선정  변경은 공운 의 심의․의결 사

항이다. ｢공운법｣ 제48조 5항에는 공공기  경 실 의 평가 기 과 방

법은 운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 이 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공공기  경 평가가 끝나고, 결과가 확정․발표된 후에는 경 편람 

수정  보완 차가 진행된다. 평가지표의 변경  보완은 공공기 들로

부터의 환류를 통해 이 지기도 하고, 경 평가단이나 기획재정부의 

단을 통해 이 질 수도 있다. 통상 공공기 들로부터 기 별 평가지표 개

선 요청 사항을 수하고, 이에 해 경 평가단과 의를 하여 기재부가 

의견을 확정하여 공운 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된다. 2014년의 경우, 법

령 개정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기 이 사업범 ․ 산․인원․조

직 등에 한 변화가 있고, 해당 사안이 경 평가 결과에 미치는 향

이 명확한 경우, 평가지표 산식  내용의 구체화가 필요한 경우, 편람에 

명백한 착오․오류가 있는 경우, 감사원 는 경 평가단으로부터 수정

을 권고받은 사항에 해 공운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평가지표를 삭

제하거나 수정하 다(기획재정부, 2014b : 2). 

한 기획재정부가 주도 으로 경 평가 평가지표 변경을 추진하기도 

한다. 2010년의 경우, 평가를 통하여 공공기 의 방만경 을 효과 으로 

차단하고, 신뢰성을 제고하라는 국회 등에서의 요구와 평가부담 완화에 

한 공공기 의 요구에 해 기획재정부가 ‘경 평가제도 개선 T/F’를 

구성하고 공공기  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하 으며 이 과정에서 평가지표

가 수정되었다(감사원, 2011 : 10). 공운  의결을 거쳐 발표된 ‘공공기  

경 평가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시 정신을 반 한 평가를 해 사회

공헌 지표를 신설하고, 정부권장정책 평가를 확 하며, 일자리 창출 노

력․성과를 평가하기 한 성과지표를 추가하 다. 한 공공기 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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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평가를 해 유사 복지표를 통폐합하며, 기  특성에 맞는 성과

지표 개발, 공공기  유형별 지표체계 차별화를 추진하 으며, 국민도 공

감하는 평가를 해서는 국민 공감도․만족도 련 지표 비 을 확 하

고, 국민체감도 평가지표를 신설하 다(감사원, 2011 : 10). 

이 듯 공공기  경 평가 평가지표의 선정  변경은 공운 의 심

의․의결을 거치면 별다른 요건이나 제약 없이 이 질 수 있었다. 하지만 

2016년 개정된 ｢공운법｣에서는 공공기  경 평가에 반 되어야 할 사항

을 제48조 5항 단서 조항에 명시하고 있어, 재는 공운 가 평가지표를 

선정  변경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

가에 반 되어야 하는 사항은 경 목표의 합리성  달성 정도, 주요사업

의 공익성  효율성, 조직․인력 운 의 정성, 재무운용의 건 성  

산 감 노력,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합리 인 성과  지  제도 운 , 

그 밖에 공기업․ 정부기 의 경 에 련된 사항이다.

다만, ｢공운법｣ 제48조 5항 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  경 평

가 평가지표 선정  변경에 한 공운 의 재량은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상된다. 우선 해당 단서 조항에서 제시된 평가 반  사항

은 시  항목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며, 기존과 다른 평가지표를 추

가할 경우에도 ‘그 밖에 공기업․ 정부기 의 경 에 련된 사항’에 해

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2014년도에 공공기 이 과도한 부채

와 방만경 을 정상화하기 해 공공기  경 평가 지표에 ‘부채 감축 달

성도’  ‘자구노력 이행성과’를 새롭게 반 한 경우나 2018년도에 사회

 가치 구  지표가 경 리 부문에 새롭게 반 된 경우를 ｢공운법｣ 

제48조 5항 단서 조항에 용해보면, 2014년도의 경우는 ‘재무운용의 건

성  산 감 노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2018년도의 

경우는 ‘주요사업의 공익성  효율성’, ‘경 목표의 합리성  달성 정도’

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해당 단서 조항이 평가지표 선정  

변경에 한 공운 의 심의․의결권에 유의미한 제약을 가하지 못할 것

임을 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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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정과제의 공공기  경 평가 지표화 황

가. 국정과제 의의

국정과제는 국정지침, 국정의제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 용어로, ｢국정

리시스템 운  규정｣( 통령훈령 제378호) 제3조 제7호에서는 ‘국정운

에 핵심 인 과제로서 국무회의에서 공식 으로 확정되어 공표된 과제’

를 국정과제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을 통해 5년 단임제 통령제

를 채택하고 있는 한민국에서는, 통상 신임 통령이 취임을 비하고 

임기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국정과제가 공표되는바, 이러한 경험  사실

을 반 하여 홍형득(2018)은 통령이 선거 에 약속한 공약의 이행과 5

년 임기 에 달성해야 할 국정 반의 과제와 업무를 국정과제로 정의

한 바 있고, 김선  외(2013 : 12)는 통령이 임기  반드시 달성해야 할 

차 한 업무와 과제를 통칭하는 것으로 정의하 다. 이를 종합해보면 

국정과제(National Agenda)란 통령 임기 에 달성하고자 하는 국정 

반의 가치와 방향을 정책과제와 업무로 공식화하고 구체화한 것을 통

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통령 당선자가 당선 확정 이후 국정과제를 선정하여 공식화하는 

행을 만든 김  정부에서는 당시 IMF 구제 융으로 표되는 경제난

국을 극복하고 사회부문의 발 과 정부 운 의 틀을 바꾸기 한 개 과

제로 ‘국민의 정부 100  국정과제’를 제시하 다. 이후 노무  정부와 이

명박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모두 ‘100  국정과제’를 발표하 고, 박

근혜 정부에서는 5  국정목표, 21개 국정 략,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

다(남궁근, 2021 : 8).

국정과제는 특정 정치주체에 의해 선정되고 추진되므로 고도의 정치  

상징성을 가진다. 통령 당선자를 심으로 하는 집권집단에 의하여 결

정된 국정과제는 해당 정부의 성격을 규정하고 표하게 되며, 국정과제

의 성공 여부가 해당 정권의 성패로 연결된다(방민석, 2016; 남궁근, 

2021). 한 각 추진단계별로 그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도 국정과

제의 특징에 해당한다. 선정단계, 집행단계, 평가단계를 거치면서 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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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반의 내용과 모습을 유지하기보다는 변화된 형태로 발 한다(방

민석, 2016).

나. 국정과제 리  평가체계

국정과제를 처음 공표한 김  정부에서는 국정과제에 을 맞춘 

별도의 검체계나 평가체계를 마련하지는 않았다(남궁근, 2021 : 14). 국

정과제별 주 부처를 지정하여 부처 정책 리의 일부로 검하 을 뿐

이다. 국정과제에 한 이러한 리방식은 노무  정부에서도 유지되었

다. 다만, 노무  정부에서는 동북아시 원회 등과 같은 개별 국정과제

원회와 통령 비서실을 통해 국정과제의 진행과 진척도를 악하게 

하고, 주요 핵심과제의 추진 황은 국무회의와 통령 주재 추진실  보

고회의를 통해 리하 다(남궁근, 2021 : 14). 반면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부처 차원에서의 리에 더하여 국무총리실이 분기별로 부처 추진상황을 

확인․ 검하 고, 통령실(비서실)이 분기 기 으로 국정과제 검 의

회를 주재하 고, 통령이 주재하는 국정과제 보고회를 연간 1회 이상 

개최하는 방식을 취하 다(방민석, 2016 : 40). 더불어 국정과제를 리하

는 수단으로 정부업무평가제도를 활용하기 시작하 다.

물론 노무  정부에서는 정부업무평가제도를 도입하면서 특정평가의 

일환으로 특정시책평가를 마련하여 국정과제 평가의 기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특정평가 평가부문에 주요 국정과제

들을 포함시켜 부처평가를 통한 국정과제 리  평가를 강화해 나갔다. 

그 결과 2008년도에는 특정평가 평가부문이 특정시책, 규제개 , 국민만

족도 등 3개 부문에 그쳤으나 2009년도에는 핵심과제, 녹색성장 등 6개 

부문으로, 2011년도에는 서민생활안정, 일자리창출 등 8개 부문까지 확

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통령 선거 당시 공약을 기 로 선정한 국정과제 체

를 특정평가의 핵심으로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국정과제를 리하는 데 

정부업무평가제도를 보다 극 으로 활용하 다(남궁근, 2021 : 14). 범

정부 차원의 국정과제 리를 해 국정과제추진 의회, 국정과제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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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신호등 리체제 등을 도입하여 세부과제의 진척도를 평가, 

리하는 동시에 정부업무평가체계를 면 개편하고 특정평가를 국정과제 

리․평가 수단으로 활용하 다(방민석, 2016 : 41). 그리고 이러한 특정

평가 심의 국정과제 평가체계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유지되고 있다(남

궁근, 2021 : 16).

다. 역  정권별 국정과제의 공공기  경 평가 지표화 황

국정과제는 앙부처를 상으로 직  리하거나 정부업무평가 가운

데 특정평가를 통해 리․ 검하는 것이 그 개념상 자연스럽다. 그러나 

국정과제는 공공기  경 평가 지표에 반 되어, 공공기 에 정부의 핵

심정책을 선도하는 역할도 부여하고 있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공공기  경 평가 평가지표는 김  정부 시

부터 살펴보더라도, 199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22년간, 2007년도와 

2019년도, 2020년도를 제외한 거의 매년 평가지표가 신설, 폐지되는 등의 

수정과 보완이 이 졌고, 통령이 교체되면 평가체계 차원의 변화도 일

어나곤 했다. 그리고 최이석(2017)은 신설된 평가지표 가운데 국정과제와 

련된 지표의 비 이 90%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기도 하 다.

김  정부 시 인 1998년부터 2003년의 기간 동안 신설되었거나 수

김  

정부

노무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합계

신설 평가지표 수 12개 15개 29개 15개 9개 80개

국정과제 련 

평가지표 수
12개 11개 27개 14개 8개 72개

신설 지표 비 

국정과제 련 

지표 비율

100% 73% 93% 93% 88.9% 90%

<표 2-32> 역  정권별 국정과제의 공기업 경 평가지표화 황

(1998～2020년도)

(단 :개, %)

자료:최이석(2017 : 56)  기획재정부(2018, 2019, 2020) 자료를 기반으로 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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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공기업(정부투자기 ) 평가지표는 종합경 부문의 ‘구조조정  경

신 추진실 ’, ‘이사회 운 의 정성’, ‘고객만족도 향상’ 등과 경

리부문의 ‘인건비 리(체계)의 합리화’, ‘재무  산 리’, ‘출자회사 

리’ 등이며, 이들 신설․수정 지표 모두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정책과제 

35. 공기업과 산하단체에 경 마인드 도입’이나 ‘정책과제 39. 재정지출은 

성과 필수’가 반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무  정부의 경우, 종합경 부문의 ‘경 투명성 제고노력과 성과’, 

‘윤리경 실천’ 등과 경 리부문의 ‘보수  노사의 보수수 의 합리화’, 

그리고 기타 부문의 ‘주 40시간 정착 노력’, ‘퇴직연 제도 정착 노력’ 등

의 지표를 신설․변경하 는데, 이 가운데 ‘ 업비용 리’와 같은 계량지

표를 제외한 부분의 비계량지표들은 국정과제  ‘11. 행정의 개방성 

 투명성 강화’, ‘13. 공직부패에 한 체계  응  공직윤리의식 함

양’, ‘14. 자율  신체계 구축 지원’, ‘17. 보수 합리화와 공무원 삶의 질 

향상’ 등 4개의 국정과제와 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공공기 의 운 에 한 법률｣ 시행을 계기로 

평가체계를 2008년도에 ‘리더십․ 략’, ‘경 시스템’, ‘경 성과’로 개편하

다가, 2011년도에는 ‘리더십․책임경 ’, ‘경 효율’, ‘주요사업’으로 개

편하는 등 공공기  평가지표 체계 자체의 변화가 컸다. 이에 따라 기존 

경 평가지표들 부분이 별도 지표로 분리되거나 통합, 간소화되는 변

화를 보 고, 신설된 지표로는 경 성과부문  청년․장애인․노인․국

가유공자 채용,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공공부문 투자확   산 조기집

행 등을 포함한 ‘정부권장정책 이행실 ’과 경 시스템 부문  ‘공공기

 선진화  경 효율화 추진 리’, 2011년도에 신설된 리더십․책임경

부문  사회  기여 내 ‘사회공헌’ 등을 꼽을 수 있다(윤태범 외, 

2010). 이명박 정부 시  신설된 공기업 경 평가 지표에 반 된 국정과

제로는, ‘1. 작지만 일 잘하는 정부’, ‘2. 알뜰한 나라살림’, ‘3. 공공부문의 

성과 향상’, ‘21. 성장의 바탕인 경제안정’, ‘25. 경쟁력 있는 소기업 

확 ’, ‘31. 친환경산업과 에 지 감의 핵심 인 라 조성’, ‘50. 국가유공

자가 존 받고,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 ‘56.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58. 여

성과 고용취약계층을 한 일자리’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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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리더십․책임경 ’, ‘경 효율’, ‘주요사업’의 세 가지 공

공기  평가부문을 ‘경 리’와 ‘주요사업’으로 단순화하는 변화를 시도

하면서 평가지표의 수정을 추진했으나 경 리부문 세부지표로 ‘정부권

장정책’ 지표를 유지하고 있어 이명박 정부에서의 국정과제 리방식을 

고수하 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시  신설․변경된 공기업 경 평

가 지표 가운데 경 리 부문  ‘정부 3.0’, ‘경 정보공시 검’, ‘부채감

축 달성도’, ‘방만경  정상화’, ‘임 피크제 운 의 성’, ‘성과연 제 

운 의 성’ 등의 지표가 국정과제와 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근

혜 정부 시기 신설․변경된 공기업 경 평가 지표에 반 된 국정과제로

는, ‘42. 건 재정 기조 정착’, ‘55. 장시간 근로 개선  정년연장 등 추진’, 

‘92.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극 응’, ‘133. 국민 심 서비스 정

부 3.0 구 ’, ‘135. 공공기  개 ’ 등을 들 수 있다(최이석, 2017 : 53-55).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  평가부문을 변경하지 않은 채, 구성 평가지표

들을 일부 변경하 다. 큰 틀에서의 변화로는 경 리부문의 ‘경 략 

 사회공헌’ 지표를 ‘경 략  리더십’과 ‘사회  가치 구 ’으로 세분

하고, ‘정부권장정책’ 세부지표들을 이 하거나 삭제한 것을 들 수 있고, 

‘ 신과 소통’ 지표를 신설한 것을 들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된 

공기업 경 평가 지표 9개 가운데 ‘리더십’지표를 제외한 8개 지표가 국

정과제와 련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가 주

부처 사업 심으로 정의되어 있어 국정과제보다 상  개념인 략을 포

함하여 지표화 여부를 단해 보면, ‘1. 반부패 개 으로 청렴한국 실 ’, 

‘8. 열린 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12. 사회  가치 실 을 선도하는 

공공기 ’, ‘더불어 잘 사는 경제’에 따른 ‘ 략 1 : 소득 주도 성장을 한 

일자리 경제’, ‘26. 사회  경제 활성화’, ‘ 략 3 : 서민과 산층을 한 

민생경제’, ‘ 략 5 : 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신성장’,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에 따른 ‘ 략 1 : 모두가 리는 포용  복지국가’, ‘ 략 2 : 국

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 략 3 : 국민안 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

회’, ‘ 략 4 : 노동존 ,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71. 휴식 

있는 삶을 한 일․생활의 균형 실 ’ 등이 련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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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정과제의 경 평가 지표화에 따른 문제 과 응방안

살펴본 바와 같이, 역  정부는 정부 부처를 상으로 국정과제의 추

진상황  성과를 리․평가하는 국정과제 고유의 리․평가체계를 갖

추고 있으면서도 공공기  경 평가를 통한 국정과제 추진을 병행해왔

다. 하지만 공공기 이 갖는 특징이나 역할, 경 평가의 목 이나 취지를 

감안할 때, 국정과제가 공공기  경 평가 지표에 반 되는 것이 부

하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련된 쟁 을 정리하고, 그에 한 응방안을 검토해 본다.

가. 국정과제의 공공기  경 평가 지표화의 정당성․타당성 여부

국정과제가 공공기  경 평가 지표에 반 되는 상을 검토할 때, 가

장 먼  제기되는 우려와 비 은 국정과제 주의 경 평가가 이 지게 

되어 공공기  경 평가의 기본 목 과 기능을 상실하고, 정권에 의한 공

공기 의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이다. 

많은 경우 공공기  경 평가제도는 공공기 의 자율경   책임경

체제의 확립을 목 으로, 공공기 의 년도 경 실 을 평가하여 그 결

과를 임원인사  직원의 성과 과 연계함으로써 공공기 의 경 효율성 

 책임경 을 유도하려는 제도로 규정한다. 공공기  경 평가편람에서

도 경 평가제도의 목 과 효용으로 정부기 의 무분별한 개입 문제를 

해소해 자율  책임경 체제를 확립할 수 있고, 경 성과를 제고할 수 있

는 동기를 부여해 공공기 의 도덕  해이를 방지할 수 있으며, 공공기  

경 에 경쟁요소를 도입해 비효율  운 을 방지하며, 경 평가 결과가 

환류되어 경 개선을 유도할 수 있으며, 공공기  경 의 투명성을 제고

할 수 있다는 을 제시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08 : 3-4). 그런데 국정과

제가 경 평가 지표로 환되어 공공기  경 에 직  향을 미치게 되

면, 경 평가제도의 본질 인 목 인 공공기 의 자율  책임경 체제 

확립과 성과 제고를 해하고, 정권에 의한 공공기 의 장악력을 강화하

기 한 통제수단으로 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꾸 히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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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련하여 회자되는 사례로는 박근혜 정부 시 인 2017년 공공기

 경 평가에서 ‘성과연 제 운 의 성’이 평가지표로 포함되었던 

사례가 표 이다. 당시 국정과제 ‘135. 공공기  개 ’의 일환으로 기획

재정부는 공공기 의 생산성을 높이고 방만경 을 막고자 공공기  성과

연 제 도입을 발표하 고, 이에 한 공공기  노조의 반발 등으로 성과

연 제의 수용이 더딜 것으로 상되자 격 으로 공공기  경 평가지

표에 성과연 제 정부 권고안 수 여부, 성과연 제의 기   용 상 

확  노력  성과의 내용을 평가하는 지표를 신설하 다. 그 효과는 즉

시 나타나서, 정부의 성과연 제 권고안 발표 4개월여 만에 공공기  120

곳에서 성과연 제 확  도입을 확정하 다(조성순, 2018 : 4). 물론 이러

한 정부의 무리한 공공기  통제 시도는 반발과 부작용을 낳았다. 성과연

제를 도입한 공공기 의 반 이상이 노사 합의 없이 경 진만의 결정

으로 제도화하 고, 한국철도공사 노조 등에서는 업과 성과연 제 취

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실제로 법원에서 노조 일부 

승소 결이 나는 등, 행을 거듭하 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2017년 6월에 공운 가 성과연 제 자율 도입을 의결하면서 공공기  

경 평가 지표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성과연 제 지표화와 같은 사례를 이유로 국정과제가 공공기  

경 평가에 반 되는 것 자체를 부정 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공공기  경 평가는 정부업무평가에 포함되는 제도이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 2호에서는 정부업무평가를 ‘국정운 의 능률성․효과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하여 앙행정기 , 지방자치단체, 앙행정기  

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 , 공공기 에서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

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  역시 앙행정기 이나 지방

자치단체와 더불어 정부업무를 추진하는 공기 에 해당하고, 공공기 이 

추진해야 하는 정부업무에는 국정과제가 핵심 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 은 기업성과 공공성을 본질로 

한다. 기업성과 공공성을 증진하기 한 목 을 가지는 국정과제가 경

평가 지표로 반 되어 공공기 의 운 과 성과에 향을 주고, 공공기

에 한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원칙 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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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문제는 원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운 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국

정과제가 공공기  경 평가 지표에 반 되는 것 자체는 수용할 필요가 

있으나, 취지를 벗어난 혹은 정부의 과도한 의도가 반 된 지표화는 공공

성을 침해하고, 공공기 의 자율  책임경 을 해하여 많은 문제를 일

으키므로 최 한 억제해야 할 것이다. 

나. 공공기  경 성과  경 활동 왜곡 가능성

비록 국정과제가 공공기  경 평가 지표에 반 되는 원칙 자체는 문

제가 없다 하더라도, 국정과제가 공공기 의 설립목 이나 경 목표와 

무 하거나, 오히려 해하는 결과를 래하면서까지 경 평가의 지표로 

반 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기획재정부(2020 : 5)가 공공기  경 평가 

편람에서 명시하 듯이, 공공기  경 실  평가제도는 공기업․ 정부

기 의 자율․책임경 체계 확립을 해 매년도 경  노력과 성과를 공

정하고 객 으로 평가하는 제도로서, 공기업․ 정부기 의 공공성  

경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 으로 국민서비스 개선을 목 으로 하기 때

문에, 그 평가지표 역시 공공기 의 공공성  경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공기  경 평가 결과는 공공기  임직원에 한 성과 에 반 될 

뿐 아니라, 실  부진 기 에 한 경고  해당 기 장에 한 해임 건

의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공공기  기 장과 구성원이 경 평가에 쏟는 

심은 매우 크다. 그래서 공공기 의 장은 기 의 경 성과 못지않게 경

평가 지표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치 하여 기 을 운 할 가능성이 높다.

박용기․송 렬(2007 : 11)은 공공기 은 평가지표에 따라 기 을 운

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잘못 선정된 평가지표는 공공기 의 경 을 왜

곡하고 빗나간 방향으로 유도하여 공공기 의 비효율을 낳게 된다고 평

하 다. 를 들어 28개의 공기업과 40개의 정부기 을 상으로, 2014

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경 평가 등 이 기 의 업이익률과 

순이익률에 미치는 향을 패 분석한 최 주(2020)의 분석결과에 따르

면, 경 평가 등 과 업이익률  순이익률 사이에는 정(+)의 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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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이고 있으나, 그 계강도는 ‘사회  가치 구 ’ 평가지표가 경 평

가지표에 신설된 이후에 유의미하게 감소하 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기

들이 사회  공헌 사업을 통해 사회  가치 창출에 노력하 으나, 그 

성과가 기 의 경 성과와는 연계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경 실 이 부진한 기 이 경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

를 받기 해 사회  가치 구  지표 심의 략  경 을 발휘한 것으

로 해석할 수도 있다(최 주, 2020 : 51). 어떤 경우가 되었건 국정과제가 

반 된 사회  가치 구  지표에 한 기 의 심도가 높아지고, 경 평

가에서 상 으로 비 이 낮아진 경 성과에 한 심도는 어들면서 

공공기 들이 경 성과에 한 노력과 성과가 하 혹은 경 평가 결과

와 공공기  경 성과의 왜곡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앞서 살펴본 성과연 제 련 경 평가 지표뿐 아니라 공공기 의 공

공성 증진과의 연계성이 높은 사회  가치 구  지표들도 공공기 의 경

평가 결과에 한 향력이 크고, 직 인 이유로 공공기 의 경 성

과  심 경 활동을 그 지표가 표하는 국정과제 심으로 왜곡시킬 

수 있다는 문제 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해 국정과제가 반

된 경 평가 지표의 비 을 제한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율

․책임경 과 경 성과에 기여하는 지표의 수와 배정된 평 의 100%

를 기 으로 그 이하의 수와 배 을 국정과제 반  경 평가 지표에 부

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정과제 반  지표의 과도한 향력을 감소시

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 공공기 의 업무 특성이나 유형을 감안하

여 국정과제 반  지표의 비 이나 종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공

공기 들의 경 성과  경 활동, 사업의 왜곡을 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공공기  경 평가 지표 안정성 해 가능성

통상 신임 통령이 취임을 비하는 과정에서 마련되어 임기와 더불

어 추진되는 국정과제가 갖는 속성을 생각해보면, 국정과제 반 으로 인

한 공공기  경 평가 지표의 변경은 통령의 임기와 더불어 5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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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국정과제는 정권의 명운을 함께하므로 그 향력

이 한정 이라는 특징이 있고, 그로 인해 정권별로 국정과제의 사상  바

탕이나 정책  방향이 상이해지며, 설사 후임 통령이 임 통령 시

의 국정과제를 계승하는 경우라도 당  정책방향과 세부내용이 달라지게 

된다(방민석, 2016 : 34). 따라서 국정과제 반 으로 인한 공공기  경 평

가 지표는 최소한 국정과제가 면 재설정되는 5년마다 크게 변화하게 

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훨씬 빈번하게 평가지표가 변화해왔다.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핵심 내용이 구체화되거나 수정되고, 세부 사

업들이 신설되거나 변경, 강화, 폐지되는 등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공공

기  경 평가 지표에 반 된 국정과제의 변화에 따라 공공기  경 평

가 지표도 변화하게 될 경우, 그 지표의 변화 빈도는 더 늘어나고, 지표 

안정성도 상실하게 된다. 김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20여 년간 공

공기  경 평가 지표의 변화와 국정과제를 매칭시킨 앞의 분석에 따르

면, 1998년부터 공공기  경 평가 지표는 2007년을 제외하고는 2018년

까지 매년 평균 3.95개씩 신설․수정되었고, 신설․수정된 경 평가 지표

들은 평균 90% 정도 국정과제와 연계되었다.

매년 수십 개의 동일 유형의 공공기 들과 경 성과 경쟁을 벌여야 하

는 공공기  입장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국정과제가 반 된 공공기  경

평가 지표의 신설과 변경은, 새로운 경쟁 지형을 의미할 수 있고, 기

의 경 평가 등 을 상승시킬 기회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모든 공

공기 에 생소하거나 부담스러운 국정과제 반  평가지표에서 우수한 평

을 받아 체 경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받는 략  행태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기 의 략  행태는 공공기 의 

자율  경 과 설립목 에 부합하는 효율  경 성과 창출이라는 공공기

 본연의 행태를 해하는 요인이 된다. 경 평가를 통해 공공기 의 설

립목 과 경 목표에 상응하는 경 성과를 자율  책임경 으로 담보하

려는 본래의 취지가 국정과제가 반 된 평가지표의 잦은 신설과 변경으

로 인해 무색해지는 것이다. 

한 국정과제와 무 한 업무 역과 설립목 을 갖는 공공기 의 경

우, 경 성과가 아닌 국정과제 련 순응도, 성과에 따라 경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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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되거나, 그로 인해 자신들의 경 성과가 경 평가를 통해서는 충

분히 인정받지 못한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국정과제 련 평

가지표가 거의 매년 신설되거나 개편된다면 그에 한 공공기 의 수용 

 정당화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도 어려워 자포자기 상태에 빠질 우려도 

크다. 이러한 자포자기는 경 평가 결과에 한 공공기 의 수용성을 

하시키고, 본연의 사업성과 달성과 국민의 편익 증진에 소극 인 태도를 

갖게 되는 문제를 래할 것이다. 이는 특히 이명박 정부 시 부터 박근

혜 정부 시 까지 ‘정부권장정책’에 해당하 고, 문재인 정부 시 에는 

‘사회  가치 구 ’에 해당하는 평가지표와 련하여 도드라질 우려가 크

다. 공기업과 정부기  등 85개 공공기 의 2018년도 경평평가 결과를 

상으로 경 평가 범주별 지표가 경 평가 등 에 미치는 향을 회귀

분석한 이 주(2019)는 사회  가치 지표의 등 이 경 리 지표의 등

보다 경 평가 등 과 더 큰 상 계, 즉 더 큰 향력을 갖는다는 결

과를 제시하 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공기 의 설립목 이나 고유사업, 

기 의 역할과 규모와 연계되지 않는 일자리 창출이나 청년 고용실 , 안

리 실 , 지역 력 등과 같은 사회  가치 지표를 수시로 변경하면

서 모든 공공기 에 일률 으로 용하는 것은 공공기  임직원들이 본

연의 업무에 한 요성과 가치를 평가 하하게 되고, 경 평가에 한 

수용성이 하되는 결과를 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무엇보다 공공기 이 정부 정책 도

입과 추진에 선도 이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빈번하게 국정과제를 공공기

 경 평가 지표에 반 하는 행을 타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정과제

의 취지나 공공기 의 존립 목 을 감안할 때, 공공기  경 평가 지표에 

국정과제를 반 하는 것 자체를 할 수는 없으나, 그로 인한 경 평가 

지표의 안정성을 해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이를 해 원칙 으로 

정권 교체 주기에 맞춰 5년마다 경 평가 지표를 재검토하고 변경하도록 

운 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공운법｣에 공공기  경 평가에 반

되어야 할 사항이 명시되어 있듯이, 경 평가 지표체계의 변경 주기를 5

년으로 명시하는 것도 실효 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문

재인 정부에서는 개편된 경 평가 지표를 유지하고 있다는 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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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단된다.

한 국정과제가 반 된 공공기  경 평가 지표에 부여하는 배 을 

공공기 이 자율 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도 공공기 의 설립목 과 

경 목표에 상응하는 경 성과 심의 경 평가와 경 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비록 국정과제 련 평가지표가 매년 변경되거나 신설된다고 

해도 그 지표가 공공기 의 경 성과나 경 상황과 련되는 정도를 반

하여 가 치를 정할 수 있다면, 국정과제 평가지표로 인한 문제 을 어

느 정도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역시 재 국정과제가 

반 된 표 인 공공기  경 평가 지표로 거론되는 사회  가치 구  지

표들에 해 공공기 들이 총배  범  내에서 세부 지표별 배 을 자율

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 효과를 추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소 결

공공기  경 평가제도는 공기업과 정부기 의 자율  책임경 체

계를 확립하기 해 매년 공기업과 정부기 의 경  노력과 성과를 평

가하는 제도로, 공기업․ 공공기 의 공공성  경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 으로 국민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하지만 박근

혜 정부 시  공공기 의 재무 산 성과지표  부채감축 달성도가 신설

된 경우나 보수  복리후생 리 지표  성과연 제 운 의 성이 

신설되었던 경험을 토 로 공공기 을 통한 정부 정책의 구체  실 을 

독려하기 한 수단으로 공공기  경 평가 지표에 국정과제를 반 하는 

행을 비 하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이  정부에서보

다 높은 비 을 갖는 사회  가치 구  지표를 공공기  경 평가 지표

에 편성하여 우려가 커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정과제의 경 평가 지표화에 따른 문제 과 

응방안을 모색해보았다. 먼  공공기  경 평가 평가지표 선정 기   

차를 검토한 결과, 공운 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어렵지 않게 공공기

 경 평가 평가지표를 신설․폐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 다만 2016년 

개정된 ｢공운법｣에서는 공공기  경 평가에 반 되어야 할 사항을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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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에 명시하고 있어 재는 평가지표 상 부문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는 을 확인하 다. 다음으로 국정과제가 공공기  경 평가 지표

에 반 된 역사와 그 빈도, 수 을 검토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김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부에서 국정과

제를 공기업 경 평가 지표로 반 했었고, 신설된 평가지표  90%가 국

정과제와 련된 것일 정도로 국정과제는 공기업 경 평가 지표로 빈번

히 반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이를 바탕으로 국정과제의 경 평가 지표화에 따른 세 가지 쟁   

문제 을 살펴보고, 그 응방안을 제시하 다. 먼  국정과제를 공공기

 경 평가 지표로 반 하는 행  자체에 한 정당성․타당성 여부를 

검토하 다. 정부와 공공기 의 각 역할과 계, 정부업무평가의 일부인 

공공기  경 평가의 상 등을 감안할 때 국정과제가 경 평가 지표로 

반 되어 공공기 의 운 과 성과에 향을 주고, 공공기 에 한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원칙 으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 다

고 국정과제의 경 평가 지표화가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단

정지어서는 안 된다. 문제는 원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운 실태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정과제의 경 평가 지표화에 따른 문제 을 살펴보았다. 

첫째, 공공기  경 성과  경 활동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다. 

공공기  경 평가가 기 장과 기 에 미치는 향력은 매우 크며, 그로 

인해 공공기 은 평가지표에 따라 기 을 운 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

다. 그래서 공공기 의 설립목 이나 경 성과와는 무 하거나 상충하는 

목표와 내용을 갖는 국정과제가 경 평가 지표로 구체화된다면, 국정과

제 반  평가지표 주의 기  운  노력은 증가하고, 기  본연의 업무

와 사업, 경 성과에 한 노력을 이는 왜곡이 일어난다는 문제가 있

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해 본 연구자는 국정과제가 반 된 경

평가지표의 비 을 제한하는 것과 공공기 의 업무 특성이나 유형을 감

안하여 국정과제 반  지표의 비 이나 종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

을 응방안으로 제안하 다. 

다음으로 검토한 사항은, 국정과제의 경 평가 지표화가 빈번하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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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 공공기  경 평가 지표 안정성을 해한다는 이다. 김  정부

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20년간 공공기  경 평가 지표의 변화와 국정과

제를 매칭시킨 분석결과에 따르면, 1998년부터 공공기  경 평가 지표

는 2007년을 제외하고는 2017년까지 매년 신설․수정되었고, 신설․수정

된 경 평가 지표들은 평균 90% 정도 국정과제와 연계되었을 정도로 국

정과제의 경 평가 지표화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는 경 평가에서 우

수한 평정을 받고자 하는 공공기 들의 략 , 기회주의  행태를 유발

할 수 있고, 공공기 의 략  행태는 공공기 의 자율  경 과 설립목

에 부합하는 효율  경 성과 창출이라는 공공기  본연의 행태를 

해하는 요인이 된다. 한, 국정과제와 무 한 업무 역과 설립목 을 

갖는 공공기 의 경우, 경 평가에서 좋은 등 을 받을 가능성을 포기할 

수 있고, 이러한 자포자기는 경 평가 결과에 한 공공기 의 수용성을 

하시키고, 본연의 사업성과 달성과 국민의 편익 증진에 소극 인 태도

를 갖게 되는 문제를 래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해, ｢공

운법｣ 개정을 통해 정권 교체 주기에 맞춰 5년마다 경 평가 지표를 재

검토하고 변경하도록 명시할 것과 국정과제가 반 된 공공기  경 평가 

지표에 부여하는 배 을 공공기 이 자율 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제4  경 평가제도의 환류체계 진단  개선 방안

1. 서 론 

1984년 정부투자기 (  공기업)에 해 경 평가가 제도화된 후 지난 

40년 가까이 경 평가제도는 공공기 에 한 가장 강력한 경 감독 기

제  하나다. 1994년 지방공기업 시행, 2004년 정부산하기  시행을 거

쳐, 2007년 이후 재의 ｢공공기  운 에 한 법률｣(공운법) 시행에 따

라 공기업․ 정부기 에 해 통합 체계에 의한 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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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 에 해 경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공운법｣이 설정한 공공기

 경 개선의 실효성 확보를 한 표 인 리감독체계로 공공기  

경 감독의 가장 최상 에 치하고 있다. ｢공운법｣은 법률 내용 그 로 

공공기 에 한 자율ㆍ책임경 을 실 하기 한 법제도이다. 자율  

경 을 제도 으로 보장하면서, 경 실 에 한 사후  평가를 통해 자

율ㆍ책임경 의 수 을 개선하기 해 경 평가제도가 운 된다. 이에 

따라 경 평가가 지닌 경 감독 기능은 경 평가 결과의 환류체계

(feedback system)와 직결되어 있다. 경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해, 평가 결과에 따라 직원들에게는 성과  차등 지 이, 기 장ㆍ임원

들에게는 인사상 조치(해임 포함)  성과  차등 지 이 부여되는 한편, 

실 이 부진한 공공기 에 해서는 별도의 시정조치가 부과되고 있다. 

형 인 채 ㆍ당근(stick-and-carrot) 병행 체계를 앞세워, 평가 결과

가 경  개선에 환류하도록 체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지난 시기는 물론이고 재에 있어서도 경 평가제도는 공공

기  제도 운 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하나이다. 평가제도 개선 논의

가 제기될 때마다, 경 효율성 심의 획일  평가지표  평가 실효성 

확보를 한 강제  서열화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강제  서열화의 결과

가 성과  차등 지   기  임원 인사에까지 반 됨으로써, 경 평가제

도는 자율ㆍ책임경 의 취지를 넘어 공공기 에 한 가장 강력한 통제

ㆍ징벌 수단으로 인식된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한편, 재의 경 평

가제도하에서는 환류 효과가 평가 부진기 에 해 한정 으로 작용(컨

설 )하는 경향도 있다.

여기서는 경 평가제도 운 에서 주요한 쟁   하나인 환류체계의 

문제 을 진단해보고 그 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평가제도의 실효

성 확보 차원에서 작동되는 기제들을 심으로 환류체계에 한 제도  

한계들을 분석하고자 한다.12) 아울러, 경 평가의 실효성 확 를 한 핵

12) 재까지 각 공공기 의 평가 결과가 어떻게 구체 으로 환류되는지에 해 외

부에서는 진단하기 힘든 면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평가체계를 심으로 일반

인 환류 효과 진단․분석을 하고, 이에 한 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의 흐

름을 설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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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기제인 경 평가 성과 에 해서는 격차가 상 으로 큰 공기업을 

심으로 살펴본다. 

2. 경 평가 환류체계 논의배경 

가. 통합 경 평가제도 시행 련 개선효과 진단

재 앙정부 산하 공기업  정부기 에 해 실시되고 있는 경

평가제도는 공공기  리체제의 가장 정 에 있는 공공기  경 감독의 

핵심 기제(mechanism)이다. 노무  정부는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

이드라인｣(2005년)에 따라 공기업의 소유권  지배권 행사를 주무부처

로부터 분리하여 통합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공기업(정부투자기 )과 

정부기 (정부산하기 )을 하나의 법  리체계로 통합하기 해 2006

년 ｢공운법｣을 제정하기에 이르 다. 공기업과 정부기 을 하나의 

리체계로 통합하는 데 있어서 경 평가제도는 가장 요한 목표 다.

공공기 에 한 경 평가와 련하여 항상 제기되는 의문이 있다. 경

평가제도가 공공기 에 해 과연 ｢공운법｣ 제정 취지로 내세운 자율

ㆍ책임경  개선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즉, 국민 세 으로 운 되는 공

공기 이 경 평가제도를 통해 어떠한 어떠한 변화의 계기를 갖게 되었

으며, 산 감, 경쟁  성과 확  등의 경 효율성 증 를 넘어 공공

기 의 설립 취지를 제 로 철하고 있는가? 평가제도가 변화하는 환경

( , 공공기  사회  가치 실  국정방향 등) 속에서 정부의 공공기  

리 목 에 제 로 부합하고 있는가? 평가제도 자체의 지속가능성에 문

제는 없는가? 바로 이러한 경 평가제도와 련한 다양한 의문 속에서, 

환류체계는 그에 한 해답을  수 있는 핵심  쟁 이다.

나. 경 평가 결과의 환류 목  

경 평가 환류체계에 해 정부는 이 다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않

는 반면, 경 평가제도 설계에 여했던 문가들 차원에서만 주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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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실정이다(오철호, 2017). 이들이 제시하는 경 평가제도의 목

은, 경 평가를 통해 공공기 의 내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토 로 생

산성(경쟁력)을 제고하기 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궁극 으로

는 경 평가가 제 로 정착되어 외부 평가 차 없이도 스스로 환경 변화

를 인지하고 신하는 공공기 으로 발 하도록 평가제도가 설계되고 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 평가제도의 환류체계 한 이러한 평가 목

과 직결되어 있다. 즉, 평가를 통해 지속 ․자발  신  실  개선

을 유도하고, 공공기 이 단기  평가 결과에 몰두하여 수동 으로 응

하기보다, 해당 공공기 의 존립 목 에 맞게 극 ․ 장기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평가제도가 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경  역은 지속 으로 발 ․확 하고, 

평가 결과가 부진한 사업․경  역은 그 부진 원인을 극복하고 개선하

는 것이 공공기 의 과제이다. 그런데, “평가의 특성상 평가주체(정부․

경 평가단)와 피평가기  간에 경 평가제도를 바라보는 이 서로 

상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가주체들은 평가  과정, 특히 환류단계

에 평가 결과에 한 학습과 확산, 맞춤형 컨설 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

한 과정을 통해 피평가기 이 평가 목 을 학습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제

도  기반을 갖추고 있을 때 평가제도 자체로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오철호, 2017). 문가들이 제기하는 경 평가의 환류 목

은 바로 이러한 평가제도 자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어 있다.13) 

다. 경 평가제도의 환류 가능성 진단 

그 다면, 재의 평가제도하에서 과연 이러한 환류체계는 가능한 것

13) 물론, 그간의 평가제도 개선 논의 과정을 보면, 경 평가제도의 지속가능성에 

해서는 련 문가들이나 정부 차원에서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산권․

인사권을 가진 정부가 필요에 따라 언제라도 공공기 의 경 감독에 개입할 수 

있고 그 유력한 수단이 경 평가라는 을 감안해 본다면, 피평가기 의 수용

도․신뢰도, 경 평가제도에 한 비  과 무 하게 경 평가제도는 지속 

가능할 것이라는 단 때문이다. 여기서의 지속가능성 진단은 경 평가제도 운

이 공공기 의 존립 취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 로 작동될 수 있는가하는 의미

에서 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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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다소 안타깝지만, 경 평가의 환류 필요성을 언 하는 문가들의 

주장 속에는 재 환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 인 개선 방안은 

거의 언 하지 않은 채 단순히 평가제도가 지녀야 할 환류 필요성만을 

당 으로 언 하는 수 에 머물러 있다. 

환류 효과는 경 평가 결과의 환류를 통해 이후 피평가기 이 평가 결

과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것을 제로 한다. 그런데, 재

의 경 평가제도하에서는 이러한 경 평가의 환류 효과가 제 로 작동하

기 힘든 구조  한계가 있다. 재의 평가제도는 평가 결과가 이후 경  

 사업 개선의 자율  환류 효과로 작용할 수 있는 기능이 매우 부족하

고, 각종 통제장치를 통한 경 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심으로 그 틀

이 설계ㆍ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재의 평가제도가 갖는 근본 문

제이다. 따라서, 경 평가 결과가 이후 경  개선으로 이어지는 환류체계

의 장애 요인들을 구체 으로 진단하고, 이에 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경 평가제도 개선의 가장 요한 제이다.  

3. 자율 인 환류체계를 가로막는 장애요인

재의 경 평가제도에서 경 평가 결과의 자율  환류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으로는 △평가제도 개선과는 무 하게 굳건히 자리잡은 상  

서열화 평가체계 △사업  경 실  차이를 뛰어넘는 과도한 성과  격

차 △매년 평가에 따른 피평가기  부담  평가 차 불신 등이 있다. 모

두 환류체계가 제 로 작동되기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자, 재 경 평

가제도와 련한 근본 문제이다. 

가. 굳건히 자리잡은 상  서열화 체계 

1) 계속된 평가제도 개선 불구 여 한 상  서열화  강제 구조 

정부 입장에서는 공공기  개 방향(경 효율화, 선진화, 정상화 등)에 

맞추어 공공기 의 경  개선을 유도하는 데 평가제도 운 의 을 맞추

고 있다. 피평가기 이나 평가 문가들 입장에서는 평가제도의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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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도 향상  환류 효과와 련하여 계속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러한 문

제 제기로 인해, 매 시기마다 경 평가제도 설계, 평가지표 개선, 유형분류 

조정  가 치 변경 등의 미시 ․기술  수 의 개선 조치를 취해왔다. 

2007년 ｢공운법｣ 시행  가능 심(종합경 -주요사업-경 리)으

로 이 졌던 평가체계는 ｢공운법｣ 시행 후 큰 변화를 겪는다. 공기업과 

정부기 이 통합 평가 모델로 환된 상태에서, 통합 평가는 PDCA 사

업사이클(계획-실행-확인-조정)에 따른 과정 심(리더십ㆍ 략-경 시

스템-경 성과) 평가체계로 환되었다. 2011년 이후 부분  조정(리더

십ㆍ책임경 -경 효율-주요사업)을 거쳐, 2014년 다시 기능 심(경

리-주요사업)으로 환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년 하반기에 

재구성된 2018년 이후의 평가체계에서는 기능 심의 틀은 유지하되, 경

리  주요사업 반에 걸쳐 공공기 의 사회  가치 실  국정방향

이 평가범주 설정  사업 반의 세부평가내용에 자리잡고 있다. 경 평

가제도에 한 개선 논의가 거듭되고, 정부 역시 끊임없이 개선 노력을 

기을이는 것은 경 평가제도의 실효성 확 이고, 그 실효성 확 는 평가 

결과에 하여 단기  응에 골몰하는 것이 아닌, 평가 결과가 공공기

의 자발 인 사업  경 개선을 유도하는 것에 이 맞춰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체계  운  반의 변화와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 히 평가 결과의 환류 효과는 차치하고 경 평가제도 자체에 한 수

용도ㆍ신뢰도 논란조차 여 히 계속되고 있다. 평가제도 개선이 이 질 

때마다, 평가주체들(기획재정부ㆍ경 평가단)은 피평가기  계자 상

으로 제도 개선에 한 의견 수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피평가기

의 경 평가제도에 한 문제 제기는 여 히 계속되고 있다(한국능률

회컨설 , 2014). 이러한 문제 제기는 결국 공공기 에 한 상  서

열화를 앞세운 통제감독 심의 평가체계와 연결되어 있다. 평가주체 입

장에서는 평가 결과의 변별력 부여와 상  서열화( 세우기)를 해 

재의 평가체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거꾸로 경

평가 결과의 환류 효과가 제 로 작동될 수 없는 상황을 계속 유지하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2021년 8월 정부가 30년 만에 경 평가제

도를 큰 틀에서 개 했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근본 문제는 여 히 해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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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남아 있다. 

경 평가가 30년 이상 계속되면서 경 평가를 통해 각 공공기 들은 

사업실   경 리 측면에서 거의 임계치에 달할 정도로까지 많은 개

선이 이 졌다는 것이 피평가기 들의 공통된 단이다. 평가지표를 구

체 으로 보면, 인력․재무․총인건비․노사 리 등의 핵심 평가지표들

이 여 히 공공기  통제의 목 으로 운 되고 있기 때문에(라 재, 

2020), 평가 결과가 경  개선의 환류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 

특히, 부평가방식으로 운 되는 총인건비 리는 평가 결과 체를 좌

우할 수 있는 지표이지만, 이것이 경  개선과는  무 하게 지침 

반 발 목 으로 운 되기 때문에 형 인 통제 심의 평가지표로 인

식되고 있다.14)

2018년 이후 사회  가치 평가 내용이 경 리  주요사업에 확 되

어 운 되는 상황에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밝힌 

사회  가치 실  국정 방향이 평가범주로 자리잡았지만, 평가체계의 한

계로 인해 해당 공공기 의 경 ㆍ사업 반에 걸친 사회  가치 실 의 

내재화보다는 단기  성과 주의 사업에 한 상황이 개되고 있다. 

사회  가치 실  국정방향은 평가범주를 넘어 공공기  존립 목 과 연

결되고, 한 평가의 환류 목 과도 연결되어 있으나, 여 히 겉돌고 있

는 셈이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1차로 평가 결과에만 집착하는 공공기

의 수동  자세와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으나, 본질 으로는 경 평가제

도 자체의 문제 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강하다. 

2) 경 평가제도 배경에 자리잡은 공공기  통제구조

이러한 경 평가제도의 문제는 그 기반으로 작용하는 정부의 공공기  

14) 총인건비 리는 부평가방식(만  는 0 )으로 운 되는 지표인데, 정부가 설

정한 산편성지침 기 (처우개선율)에 합한 인건비 리를 검하기 해 20

여 가지 세부평가내용이 꼼꼼하게 검하여, 단 1원이라도 기 을 과하면 0  

처리된다(이 경우 평가등  2개 이상 추락). 평가 상이 되는 인건비 집행 실  

기 은 연말까지이나, 20여 가지의 세부평가내용 모두를 반 하는 결산이 다음 

연도 에 이 지기 때문에 기  과를 우려한 공공기 들은 부분 기 에 미

달되는 수 에서 인건비를 집행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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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방식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에서 근본 으로 비롯되고 있다. 법 

시행 14년이 지난 재에도 ｢공운법｣의 기본 원리는 공공기 의 자율․

책임경 을 진하기보다는 공공기  반에 한 감독을 제도화하는 데

서 크게 변하지 않았다. 재 ｢공공기  운 에 한 법률｣에 따른 각종 

련 지침을 보면 <표 2-33>과 같이 매우 촘촘한 인망 수 에서 공공

기 을 통제․ 리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기  통제 심의 경 감독 구

조하에서 가장 정 에 치한 경 평가제도가 앞서 언 했던 자율  경

신의 환류 효과로 연결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침ㆍ규정ㆍ기 비고 

경 ㆍ

신

공기업ㆍ 정부기 의 경 에 한 지침1) 법 제50조

공공기 의 신에 한 지침
2)

법 제15조

공공기 의 통합공시기  법 제12조 

산 

공기업ㆍ 정부기  산편성지침 법 제40조, 제50조 

공기업ㆍ 정부기  산집행지침 법 제50조

공기업ㆍ 정부기  보수운 지침 법 제50조

회계 

공기업ㆍ 정부기  회계사무규칙 법 제39조

공기업ㆍ 정부기  회계기  법 제39조

공기업ㆍ 정부기  계약사무규칙 법 제39조

기타공공기  계약사무운 규정 법 제39조

공기업ㆍ 정부기  사업 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법 제40조 

경 평가
공기업ㆍ 정부기  경 평가 방법  기 법 제48조 

공기업ㆍ 정부기  경 계약서이행실  평가지침 법 제31조, 제48조 

안 리
공공기 의 안 리에 한 지침 법 제50조

공공기  안 리등 제 운 에 한 지침 법 제50조

기타 공기업ㆍ 정부기  감사 운 규정 법 제32조 

<표 2-33> 공공기  지배구조 련 지침 황( 앙 공공기 )

주: 1) 경 지침:공기업ㆍ 정부기  인사운 지침, 공공기  조직ㆍ정원에 한 

지침, 공공기  구분회계 운 지침, 기 장 성과계약서 작성지침, 공공기  

임 피크제 권고안, 공공기  임 체계 개편 련 경 신 지침안(통폐합, 

2018)

2) 신 지침:공공기  방만경  정상화계획 운용지침, 공공기  임원 직무청

렴계약 시행지침, 공공기  명 퇴직제도 개선방안(통폐합, 2018) 

자료:공공기  운 에 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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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평가지표 개선, 유형분류  가 치 조정 수 으로는 평가제도가 

지향하는 환류 효과를 제 로 기 하기 어려울 것이다. 공공기 에 한 

통제 심의 평가체계는 경 평가 성과  격차  1년 단  평가주기에

서 보다 분명히 반 되어 있다. 

나. 사업  경 실  차이를 넘는 과도한 경 평가 성과  격차

1) 성과  격차 폭이 큰 공기업 

경 평가제도의 강력한 구속력이 수반된 인센티  성과  문제는 자

율  환류체계의 가장 근본 인 장애요인으로 볼 수 있다. 재 공기업 

경 평가에 따른 인센티  성과  격차는 직원의 경우 기본 의 250～

300%(임 총액의 17～18% 수 )에 달하고 있고, 기 장의 경우 연 의 

50% 이상을 좌우한다. 2019년 경 평가 결과 우수등 (A )을 받은 공

기업의 직원 성과 은 2020년 임 총액 비 12.5～13.5%(1,000만원 이

상)를 차지하고 있고, 기 장 성과 은 임 총액의 48～53% 수 에 달하

고 있다. 만약 이 공기업이 미흡 등 (D )을 받게 될 경우, 해당 공기업

의 직원들과 기 장은 엄청난 임  손실에 직면하게 된다. 한 기 장은 

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경고 는 해임)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인센티  성과 이 피평가기 의 경   사업 

실  차이를 비례하여 반 하는 인센티 가 아니라는 데 있다. 사업실

의 미세한 차이를 상 으로 강제 서열화하여 등 을 결정한 결과로 지

되는 것이 인센티  성과 이기 때문에, 성과  격차는 각 공공기 의 

경 실  차이를 제 로 반 하지 않는 단순한 행정  조치에 불과하다. 

이는 경 평가제도의 실효성(경 평가를 통한 공공기  경 감독 강화)

을 제고하기 한 제도  조치이지만, 거꾸로 경 평가제도의 불신을 야

기하는 결정  기제로서, 높은 등 (A  이상) 기  성과 의 정당성을 

의심하게 하는 기제이다. 즉, 경 평가 결과 우수기 의 경 실 이 보편

타당한 기 에서 볼 때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이

다. 기  업무가 상 으로 공공성이 강하고 기  간 업무의 통일  비

교ㆍ계량화가 쉽지 않은 정부기 의 경우에도 직원들은 기본 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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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 수 , 기 장은 연 의 30% 수  범  내에서 성과  격차가 제도

화되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경 평가는 경  개선의 유용한 도구가 아

닌 평가를 잘 받기 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 통제 도구에 불과하

다. 

그런데, 과거의 정부투자기 을 포함하여 공기업의 경 평가 성과

(인센티 ) 제도는 <표 2-34>과 같이 지난 40년 가까이 수많은 변화를 

거쳐 왔지만, 1995년 이후 25년 이상 여 히 250% 이상의 격차를 유지하

고 있다.15) 정부는 경 평가 성과  운 의 실효성을 높이기 해 2003

년 이후 의도 으로 공기업․ 정부기 의 임 인상률을 낮게 책정해오

고 있고, 엄격한 총인건비 리 지표 운 을 통해 임 수 을 통제해오고 

시기 구분 
경 평가 성과 (기본 )

최고 최 격차 평균 

1983∼1990 300 100 200 232∼256

1991∼1993 325 125 200 263∼267

1994 365 165 200 303

1995∼1996 425 125 300 350

1997 500 0 500 274

1998∼2002 500 100 400 268∼307

2003 500 180 320 342

2004∼2006 500 200 300 352∼380

2007∼2011 500 200(250) 300(250)1) (미확인)

2012 이후 300(250) 0 300(250)
2)

(미확인)

<표 2-34> 공기업 경 평가 성과  제도 변화

(단 :%)

주: 1) 2005년 이후 경 평가 상으로 포함된 공기업(철도ㆍ가스ㆍ공항 등) 성과

 격차 250% 용.

2) 2012년 이후 성과 은 내부평가   인센티 성과 으로 구분되어, 재는 

인센티 성과  심 운 . 

자료:윤태범 외(2010), 일부 재구성. 

15) 2020년 재 공기업의 경 평가 성과  격차는 250%이고, 정부기 은 100% 

상당 수 으로 설정되어 있다. 다만, 이  정부투자기 (｢정부투자기 리 기본법｣ 

상)이었던 공기업의 경우 그 격차는 300%로 유지되고 있다. 과거 정부투자기

 에서 재 정부기 으로 유형 구분된 기 ( , KOTRA․ 공사․농어

공사 등) 역시 성과  격차는 300%를 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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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000년  이후 경 평가 성과  심의 임  정책은 정부의 직무․

성과 심 임 체계 운 과 직결되어 있다. 

2) 과도한 성과  격차가 지닌 근본 문제 

지난 30년 이상 경 실 평가가 계속되어 왔고, 각종 경 지침이 작동

되어온 과정 속에서 공공기 의 경 리는 상당 수  상향평 화되어 

그 차이가 매우 미세한 수 으로 좁 져 있다. 한, 공공기 의 사업은 

부분 독  탁사업으로서 정부 정책 변화나 업 환경 등 외  환

경 변화가 사업 실 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성과가 해당 공공기

의 노력이 비례하지 않은 경우가 거의 부분이다. 

그럼에도, 이같은 과도한 성과  격차는 상  서열화 심으로 운

되는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되고 있다. 즉, 

오로지 단기 성과 심의 상  서열화 구조 속에 미세한 경 실 의 

격차를 훨씬 뛰어넘는 과도한 성과  격차는 경 평가제도가 지닌 통제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성과  체계하에서 

평가 결과의 환류 효과는 공허할 수밖에 없다. 평가 부진기 의 컨설  

역시 자발  환류 효과 증진이 아닌, 강요된 차일 뿐이다. 서로 업무 

특성이 상이하고, 처해 있는 업무환경이 다른 공공기 들을 획일 으로 

상 평가를 하고 과도한 성과  격차를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평가를 시

행하는 경제 료들의 행정편의  통제 발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김

철, 2015). 

3) 최근 공기업 성과 의 변동 상황 

<표 2-35>에 나타난 것처럼 4년간(2016～2019년) 각 공기업의 경 평

가 성과 은 매년 큰 폭의 변화를 겪고 있다.16) 공기업의 주요사업이 

16) 이 통계는 알리오에 공시된 각 공공기  직원들의 평균임  수 에서 추정(기본

과 경 평가성과  비교)한 것으로서, 인력 운  변동(회기  채용․승진․이

직․휴직 등) 사항들을 정확히 반 한 경 평가 성과 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이

러한 변수가 각 공공기 에 공통 으로 발생한다고 본다면 이 통계를 통해 각 

공공기 의 성과  수 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공기업의 성과  격차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알리오 공시만으로도 각 공기업의 매년 경 평가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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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평균

<표 2-35> 공기업 경평성과  지  황

(단 :%)

부분 독 의 형태를 띠고 있고, 사업 독 에 따른 시장 환경 요인 변화를 

평가과정에 반 한다고 본다면, 이는 결국 실제 사업․실 과 무 한 평

가체계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즉, 미세한 실  차이를 서열화하는 

평가체계로 인해 성과  지  내역만을 보면 마치 공기업들의 사업실

이나 경 리 성과가 큰 폭으로 변동하는 것인양 비춰질 수 있다. 

한편, 평가 유형별로 공기업Ⅰ 유형과 공기업Ⅱ 유형의 성과 을 비교

해보면, 2016년을 제외하고는 반 으로 공기업Ⅰ 유형의 평균 성과  

수 이 높게 나타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물론, <표 2-35>에서 나타난 

각 공기업의 경 평가 성과 이 정부 통계(알리오)에서 평균임  기 으

로 공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지 되는 성과  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기업의 성과  격차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알리오에 

공시된 것만으로도 해당 공기업의 매년 경 평가 결과를 추정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 경 평가 결과의 성과  반  시 평가와 상 평가

를 50%씩 반 하고 있는 평가제도를 고려해볼 때, 공기업Ⅱ 유형의 

평가 등  산정이 공기업Ⅰ 유형에 비해 상 으로 낮게 책정되고 있

공기업

Ⅰ

인천국제공항공사 146.9 180.5 184.4 140.4 163.1

한국가스공사 23.0 95.0 131.6 83.7 83.3

한국공항공사 127.2 136.4 120.7 152.0 134.1

한국도로공사 221.7 193.9 183.0 231.4 207.5

한국석유공사 30.3 29.0 128.9 117.6 76.4

한국수자원공사 168.5 192.2 215.5 173.4 187.4

한국 력공사 190.8 171.6 172.8 173.2 177.1

한국지역난방공사 90.1 142.6 97.7 139.1 117.4

한국철도공사 92.0 120.2 155.2 0.0 91.9

한국토지주택공사 161.3 199.2 222.2 222.6 201.3

소계(평균) 125.2 146.1 161.2 143.3 144.0

쉽게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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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평균

공기업

Ⅱ

공기업

Ⅱ

강원랜드(주) - - 97.7 102.2 99.9

그랜드코리아 (주) - - 24.1 96.1 60.1

한석탄공사 0.0 0.0 0.9 33.0 17.0

부산항만공사 25.2 80.9 127.1 79.9 78.3

여수 양항만공사 82.9 71.1 107.3 113.7 93.7

울산항만공사 23.9 24.0 102.0 83.9 58.4

인천항만공사 133.3 144.5 167.9 143.8 147.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64.9 144.5 100.6 76.3 121.6

㈜에스알 - - 138.5 56.5 48.7

주택도시보증공사 142.1 101.1 109.3 97.3 112.4

한국가스기술공사 78.5 106.8 81.5 135.3 100.5

한국부동산원 145.6 143.6 145.1 188.9 155.8

한국 물자원공사 128.6 31.2 103.7 125.8 97.3

한국남동발 160.8 175.1 184.2 231.5 187.9

한국남부발 163.0 158.3 202.7 178.4 175.6

한국동서발 188.5 206.1 177.0 168.8 185.1

한국마사회 99.4 102.0 0.5 93.0 73.7

한국방송 고진흥공사 24.1 100.5 138.7 83.2 86.6

한국서부발 222.9 90.6 130.7 182.2 156.6

한국수력원자력 167.4 172.5 184.5 238.9 190.8

한국 력기술(주) 179.4 104.8 59.3 102.1 111.4

한국조폐공사 192.4 177.7 190.1 236.5 199.2

한국 부발 172.7 169.7 228.6 101.0 168.0

한 KDN(주) 228.4 131.9 168.1 163.2 172.9

한 KPS(주) 166.0 54.8 14.2 156.4 97.9

해양환경공단 127.4 97.9 89.0 151.8 116.5

소계(평균) 131.2 112.6 118.2 131.5 119.7

계(평균) 129.4 122.7 130.1 134.8 126.5

<표 2-35>의 계속

자료:알리오(필자 재구성).

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자칫 유형별 성과  차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다. 자본 잠식 상태에 직면해 있는 한석탄공사의 경우 매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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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가 미흡 수 을 맴돌고 있는데, 이 한 해당 공기업의 외부환

경 요인 반 과 련된 평가체계에 한계가 있는건 아닌지 의심된다. 

4) 제 로 공론화되지 않은 성과  격차 문제 

정부기 의 경우에도 비록 공기업 수 에는 못 미치지만 100%의 성

과  격차는 과도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기 은 기 리형과 탁집

행행으로 크게 유형이 구분되고 있으나, 체로 법제도의 틀 내에서 정부 

정책을 탁 집행하는 사업 특성상 사업 성과에서 경쟁구도를 갖기 힘들

다. 결국 경 실  평가 결과의 차이는 경 리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

는데, 경 리 평가지표 부분이 정부가 설정한 지침( 산․경 ․

심지침 등)을 근거로 하고 있고, 거의 부분 개선 가능성이 임계치에 달

한 상태에서 경 감독 차원의 평가가 이 지고 있다. 이런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정부기  역시 100% 수 의 성과  격차가 결코 다고 볼 수 

없다. 

그동안 경 평가제도 개선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져왔으나 과도한 경

평가 성과  격차 문제는 제한된 그릅(공공기 노조 주변)의 연구자들 

수 에서밖에 제기되지 않았다(박용석, 2012, 2018; 김철 2015; 정동 ․

김경근․김철 외, 2021). 경 평가제도 개선 논의과정에서 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해 성과  격차는 여 히 필요하다고 정부  계 문가들이 

일 되게 단하기 때문에, 다수 문가들의 에서도 성과  격차 문제

는 거의 언 되지 않는다. 성과  격차 완화 주장을 놓고 일각에서는 경

평가제도의 존립 취지를 부정하는 식으로 근하기도 한다.17) 그리고, 

경 평가제도가 오랫동안 유지․정착되어온 과정에서 공공기  종사자

들 역시 평가제도의 한계와 무 하게 경 평가 성과 이 지닌 처우개선 

효과에 응되어온 탓에, 공공기  노조들 역시 성과 의 과도한 격차 문

17) 2018년 12월 경 평가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그동안 경 평가제도 운  설계에 

깊이 여해온 문가가 과도한 성과  격차를 완화하자는 토론에 해 “욕조의 

물이 더럽다고 욕조에 있는 아이까지 버릴 수는 없지 않은가”라는 표 을 앞세

워 사실상 경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 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 평가제도가 지난 상  서열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경 평가 성과  

운 에 해 정부와 계 문가들은 거의 일치된 인식을 갖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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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별로 언 하지 않는다. 과도한 경 평가 성과  문제를 방치한 상태

에서, 그 어떤 제도  개선책을 강구한다 해도 환류 효과와 경 평가제도

에 한 불신 극복의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다. 매년 평가에 따른 피평가기  부담  평가 차 불신 

1) 1년 단  평가에 따른 평가 부담  경  비효율 

경 평가의 환류체계와 련하여  하나의 문제는 1년 단  평가주기

이다. 재 피평가기 (공기업과 정부기 )에 해서는 ｢공운법｣ 제48

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경 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1년 단  평가 한 

공공기  통제 발상과 무 하지 않다. 그런데, 매년 실시되는 경 평가에 

비하기 해 피평가기 들은 게는 4～5개월, 길게는 1년 내내 평가 

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 않은 부담이 가 되고 있다. 경 효율성을 

높이기 한 목 의 경 평가가 오히려 경 효율성을 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경 평가 결과가 환류 효과로 연결되기 해서는 

단기간의 노력뿐 아니라 기  스스로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장기

인 경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단기간의 평가가 앞서 언 한 

상  서열화 평가체계  성과  격차와 맞물려 이러한 장기 인 경

 개선 노력을 매우 의미없게 만들고 있다. 

직  평가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뿐 아니라 평가 상과 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은 경 실 평가에서 높은 수를 받기 해 거의 

사활 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다. 경 평가를 받는 공공기   공공기  

경 진들은 평가지표에 맞춰 사업계획을 수립ㆍ조정하고, 사업 집행 상

황을 검하느라 1년 내내 몰두하기 마련이다. 규모가 큰 공공기 이라

면 평가 담 인원 확   경 실 보고서 외주 작업도 가능하지만, 규

모가 은 공공기 은 이마 도 쉽지 않아 기  규모에 따른 형평의 문

제 한 발생한다. 이러한 피평가기 의 경 평가로 인해 업무가 마비되

고 조직 간 갈등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기본 조사연구 결과도 제출되고 

있는데(김주찬ㆍ이민창, 2014), 이러한 문제는 경 평가제도 개선 논의 

때마다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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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 의 단기  성과 확  유도 

매년 실시되는 경 평가는 단지 피평가기 의 부담 문제에서 그치지 

않는다. 우선, 피평가기 인 재의 경 평가제도는 공공기 으로 하여  

장기  사업 추진보다 단기  성과 확 에만 치 하도록 유도하고 있

다. 특히 임  50%를 좌우하고, 평가 부진 시 인사 불이익도 상되는 상

황에서, 공공기 의 기 장들은 거의 사활 으로 단기 성과에 매달리고 

기 의 장기 략 따 는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2013년 4월 정부와 조

세연구원이 의뢰하여 실시한 ‘공공기  정책에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재 공공기 은 장기  성과보다 단기 성과에 을 맞추고 있다는 

응답이 평가 문가(88.9%)  공공기  종사자(83.0%) 모두 압도 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정동 ․김경근․김철 외, 2020). 평가지표를 보더라

도 단기  성과 측정이 쉽지 않은 비계량지표, 단기  성과 측정이 가능

하더라도 종합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없는 재무 련 지표들을 하나의 평

가주기 틀에 묶는 것이 한가 하는 문제 제기도 있다(오철호, 2017). 

더 큰 문제는, 정부와 경 평가단은 매년 평가연도 하반기에 경 평가

편람을 수정하는 경향을 반복하고 있다는 이다. 이 경우 피평가기 은 

불과 2∼3개월의 짧은 기간에 수정된 평가편람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고 

실 을 제출하게 된다. 환류체계가 제 로 작동될 여지조차 없는 것이다.

3) 평가단  평가 차에 한 불신 

이어, 매년 평가체계 속에서 단기간 내 이 지는 평가 차는 평가단

의 문성 불신과 함께, 평가 결과에 한 불신으로까지 연결되면서, 평

가 결과의 환류체계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든다. <표 2-36>에서와 같

이 매년 3월  경 평가단 , 3월 하순 평가단 워크   세부 체크

리스트 작성, 4월 평가 실시  간보고서 작성, 5월 간평가  이의

제기 등을 거쳐 6월 평가 결과 확정 등의 차를 거친다. 이 일정 로라

면 평가단은  1개월여 만에 평가에 착수하고, 다시 1개월 만에 평

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른 직무를 포기하고 평가에만 매달린다면 

모르겠지만, 부분 타 직무를 병행하고 있는 평가단들이 이 기간 내에 

피평가기 의 고유 사업  경  환경에 한 문  이해는커녕 경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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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3.6. : 경 평가단 장 워크

▪ 2020.3.7. : 경 평가단   1차 워크

▪ 2020.3.11.∼18. : 공기업․ 정부기  주무부처 의견 수렴

▪ 2020.3.18. : 경 리비계량 장 워크

▪ 2020.3.11.∼22. : 서면평가  실사 체크리스트 작성

▪ 2020.4.8.∼29 : 화상 실사

▪ 2020.4.30.∼5.5. : 간 평정 결과 검토회의

▪ 2020.4.30.∼5.10. : 간평가보고서 작성

▪ 2020.5.11.∼15. : 간평가보고서 기  회람  1차 이의제기 수

▪ 2020.5.25.∼27. : 2차 이의제기 수

▪ 2020.6.1.∼5. : 공공기 운 원회 평가소  2차 이의제기 검토, 최종 평정

▪ 2020.6.19. : 공공기 운 원회 심의․의결

<표 2-36> 2019년 공기업 경 실  평가 추진 일정

 

자료:기획재정부(2019), 공기업 경 실 평가보고서.

보고서 내용조차 제 로 이해하기 힘든게 사실이다. 고작 1～2차례의 

수박 겉핥기식 면담  기  방문을 통해 기 의 평가등 을 결정하고, 

실제 사업을 수행하면서 성과를 산출하는 공공기  종사자의 의견이나 

문제 의식을 거의 반 하지 못하는 이러한 불합리한 평가 차에 해 

어떻게 피평가기 의 수용도․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편, <표 2-37>에서와 같이 2019년 공기업 경 평가 결과보고서를 

보면, 기 의 평가 등  분포와 상 평가 등  분포가 거의 일치한다

는 을 알 수 있다. 공공기 에 한 문  이해도가 낮은 평가단의 특

성을 감안해본다면, 이는 결국 상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가 사실상 

조정되었거나, 아니면 평가의 기  자체가 애당  모호한 것이 아닌

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평가 종합 결과가 상 평가 결과와 동일하다

는 것 한 체 인 경 평가가 상 평가 심으로 진행되었다는 의심

을 살 수밖에 없다. 단기간의 평가과정에서 평가 원들이 평가를 제

로 진행할 수 없는 한계를 엿볼 수 있는 목이 아닐까 한다. 평가

보다 상 평가 심으로 진행되는 평가체계 역시 자율  환류 효과 증진

에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1년 단 의 불합리한 평가 차는 피평가기 , 문가  공공

기  노조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해온 의제이다. 그러나, 정부와 경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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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등

(탁월)

A등

(우수)

B등

(양호)

C등

(보통)

D등

(미흡)

E등

(매우미흡)

평가 - 6 14 14 2 -

상 평가 - 6 14 13 3 -

평가 종합 - 6 14 13 3 -

<표 2-37> 공기업의 평가ㆍ상 평가ㆍ종합 등  비교(2019년)

자료:기획재정부(2019), 공기업 경 실 평가보고서.

단은 성과  지 방식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을 들어 개선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사실상 이는 경 평가제도 운 을 둘러싸고 강한 통제 시

스템을 유지하려는 정부와, 평가제도의 실효성만을 염두에 둔 평가단의 

‘이해 담합’ 결과가 아닌가 의심된다(박용석, 2012). 문가 일각에서도 

매년 경 평가 실시에 해 평가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넘어 불필요한 행

정 낭비를 래할 수도 있다고 지 한다(한국능률 회컨설 , 2014). 공

공기 들을 매년 평가 비  평가 결과에만 하도록 내몰고 있고, 

경  개선에 한 장기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이러한 1년 단  평

가 주기 속에서 평가 결과의 환류 효과 역시 극히 제한 일 수밖에 없다.

라. 경 평가제도 환류 효과 진단 종합

지난 30여 년간 끊임없이 경 평가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상  서열화 평가체계 △과도한 성과  격차 △1년 단  평가 차 

등은 여 히 평가제도에 한 불신을 확 하고 평가제도의 올바른 환류

체계를 가로막는 핵심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  서열화를 

제로, 경 실 평가 결과의 변별력 차이를 훨씬 뛰어넘는 과도한 성과  

격차, 피평가기 의 행정 부담  불합리한 평가 차가 계속되는 1년 주

기 평가제도의 문제는 경 평가제도를 공공기 에 한 가장 강력한 통

제 기제로 인식하게 만든다. 평가제도에 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자율

 환류 효과 증진이 가능할리 만무하다. 문제는, 경 평가의 환류 필요

성을 주장하는 문가들의 주장 속에 이러한 환류체계에 한 장애 요인

들이 제 로 짚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다. 따라서, 경 평가 환류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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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인 필요성을 언 하는 수 에 불과하고, 이러한 구체 인 환류체

계 진단에 해서는 거의 언 하지 않는다. 

최근 2020년 경 평가 결과 발표가 번복ㆍ수정으로 경 평가의 신뢰도 

문제가  한 번 제기된 이 있다. 단순한 통계 처리 과정의 실수ㆍ착오

로 볼 수도 있으나, 재의 경 평가제도가 상  서열화, 성과  격차 

등의 매우 민감한 기제들로 인해, 사소한 실수조차 평가제도 반에 한 

논란으로 비화할 수밖에 없다. 

4. 평가제도의 환류 효과 증진을 한 개선 방안

가. 수직  통제가 아닌 컨설  심의 경 평가제도 운

공공기  경 평가제도의 환류 증진을 한 가장 우선 인 방안은 본

래의 취지에 맞게 자율․책임경   공공기 의 설립목  달성에 평가

제도가 기여토록 하는 것이다. 이를 해서는 정부 스스로 경 평가를 공

공기  통제 목 으로 운 하거나, 특정 정책 철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행정편의  발상을 극복해야 한다. 아울러, 근본 으로는 공공기  리

방식을 료 심의 수직  지휘 계가 아닌 료-공공기  종사자 간 

동반자  계로 환하는 것이 선무일 것이다. 이와 련하여 국 정

부가 행정부처와 공공기  간에 트 십(partnership)을 형성하도록 행

동규범을 설정했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효과 인 트 십의 형

성은 상호 신뢰, 명확한 책임 소재, 정책 목 과 집행 결과에 한 공유

된 이해에 기 해야 한다는 국 정부의 규범(Cabinet Office, 2017)은 이

후 공공기 의 리방식 환에 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정동 ․

김경근․김철 외, 2020). 

경 평가제도가 공공기 에 한 수직  통제가 아닌 이러한 동반자  

계로 환하기 한 기제로 자리잡기 해서는 평가지표 설정  세부

평가내용 구성, 평가방법 등 평가제도 반의 신  조치가 필요하다. 

지난 2007년 ｢공운법｣에 기 한 통합 경 평가제도의 모형으로 설정했던 

PDCA 사이클을 통제ㆍ감독 모델 심이 아니라 컨설  모델 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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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설계하고, 이에 맞는 평가지표 설정  세부평가내용 재구성이 필요하

다. 특히, 미세한 실  차이를 변별력 유지  상  서열화( 세우기) 

목 으로 설정되는 각종 공공기  통제 목 의 평가지표, 그리고 경 개

선 임계치에 달해서 더 이상 개선 효과가 없는 평가지표는 과감하게 조

정될 필요가 있다. 

컨설  심의 평가는 △각 공공기 의 고유 사업에 맞는 다양한 맞춤

형 평가지표 개발 △상  서열화가 아닌 목표 달성 여부 심의 평가

체계 설계 △단기간의 성과가 아닌 장기  사업 개선 심 사업목표 

설정 △미흡한 실 의 발이 아닌 미흡한 원인 극복 심의 평가 차 

등이 이 질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반 으로 환하자는 것이다. 이러

한 컨설  심의 평가제도 개선 논의는 여러 차례 문가들의 주장(오

철호, 2017; 김철, 2015)에서 제기된 바 있다. 정부 역시 사회  가치 실  

국정방향에 맞춰 컨설  과정에서도 사회  가치를 확 하는 방향으로 

평가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평가 부진 기 에 한정된 컨설 은 제도 취지를 왜곡시킬 수 있

는 만큼 체 공공기 에 해 환류 효과를 증진할 수 있는 컨설  심

의 평가체계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컨설  심 평가체계가 

실제 평가제도 운 과정에서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지만, 이 컨설  심 

평가체계를 안착시키는 것이야말로 환류 효과 증진의 가장 기본  요체

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30여년 이상 평가제도

를 운 해온 정부가 통제 심의 공공기  리방식을 환하겠다는 의

지만 있으면 이는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공공기  경 평가제도의 

핵심 목표는 공공기 이 정부 통제ㆍ강요에 따른 개선ㆍ개 이 아닌 자

발 인 목표와 동기에 따라 경 개선의 의지를 실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앞서 문가들이 언 한 경 평가제도의 환류 필요성이다. 

나. 인센티  성과 의 격차 축소 

상  서열화 극복  컨설  심의 환류 효과 증진을 해서는, 경

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명목으로 과도하게 설정된 인센티  성과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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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축소해야 한다. 재의 인센티  성과  운 체계는 공공기 을 상

으로 서열화하여 공공기 이 단기간의 평가 결과에 하게 만드는 

기제이지, 결코 경  개선의 동기를 유발하는 자율  환류 효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결코 없는 기제이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경 평가가 인센티

 성과  지 을 한 평정(評定) 기제로 작용해서는 곤란하고, 평가제

도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재로 작동되어야 한다. 논리 으로 볼 

때, 경 평가 목 이 상  서열화를 넘어 컨설  심의 경  개선으로 

환된다면 당연히 상  서열화를 기 로 한 재의 과도한 인센티  

성과  격차 역시 축소되는 것이 타당하다. 인센티  성과  격차 축소는 

경 평가제도를 올바르게 개선할 수 있는 핵심  건이자, 스스로의 인

센티 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필수 요소이다. 한, 공기업 성과  지  

수 에 해 심심치 않게 언론에서 지 하는 실을 고려해 볼 때, 성과

의 상한선 한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직원 수 에서 1,000만 원 이상이 교차하고, 기 장 연 의 50%

를 좌우하는 공기업의 인센티  성과  격차를 과감하게 축소해야 한다. 

공기업의 성과  격차(250～300%)를 최  150% 이내에서 축소하고, 

정부기 의 성과  역시 일정 수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 경

평가 결과에서 희귀하게 나타나는 탁월등 (S등 )을 기 으로 ‘그림의 

떡’과 같은 과도한 성과  상한선을 설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단순히 

인센티  성과  규모의 격차 축소를 넘어 성과 의 세부 지  내역 역

시 평가체계 환에 따라 재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박용석, 2017). 이

러한 측면에서, 2021년 8월 정부의 경 평가제도 개선 내용에 반 된 성

과  운  개선 내용은 본질  개선 요소(직원 성과  격차 축소)는 생략

된 채 기술  보완 수 에 머무르는 한계로 인해, 스스로 내세우는 개편 

방향조차 의심스러울 뿐이다.18)

18) 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 평가제도 개선 방안(2021.8.31.)에는 △성과  산정 기  

개선( 년 비 실  개선 반 ) △기 장 기성과 제 운 (매년 기 장 성과

의 경 실  연계) △공기업 성과  상한율 조정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결국 

성과  격차 축소의 근본 과제가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과연 평가제도 

개편방향으로 제시한 △평가와 실질  역량 개선 간 연계 강화 △수요자 심 평

가 △기  특성 고려한 맞춤형 평가 등이 과연 실 될지 의문이다. 이러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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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격차를 축소할 경우 잉여 재원( 비비 편성)에 해서는 공익

 목 으로 활용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19) 를 들어, 기 별 임

수  격차 조정, 무기계약직(공무직) 처우개선을 한 재원 활용 등이 검

토될 수 있다. 아울러, 사회 취약계층(청년․여성․장애인 등)의 인력 충

원을 해 활용하도록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평가주기의 탄력  운

공공기  경 평가제도의 신뢰도․수용도를 높이고 경 평가 결과의 

환류 효과가 제 로 작동되기 해서는 평가주기를 탄력 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공기업․ 정부기  에는 매년 평가가 부담스러운 기 도 

많고, 평가지표 역시 매년 평가할 필요가 없는 것들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  유형별로, 평가지표별로 평가주기의 탄력  운 이 필

요하다. 우선 인력과 산이 소규모인 강소형 기 의 경우, 평가 비  

실사 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이 작용하여 매년 평가 과정 자체가 경 효율

성을 오히려 하시킬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반 으로 평가주기를 2년 

이상으로 확  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기업과 일정 규모 이상의 

정부기 에 해서는 평가지표에 따라, 계량지표는 매년 실시하되, 비계

량지표는 2년마다, 경 진의 리더십 평가는 3년(기 장 임기) 단 로 구

분하여 평가주기를 탄력 으로 운 할 필요가 있다(오철호, 2017; 한국행

정학회, 2013). 

경 평가 주기의 탄력  운 에 따라 비계량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단

의 경우 2년 이상의 임기 설정을 통해, 피평가기 의 고유사업, 경  환

경 등에 한 보다 심층 인 이해  이를 기반으로 한 내실 있는 컨설  

방향은 환류 효과 증진과 연결될 수 있는 제도  보완책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러

한 한계로 인해 실제 환류 효과 증진에 거의 기여하기 힘들 것으로 단된다.

19) 물론, 공공기 의 경우 경 평가 성과 으로 인해 임 이 억제된 측면도 있고, 노

력 결과에 따라서는 높은 수 의 성과 을 받을 수 있다는 기 감이 있기 때문

에 성과  격차 축소에 따른 잉여 재원 모두를 공익 목 으로 환하는 것이 부

당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평가제도의 한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단지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해 지 되는 성과  제도의 정당성 여부도 공공 개

에 한 일반 여론과 연 시켜 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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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가능할 것이다. 평가 차에 한 신뢰도ㆍ수용도  평가 결과의 

환류 효과 역시 분명히 높아질 것으로 본다. 

평가주기를 탄력 으로 운 할 경우 매년 지 되는 성과  수  결정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경 평가 목표 환(상  서열화 극복) 

 성과  격차 축소를 통한 경 평가제도 반의 재설계 과정에서, 평가

주기 조정  성과  운  문제는 큰 논란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5. 소 결

경 평가 환류 효과 증진방안으로 앞서 제시한 △상  서열화가 아

닌 컨설  심의 경 평가 목표 환 △인센티  성과  격차 축소 △

공공기  특성에 맞는 평가주기 탄력  조정 등의 방안은 결국 경 평가

제도와 련한 발상의 환(paradigm shift)이 필요한 근본 문제라 볼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기  리의 목 (경 개선 등)만을 시하며, 

수단(상  서열화 경쟁, 성과  차등을 앞세운 경 평가)의 정당성 여

부에 해 진지하게 검하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목 이 수단을 항상 

정당화할 수는 없고, 수단 자체의 정당성도 매우 요하다. 이제는 공공

기  경 감독의 가장 강력한 기제로 작용하는 경 평가제도의 운  목

표  이를 한 제도  장치 반에 해 말 그 로 근본  검토가 필요

한 때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2021년 정부가 발표한 경 평가제도 개선방

안은 스스로 내세운 것처럼 30년 만의 개 이라고 하지만 가장 근본

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에서 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2010년 이후 

수없이 많은 경 평가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별다른 진 을 이루지 못

한 경 평가 환류 효과 증진, 그리고 이를 한 평가체계 재설계에 한 

발상의 환이 담겨있지 않는 한 어떠한 경 평가제도 개선 논의도 무의

미할 뿐이다. 경 평가의 환류 효과 증진이 더 이상 경 평가에 참여하는 

문가들이 평가제도의 근본 문제를 은폐하기 해 내세우는 구두선(口

頭禪)에 머물러서는 아니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 의 사회  가치 실  국정방향이 평가지표

에 반 하고 있고, 평가체계에도 사회  가치 실  취지를 확 하도록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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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왕에 이러한 국정방향을 확 하려 한다면 공공

기  리 패러다임을 사회  가치 실 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환하는 

것도 한 방안일 듯하다. 즉 공공기 을 료 심의 수직  통제 구

조가 아닌 사회 구성원들의 민주  참여 구조로 변화시키고, 평가체계 설

계 역시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와 바람을 반 할 수 있도록 변화시킬 필

요가 있다. 경 평가의 환류 효과 증진이 결국 국민의 기 에 걸맞도록 

공공기 이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환류 효과가 제 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이해 계자들의 참여 기반을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제5  경 평가단 구성과 문성․역량․책임에 한 

비  분석

1. 서 론

공공기  경 평가 련 논의들 에서 경 평가단 구성  평가 원

의 평가수행 역량 등에 해서는 많은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혹자는 경

평가단의 구성이 합리 이지 않고, 평가단의 문성도 매우 낮은 편이

라고 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경 평가단의 구성 객 화와 윤

리성 확보를 해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고 얘기하기도 한다. 사실 

그동안 경 평가단 구성이나 문성에 해 항간에 많은 의견과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에 한 공식화된 자료 정리나 평가의 객

성과 수용성 에서 필요한 경 평가단 구성  문성에 한 구체

 기 을 논의하려는 시도는 상 으로 부족했던 것이 실이다.

그동안 제기된 다양한 논의 내용들  표 인 것들을 요약해 보면, 

경 평가단의 구성 방법이 불투명하고, 평가 원의 문성과 역량이 부

족하다는 것으로 수렴된다. 그런데 이런 비 을 조  더 자세히 살펴보

면, 일견 일리 있는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사실 계가 잘못 

알려졌거나 운  과정에서 이해 계가 첨 한 가운데 알려진 사실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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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되거나 침소 하면서 발생하는 비 이나 충분한 정보 제공이 부족한 

데서 발생하는 오류들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제5 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 하여 경 평가단 구성  그 문

성과 련된 이슈들을 정리해 보는 것이 목 이다. 이를 해 먼  경

평가단의 구성 근거  황을 정리하고, 그다음으로 경 평가단의 문

성과 역량 강화를 논의하기 한 기 로서 경 평가단의 직무와 소양 그

리고 역량을 검토한 후 문제 과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본다. 경 평가단의 

구성과 련해서는 경 평가단 구성의 법  근거와 이에 근거하여 구성

된 2019년 경 실  평가단의 황을 살펴본다. 경 평가단의 문성과 

역량에 해서는 그동안 제시된 경 평가단의 직무를 바탕으로 문성을 

평가 문성과 직무 문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역량은 소통역량, 업

역량, 윤리의식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 들을 

정리하여 향후 개선 방향으로 제시한다. 

경 평가단의 구성과 문성  평가 원의 역량에 한 내용을 다루

기 해서는 객 인 자료의 정리가 매우 요하다. 이 에서 다루는 

내용은 설문조사나 데이터 분석과 같은 형태의 연구방법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제약하에서 연구 내용의 객 성 확보를 

해 ｢공공기  운 에 한 법률｣  시행령, 경 평가단 운 규정, 공

공기  경 평가단 워크  자료, 경 실  평가보고서 등 이미 공개된 자

료를 활용하여 황을 정리하 고, 그 결과를 통해 분석  논의 정리에 

필요한 기 과 근거를 도출하여 그동안 제기되어 온 문제 들을 체계

으로 구분한 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개하 다.

2. 경 평가단 구성 황

가. 경 평가단 구성 근거

1) 구성의 법  근거

가) 공공기  운 에 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  경 평가단 구성의 근거는 ｢공공기 의 운 에 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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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6항  시행령 제28조에 따른다. 동법 48조에는 기획재정부 장

을 구성의 주체로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28조에는 경 평가단에 

참여하는 인력의 자격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법 제48조6항】기획재정부 장 은 제1항에 따른 경 실 평가의 효율
인 수행과 경 실 평가에 한 문 ․기술 인 연구 는 자문을 하
여 공기업․ 정부기  경 평가단(이하 “경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
성․운 할 수 있다.
【시행령 제28조】(공기업ㆍ 정부기 경 평가단의 구성  운 )
   ① 기획재정부 장 은 법 제48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 에서 하는 자로 공기업․ 정부기  경 평가
단(이하 “경 평가단”이라 한다)을 수시로 구성․운 할 수 있다.

      1. 공공기 의 운   경 리에 한 문지식이 있는 학의 교수
      2. 정부출연연구기 에 소속된 박사학  소지자  이에 하는 자

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경 자문 업

무에 한 문가
      4. 그밖에 공공기 의 운   경 리에 한 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경 평가단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산의 범 에서 이를 지

할 수 있다.
   ③경 평가단은 부여된 업무가 완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④이 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경 평가단의 구성․운 에 하여 필요

한 사항은 운 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 이 정한다.

자료: ｢공공기  운 에 한 법률｣  시행령.

나) 평가단 운 규정

공공기  경 평가단 운 규정에는 평가단의 업무, 구성, 해 , 직무, 

보안사항 등에 해 명시하고 있다. 운 규정에 근거하여 평가단 구성 시 

가장 요한 부분은 평가 원 후보자 제외 기 이라고 볼 수 있다. 평가

단 운 규정에 명시된 원 선임 제외 기   가장 주요한 사항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평가 상 연도에 평가 상 기 의 임직원(비상임이사 포함)으로 재임

하 거나 재 재임 인 후보자

○평가 원  연도로부터 최근 5년간 경  평가 상 기 으로부터 용

역, 자문, 여 등 경제  가의 합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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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단 구성의 실제 운

｢공공기  운 에 한 법률｣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면 기획재

정부 장 이 학 교수, 정부출연연구기 의 박사  연구원, 5년 이상 경

력의 회계사 는 변호사, 문 경  컨설턴트 등 공공기 과 련된 

문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해서 평가 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실제 공공기  경 평가단 원의 구성 과정은 이 법에 근거하여 진

행된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평가 원의  과정에서 소정의 검증 과정

을 거쳐 공정성 확보를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령이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 공공기  경 평가 원으로 

되기 해서는 매년 정해진 시기에 진행되는 평가 원 공개모집에 

응모하여야 한다. 응모한 인원은 인력 풀로 구축되어 기획재정부가 소정

의 검증 과정을 거친 후 격자를 평가 원 후보군으로 선발하게 된다. 

응모 인력 풀에서 문가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처, 기 , 학회, 시민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평가 원 후보군에 선발할 수 있으며 이는 ｢공공

기  운 에 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1항에 근거한다. 선발된 인력 풀 

에서 최종 으로 평가 원에 된 자는 통상 당해 연도의 평가기간 

동안 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최  평가에 참여한 평가 원이 연임하여 

평가를 수행하는 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간사  장

인 평가 원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이를 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최  4년까지 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나. 경 평가단 규모  구성 황(2020년 시행 2019년 경 실 평가단 사례)20)

2020년 진행된 2019년 공공기  경 실  평가에 참여한 평가 원의 

규모는 총 109명이다. 좀 더 구체 으로 살펴보면 상임감사 평가단에 10

명, 공기업 평가단에 37명, 정부기  평가단에 6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 평가에 참여한 인원을 악할 때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공기

20) 이와 련된 내용은 기획재정부․ 정부기 경 평가단․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2019년도 정부기  경 실  평가보고서(기 리형, 탁집행형 1

권․2권, 강소형 1권․2권을 참고하여 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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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센터 계량평가  소속 회계사 7명과 외부  계량평가 원 23

명으로 구성된 경 리 계량평가 원회의 원이 추가로 고려되어야 한

다. 이를 각 평가단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경 평가단의 규모

가) 공기업 경 평가단

(1) 총 반

공기업 경 평가단은 총 반, 경 리 비계량 , 주요사업 으로 편

성되었다. 통상 총 반은 단장과 경 리 간사, 주요사업 간사로 구성된

다. 총 반에서는 평가 시작 시 부터 종료 시 까지 일정 반에 걸쳐 

평가업무를 총   지원하고, 평가 장에서 평가 방식  평가기  

용의 객 성, 정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평가가 진행되도록 한다. 장 

실사평가 이후 평가 유형 간 평가등  결정  평가보고서 총평을 작성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경 리 비계량

경 리 비계량 은 당 4인 내지 5인의 평가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평가 상 기 의 특성  유형을 고려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공기

업 1군의 경우에는 5인으로 편성하여 10개 기 을 평가하 으며, 공기업2군

의 경우에는 4인으로 3 을 구성하여 각각 8 내지 9개 기 을 평가하 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지극히 제한된 상황하에서 기  장실사를 

진행하 다. 통상 기  장 방문 혹은 집체 실사 장소에서 진행되던 평가 

방법을 기 과 평가단이 별도의 공간에서 화상 실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하 다. 기 의 경우 수도권  각 신도시별로 거 기 에 

회의실이 지정되어 10명 이내의 인원이 참석하여 실사를 수검하 다.

(3) 주요사업

주요사업 은 당 4인 내지 5인의 평가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는 평가 상 기 의 특성  유형을 고려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공

기업 1군의 경우에는 5인으로 편성하여 10개 기 을 평가하 으며,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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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2군의 경우에는 4인으로 3 을 구성하여 각각 8개 내지 9개 기 을 평

가하 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지극히 제한된 상황하에서 기  

장실사를 진행하 다. 통상 기  장 방문 혹은 집체 실사 장소에서 

진행되던 평가 방법을 기 과 평가단이 별도의 공간에서 화상 실사를 진

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하 다. 기 의 경우 수도권  각 신도

시별로 거 기 에 회의실이 지정되어 10명 이내의 인원이 참석하여 실

사를 수검하 다.

계 경 리 비계량 주요사업

총계 37명 -

단장 1명 1명

간사 2명 1명 1명

공기업1 (10개) 10명 5명 5명

공기업2 (26개) 24명 12명(3  * 4인) 12명(3  * 4인)

<표 2-38> 공기업 평가단 원 구성

자료: 자 작성.

나) 정부기  경 평가단

(1) 총 반

정부기  경 평가단은 총 반, 경 리 비계량 부문, 주요사업 부

문로 구성되었다. 통상 총 반은 단장과 경 리 간사, 주요사업 간사로 

구성된다. 총 반에서는 평가 시작 시 부터 종료 시 까지 일정 반에 

걸쳐 평가업무를 총   지원하고, 평가 장에서 평가 방식  평가기

 용의 객 성, 정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평가가 진행되도록 한다. 

장 실사평가 이후 평가유형 간 평가등  결정  평가보고서 총평을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경 리 비계량

경 리 비계량 은 당 4인의 평가 원으로 총 7 을 구성하여 28

명의 평가 원이 배정되었다. 평가지표에 따라 경 략  리더십, 사회

 가치, 업무효율, 조직․인사․재무 리, 보수  복리후생, 신과 소

통  노사 계 련 문가를 당 1인씩 고루 배치하 다. 경 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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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 평가는 총 93개 기 을 상으로 경 리 비계량 평가지표 해당 

분야를 평가하 고, 장기 재무 리계획 제출기 인 기 리형 10개 

기 , 탁집행형 6개 기 에 해서는 자구노력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보고서를 작성하 다.

계 경 리 비계량 주요사업

총 계 62명 -

단장 1명 1명

간사 2명 1명 1명

기 리 (13개) 9명 4명 5명

탁집행 (37개) 24명 12명(3 * 4인) 12명(3 * 4인)

강소형 기  (43개) 26명 12명(3 * 4인) 14명(3 * 4인 혹은 5인)

<표 2-39> 정부기  평가단 원 구성

자료: 2019년도 정부기  경 실  평가보고서를 참고하여 자 작성.

(3) 주요사업

주요사업 은 당 4인 내지 5인의 평가 원으로 구성하여 31명의 평

가 원이 배정되었다. 기 리형은 총 1  5명, 탁집행형은 총 3  12

명, 강소형은 년에 평가 상 기  수에 비해 평가 원이 다소 었음을 

고려하여 1 이 증가한 총 3  14명으로 구성되었다.

다) 감사평가단

감사평가단은 공기업과 정부기 의 상임삼사에 한 직무수행 성과를 

주어진 지표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평가단의 구성은 총 10명

으로 단장 1인, 간사 1인, 공기업  4인, 정부기  4인으로 구성되었다.

계

총 계 10명

단장 1명

간사 1명

공기업 4명

정부기 4명

<표 2-40> 감사평가단 원 구성 

자료: 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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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평가단(37) 정부기  평가단(62)

단장 : 김창 ( 앙 ) 단장 : 최 선(명지 )

경 리(18) 주요사업(18) 경 리(29) 주요사업(32)

간

사
이상휘(경희 ) 원종필(건국 )

간

사
노승용(서울여 ) 김병재(상명 )

공

기

업

1

장정주(서울 )

이세우(상지 )

홍성훈( 북 )

정진섭(충북 )

권희창(신성 노무法)

강명수(한성 )

조 (일신 회계法)

백정우(조선 )

한동숙(조세연)

김춘순(순천향 )

기

문두철(연세 )

이종선(노동문제연구소)

박장호(서울 )

김충원(삼정회계法)

박수철(울산 )

정창수(경희 )

구철회(청주 )

김동률(서강 )

박 수(동의 )

공

기

업

2

최동주(숙명여 )

양근복(주원 법무法)

신호철(숭실 )

김호경(서원 )

김주찬( 운 )

이동렬(경일 )

김지 (창원 )

박홍규(충남 )

탁

집

행

이석환(국민 )

길 종(노동연구원)

윤석년( 주 )

김상노(한길 회계法)

장기복(환경정책연구)

오세희(인제 )

신 호(이앤에 )

박주 (문 연)

임효창(서울여 )

섭(호남 )

양길수(하나 감평法)

남궁덕(포스텍)

걸(시립 )

하기주(경일 )

박수정(행정개 연합)

간형식(한국외 )

권원순(한국외 )

이병하(시립 )

윤 진(상명 )

백지건(  회계法)

박선규(성균 )

정진(경동 )

김재일(단국 )

홍승진( 장 법무法)

정도진( 앙 )

김 록(강원 )

한재필(숭실 )

고기복(동국 )

김병조(고려 )

최재호(동아 )

이양기(부산 )

허식( 앙 )

홍형득(강원 )

소순창(건국 )

김 (부경 )

문성욱(서강 )

서경란(IBK경제연)

이인원(시립 )

김철(사회공공연구)

종식(경남 )

강

소

형

김태 (경희 )

박석희(가톨릭 )

유성규(참터노무法)

이수진( 남 )

김창완( 앙 )

이창 (외 )

이상민(차의과 )

이동규(동아 )

정(KCL 법무法)

상임감사(10) 이종원(카톨릭 )

김 미(상명 )

안병선(에이블 세무)

성시경(단국 )

박형 (성균 )

장항배( 앙 )

고용기( 남 )

양희철(에이엔엘경 연)

단장 : 조경호(국민 )

간사: 이정욱(연세 )

공
기
업

정진우(인제 )   손원익(연세 )

고명철(한밭 )   최태 (서울 )
최 식(선진노무法)

김성 (남서울 )

김선주(부경 )

이윤석(계명 )

이덕주(서울 )

태 (서원 )

백승철(안동 )

김정훈(생활자치)

윤지웅(경희 )
정
부

김선엽(지율회계법인)  

김철수(투명성기구)

조민효(성균 )  추태호(부산 )

<표 2-41> 2019년도 공공기  경 평가단 명단

자료: 2019년도 정부기  경 실  평가보고서를 참고하여 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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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  연구센터의 계량평가 원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 연구센터는 계량평가 을 운 하고 경

리 계량평가 원회의 계량평가를 지원한다. 경 리 계량평가 원회

는 공공기 연구센터 내부 계량평가  소속 회계사 7명과 외부 평가 원 

23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원회는 경 리 계량지표 부분 반에 한 

평가를 수행하 다. 평가 상 기 은 공기업 2개 유형(공기업1, 공기업2)

과 정부기  3개 유형( 탁집행, 기 리, 강소형기 )등 총 5개 유형

에 해당한다. 평가 원의 구성은 각 평가유형별 기  규모를 고려하여 

3～8명으로 구성하 다. 원 개인별로는 평균 3개 내지 5개의 기 을 평

가하 으며, 공인회계사와 회계학을 공한 학교수로 구성되었다. 평가 

상 지표는 경 리 범주 평가지표인 사회  가치 구  실  확인, 업

무효율, 장기 재무 리계획을 포함한 재무 산 운 ․성과  총인건

비 리 지표이며, 국민소통실 을 확인하여 보고서를 작성하 다. 

계

총 계 31명

원장  1명

장  1명

공기업1 (10개)  3명

공기업2 (26개) 7명(2개 )

기 리 (13개)  3명

탁집행 (37개) 8명(2개 )

강소형 기  (43개) 8명(2개 )

<표 2-42> 계량평가 원회 원 구성 

자료: 자 작성.

3. 경 평가단의 문성  역량 강화 방향

가. 경 평가단의 직무

경 평가단의 직무를 이론  근거에 의해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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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그동안 경 평가단이 구성되어 운 되는 과정에서 축 된 매뉴얼

과 매년 공공기  경 평가 원 워크  등을 통해 공지하여 온 경 평

가 련 직무 역할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1) 총 반의 직무

가) 경 평가단장

경 평가단장은 경 평가단 체의 직무를 총 하고 조정한다. 특히 

복수의 평가단이 운 되면서 평가기조  평가기  일 성 확보를 한 

소통과 조정, 공기업평가단과 정부기 평가단 간의 평가기  용 일

성 확보 등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한 소통, 평가단 내부의 간사  

장과 소통, 일선 평가 원과의 소통 등 다양한 평가단 운  과정에 

한 총  직무를 수행한다.

나) 경 평가단 간사

경 평가단의 간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기본으로 한다.

◦평가 진행 리  진행 상황 검 등 평가 업무 추진 총

◦평가기   평가방식의 균형유지

- 별 세부평가계획서의 검토  조정

- 평가보고서 검토  조정( 장-간사)

- 편람해석 등 평가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한 종합 조정

- 기 실사 모니터링

◦평가기   평가방식의 균형유지

◦공공기 운 원회 제출자료 비  검토

◦경 평가 결과 기자회견 자료 비 

◦그 밖에 기획재정부  공공기 연구센터와 조 조정 사항

2) 경 평가단 장  평가 원의 직무

가) 경 평가단 장

경 평가단의 장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기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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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평가단 단장

- 컨설  총

◦경 평가단 총 간사

- 기 의 컨설  수요 악

- 기 의 컨설  수요에 맞는 컨설  원 섭외

◦ 내 일정 조정  원의 역할 분담

◦해당 의 년도 평가 지 사항 취합

◦ 원의 사  서면평가 취합

◦ 장 실사   평정회의 주재

◦ 간평가 결과 집계  간보고서 검독

◦2차  평정회의 주재, 쟁  조정회의 참석

◦최종 평정결과 집계  최종보고서 검독

◦평정근거기록 작성

나) 경 평가단 평가 원

경 평가단의 평가 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기본으로 한다.

◦경 평가 워크  참석

◦ 년도 평가보고서  외부 지 사항 확인

◦실사  서면평가/실사  주요 질문리스트 작성

◦ 장 실사(주요사업은 단  방문 실사, 경 리 비계량은 집체실사

를 원칙으로 함)

◦1차  평정회의 참석

◦ 간보고서 작성제출

◦2차  평정회의 혹은 총 쟁  조정회의 참석

◦최종보고서 작성 제출

3) 경 평가 후 컨설  련 직무

경 평가단의 단장, 총 간사 그리고 장 는 평가 원  경 개선

컨설 에 참여하게 되는 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기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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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  일정 조정  확정

- 컨설  결과 보고서 검독

◦컨설  원

- 기 의 컨설  요구 검토  컨설  실시

- 컨설  결과 보고서 작성  제출

◦공공기  경 의 특성  ｢공공기  운 에 한 법률｣에 한 지식

◦공공기  경 평가의 의미와 취지  평가 원의 역할에 한 지식

◦경 평가 등  산정 방법  수 부여 방법에 한 지식  응용역량

◦다양한 경  분석기법( : SWOT, SMART, PDCA, 원가분석, 정부회

계 등)에 한 지식  응용역량

4) 경 평가 후 평가지표 개선 련 직무

경 평가단의 평가 원으로 활동한 원  평가지표 개선 작업 원

으로 선발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차년도 평가지표  기 의 개선 요구 사항 검토

◦평가지표 개선회의 참석  의견 제시

나. 경 평가 원에게 필요한 문성  직무역량

1) 경 평가 원 문성의 의미

경 평가 원의 문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 어 살펴볼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경 평가 활동에 참여하면서 필요한 평가와 련한 문성이

고 다른 하나는 공공기 의 특성과 사업 분야의 내용에 한 문성이다. 

이를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평가 문성

경 평가 원의 평가 문성은 평가 진행 실무와 련된 직무역량으로 

볼 수 있다. 가장 표 으로 평가수행에 필요한 직무  련 역량을 

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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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인사 리, 재무 리, 노무 리 등 경 리 기법  원리에 

한 지식  응용역량

◦윤리의식:공공기  경 평가의 과정에는 이해 계가 첨 한 평가

상 기 들이 존재하며, 평가 원은 평가 결과의 수용성 확보라는 요

한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평가 상 기 이 평가 결과에 수용하는 데 

요한 요인들은 무엇보다도 객 이고 실행 가능한 평가기 , 공정

하고 투명한 평가 과정 등이 핵심 이다. 평가 원의 윤리의식은 평가 

나) 직무 문성

경 평가 원의 직무 문성은 개별 공공기 이 어떤 일을 하고 있으

며, 평가 상이 되는 주요사업에 한 문성의 확보와 련된 것이다. 

이와 련된 내용을 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 정책  공공기  수행 직무 환경 변화에 한 지식

◦평가 상 기 의 설립목   변천 과정에 한 지식

◦평가 상 기 의 주무 부처, 기  련 모회사 혹은 자회사 등 사업 추

진 구조에 한 지식

◦평가 상 기 이 수행하는 업무 혹은 그와 유사한 업무와 련된 민간 

시장의 구조 등 공공기 의 공공성/수익성 확보 련성에 한 지식

◦법령 는 정 에 의한 평가 상 기 의 핵심 업무  주요사업에 

한 지식

◦평가 상 기  내부의 사업별 우선 순   그 정성에 한 지식

다) 평가 원의 기본 소양  업 역량

의 두 가지 핵심 직무역량은 평가를 수행하는 데 직 으로 필요한 

개인의 역량을 정리해 본 것이다. 이 조건들은 경 평가 시행 반의 필

요조건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략 120개 이상의 각기 다른 직무를 수

행하는 공공기 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경 평가는 별 공동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인 소양  역량이 필요한 것이 평가

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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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에서 평가 종료 시까지 객 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언어와 행

동에 유의하는 것을 포함한다.

◦소통역량:경 평가는 상 으로 짧은 시간에 기 이 1년간 추진해 

온 사업 내용  성과를 확인하고 평정해야 하는 작업이다. 이 과정에

서는 기 ,  내부 원 간,  간, 과 총 반 간에 긴 하고도 지속

인 소통이 필요하다. 평가 원은 원활하고 한 소통 능력을 통해 

기 의 노력  성과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 원이 담당하는 상 기

군에서 피평가기 이 어느 정도 치에 있는지 단하여 소통하는 역

량이 필요하다. 특히, 일부 지표 에서 체 기 에 용되어야 하는 

표 화된 기 이나 지침이 있는 경우 이를 숙지하고 소통하는 것은 매

우 요하다. 

◦ 업역량:경 평가는 방 한 수의 평가 상 기 을 상 로 상당히 짧

은 시간에 다수의 지표를 분석하고 확인해야 한다. 평가 원은 다수 기

과 다수 지표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평가 련 자료의 공유, 평가기

의 공유, 각종 편차 혹은 선입  배제 등을 해 지속 으로  단 의 

소통과 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평가의 오류를 

이기 해서 지속 인 소통과 업 역량은 평가 원에게 반드시 필요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경 평가 원 문성  역량의 문제

경 평가 원과 련된 비  의견  가장 많은 지 이 나오는 부분 

 하나를 시해 보면 평가 원의 문성이 부족하다는 을 들 수 있

다. 그런데 언론 혹은 각종 토론회에서 지 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평가

원의 문성이 부족하다는 다소 추상  차원의 표 을 사용하고 있을 뿐 

구체 으로 어떤 문성이 부족한지를 지 한 내용을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 경 평가 원의 선임  평가단 운 은 법에 의해 보장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법  하자의 범주에 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

기에서는 다양한 논의 과정에서 평가 원의 문성 부족이 지 되고 있

음에도 구체 으로 어떤 문성이 부족한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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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문성 련 :평가 원의 평가 문성 련 부분에 한 비 은 구

체 인 사례를 들어 시하는 경우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통상 평가

문성에 한 비 은 평가를 수검한 기 에서 제기하는 것이 실을 잘 

반 할 수 있는데, 평가 수검 기 들의 경우 평가 원들의 평가 의 

차이나 평가 기 의 차이 등에 상당히 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와 같은 편차를 단순히 평가 원 개인의 역량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다. 

통상 평가 원은 본인이 확인한 평가기 을 심으로 본인의 평가 

상 기 들의 실 을 평가하면서 나름의 일 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평가 원 선정과정에서 평가역량에 

한 검토  원 선정 후 역량 강화 기회의 제공 등 평가 원 개인의 

평가역량 확보뿐만 아니라 개인  차원의 평가 객 성 확보 노력을  

단 , 평가단 체 단 의 평가 객 성 확보를 한 시스템 차원의 운

 메커니즘이 필요해진다.

◦직무 문성 련 :경 평가 장에서 평가 원의 문성이 부족하다

는 비 의 상당 부분은 직무 문성과 련된다고 볼 수 있다. 평가를 

수검하는 기 의 입장에서 장 실사 평가를 수검할 때 가장 민감해지

는 부분은 평가 원이 우리 기 이 하는 일을 잘 모르고 평가에 임하

고 있어서 그동안 기 의 노력이 제 로 평가받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이다. 를 들면, 평가 원의 질문이 기 의 업무와 련된 보 인 

사실 확인에 머물 때, 기 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일로서 통상의 사

업 범 를 넘는 분야에 한 성과를 따져 물을 때, 사업 추진의 복잡성

과 난이도가 높은 분야임에도 평가 원이 계량  성과가 상 으로 

낮다는 을 심으로 문제를 지 할 때, 기 의 핵심 미션이 아니어서 

기 의 사업 에서는 상 으로 낮은 우선순 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원이 주 으로 요한 사업임을 강조하고 그 성과가 미흡함을 

지 할 때, 기 의 사업  민간부문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성질을 띤 

감안하여 평가 원의 문성과 역량 에서 련 이슈들을 정리해 보

기로 한다.

가) 평가 원의 문성 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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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수익성 에서 평가할 때 등이 있다. 직무 문성의 부족은 

실제로 평가 수용성과 평가 결과에 한 신뢰를 추락시킬 가능성을 배

제하기 어려우므로 평가 원의 선정과 장 실사  검토 과정에서 충

분히 그 역량을 배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윤리의식:공공기  경 실  평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평가 과정에서 

두되는 문제  하나가 평가윤리와 련된 문제이다. 평가윤리 련 

문제는 평가 원의 지 를 바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 한 행

동을 포함한다. 과거 언론을 통해 평가 원이 피평가기 으로부터 오

해의 소지가 있는 특정한 혜택이나 과도한 의 을 받은 것이 보도되어 

평가 원 윤리강령을 통해 기 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조치와 개선방

안이 마련된 바 있다. 최근에는 우리 사회 반에 정착되어 가고 있는 

｢부정청탁  품수수 방지법｣에 따라 평가 원은 공무수탁 사인의 

지 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 임기 에 수해야 하는 기 이 보다 

선명해졌다. 이와 더불어 기획재정부  경 평가단에서 운 하는 윤

리강령에 의해 평가 원 선임  원 기간  지켜야 하는 공개된 기

과 임기 제한 등이 한층 강화되고 그 리 한 엄격해지고 있어서 

평가윤리 확보를 해 노력하고 있는 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평가 원의 질문 태도 등에 한 이슈가 

두되기도 하 다. 평가 원의 윤리의식 함양을 한 보다 객 이고 

공개 인 기 의 도입  교육과 반 시 처분 사례 등의 축 과 운

이 요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통역량:공공기  경 실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 원의 직무 수행

강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만약 원 선임 최  연도라면 그 강도가 

더욱 강하게 느껴질 수 있다. 왜냐하면 평가 원  후 평가 원 본

인에게 할당된 평가 상 기 의 설립 목 , 연 , 미션 등을 악하고, 

기 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며, 장 실사 에 작성해야 하는 체크

리스트 완성,  내부 평정을 한 비작업, 장 실사 시 요청한 서류

나) 평가 원의 소양 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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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검토, 총 반에서 취합하여 송부하는 각종 참고자료 검토 등을 

수행하고 기  장 방문 실사, 간보고서 작성, 기  이의신청 검토 

 의견제출, 최종보고서 작성 등 상당량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

이다. 이 일련의 과정은 평가 원 개인이 독립 으로 수행하지만,  

내부 평가 원 간 평가 일 성 확보,  간 평가 일 성 확보를 해서

는 지속 이고 긴 한 의사소통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원 간, 원과 장 간, 장과 장 간, 장과 총 반 사이의 활발

한 소통이 진행되고 특정 개인의 주  해석이나 용을 배제하여 평

가의 객 성과 일 성을 확보하는 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소통 능력

은 평가 진행의 요한 소양이 된다.

◦ 업역량:평가 원의 소통역량과 한 계에 있는 것이 업역량

이라고 볼 수 있다. 공공기  경 평가는 단기간에 100여 개 이상의 기

에 한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의 공유와 균형을 한 

업이 필요하다. 기본 으로는 일정 조정에서 시작하여 년도 지

사항이나 외부 평가기 의 지 사항  기존 평가 결과 등 련 자료

와 정보의 공유, 동일 유형에 한 동일 평가 기  용, 지표 간 균형 

확보 등 평가의 객 성과 공정성 확보를 한 업은 필수 이며 이를 

수행하기 한 업역량은 필수 인 요소이다. 특히, 일정 기간 되

어 활동하는 평가 원으로서는 평가기간 동안 어느 정도 본인의 시간

과 노력을 투입하는 만큼 워크의 확보를 한 업에 조 일 필요

가 있다. 실제 평가 장에서는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실사일정 조정, 

피평가기  자료 조 등 다양한 업무 에서 평가 원의 조와 배

려가 필요하며 제한된 시간 안에 성공 으로 평가를 수행하기 해서

는 업이 요하다.



122  경영평가제도 쟁점 및 개선방안

4. 경 평가 원의 문성  역량 강화의 문제   개선 방향

가. 경 평가단의 구성 방식과 운  방향

경 평가 원의 문성 확보  역량은 경 평가단의 구성 방식과 

한 계를 갖는다. 환언하면 평가단을 구성하는 기 과 방향에 따라 평

가 원의 구성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평가단의 문성 확보 

여부가 비 의 상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경 평가단의 문성 확보 

에서 다소 거시 인 향을 미치는 평가주체의 문제, 평가 원 구성 

문제, 평가실무 지원 문제, 평가 련 정책 지원 문제에 한 개  수

의 방향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1) 평가주체:평가 거버 스 구조 검토

재 공공기  경 실  평가의 주무부서는 기획재정부이다. 그러나 

정부가 직  경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정성  객 성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창기 경 평가를 설계할 때에 민간 원을 

심으로 경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단 운   평가 독립성을 확보하

다. 이 시기에는 경 평가단에 내부에 행정사무 지원 인력을 확보하여 

운 하 다. 2017년 이후에는 조세재정연구원 소속 공공기 연구센터가 

경 평가를 지원하면서 센터 내부에 계량평가 을 두어 운 하 고, 계

량평가 원회를 통해 경 리 분야 계량평가를 수행하 다. 이에 따라 

평가추진 거버 스는 기획재정부–공공기 연구센터–경 평가단으로 분

화되었으며 소통과 조정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와 같은 거버 스 구조의 변화는 평가운 의 문성과 평가 결과에 

한 책임성 측면에서 변화가 발생했다는 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이 의 평가 거버 스는 기획재정부–경 평가단의 직  계약에 의한 운

을 기본으로 했고, 평가와 련된 각종 업무를 민간 원으로 구성된 경

평가단 심의 운  구조에서 소화했으므로 업무의 범 와 책임성 모

두 민간 경 평가단을 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하다. 이 시기의 평가 

거버 스에 한 비 은 주로 민간 경 평가단에 집 되는 평가 권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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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 평가 상 기 의 증가로 인해 평가 원 수의 증가가 지속되면서 평

가단 규모의 비 화, 그리고 잦은 평가 원 교체로 인한 자료의 축 과 

정책지원 기능의 부족이 지 되었으며, 이런 비 에 비해 볼 때 평가단 

문성과 련해서는 상 으로 지 이 은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이와는 조  다르게 2017년 이후 공공기 연구센터와 경 평가단이 평

가 실무를 공동으로 운 하는 형태로 거버 스 구조가 변경되면서 달라

진 을 확인할 수 있다. 먼  경 평가단에는 실무 지원인력이 배속되지 

않고, 평가진행과 련된 실무 지원은 공공기 연구센터가 담당한다. 이

와 더불어 공공기 연구센터 경 평가  소속의 회계사가 평가 진행 시 

계량평가 원회에 참여하여 경 리 계량평가에 참여한다. 이런 변화는 

정  평가와 부정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먼  정  측면에서 

회계 문 인력이 다년간 지속 인 평가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문성 확

보  평가 정보의 축 과 가공을 통한 정책 지원 기능 보완을 들 수 있

다. 반면에 비  에서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조세재정연구원에 소

속된 연구센터로서 평가에 한 기획재정부의 향력이 커졌다는 비 , 

평가 추진 구조가 기획재정부, 공공기 연구센터, 경 평가단으로 재편되

고 여기에 더하여 평가단이 공기업평가단, 정부기 평가단, 감사평가단

으로 세분화되면서 평가 참여 단  간의 소통과 조정이 더욱 복잡해졌다

는 이 지 되었다.

향후 경 평가단의 구조 변화는 평가 문성 확보와 한 련을 갖

는데, 먼  재와 같은 3개 이상의 단 가 평가에 참여하는 구조를 띠게 

될 경우에는 민간 평가 원 심의 평가단 운 이 될 것이며, 민간 원

의 제한된 임기와 평가 련 업무 부담 증가 등에서 기인하는 문성 부

족에 한 비 이 수반될 것으로 상해 볼 수 있다. 그와 다르게 만약 

민간 경 평가단을 구성하지 않고 평가를 문 으로 수행하는 조직을 

운 한다면 실제 평가 수행 과정에서 민간 평가 원은 보조  역할을 수

행하게 되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 경우에는 평가 련 정보와 지식의 축

이 고도화되어 평가 문성이 높아지는 반면, 평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

부의 향력이 커진다거나 평가 담기구에 권한이 집 되어 평가 권력

화 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비 이 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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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  평가 거버 스의 설계는 평가의 문성 확보와 평가의 객 성 

내지 수용성 확보를 한 선택의 문제가 된다. 평가 거버 스의 설계에 

따라 담 평가 인력의 확보가 가능해진다면 문성 확보, 평가 련 정

보의 축 과 일 성 확보 측면에서는 안정 일 수 있으나 평가의 객 성 

확보, 수용성 확보 에서는  다른 비 에 직면할 수 있다. 

2) 평가 원 구성:평가 원 모집 방식 변경

경 평가단의 문성 제고에는 평가 원 구성이 상당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평가 원 구성을 한 모집 단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평가단의 문성 확보와 련이 있다. 재 평가 원의 모집은 알리오를 

통해 자발 으로 지원한 인력을 심으로 선임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

고 있다. 만약 실  가능하다면 평가 원의 문성 확보  향상을 해 

경 평가단의 구성에 필요한 평가 원의 수를 평가 유형과 기능별로 세

분하고 분야별 최소 자격 요건을 공시하여 모집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환언하면 평가 원 수요를 명확히 공시하여 련 자격이나 경험

을 갖춘 인력이 지원하도록 모집 방식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방식

은 재 특정 직업군에 평가 원이 편 된다는 비 이나 평가 능력이 아

닌 다른 요인에 의해 원이 선임되는 등 불투명하다는 비 을 극복하면

서 련 문인력의 풀을 형성하고 지속 으로 순환할 수 있는 장 을 

가진다. 이후 매년 업데이트되는 인력 풀을 기 으로 이해충돌 여부 등 

검증 차를 거쳐 원으로 하는 차를 공식화할 수 있을 것이다. 

3) 평가 실무:평가 실무 지원 인력 확보

기존 경 평가단에 배속되어 평가를 지원하던 실무 사무국 기능은 

재 공공기 연구센터로 이 되어 있다. 평가 실무 지원은 평가단 운 에

서 매우 요하다. 일선 피평가기 과 업무 연락을 비롯하여 장 실사 

지원, 보고서 취합  배부 등 평가 진행 일정에 따라 발생하는 실무  

장 업무들을 모두 세심하게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각종 서식  련 자료의 보 을 담당하여 평가 일 성을 확보

하고, 이를 통해 평가 원이 직무 수행  필요한 자료를 공 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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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문성을 제고하는 데에는 평가 실무 인력의 안정  지원이 필수

이다. 

4) 정책 지원:평가 련 공공기  정책 지원 강화

평가와 련된 공공기  정책을 지원하기 해서는 평가 련 각종 정

보들을 체계 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축 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재 경 평가단은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진기  컨설 을 제

공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다. 경 평가와 련된 요한 업무  

하나인 지표개선 작업은 공공기 연구센터를 심으로 실무가 진행되고 

있다. 경 평가 이외의 공공기  정책 련 업무를 해서는 공공기  공

시 리, 해외 국가들의 공공기  정책 분석 등을 한 체계 인 연구 업

무가 있다. 재 이들 업무 한 공공기 연구센터에서 수행한다. 여기에 

더하여 재 상 으로 미흡한 것으로 간주되는 평가 원의 역량 강화

를 한 교육 지원 기능에 한 보완은 실하다. 장기 으로 평가 문

성은 안정 인 평가 련 정책 정보의 제공과 제도 개선을 한 안의 

제시를 바탕으로 한다. 정책 지원이 가능한 수 의 분석  정보를 제공하

기 해서는 박사  문 연구  평가 지원 인력의 확보와 안정  고용

보장이 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경 평가 원의 문성 강화 방향

1) 평가 원 모집단계

가) 모집  문성 검증

평가 원의 모집 단계에서 분야별 역량별 기  공시를 통해 평가 원

의 수요를 보다 구체화하는 방법을 제안한 바 있다. 평가 원의 모집 과

정이 보다 세분화되고, 충분한 인력 풀을 확보할 수 있을 경우에는 평가

원의 문성 검증  선임과정에 한 운  방향을 확립하는 것이 

요해진다. 먼  평가 원 문성 검증의 경우 세분화된 자격 기  혹은 

경력 기 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와 함께 각종 평   평가윤리 의 

검증이 필요하다. 유의할 은 단편 인 모집 방식의 다원화는 실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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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 강화의 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다. 즉 평가

원 후보군의 모집 상 집단이 다원화되는 것과 문성을 갖춘 후보군을 

확보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평가 원 구성의 다양성이

나 립성 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평가 원 자격 기 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그 수요를 세

분화하는 경우, 실질 으로 련 인력 풀이 좁아질 가능성과 격 요건을 

갖춘 평가 원 후보자들이 공기업 평가단 혹은 정부기  평가단으로 

편  지원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혹여 이런 상황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문성 검증은 평가 원의 격성과 황을 확인하기 한 것

으로서 평가 문성과 직무 문성 에서 연계된 시스템으로 인력 풀

을 리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평가 원 교육 단계

가) 평가 문성 배양을 한 교육 강화

재 경 평가단의 평가 원 상 공식  교육 로그램은 사  교육

으로서 워크 과 기  설명회를 들 수 있다. 제공되는 로그램은 워크

을 통해 평가 과정  기법에 한 기 교육, 기  설명회를 통해 기 의 

개요  황 숙지를 핵심으로 한다. 자는 평가 문성 련 교육이고 

후자는 직무 문성 련 교육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평가 원의 문성 증진을 한 교육에 참석하 다고 할지라도 

신규 진입 평가 원의 경우 변경된 지표의 내역을 확인하고 평가 기 에 

한 숙지에 충분한 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평가 

련 지식을 습득하지 못한 경우 평가 원은 평가 실무에 직면하여 동료 

평가 원  장과의 소통을 통해 장에서 학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

다. 여기에 더하여 기 과 련된 직무 문성이 부족한 경우, 평가 원

은 직무 문성에 기 하여 기 의 보고서를 이해하고 장 실사에서 심

층 질문을 통해 경 실 을 확인하고, 일 된 평가 기 을 용하여 평정

을 수행하기 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평가 상 공공기 들의 리능력이 고도화되어 가고 있고, 경 실 을 

확인하고 일 된 기 을 용한 평가를 수행하기 해서는 보다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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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역량 강화 교육이 시 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 기법으로는 이미 상당

히 활성화된 온라인 교육 로그램을 병행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며, 교육 내용으로는 변화된 지표와 평가방식뿐만 아니라 과거

의 자료를 활용한 모의 평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련해서는 

교육 지원을 한 공공기 연구센터 등 평가 지원 유  조직의 지원 

로그램 운 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나) 평가 종료 후

(1) 자료의 축 과 승

경 실  평가가 종료되고 나면 일반 으로는 기 이 취득한 등 과 

성과 에 온통 심이 쏠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정책당국과 경 평가단

의 심은 평가 결과의 공개를 넘어서 평가 결과의 활용을 통한 공공기

의 경  개선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기  경 평가 보

고서를 분석하고 기 별 유형별 시사 을 정리하여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일, 평가지표를 분석하고 유효성이 떨어지는 지표들에 한 개선 작업을 

비하는 일, 평가 결과 지 사항  외부의 지 사항을 정리하여 차년도 

평가 원에게 자료로 제공하는 일 등은 경 실  평가의 지속성과 일

성을 확보하고 평가 문성을 확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재 

경 평가단 운 으로는 이와 같은 환류작용에는 한계가 있으며 평가 

문성과 지속성 확보를 해 이를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할 지원 기능의 

확보 내지는 강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이와는 조  다른 에서 평가 종료 후 필요한 작업  하나는 최종

보고서 품질 분석  리로 볼 수 있다. 재 최종보고서 품질은 장과 

총 반의 검독 과정을 통해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노력

은 해당 평가연도의 보고서 리라는 에서 그 성과가 인정될 수 있

지만, 보고서의 시계열  혹은 횡단  품질 편차를 분석 으로 정리하고 

평가 원 개인 간 편차를 보완하기 한 시사 을 체계 으로 제시해 주

기는 어렵다. 평가의 지속가능성   문성 증진의 에서 볼 때 

평가 원의 보고서 작성 역량 증진을 한 다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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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원 소양 강화를 한 교육

평가 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인 평가윤리와 련된 교육, 평

가 과정의 소통에 련된 교육, 평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업교

육은 다양한 수단과 내용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고려해 볼

만한 교육방법으로는 과거 사례를 심으로 한 실무 지향 인 교육이다. 

구체 인 상황과 해결 방법을 제공하는 방식의 교육 로그램을 통해 평

가 원의 소양 강화를 도모해 볼 필요가 있다.

5. 소 결

제5 에서는 경 평가단 구성  그 문성과 련된 이슈들을 정리하

기 해 먼  경 평가단의 구성 근거  황을 정리하 다. 경 평가단

은 ｢공공기  운 에 한 법률｣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 

장 이 확정하고 있다. 이를 해 필요한 차와 리 원칙을 구체화하고 

원 선임의 제척사유  임기제한 등을 규정하여 운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단 구성에 

해 세간의 비 이 존재하는 것은 평가단 참여 인력의 구성에 한 기

가 달라서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다양한 이유로 인해 신규 충원

되거나 연임되는 평가 원의 공, 소속, 연령, 성비 등 다양한 기 을 모

두 충족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실을 반 하고, 향후 평가 거버 스 구조

의 변화, 평가 원 모집 방식의 변경, 평가 운  장 인력 수요  구조

의 변화 등을 반 하여 지속 인 보완을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평가 원의 문성은 크게 평가 문성과 직무 문성으로 구분하여 

제시되었다. 자가 평가기법에 한 것이라면 후자는 기 의 특성과 고

유업무에 한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한 문성과 련하여 평가

원의 기본소양과 역량을 소통역량, 업역량, 윤리의식 등으로 정리하

여 제시하 다. 평가 원의 문성 강화를 해서는 평가 원 모집 단계

에서의 검증  교육 강화, 평가단 차원의 평가 련 자료의 축 과 승

을 핵심 으로 정리하여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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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방식의 자료 정리는 재 공개되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서 객 성을 확보하기 해 노력하 음에도 불구하

고, 이 연구는 방법론으로 인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추후 후속연구를 

통해 평가 원 련 자료의 양  분석  개별 평가 사례나 에피소드의 

채집  분류를 통한 질  연구가 축 되면 보다 객 이고 수용성이 

높은 정책 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6  경 평가 리주체 변화의 필요성  안

1. 서 론

2005년 제정된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이하 “OECD 가

이드라인”)은 세계 주요 국가들의 공공기  리체계에 일정한 향을 

미쳤다. 즉, “여러 국가들이 공기업에 한 정부의 소유권 기능을 문

이고 독립 인 기구로 차 집 화하는 방향으로 법ㆍ제도를 바꾸었던 

것이다.”(정동  외, 2020 : 27). 하지만 한국의 경우 이러한 세계  변화 

추세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 다. 

｢공공기 의 운 에 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에

서도 “명목상으로는” 소유자로서의 정부 역할과 규제자로서의 정부 역할

이 분리되었다. ｢공운법｣으로 인한 소유권과 감독권의 분리와 련해서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 운 원회(이하 “공운 ”)의 설립과 함께 그동

안 각 부처로 분산되어 있던 소유권 기능이 기획재정부로 집 되었다. 이

후 OECD 가이드라인에서 강조하듯이 소유권 기능에 해당하는 경 감독

은 공운 가 담당하고 사업감독은 주무부처가 담하는 방식으로 이원화

되었다(신진 , 2013; 정동  외, 2020 : 47). 

하지만 ‘소유권 기능의 집 화’라는 국제 인 리규범 형성과 ｢공운법｣ 

제정의 향의 인하여, 오히려 과거에 비해 공공기  리에 한 기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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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확 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소유권 기능을 행사

하는 기 인 공운 가 기획재정부에 철 하게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정책기획  산권한을 집

으로 행사하는 실에 비추어 볼 때 소유권 기능과 산업ㆍ규제정책 

기능의 이원화는 우리나라에서 가능하지 않다는 비 도 제기된다(박용

석, 2006; 정동  외, 2020 : 47～48). 

하지만 2020년도 공공기  경 평가 결과와 련하여 발생한 경 평가 

수 계산 오류 사고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  경 평가를 비롯한 공공

기  리를 제 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한 의문을 제기하 다. 여기서

는 기획재정부 심의 경 평가제도의 문제 과 경 평가 리주체의 개

편 필요성, 그리고 이에 한 안으로 제시되는 다양한 방안들에 해 

논의한다. 

2. 경 평가 리주체의 논의 황

가. 해외의 경 평가 리주체 변화 동향

OECD 주요국들의 공공기  리기구들을 종합해 보면,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부분 상업성이 크거나 국가 략목 상 요

성이 큰 공기업들을 상으로는 독립 인 리기구로 소유권 기능을 집

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유권 기능을 집 화  문화함으로

써 공기업들의 경 효율화를 통해 주주가치를 극 화하고 있는 것이다(정

동  외, 2020 : 27).

이로 인해 “주요국들의 공공기  리기구가 행사하는 소유권 기능은 

체로 재무부의 감독하에서 임원 임면, 투자계획  재무 리, 경 목표

설정  성과평가, 경 정보 보고  공시, 경 리 지원 등에 있어 일

정한 역할로 제한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리기구들은 각 주무부처들, 

총리실, 감사원  국회 등 제반 이해 계자들과 긴 한 교류  조체

계를 유지하고 있다.”(박석희 외, 2012 : 104)

다만, “이러한 변화 추세에서 주목할 은 공기업과 정부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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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모형 특징 국가

집

된 

소

유

권

↑

분

산

된 

소

유

권

단일 

기 의 

집 화 

모형

단일의 정부기 이 국가가 통제하는 모든 기업과 

기 에 해 소유 주주로서의 리ㆍ감독 임무를 

수행한다. 이 기 은 소유권 담기 이거나 별도

로 지정된 정부부처일 수 있다. 재정 목표 설정, 기

술  운 의 쟁 , 공기업 성과 모니터링 차 등

은 모두 앙기 이 수행한다. 공기업 이사들은 다

양한 방식으로 임명되지만, 요한 선임기 은 

앙기 이 제시한다.

국, 핀란드, 

랑스, 

헝가리, 한국,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외가 

있는 

집 화 

모형

칠 ,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러시아, 

남아 리카

이  

모형

두 개의 정부기 (흔히 개별 공기업당 하나의 주무

부처와 재무부)이 개별 공기업을 통제하는 소유권 

기능을 공유한다. 형 으로 하나의 부처가 재정 

목표를 설정하고 다른 부처는 운  략을 수립한

다.

벨기에, 

라질, 체코, 

에스토니아, 

독일, 

이탈리아, 

스 스, 터키, 

뉴질랜드

이

트랙형 

모형

기능 으로는 집 화 모형에 상응하지만, 상이한 

두 공기업 유형을 서로 다른 두 정부기 이 리ㆍ

감독한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 이 모형은 종종 

“이  모형”으로 불렸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정부

기 만이 각 공기업의 소유권에 여한다는 에

서 이  모형과 실질 으로 다르다.

조정

기 형 

분산화 

모형

문화된 정부단 가 반 인 기술   운  

쟁 에 해 다른 주무부처에 자문하는 역할을 수

행하며, 이러한 조정기 의 가장 요한 임무는 공

기업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앙기 의 역할이 더 제한 일수록 주무부처의 자

율성과 결합되어 분산화 모형과 상당부분 첩될 

수 있다.

인도,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나트비아, 

리투아니아

분산화 

모형

공기업의 소유권 기능을 담하는 단일 기 이나 

단일의 국가 행 자는 없다. 들은 주무부처가 

자신의 부처 권한의 연장선에서 사실상 공기업을 

리ㆍ운 한다고 인식한다. 세 가지 소유권 기능 

의무에 해 특정한 국가기  는 여러 국가기

들이 포 으로 책임을 진다.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멕시코

<표 2-43> 공기업 소유권 모형 유형 개요

자료: OECD(2018 : 24) 보완; 정동  외(202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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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체계가 상이한 방향으로 분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공공기 의 유형

별로 지배구조  리체계를 차별화함으로써 공공기 의 특성에 맞는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다.”(정동  외, 2020 : 27). 상업성보다 정책목  

달성을 추구하는 정부기 의 운 에 있어서는 공공기  리기구가 제

한 인 범 에서 통일  지침이나 조언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

며, 개별 주무부처들이 정부기 의 소유권자로서 이들의 운 을 리

ㆍ감독하고 있다(박석희 외, 2012). 정부기 의 경우, “소유권 기능을 

주무부처로 분산시키거나 주무부처와 소유권기구가 이원 으로 행사하

도록 함으로써 공기업에 비해 주무부처의 권한과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정동  외, 2020 : 27).

실제 2014년 ‘공기업에 한 국가소유권 근거’ 조사연구에 참여한 28개 

국가들이 자체 보고한 내용과 각국 정부들이 이후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OECD가 발표한 보고서(OECD, 2018)를 살펴보면, 이들 국가의 소유권 

정책은 ‘상업 ’(기업이 경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시장에서 경

제활동에 종사한다는 의미) 성격을 갖는 공기업들에 을 맞추고 있음

을 알 수 있다(OECD, 2018 : 23). 

2005년 OECD 가이드라인도 공공정책 목 을 달성하기 해서 운 되

고 있는 공공기 에 해서는 소유권 기능의 집 화를 요구하지 않았다. 

한 2015년 OECD 가이드라인도 “법 으로는 공기업 형태를 갖추었지

만 주로 공공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실체나 활동에 용될 목 으로 마련

되지는 않았다.”고만 언 하고 있다(정동  외, 2020).

나. 한국의 경 평가 리주체 변화21)

｢정부투자기 리기본법｣(이하 “정투법”)에 근거하여 투자기 에 

하여 문가에 의한 실질 인 경 평가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던 정부투자

기  경 평가 시기에는 정부투자기  경 평가 원회가 설치되어 심의

ㆍ의결을 맡았다. 정부투자기 운 원회가 설치된 이유는 주로 경 평

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함이었는데, 무엇보다 투자기 의 경 합리화

21) 정동 (2020) 논의를 재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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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서는 경 성과에 한 철 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담

할 독자 인 기 이 필요했기 때문이다(감사원 평가연구원, 2006). 하지만 

기획 산처장 이 정부투자기 운 원회의 원장을 맡고 기획 산처

의 재정개 국장이 간사로서 참여하는 등 “기획 산처가 ‘정부투자기 경

평가단’의 구성ㆍ운   경 실 평가, 투자기 에 한 경 실 평가

에 필요한 자료 요청, 경 실  평가 결과의 국회  통령 보고, 경 실

이 부진한 투자기  사장  상임이사를 임면권자에게 해임건의 등 ｢정

투법｣상의 다양한 리  통제 권한을 보유했다.”(정동  외, 2020 : 69).

정부투자기  경 평가제도가 처음 도입되던 당시에는 ‘경제기획원 심

사평가국 투자기 1ㆍ2과’가 총 리기 (평가주체)이었고, 1994년 이후

에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된 이후에는 ‘재정경제

원 산실 투자기 리과’, 재정경제부 산하 ‘ 산청 산총 국 산

리과’, 그리고 ‘기획 산 원회 정부개 실 행정개 단’이 정부투자기  

경 평가제도를 총 리하 다.

1999년 기획 산 원회와 산청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 산처로 통

합됨에 따라 ‘기획 산처 정부개 실 공공 리단 공공1 ’이 경 평가제

도를 총 하게 되었고, 2003년부터는 정부투자기  경 평가제도의 총

기 이 ‘기획 산처 재정개 국 공기업 리과’로 변경되었다(정동  외, 

2020). 재정개 국 공기업 리과는 ①정부투자기 의 리  경 평가

에 한 사항, ②정부투자ㆍ출자기 의 제도개선에 한 사항, ③공기업 

경 신에 한 사항, ④공기업 민 화에 한 사항 등의 업무를 분장

하 다(한국공기업학회, 2003).

2003년 ｢정부산하기 리기본법｣(이하 “정산법”) 제정에 따라 정부투

자기 뿐만 아니라 정부산하기 도 경 평가 상에 포함되었다. 정부산

하기  경 평가제도의 총 리는 2004년 8월 기획 산처 재정개 국 

산하기 정책과에서 담당하 다. 산하기 정책과는 정부산하기  정책의 

기획  홍보  경 평가에 한 총  업무를 담당하 다. ｢정산법｣은 

산하기 의 주무부처의 장이 경 평가에 한 반 인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즉, “각 앙행정기 이 소  산하기 들을 부처 심

(agencycentric)으로 평가하도록 한 것이다.”(정동  외, 2020 : 89).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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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산법｣은 동시에 이러한 평가주체로서 주무부처장의 권한을 법률상

으로 제약하는 규정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실 인 이유로도 법률 규정

을 그 로 따르기 어려웠다(정동  외, 2020).22) 나아가 주무기 장이 경

실  평가방법  평가기 을 정하여 정부산하기  운 원회의 의결

을 거쳐 경 실 평가를 시행하는 데서 오는 문제 을 방지하기 하여 

시행령에 공통의 경 실  평가방법  기 과 공동평가단을 구성ㆍ운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제 으로는 정부산하기  운 원회 의장 부처

인 기획 산처 주 으로 경 평가가 진행되도록 했다(조택 외, 2005). 정

부산하기  경 평가제도의 최고 심의ㆍ의결기 은 ‘정부산하기  운

원회’ 다.

2005년 정부 신지방분권 원회와 함께 공공기  경 신을 해 지

배구조 개선을 추진하던 기획 산처는 기존 공공기 의 문제 으로 설립

목  외 사업 진출, 과다한 임  인상, 불필요한 조직ㆍ인력 운용, 자회사 

남설, 산 낭비 등 방만사례가 지 되었고, 공공기 의 책임성 확보와 

함께 자율성 제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 된 결과

(기획 산처, 2007),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해 ｢공운법｣이 제정되었

다고 밝혔다(김철, 2019 : 41-42). 2007년 ｢공운법｣이 제정되면서 별도로 

운 되던 정부투자기  경 평가제도와 정부산하기  경 평가제도가 

공기업ㆍ 정부기  경 평가제도로 통합된 이후 기획 산처 내에 있던 

정부투자기  운 원회를 확 , 개편한 공운 가 심의ㆍ의결을 맡게 

되었다(장지인 외, 2013). 공운 는 공공기  지배구조의 최고의결기 으

로, 공공기  운 체계에 있어서 핵심 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비상

임이사ㆍ감사에 한 직무수행실 평가, 공기업ㆍ 정부기 의 경 실  

평가를 심의ㆍ의결 상으로 하고 있다.

공공기 의 평가 심의ㆍ의결기 은 공운 지만, 공공기 의 소유권 기

능은 경제부처에서 행사하고 있다. 2007년 ｢공운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기획 산처가 정부기 을 포함한 공공기 의 소유권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 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공공기  감독ㆍ통제시스템이 

주무부처 심으로 운 된 결과, 과잉 사 규제와 기 의 내부경 에 

22) 구체 인 내용은 조택 외(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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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무부처의 지나친 여로 인해 경 부실의 책임소재가 모호해졌고, 

주무부처와 산하기  간의 유착 계가 형성되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

되었다(설 언 외, 2005). 다만, 2005년 당시 공공기  신방안을 주도했

던 KDI는 정부기 의 경우 주무부처의 기 경 에 한 통제권을 인

정하되, 정부산하기  운 원회 기능을 확  개편하여 ‘ 정부기 운

원회(가칭)’로 하고 외부평가  감독기능의 통일성과 일 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하 다. 이는 정부기 운 원회가 기획 산처 내에 민 합

동의 심의 원회로 구성되고, 기획 산처의 공공 신본부장이 간사 원

으로 정책결정 보좌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공공 신본부는 사무국 역할을 

한다는 에서 행 공운  시스템을 공기업운 원회와 정부기 운

원회로 분리한 것이라 할 수 있다(설 언 외, 2005). 나아가 기획 산

처가 공공기  경 평가를 총  담하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정부투자

기 에 한 경 평가를 진행해온 기획 산처의 축 된 경 평가 노하우

를 문기술로 활용할 수 있고, 부처들이나 산하기 들로부터 립 이

고 객 인 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산을 다루기 때문에 인센티  

시스템을 활용하여 경 개선 등에 반 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조택 

외, 2005). 

2008년 기획 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됨에 따라 공공기  소유권 행

사에 한 기능 한 기획재정부로 이 되었다. 기획재정부는 ｢공운법｣

을 심으로 공운 를 통해 공공기 을 둘러싼 소유권 기능과 규제/산업 

정책 기능을 최 한 분리해서 임원의 임면, 경 평가, 공시, 이사회 등에 

있어 소유권 기능을 한군데로 집 하고자 하 다(시민사회연구소, 2007). 

이에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은 공공기  리 정책을 기획, 조정, 총 하

며, 공공기  운 에 한 장기 정책을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공

기업  정부기 을 상으로 경 실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공공기

의 경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 다. 정부기 마 도 소유권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집 시켜 정부기 의 경 평가를 소유권 부처인 기획재

정부가 주 하면서 공기업 지배구조의 평가모형을 기 으로 정부기

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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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 평가 리주체의 안

가. 공공기  경 평가 리주체의 안

공공기  평가제도가 근본 으로 개편되려면 리주체부터 바 어야 

한다. 공공기 의 소유권 기능을 행사하는 기획재정부의 개입 통로를 축

소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공공기  경 평가의 심의ㆍ의결기 인 

공운 의 실질  주재자가 기획재정부여서는 안 된다. 정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만 한정하지 않고 더 넓은 시야에서 조망할 수 있는 부처

나 심 이 공운 를 책임져야 한다.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운 를 독립시

켜 객 인 시각을 지닐 수 있는 제3의 조직 형태로 환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다른 이해 계를 갖지 않는 별도의 조직이 주무부처의 

고유 업무에 여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신 주무부처가 좀 더 

문 으로 산업정책 인 기능에 집 하여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공공기

의 효율성과 투명성, 책임 경 을 집 으로 리해 주는 순수한 공공기

의 소유권 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시민경제사회연구소, 2007). 

행 공공기  평가체계를 변경할 경우 기재부가 심이 된 행 경

평가, 주무부처 평가와 자체평가, 독립된 평가기구에 의한 평가의 실익을 

비교하여 한 평가체계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정동  외, 2020).

우선 주무부처가 산하 공공기 들을 평가할 경우 주무부처와 기  사

이에 공통 인 이해 계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즉, 문성은 담보할 

수 있을지 모르나 객 성은 훼손될 수 있다. 나아가 공식 인 평가를 하

지 않더라도 이미 직간 인 경로를 통하여 주무부처가 산하 공공기

을 하  부서처럼 리ㆍ감독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공식 인 기

평가까지 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 다만, 이에 해서는 “ 재 주무부

처 심으로 행해지고 있는 기타공공기  경 평가에 한 메타평가 분

석을 통해 주무부처에 의한 정부기  평가가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정동  외, 2020 : 257). 

기타공공기 에서 공기업으로 기 유형이 변경된 기 의 평가사례에 

한 검토를 통해 간 으로나마 이를 살펴볼 수 있다. 기타공공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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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주무부처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지지만, 공기업이나 정부기

으로 기 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재부가 주도하는 공공기  경 평가

가 행해지기 때문이다. 이들 기 의 경 평가 담당자들에 따르면, 주무부

처 평가의 수 보다 기재부 평가의 수 이 훨씬 높다. 평가의 범 가 더 

넓고 심도 깊은 수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총인건비 리 지

표를 검토한다고 하면, 주무부처의 기타공공기  경 평가는 2시간 정도 

소요되는 반면, 기재부의 공공기  경 평가는 이틀 정도를 할애한다. 주

무부처 평가의 경우 그나마 문성이 있는 평가단장에게 평가 부담이 집

되는 반면, 기재부 평가의 경우 여러 명의 평가 원이 평가를 분담한

다. 그래서 양자를 비교하면, 주무부처 평가가 사업 심의 평가를 하는 

반면, 기재부 평가는 주요사업 범주보다는 경 리 범주가 심이 된다. 

이들 기 의 경 평가 담당자들은 기타공공기 으로 주무부처 평가를 받

을 때보다 공기업ㆍ 정부기 으로 기재부의 평가를 받는 게 더 힘들고 

부담이 되며, 기  특성이나 규모가 다른 공기업들과의 경쟁이 부 하

다고 단하여 공기업 유형이 맞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직원이 많지

만, 성과 의 규모가 더 크고, 어차피 내부평가가 외부평가와 연동하여 

행해지는 만큼 공기업 유형을 선호하는 의견도 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무부처에 의한 기타공공기  경 평가가 상 으로 소홀하게 

이 지는 것은 투입자원이 부실하고, 활용방안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

다. 비슷한 자원 투입과 평가결과의 환류가 이 진다면 사업 심으로 평

가하는 주무부처 평가가 문성 측면에서 더 나을 것으로 단된다.

“만약 주무부처에 의한 평가나 자체평가가 하지 않다면, 모니터링

형 평가방식이 도입될 수 있는 평가지표 외에 나머지 경 리 범주의 

평가항목과 주요사업 범주에 한 평가는 국무조정실과 같은 독립된 평

가기구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국

무조정실에서 담당할 경우 행 주무부처에 한 정부업무평가와 병행할 

수 있어 평가의 시 지효과도 기 해볼 수 있다.”(정동  외, 2020 : 257). 

즉, 이 경우 주무부처 정부업무평가에 공공기  평가결과를 반 한다는

지 는 주무부처와 산하 공공기  산을 통합 리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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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공공기  경 평가를 비롯한 공공부문 리방식이 세련된 

형태의 노동 통제 기제임을 밝힐 필요가 있고, 이에 근거하여 공공서비스

의 생산자인 공공 노동자와 이용자인 시민이 경 평가제도에 개입하고 

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OECD 가이드라인에서도 “공기

업과 이해 계자와의 계에서 하다면 종업원 참여를 통한 성과향상 

메커니즘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는 것처럼(OECD, 2005), 

공공기  평가에도 노동조합이 평가의 주체로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나. 정부기  평가 리주체의 안

박정수 외(2010 : 34)는 정부기 의 경우 시 와 각 국가 행정 환경의 

차이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므로 정치와 경제의 연속선상에서 

다양한 정부기 의 실체를 악하고 맞춤형 성과 리가 필요하다고 주

장하 다. 그런 차원에서 공기업과 달리 정부사업을 탁ㆍ 행하는 

정부기 의 경우에는 민간기업의 수익성을 심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평

가모형을 차용하기보다는 공공부문의 사업성과를 측정하는 평가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 재ㆍ윤태범, 2013 : 37).

“정부업무평가의 앙행정기  평가와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참고할 

만하다. 특히 앙행정기 이 소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고, 지방자치

단체장 책임하에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사무 반을 평가하는 자체평가를 

공공기 에도 도입하는 방안에 해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정동  

외, 2020 : 256).

제7  기 별․유형별 맞춤형 경 평가:가능성  도

1. 서 론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공공기  경 평가제도에 한 수용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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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다수의 공공기 들이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행 경 평가제도에 해 비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이데일리, 2020. 11. 3). 이에 응하기 해 한편으로는 획일 인 평가

기 을 탈피한 기 별 특성을 반 한 맞춤형 평가제도의 필요성이 강조

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료 심의 폐쇄  통제에서 벗어난 시민 

참여를 통한 열린 평가방식으로의 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기 별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평가그룹을 재분류해서 

맞춤형 평가지표를 도입하는 방안(기획재정부, 2021. 1. 19)23)을 추진해 

왔다. 특히 2021년 8월 31일에는 상시 ･ 문  평가 리시스템 구축, 평

가의 실효성 강화, 국민체감형  기 맞춤형 평가체계 도입, 평가추진 

조직･인력 체계  정비의 4가지 사항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  경 평가

제도 면 개편방안을 발표하 다(기획재정부, 2021. 8. 31).

이번 경 평가제도 면 개편방안은 그동안 되어 왔던 실질 인 

경 개선 유인 부족, 평가 결과에 한 국민 체감도  기  수용도 하 

문제를 개선하기 한 종합 책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세부 개편방안으

로 평가 리체계 강화를 해 평가검증장치 마련, 교차평가방식 도입이 

시행되고, 기 맞춤형 평가를 해 기 유형 재분류와 지표 간소화, 맞춤

형 평가지표 개발이 추진된다. 기 유형의 경우 공기업은 SOC, 에 지, 

산업진흥 등 산업별로 재분류하고, 정부기 은 기능ㆍ규모에 따라 기

리형, 탁집행형, 강소형1(200∼300명), 강소형2(200명 미만)으로 재

분류하여 유사ㆍ 복되는 지표를 정비하고, 강소형2 기 에 한 평가지

표 수를 축소할 계획이다. 한 기 별 맞춤형 평가지표 개발을 해 기

발  단계  기 장 임기별로 지표를 차별화하거나 유사기 들에 

해 공통지표를 도입하고, 주요사업 지표 구성의 정성을 재 검할 정

이다.

하지만 이러한 미시  제도 개선으로는 본질  의미의 맞춤형 경 평

가제도를 실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재 공공기  리체계의 근본  

23) 이에 따르면 공기업은 시장형과 시장형 분류를 유지하되 정부기 은 기능별

로 분류할 정이다. 한 맞춤형 지표는 상장형 공기업 7개사의 고유지표를 마

련하고, 경 리지표에 한 선택평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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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으로 공공기 에 한 소유권 기능이 기획재정부에 과도하게 집

되어 있다는 을 들 수 있다(성시경 외, 2019). 이로 인해 경 평가제도

가 앙통제 인 방식을 통한 정부의 공공기  통제도구로서의 역할에 

편 됨으로써 공공기 의 자율책임경  제고라는 당  목 과 괴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24) 특히 개별 공공기 의 사업특성과 경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평가체계와 지표체계가 일률 이고 획일화된 방식으로 

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기 의 성과 향상을 강조하지만 실질 으

로는 이들을 소유권부처 에서  세우기 한 상 평가방식으로 운

되고 있다. 이는 비단 평가 결과의 공정성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보다 본질 인 문제는 소유권 기능이 기획재정부에 과도하게 집 됨에 

따라 공공기  운 의 합목 성이 해되고, 이로 인해 오히려 공공기

의 효과  사업 수행이 제약되는 데 있다.

따라서 맞춤형 경 평가제도 논의의 시작은 궁극 으로 공공기  소유

권 기능이 기획재정부에 과도하게 집 된 문제의 개선이어야 한다. 소유

권 기능이 집 됨에 따라 경 평가제도가 표방된 목표나 취지와 달리 공

공기 의 사업실 이나 성과와 무 하게 상 평가방식으로 변질되고, 공

공기 의 경 략 수립에 있어 경  외 인 요소들이 향을 미치는 모

순  상이나 경 목표가 왜곡되는 목표 치(goal replacement) 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물론 경 평가가 공공기 들의 경 성과 개선  책

임성 강화에 일정 정도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러 기 들, 특히 

공익사업 탁집행 역할을 하는 정부기 의 경우에는 경 평가가 기

경 의 효율성  효과성 측면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배 이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유형별 는 기 별 맞춤형 경 평가제

도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실행하기 한 구체 인 도 과

제들을 살펴본다.

24) 2020. 8. 25일자 국민일보는, 기획재정부에 의한 경 평가 결과 수정 요구 등 경

평가제도 운 의 문제를 보도하 다. 이 시기에 KBS도 이와 유사한 문제를 보

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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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맞춤형 경 평가의 필요성․가능성

가. 본질  의미의 맞춤형 평가의 가능성

1) 공공기  성과 향상을 한 개발  평가(developmental evaluation)

체계 구축

공공기  경 평가의 목   하나는 공공기 이 설립목 과 사명에 

맞게 고유사업과 기능을 효과 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그러한 고유사업

과 역할이 변화하는 공공서비스 수요  외부 환경변화에 부합하는지, 

는 범정부 는 개별 부처 차원의 정책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지 등을 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 공공기 이 

수행하는 고유사업의 성과 혹은 필요성, 조직․인사 리형태의 성에 

한 상시  검은 기  간 통폐합이나 사업․기능 조정과 같은 구조조

정을 체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기능조정  업무 차 개선의 근거

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을 감안하여 사업  기능에 한 평가를 

심으로 경 평가를 실용주의에 따른 활용을 목 으로 하는 개발  평

가(developmental evaluation)체계로 운 한다면 맞춤형 경 평가제도의 

확 가 가능할 수 있다. 개발  평가 근이란 평가체계 설계에 있어 상

호 계의 시, 고유성 강조, 자율 지향, 개별성에 근거한 평가, 평가

과정의 시, 경 여건에 한 이해 등을 핵심 으로 고려하는 것으로(성

시경 외, 2019), 이를 통해 맞춤형 경 평가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2) 외부통제도구에서 내부운 도구로 경 평가제도의 상 환

경 평가는 정부, 특히 소유권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공공기 을 리

하고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으로 규정되고 있다(라 재․윤

태범, 2013 : 4). 그런데 다수 국가들에서 경 평가는 정부에 의한 외부

통제도구가 아닌 이사회 심의 내부운 도구로 작동되고 있다(박석희, 

2013). 이는 공기업에 한 소유권 기능이 집 화된 형태를 갖고 있는 

랑스와 스웨덴의 경우에도 외는 아니다(성시경 외, 2019). 즉 공공기

의 성과 목표 설정과 성과 평가에 있어 이사회 심 운 을 통해 공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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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과 성과평가에 있어 자율  운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물론 정부

가 견 혹은 선임한 이사를 통해서 공공기 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

식으로 정부 정책 이행 성과도 동시에 검하고 있지만 근본 으로 경

평가는 외부  통제도구가 아닌 내부  운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표체계 설계에 있어 재무성과를 심으로 지표를 구성하

되, 정부 정책 이행 지표, 사회  책임 혹은 지속가능경  성과지표 등은 

기 에 따라 차별 으로 리되고 있다. 이처럼 경 평가제도를 내부운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근원은 소유권기구들의 공공기  리방식이 

력 ㆍ소통  형태를 갖는다는 에 있다. 가령 소유권기구인 랑스

의 국가투자청(APE)이나 스웨덴의 기업 신부는 략목표 설정, 성과평

가에 있어 공공기 과의 소통체계를 강조하고 있고, 이를 통해 공공기

들이 효과 인 략과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공공기  리체계를 

운 하고 있다. 즉 평가를 통해 공공기 을 외부 으로 통제하기보다 평

가과정을 통해 공공기 들이 경 성과를 제고하고 정부 정책을 효과 으

로 이행하도록 내부  운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3) 열린 평가를 통한 자율  운 도구로써 경 평가의 역할 정립

공공기  리의 4가지 핵심원칙으로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 경 략

과 목표 정립, 효율 이고 효과 인 성과 검, 이해 계자 참여(trusted 

engagement)를 제시할 수 있다. 공공기  운  반에 걸쳐, 특히 경

평가에 있어서도 이해 계자 참여를 통한 열린 평가를 통해 경 평가를 

공공기 의 자율  운 도구로 정착시킬 수 있다. 맞춤형 경 평가가 효

과 으로 운 되기 해서는 평가체계, 평가기  설정 등에 있어 공공기

들의 편의 ․자의  왜곡을 방지함으로써 평가과정의 공정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해 계자 참여를 통한 열린 

평가체계 구 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맞춤형 

경 평가의 효과 인 운 을 뒷받침할 수 있다.

구체 으로 보면 첫째, 소유권 기구인 기획재정부가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토 로 평가단 구성ㆍ운 에 있어 문성, 투명성, 표성, 신뢰성

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성원칙과 선정기 을 정비해야 한다. 둘째, 열린 



제2장 경영평가제도에 관한 심층주제별 논의 143

평가단이 평가과정에서 단순한 참 자를 넘어 실질 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의 역할 범 와 참여방식을 구체화해야 한다. 셋째, 문 

평가단과 열린 평가단의 조화를 해 소통체계와 의사결정 기 을 마련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열린 평가체계를 정교하게 확

립하는 것이 맞춤형 경 평가 운 을 한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맞춤형 평가를 한 안  방안의 가능성

이상의 논의는 맞춤형 경 평가를 한 본질  방안으로서 이는 공공

기  리체계 반에 걸친 폭 인 신을 요구한다. 이러한 어려움으

로 인해 맞춤형 경 평가 논의에 있어 그동안은 주로 보충 이고 안  

방안들이 검토되어 왔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기 맞춤형 평가체계 도입

방안도 이러한 측면에 을 맞추고 있다. 한 성시경 외(2019)도 산업 

 조직 특성이 경 평가 결과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함으로써 공

기업 2군, 탁집행형 정부기 들을 상으로 산업분류에 따라 유형을 

재분류하고 지표체계와 평가체계를 차별화할 것을 제안하 다. 구체 으

로 첫째, 평가 상 유형분류로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군 재분류가 

요구된다. 둘째, 지표체계 개선과 련해서는 기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 인 지표 용 혹은 지표 가 치의 차별  용, 경 리범주에 있

어 공통지표와 기 별 맞춤형 지표로 이원화, 고유사업범주에서 고유지

표 선택평가제 등의 용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셋째, 평가체계의 경우 

지표별 평가주기 다양화, 맞춤형 지표 설계를 한 지표 자문제도 내실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외에도 정부 권장정책 이행실 은 통과 

방식의 검체계로 환, 경 리 성과를 경 신으로 통합 평가, 기 

단  평가지표 도입을 통한 장기 경 신 유도, 략기획  리더십 

평가의 기평가로의 환 등을 제안하고 있다.

그런데 맞춤형 경 평가를 해 보충 이고 안  방안을 용하고자 

한다면 이는 한시 으로 용되어야 한다. 와 같은 방안들은 맞춤형 경

평가를 효과 으로 구 하는 데 있어 제한 일 수밖에 없고, 부작용만 

확 하는 역설  결과를 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경 평가제도의 



144  경영평가제도 쟁점 및 개선방안

실을 고려하여 안  방안들을 심으로 맞춤형 경 평가로의 제도 개

선을 모색하는 경우 이는 한시 으로 용하고 근본 으로는 공공기  

리체계 신을 통해 본질  의미의 맞춤형 평가제도 도입방안에 한 

논의가 확 되어야 할 것이다.

3. 공공부문 내 타 기 평가제도 비교

가. 책임운 기  종합평가제도

첫째, 행정안 부가 주 하는 책임운 기  종합평가제도는 각 부처별 

자체평가단이 주 하는 자체사업평가, 행정안 부 종합평가단이 주 하

는 리역량평가  자체사업평가의 성 평가의 분업  체계를 유지

하고 있다. 책임운 기 들의 고유사업 실 에 해서는 각 주무부처가 

주 해서 평가하되, 그 평가 결과의 성을 행정안 부가 사후 검하

는 방식으로 평가가 수행된다. 한편 책임운 기 들의 리역량 성과에 

해서는 행정안 부 종합평가단이 일 으로 평가를 수행한다.

둘째, 리역량평가 결과 우수 기 에 해 일정 기간 리역량평가를 

유 한다.

셋째, 자체사업평가와 리역량평가의 비 을 각각 50%로 동일하게 

하되, 자체사업평가의 경우 주무부처의 자체평가 비 은 32.5 , 행정안

부 종합평가단의 자체사업평가의 성 평가 결과가 17.5 으로 구성

되어 있다.

넷째, 종합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유형별 특성을 반 하기 해 종

합평가단을 유형평가 과 지표평가 으로 이원 으로 구성함으로써 지

표평가 과 유형평가  간 교차 검을 실시하고 있다. 유형평가 원과 

지표평가 원이 지표별로 각각 평가한 후 지표평가 원의 지표별 평가보

고서를 종합해서 유형평가 원이 기 별ㆍ유형별 보고서를 작성한다.

다섯째, 각 기 의 성과를 충분히 피력할 수 있도록 기  고유사업 성

과지표 수를 기존 6개에서 6∼10개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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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심의ㆍ조정

[그림 2-6] 행정안 부 주  책임운 기  평가체계

자료:행정안 부(2019) 재인용.

[그림 2-7] 행정안 부 주  책임운 기  종합평가단 구성

자료:행정안 부(2019) 재인용.

나. 지방공기업 경 평가제도

2021년도에 변경된 사항을 심으로 몇 가지 공공기  경 평가에 

용 가능한 지방공기업 경 평가제도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직 기업인 상ㆍ하수도, 간 경 기업인 지방공사ㆍ공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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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유형별로 각 지표별 평가배 , 특히 경 성과분야에서 주요사업성

과와 경 효율성과의 배 을 차등화하 다.

둘째, 지방직 기업인 상ㆍ하수도사업소(224개)의 경우 격년제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상ㆍ하수도 경 평가에서 유형별 특성이 보다 반 될 

수 있도록 기  유형을 기존 행정구역과 인구기 에 따른 6개 유형에서 

지방재정 분류기 을 고려하여 7개 유형으로 재분류하 다. 한 기  

특성과 여건을 반 해서 리자 리더십ㆍ 략의 배 을 4 에서 14 으

로 폭 확 했다.

셋째, 주민생활과 한 간 경 기업인 지방공사․공단의 경우 경

평가에서 주민참 단 참여를 기존 2개 유형에서 6개 유형으로 확 하고, 

주민참 단 의견의 경 평가 활용과 결과 환류를 강화했다.25) 정부 정책

에 따른 신규제도 도입 이행실 은 기 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기 별 특

성을 반 하기 해 역․기  유형별로 차등화된 목표값을 부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방공기업 경 평가의 차별  특징으로 ①지표별 평가기

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해 지표체계를 지속 으로 개선하고 있

다. 가령 평가지표 유형  비계량  성과에 해 최 한 구체  기 을 

토 로 평가하기 한 단계별 평가지표26)가 존재하고, 각 지표별로 다양

하게 세부지표27)들을 구성․운 하고 있다. ②기 의 경 여건과 특성

을 고려한 공정한 평가를 해 유형별로 지표 구성과 지표별 가 치를 

차별 으로 용하고 있다. ③평가 원들의 평가지표에 한 이해도 제

고를 통한 평가의 객 성․ 문성 확보를 해 평가 원 사 교육을 강

화하 다. ④2021년도 기  273개 지방공기업  160개(59%)를 행정안

부가 주 하여 평가하면서 기  유형별, 지역별 특성을 반 할 수 있도

25) 기존 도시철도공사, 역시설공단에만 한정된 주민참 단 운 을 도시철도공사, 

역시설공단, 도시개발공사, 환경공단, 상수도, 하수도로 확 했다.

26) 단계별 평가지표는 신성과와 같이 정성  평가만으로는 객 인 평가가 곤란

한 지표들에 해 일정한 기 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하여 평 을 부여하는 정량

지표를 의미한다.

27) 지방공기업 경 평가지표에 한 리번호 형식을 보면 ‘A(기 별 평가유형)-B

( 분류지표)-C( 분류지표)-D(세부지표)-E(세부지표별 유형)’의 5단계 구조로 

평가지표체계를 세부 으로 구성․ 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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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지표구성과 평가기  등 지표체계를 차별 으로 운 하고 있다.

4. 맞춤형 경 평가의 실천방안

가. 맞춤형 경 평가를 한 이원  공공기  소유권 구조 구축

국, 뉴질랜드 등은 소유권 기능이 재정 부처에 집 화됨에 따라 발

생하는 문제 을 인식하고 소유권 기능을 재정 부처와 주무부처들이 분

산 으로 행사하는 이원  소유권구조를 이미 구축․운 하고 있다. 

국과 뉴질랜드는 2010년  반까지 공기업 리에 있어 각각 분산형과 

집 형 모형을 용했다(박석희, 2013). 이후 국은 2016년에 이 모형

에 가까운 형태로 리체계를 개선하 고, 뉴질랜드도 과거 재무부 내 소

유권감독국(Crown Ownership Monitoring Unit : COMU)을 심으로 소

유권 기능을 집 화했으나 2014년 후로 소유권감독국을 폐지하면서 재

무부의 지원하에 주무부처가 소유권을 행사하는 이 모형 형태로 환했

다. 이러한 리체계의 변화는 공기업 운 에 있어 기업성과 더불어 사회

 책임에 따른 공공성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1) 뉴질랜드의 공기업 리체계

뉴질랜드 공기업(public companies) 혹은 공공기 (public entities)은 

국가경제 운 에 있어 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들은 크게 국가소유

기업(state-owned enterprises), 정부 리기업(Crown entity companies), 

국가재정법상의 특수목 기업(Public Finance Act 1989 Schedule 4A 

companies), 정부연구기 (Crown research institutes), 정부기 (statutory 

entities), 기타 공기업(other companies)의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28)

28) ①국가소유기업은 뉴질랜드철도공사 등 기본 으로 수익성 원칙에 따라 운 되

지만 사회  책임과 선량한 고용자로서의 가치 실 도 요구된다. ②정부 리기

업은 뉴질랜드 라디오, 뉴질랜드 방송, 개수로투자공사(Crown Irrigation 

Investments Ltd) 등 특정 정책목  달성을 해 정부에 의해 설립․운 되는 

공기업이다. ③국가재정법상 특수목 기업은 리  목 과 사회정책  목 을 

동시에 요구받는 기 으로 지방정부 등과 혼합소유 형태로 운 된다. ④정부기



148  경영평가제도 쟁점 및 개선방안

최근 개선된 뉴질랜드의 공기업 리체계를 보면 각 주무부처가 소  

공기업들에 한 소유권 기능을 행사하면서 재무부는 일정한 기 과 원

칙에 따라 주무장 들에 해 조언하는 공기업-주무부처-감독부처의 3

각 운 성과틀(Tripartite Operation Expectations Framework)로 제도화

되어 있다. 감독부처는 재무부(Treasury), 국가인사 원회(State Services 

Commission) 등을 말하며, 재무부는 공기업 성과 향상을 해 주무장

에게 경 략과 성과목표 수립, 이사회 구성ㆍ임명, 성과 리, 규모 

투자 혹은 거래 승인 등의 소유권 행사에 한 조언 등 보충  역할을 수

행한다. 재무부의 조언은 이사회 운 , 사업계획 수립, 실  보고, 재무

ㆍ비재무  성과 리, 공기업의 상업  목 과 사회정책  목 을 균형

으로 고려한 공기업 성과 리지침(Owner’s Expectations Document)을 

토 로 실시된다. 특히 성과 평가는 리더십, 주요사업실 , 조직 리성과, 

략, 투자, 목표체계의 정합성 등 다양한 차원에서 실시된다.

뉴질랜드의 공기업 리정책은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 경 략과 목

표 정립, 효율 이고 효과 인 성과 검, 이해 계자 참여(trusted en-

gagement)의 4가지 핵심원칙을 토 로 운 되고 있다. 3각 리체계하에 

서 공기업들은 매년 8월 말 내지 10월 순에 연간 실 보고서를 제출하

며, 이를 토 로 11월～12월 순에 주무부처, 재무부 등이 참석하는 연

차주주총회(shareholder meeting)를 개최하고, 필요시 시민 등 이해 계

자가 참여하는 연차총회(public meeting)를 개최한다. 이러한 모임을 통

은 한국의 공공부문 체계에 비춰보면 다시 정부부속기 (Crown agents), 책임

운 기 1형(autonomous Crown entities, ACEs), 책임운 기 2형(independent 

Crown entities, ICEs)으로 구분되며 이사회는 정부부속기 과 책임운 기 1형

의 경우 주무장 이, 책임운 기 2형의 경우는 주무장 의 추천에 의해 주지사

(Governor-General)가 임명한다. ⑤기타 공기업은 정부가 일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 이는 다시 지방공기업(council-controlled trading organisations)

과 상장기업으로 구분된다. 지방공기업으로는 Christchurch공항공사, Dunedin공

항공사, Hawke’s Bay공항공사와 지방정부기 공단(Local Government Funding 

Agency Ltd)이 있으며, 2013년에 혼합소유권모델(mixed ownership model)이 

도입됨에 따라 소유구조가 변화된 상장기업으로는 3개의 력회사(Genesis 

Energy Ltd, Meridian Energy Ltd, Mercury NZ Ltd)와 Air New Zealand의 4

개 회사가 존재한다(The Treasury, 202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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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뉴질랜드의 공기업 지배구조 삼각틀

자료: https://ssc.govt.nz/resources/it-takes-three-operating-expectations-framew

ork/(2021. 7. 28. 검색).

[그림 2-9] 뉴질랜드의 연간 공기업 성과 리 일정

자료: https://treasury.govt.nz/information-and-services/commercial-portfolio-and-

advice/how-treasury-provides-performance-advice(2021. 7. 2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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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해당 공기업의 익년도 운 방향에 한 결의가 채택되고, 주무장 들

은 소  공기업들에 성과명령서(letter of expectations)를 하달한다. 이를 

토 로 공기업들은 익년도 2월 말에 상반기 실 보고서를 발표하고, 4월 

말에 주무부처에 성과계약서29) 안을 제출하며 5월 말에 주무장 들의 

검토를 거쳐 6월 말에 공기업들의 성과계약서가 최종 결정된다.

2) 국의 공기업 리체계

국은 2010년 이후 보수당 집권하에서 900여 개에 이르 던 공공기

들에 해 민 화와 통‧폐합을 지속 으로 단행했고, 이에 2020년 재 

24개의 내각부처(ministerial departments)와 20개의 비내각부처

(non-ministerial departments) 산하에 411개의 독립기   공공기 , 98

개의 국가 요기 (high profile groups), 12개의 공기업(public corpo-

rations) 정도가 설립‧운 되고 있는 실정이다(UK Government, 2020). 

이 과정에서 2003년에 내각사무처 산하에 설립된 공기업 소유권기구인 공

기업실(Shareholder Executive)을 2011년에 기업 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로 이 하면서 공공기 들에 해 

문  자문과 조언을 제공하도록 역할을 재정비했다. 그럼에도 국의 

공공기  리체계는 기본 으로 분산형 구조 는데, 다만 2016년 4월에 

공공기  재무구조․지배구조 개편을 목 으로 공기업실(ShEx)을 재무

부 소  국재무투자공사(UKFI : UK Financial Investments)와 통합하

여 단일의 국가지주회사인 국투자공사(UKGI : UK Government 

Investments)를 출범시키면서 이 모형에 유사한 공기업 지배구조를 정

립하 다.

공공기  리체계의 변화로 인해 재무부(HM Treasury)가 100% 출

자한 국투자공사는 2019년 기 으로 12개 주무부처30)들을 상으로 

29) 성과계약서는 공공기  유형에 따라 Statement of Intent(SOI), Statement of 

Corporate Intent(SCI), Statement of Performance Expectations(SPE)  하나

의 형태로 작성된다(The Treasury, 2020a).

30) 국투자공사는 2019년 기  24개 내각부처(ministerial departments)  기업․

에 지․산업 략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

BEIS),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 DfE), 국방부(Ministry of Def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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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공공기 (arm’s length bodies)에 한 소유권 기능 행사를 지원하

고 있다. 직원 비 을 기 으로 국투자공사의 역할을 보면 국유자산매

각(29%), 지배구조 지원(34%), 재무투자 지원(37%) 등을 심으로 주무

부처들의 소유권 기능을 지원한다. 즉, 시장경쟁의 보호와 확산이라는 정

부의 기본정책목표하에서 공공기 들의 자산 매각, 사업육성(인큐베이

), 내‧외부 지배구조 개선, 시장분석, 규모 투자  거래 등을 지원하

며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들과 력  계를 유지한다.

재무부의 국고장 (Chancellor of the Exchequer)이 의회에서 국투

자공사의 활동에 해 반  책임을 진다. 실무 으로는 최고회계 리

(Principal Accounting Officer : PAO)이 국투자공사에 한 출연과 

보조  지 에 해 의회에 책임을 지며, 한 주무부처들에 해 각 부

처별 정책목표, 재정지출 우선순 를 고려하되 공공기 들의 수익성과 

효율성 제고를 한 경 상의 각종 조언활동을 수행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국투자공사는 문성, 효율성, 상호신뢰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각 

공공기 의 이사회 운 , 성과 리, 경 략  성과목표 설정 등에 

한 경  지원에 있어 재무부와의 긴 한 의를 토 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국투자공사는 재무부가 출자한 국가지주회사지만 국기업 지

배구조규범(UK Corporate Governance Code)에 따라 이사회의 경  독

립성과 책임성이 인정되며, 따라서 여러 공공기 들의 기업 운 , 재무  

투자, 국유자산 매각 등에 있어 주무부처들의 합리 인 소유권 기능 행사

에 해 재무부와의 의를 토 로 문 이고 독립 인 조언을 제공한

다. 물론 이러한 역할 수행에 있어 국투자공사의 반  경 략 수립

과 성과 검 등은 재무부와 공사의 표자들로 구성된 분기 주주총회

MoD), 재무부(HMT), 주택․지역사회부(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 

Local Government : MHCLG),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 DHSC),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 : CO),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 : DfT), 외교부(Foreign & Commonwealth Office : FCO), 국제무역부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Trade : DIT),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 DCMS).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 MoJ) 등 12개 부처의 소유권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UKGI,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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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holder meeting)를 통해 논의되고 결정된다.

나. 본질  의미의 맞춤형 평가 실행방안

1) 기 약제도(framework agreement)에 입각한 내부  운 도구로의 

환

국, 뉴질랜드 사례처럼 타 국가들의 경우 일반 으로 주무부처와 공

공기  상호 간의 목표, 역할․기능, 책임  운 에 한 기본 인 사항

을 명문화한 기 약(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하고 있다(정동  

외, 2020). 이 과정에서 재무부처는 공공기  성과 향상을 해 상업  목

과 사회정책  목 을 균형 으로 고려하여 주무장 에게 경 략과 

성과목표 수립, 이사회 구성․임명, 성과 리, 규모 투자 혹은 거래 승

인에 한 조언 등 보충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성과 평가는 국민 책

임성 제고를 해 리더십, 주요사업실 , 조직 리성과, 략, 투자, 목표

체계의 정합성 등 다양한 차원에서 종합 으로 실시된다.

공공기 의 자율경 은 명확한 경 목표 설정과 결과에 한 책임 강

화를 제로 한다는 에서 기 약은 이를 한 기본 인 토 로 인식

되고 있다. 한 운  측면에서 주기 으로 기 약을 검하여 재의 

책임과 역할 분담과 련된 실질 인 내용을 기 약에 포함해야 한다

는 을 강조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제도로서 2008년도에 도입되

었던 기 장 경 계약제가 있다.31) 뿐만 아니라 경 평가와 연계한 성과

약제 도입 등에 하여 언 된 은 있으나 이에 한 깊이 있는 연구

과 논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공공기 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맞춤형 경 평가의 실질 인 작동기제로서 기 약

제도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

31) 우리나라 기 장 경 계약제는 기본 으로는 기 장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여 

성과달성 여부를 단하려 할 뿐 주무부처 장 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와 

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제도는 역할과 기능에 해 주무

부처와 공공기  간 상호이해 증진을 한 것이 아니라 기 장이나 해당 공공기

을 통제하려는 목 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에서 서구유럽의 기

약제와 차이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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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  유형별 지표체계  평가체계 차별화

공공기  유형의 재분류에 해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획기

인 안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  유형을 재분류하기 한 노

력은 지속되어야 하겠지만 이와 동시에 행 유형분류체계하에서도 각 

유형별로 지표체계  평가체계를 근본 으로 차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

다. 행 유형분류에서도 1유형 공기업, 2유형 공기업, 기 리형 정

부기 , 탁집행형 정부기 , 강소형 정부기 은 존립 목 , 사업특

성, 경 여건 등이 매우 상이하다. 그럼에도 재는 공기업과 정부기

 모두에 해 경 리범주와 주요사업범주에서 동일한 평가지표들을 

용하고 있고, 각 지표별 평가기 과 평가방식도 획일 으로 규정되어 

있다.

먼  경 리범주 평가지표를 보면 모든 유형의 기 들에 해 동일

한 평가지표들을 용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 정책기조에 따른 사회  책

임 이행성과에 해서도 모든 기 들에 해서 동일한 평가지표를 용

하고, 더욱이 획일  평가기 을 강제하고 있다. 물론 일부 선택평가제 

도입, 평가주기 차등제 등을 도입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기 별 특성

을 반 한 맞춤형 경 평가를 이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 리범주 평

가지표를 모듈화하여 기  유형별 특성에 따라 평가지표를 용하고, 지

표 모듈별 평가주기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 재ㆍ

윤태범, 2013).

주요사업범주 비계량평가지표의 경우도 PDCA 을 일률 으로 

용함에 따라 부분의 사업계획이 주무부처의 정책방향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사업집행체계와 집행방식이 련 법령에 규정된 경우 등 기 별로 

상이한 사업수행여건을 고려한 평가가 제약되고 있다. 사업설계일람표

(Project Design Matrix)에 따른 효과 인 사업 생애주기 리(Project 

Cycle Management)는 사업성과 제고에 필수 이다. 그럼에도 공공기

의 경우 PDCA 을 일률 으로 용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요사업범주 비계량지표에 한 평가원칙도 기  유형별로 차별화가 요

구된다. 이에 한 안으로 주요사업지표에 해서도 P, D, C, A  일

부 평가항목에 한 기 별 선택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 PDCA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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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M방식에 따라 평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맞춤형 평가를 한 안  방안

맞춤형 경 평가를 한 안  방안에 해서는 이미 다양한 보고서

들을 통해 제시되어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맞춤형 경 평가를 

한 안  방안들은 이론  논의의 문제를 지나 이제는 실무  선택의 

문제라는 에서 여기서는 기존 제안들  일부를 소개하는 것으로 논의

를 정리한다. 표 으로 공기업과 정부기  간 차별  평가모형의 

용, 지표별 혹은 기 별 평가주기 다양화, 사업 성격과 기  규모 등을 

고려한 공공기  유형의 재분류를 통한 평가체계 차등화, 평가지표의 메

뉴화를 통한 공공기 별 지표 모듈화 등이 논의되어 왔다(라 재․윤태

범, 2013). 최근에는 경 리범주 평가지표에 한 선택평가제 혹은 지

표별 평가주기 차등제, 기  유형별 고유사업범주 평가지표에 한 선택

평가제 등 보다 구체 인 측면에서 맞춤형 경 평가제도 운 방안이 논

의되고 왔다(성시경 외, 2019). 이 밖에도 여러 보고서들이 일부 차이는 

있지만 안  방식의 맞춤형 경 평가에 해서는 부분 이와 비슷한 

차원에서 련 논의들을 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도 최근 경

평가제도 개편을 통해서 기 별 지표 선택제, 지표 가 치 선택제 등을 

부분 으로 도입․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기 들은 비록 제한 이

지만 기 별 경 여건이나 사업 특성에 맞도록 일부 지표를 선택 으로 

경 평가에 반 하고 있다.

5. 맞춤형 경 평가의 한계

가. 성과 평가의 객 성과 공정성 문제

평가제도의 성패는 일차 으로 객 이고 공정한 평가기 을 수립하

는 데 달려 있다. 기  맞춤형 경 평가에 집 할 경우 자칫 평가기 이 

자의 이고 기  편의 인 측면에서 설정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공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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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 성과에 한 객  평가가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본질  의미의 맞춤형 평가를 통해 단일의 소유권기구에 의한 

획일 인 평가기 이 아닌 각 기 의 설립목 과 사명을 고려한 차별

인 성과기 을 수립함으로써 공공기 이 본연의 사업목표를 효과 으로 

달성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본질  방식의 맞춤형 평가를 토 로 차별

인 성과기 을 수립하는 것은 지표선택제나 지표별 평가주기 차등제와 

같은 안  방식과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근본 으로 차이가 있다. 첫

째, 성과기 을 공공기 이 자의 이고 편의 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

라 소유권기구의 문  조언을 토 로 주무부처와 공공기  간 상호 소

통을 통해 수립하는 것이다. 둘째, 열린 경 평가를 통해 다양한 이해

계자들이 직ㆍ간 으로 개입함으로써 신뢰와 투명성에 기반한 공공기

 운 체계가 확산됨에 따라 성과기  수립에 있어 공공기 의 도덕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 셋째, 경 평가제도를 외부통제가 아닌 내부운

도구로 환함에 따라 각 공공기 이 경 성과 향상을 한 보다 합리

인 성과기 을 수립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재와 같이 기획재정부가 경 평가제도 운 을 주도하는 체계에서는 

획일 인 평가기 , 기 별 특성을 반 하지 못하는 평가체계 용은 불

가피하며 이로 인해 경 평가 결과가 국민들의 인식과 괴리되는 문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한 안  방식의 

맞춤형 경 평가제도 도입은 오히려 공공기 들의 자의 인 성과기  

용, 평가체계의 왜곡을 유발함으로써 평가의 객 성과 신뢰성을 더욱 

해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과 검ㆍ평가에 있어서 지난 20여 년간 지속 으

로 확 되어 왔던 기획재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폭 삭감하고, 이를 주무

부처들과 조율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경 평가제도의 패러다임이 변화되어

야 맞춤형 경 평가가 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한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공공기 에 의한 평가주체의 포획 문제

경 평가의 공정성․객 성을 해서는 평가주체들이 공공기 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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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되거나, 평가주체가 아닌 집단들이 평가과정에 개입함으로써 평가 결

과를 왜곡하는 구조를 효과 으로 차단해야 한다. 그런데 안  방식의 

용만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효과 으로 제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평가 결과에 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가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평

가주체의 구성․운 에 있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야 할 것이다.

우선 평가주체들의 포획 문제를 살펴보자. 최근 경 평가 원의 공공

기 들과의 유착 계를 차단하기 한 조치들이 차 강화되어 왔지만 

이러한 근시안  처방들이 역설 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평가 원의 

공공기 들에 한 문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부수  기 에 따라, 그것

도 합리 인 거가 마련되지 않은 획일 인 기 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평가 원들이 평가과정에서 극 이고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사 에 설정된 획일  잣 와 기계 인 차에

만 의존하는 문제를 래할 수 있다. 요컨  맞춤형 경 평가를 해서는 

평가 원들이 공공기 들에 한 문  이해의 토  에서 각 기 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평가에 참여해야 함에도 오히려 상반된 결과를 

래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 평가주체가 아닌 집단들이 평가과정에 개입하는 문제를 차단하기 

어렵다. 경 평가 기능과 권한이 기획재정부로 더욱 집 됨에 따라 간헐

이지만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되듯이 기획재정부가 평가과정에 부당하

게 개입하여 평가 결과가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평가지표

에 한 선택평가제, 지표별 평가주기 차등제 용만으로는 평가과정에

서 발생하는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효과 으로 차단하기 어렵다. 

특히 기 별 최종평가등 을 결정하는 기 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기획재

정부가 평가에 과도하게 개입할 우려가 있다. 개별 비계량지표의 경우 평

가등 별 수 환산기 이 있고, 계량지표의 경우 평가산식이 사 에 확

정되는 데 반해 종합등 을 결정하는 기 은 모호하다. 표방된 경 평가

의 운 방식이 평가라는 에서 기 별 종합등  결정기 을 사 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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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 결과의 신뢰성 문제

경 평가 결과가 공공기 들에 한 국민의 일반  인식과 괴리되는 

문제가 있다. 물론 국민 일반의 인식이 문  평가 결과와 반드시 일치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다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이다. 문

제는 평가 결과와 국민 인식 간에 괴리가 존재한다는  자체가 아닌 맞

춤형 평가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에 한 신뢰성 확보가 미약할 수 있

다는 이다. 신뢰는 투명성, 소통, 조율을 통해 장기 으로 축 되는 특

징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기획재정부와 평가 원들을 심으로 운 되

는 평가체계와 평가 차로는 평가 결과에 한 일반의 신뢰, 즉 각 공공

기 들에 한 국민  인식과의 일치성을 확보할 수 없다. 맞춤형 평가의 

취지  하나는 기 별 경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평가를 통해 공공기

의 경 리  고유사업 성과에 한 신뢰할 만한 결과를 제시하는 데 

있다.

하지만 안  방식으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즉, 일부 지표의 선택평가제 혹은 평가주기 차등제만으로는 기 별 특성

을 고려한 평가가 어렵고, 여 히 부분의 평가지표들의 경우 획일 인 

평가기 을 용할 수밖에 없다. 획일  평가기 의 용은 여러 이해

계자들이 평가과정에 직ㆍ간 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약하게 되며, 이

로 인해 평가 결과가 국민 일반의 인식과 괴리되는 결과를 야기함으로써 

경 평가의 신뢰성을 해할 수 있다. 따라서 맞춤형 평가에 따른 평가 

결과에 한 국민  신뢰를 강화하기 해서는 근본 으로 다양한 이해

계자들의 평가 참여를 확 할 수 있도록 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문 인 역에 해당되는 평가업무에 있어 비 문가인 이해 계자들

의 참여가 평가의 품질을 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는 경 평가제도

의 취지에 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공기 을 둘러싼 여러 이해

계자들에 의한 참여  평가는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유용성을 제고하여 

오히려 평가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미 UN, OECD를 비롯한 많

은 국제기구들이 평가 운 에 있어 다양한 이해 계자들 간 트 십 형

성을 공정성, 독립성, 신뢰성, 유용성과 함께 5  운 원칙으로 정립하고 



158  경영평가제도 쟁점 및 개선방안

있다는 에 주목해야 한다.

6. 소 결

한국은 ｢공운법｣ 제정 이후 공공기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이사회  

임원 구성, 경 지침 등 하달, 경 목표 설정, 경 평가, 경 공시 등 공기

업에 한 소유권 기능이 공운 로 더욱 집 화되었다. 하지만 소유권 기

능의 원칙과 기 이 불명확하고 기재부가 경 평가 등 공공기  리에 

있어 사실상 주도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정부의 효과 인 소유권 기능 

행사가 제약되고 있다(박석희, 2013). 주요국들은 공공기  임원 임명, 경

목표 설정  성과평가, 성과정보 제공  경 공시, 국회나 감사원 등 

표기 에 한 정치 ․ 리  책임, 임직원 경 문성 향상을 한 

조언 훈련 등에 있어 소유권 기능의 범 와 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주

가치를 제고하면서도 여러 이해 계자 가치와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박

석희, 2013).

특히 경 평가의 경우 외부  통제도구가 아닌 공공기 의 경 성과 

향상을 한 내부  운 도구로서의 상을 정립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

평가가 공공기 에 한  세우기, 정부 정책의 일방  이행 강제수단

이 아닌 기 의 장기 경 략을 고려한 자율  책임경 을 유도하기 

한 자율  운 도구로 작동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칙하에서 경 평가

는 개별 공공기 들의 경 략과 여건을 고려한 기  맞춤형 평가제도

로 운 되고 있다. 이러한 경 평가제도 운 원칙은 비단 이원형 소유권

구조를 갖고 있는 국가뿐 아니라 집 형 소유권구조를 가진 국가에서도 

유사하게 작동되고 있다. 이는 궁극 으로 소유권기구의 기능이 과도하

게 확 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소유권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더욱 제고하기 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평가제도의 개선방안에 한 최근의 이론  논의를 보면 맞춤형 평가

(tailored evaluation), 효용성 심 평가(evaluation for utilization), 개발

 평가(developmental evaluation)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피평가자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면서 평가의 실용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 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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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공기  경 평가에 있어 맞춤형 평가제도의 실 은 이러한 목 을 

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맞춤형 경 평가제도 운 을 해서

는 궁극 으로 공공기 의 유형 분류를 개선하여 유형별로 리체계를 

차별 으로 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국들의 경우 공공기  유형별

로 경 평가를 비롯하여 리체계를 차별화함으로써 주주가치와 정책가

치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가령 뉴질랜드의 경우 공공기 을 크게 6가

지, 세부 으로는 9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고, 국도 성과계약서를 

공공기  유형에 따라 4가지 형태로 운 하고 있다. 특히 공기업에 해

서는 소유권 기능의 집 화를 통해 정책가치와의 조화 속에서 주주가치

를 제고하고 있고, 여타 정부기 들에 해서는 주무부처의 주도  역

할을 통해 기 의 설립목 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가치를 추구함으로써 

합리 인 소유권구조를 구축ㆍ운 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기  경 평가제도가 공공기 들의 효율  경 을 진하

고, 경 성과를 제고하는 데 기여한 은 분명하다. 다만 차 복잡해지

고 다양해지는 공공기 들의 경 여건을 고려할 때 향후 경 평가제도가 

보다 정교화된 형태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를 해 경 평가제도의 운

가치와 목표에 한 근본 인 검토가 필요하다. 즉 외부  통제도구가 

아닌 내부  운 도구로서 상을 정립하고, 이를 해 평가제도 운 에 

있어 소유권기구인 기획재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주무부처 심의 자율

평가를 확 할 필요가 있다. 책임운 기  경 평가, 지방공기업 경 평

가제도의 운 방식을 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맞춤형 경 평가제도 운

을 한 안  방식으로 경 리지표에 한 선택평가제, 평가주기  

지표별 가 치 차별화, 고유사업지표에 한 선택평가제 등이 검토되거

나 이미 운 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안  방식으로는 본질  의미의 

맞춤형 경 평가 운 에 한계가 있다는 에서 본질  측면에서 경 평

가제도의 운 원칙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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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  공공기  사업  기능에 한 평가의 필요성과 

제조건

1. 서 론

공공기  경 평가의 목   하나는 공공기 과 공기업이 그 존립 근

거에 걸맞은 본원 인 목 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러한 고유사무

나 역할이 변화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와 외부  환경변화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범정부 는 부처 차원의 정책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등을 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피평가기 에서 수행 인 특정 사업의 필요성이나 조직형태의 성

에 한 상시  검은 기  간 통폐합이나 사업ㆍ기능의 조정 같은 

작스런 구조조정을 체할 수 있다(정동  외, 2020). 뿐만 아니라 이는 

필요에 따라 정부부처 내지 책임운 기  등의 형태로 공공기 을 정부

부문으로 내부화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말하

는 이른바 ‘존치평가’는 신공공 리 패러다임에 따라 부분 민 화․상업

화․법인화․공사화(공공기 화)에 이 맞춰져 있다(정동  외, 2020).

향후 공기업의 경 효율화 방안을 정교하고 구체 으로 밝 야 한다. 

개  상에서 빠진 공기업들에 한 근방식과 정책방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지배구조, 경 평가의 틀, 임원 선임, 평가방식 등 경 효율

화의 방법을 면 하게 보완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로잡느냐에 

한 방향 제시가, 어떻게 보면 민 화나 기능조정보다 더 요한 일이

다. 아직까지도 그 같은 방향 제시가 없으니, 정부의 공기업 개  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공공기 의 사업과 기능에 한 정

한 평가가 필요한 것이고 그 결과물이 오랜 기간 축 ․공유되고 신에 

반 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사업  기능에 한 평가의 필요성  이러한 평가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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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는 데 요구되는 제조건 등에 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를 

해 먼 , 공공기  기능 검의 필요성, 역  정부 공공기  조직․기능 

조정 등에 해 개략 으로나마 살펴보려고 한다. 나아가 조직 기능조정

을 한 경 평가제도의 황, 연 과제․선행과제․병행과제․후속과제 

등으로 꼽힐 만한 공공기 의 개 방향을 시론 으로 제시해보려 한다. 

2. 공공기  기능 검의 필요성

공공기  기능 검의 필요성은 이론 으로 시장실패, 공공기 의 자기

증식 경향, 역사  신제도주의 등에 기반한다(라 재, 2012). 시장실패는 

공공기 의 필요성에 한 이론  근거를 제공하는 반면, 정부의 실패는 

공공기 의 기능에 해 주기 인 검이 필요한 이론  토 를 제공한

다(하세정, 2015). 역사  신제도주의의 에서 보면 일단 제도가 만들

어진 후에는 더 이상의 존치 이유가 없음에도 성 으로 유지되는 기능

이 존재한다. 일단 형성된 제도는 환경 변화를 쫓아가지 못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역기능 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사회  손실을 유발한다(박한

, 2015).

공공기 은 특수한 목 에서 설립되기 때문에 고유 업무와 기능을 갖

고 있지만, 조직 생존 논리를 한 무분별한 사업 확장,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한 새로운 업무분야의 등장 등으로 지속 인 검이 필요하다

(김종원, 2013). 료제 기 은 공통 으로 업무량, 기능, 역할의 범 와 

무 하게 조직과 인력을 늘리려는 습성이 강하고, 지속 인 확장의 결과, 

다른 기 과의 유사기능을 갖출 여지가 있다(하세정, 2015 : 2). ｢공공기

의 운 에 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기 의 신설에 해 공공기 운

원회의 사 심사  기능 조정에 한 기본 인 차가 구비되어 있긴 

하다, 그러나 미흡한 부분이 많아, 향후 체계 인 제도의 개발이 요하

다(이승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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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에서는 공공기  개 의 일환으로 기능 검을 추진하 다.

-지속 으로 증 해온 공공부문의 비효율성과 질 낮은 서비스에 한 

문제가 제기되고, 개 의 상으로 인식하 다.

-공공기 의 범 에 한 개념 정립이 미흡하 고, 이에 따라 정확한 

개수 악에도 어려움이 존재하 다.

-공공기 의 민 화  경 신의 기치 아래 기 들의 면 인 구

조조정을 추진하 다.

- SOC 기   포항제철, 한국 공업, 한국종합화학 등을 민 화하고, 

66개의 자회사를 매각․청산․통합을 통해 정리하 다.

-주택공사의 주택 리사업을 자회사로 이 하고, 토지공사의 산업단

3. 역  정부 공공기  조직․기능 조정

역  정부에서는 효율성 향상을 해 다양한 형태의 공공기  개 과 

기능조정이 이루어졌다. 김  정부에서는 공공기  개 의 일환으로 

공기업 민 화에 주력하 고 노무  정부에서는 운 시스템을 개 하기 

해 노력하 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  통폐합과 아웃소싱 등 공공기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 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7월 상시  기능 검과 공공기  부채 리를 주

요 과제로 하는 공공기  합리화 정책을 발표하 다. 2013년 12월에는 공

공기  정상화 책을 통해 공공기 의 정보공개 확 와 부채 리 강화, 

방만경  개선을 추진하 다. 그리고 2015년 1월 정부는 2단계 정상화 방

향을 제시하며 3  분야 기능조정을 추진하 다. 

문재인 정부는 100  국정과제  하나로 ‘사회  가치 실 을 선도하

는 공공기 ’을 추진하 지만,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  선진화 정책이나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  정상화 정책과 같이 공공기  반을 아우르는 

공공기  정책은 내놓지 않았다(김철, 2021). 

공공기  기능 검의 에서 연 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하세정, 

2015).



제2장 경영평가제도에 관한 심층주제별 논의 163

지사업을 민간에 개방하는 등 일부 경 신도 추진하 다.

○참여정부에서는 업무 로세스의 신, 고객 심 경  등 소 트웨어 

심의 개 과 자율․책임경 체계 확립을 한 ｢공공기  운 에 

한 법률｣을 제정하 다.

-공공기 이 공공 분야를 담당해야 하는 것에 해 당연시하는 분

기 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와 같은 통폐합, 민 화 같은 개별 공

공기 에 한 기능조정은 지양하 다.

- 신 공공기  통합 리체계 도입, 내부 견제시스템 강화, 정부의 사

규제 정비 같은 리제도 신에 집 하 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공기  선진화 계획 등으로 민 화․통폐합․정

원감축 등과 같이 다시 축소지향  기능조정으로 방향을 선회하 다. 

2008년부터 6차례에 걸쳐 공공기  선진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 다.

-선진화 1～3차(’08. 8～10) 계획에서는 민 화․통폐합․기능조정 계

획 수립

- 4차, 6차 계획에서는 129개 공공기 에 한 경 효율화 계획 수립

- 5차 계획에서 131개 출자회사에 한 정리계획 수립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  기능조정은 2013년부터 진행되어온 일련의 공

공기  개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하 다.

- 2013년 공공기 의 정상화 1단계 책으로 경 효율화, 사업조정(시

기 이연, 폐지 등), 비핵심자산 매각을 통해 부채감축 계획 추진

○문재인 정부는 ‘사회  가치 실 을 선도하는 공공기 ’을 추진하 다. 

사회  가치 실 을 한 공공부문의 추진 략(’20.1)을 발표하고, 공공

기  사회  가치 성과창출 략 추진(’20.7)을 언명하 지만, 2021년 

기획재정부 업무계획에서는 공공부문 신과 공공기  사회  가치 제

고를 분리하고 있다. 사회  가치 제고 노력은 필수분야 인력 충원, 청

년취업,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 련해서만 언 되고, 공공부문 신을 

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효율성 제고, 국민 착형 국고 신 추진과 

함께, 생산성․효율성․재무건 성에 기반을 둔 공공기  운  효율화

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김철,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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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조직, 방법 주요 내용

김  정부

공공기 의 

민 화  

경 신의 기치 

아래 기 들의 

면 인 

구조조정

-SOC 기   포항제철, 한국 공업, 한국종합화

학 등을 민 화하고, 66개의 자회사를 매각․청

산․통합

-주택공사의 주택 리사업을 자회사로 이 하고, 

토지공사의 산업단지사업을 민간에 개방하는 등 

일부 경 신도 추진

노무  정부
공공기  운 에 

한 법률 제정

-공공기  통합 리체계 도입, 내부 견제시스템 

강화, 정부의 사 규제 정비 같은 리제도 신 

집

이명박 정부
공공기  

선진화계획 

-선진화 1～3차(’08. 8∼10) 계획에서는 민 화․

통폐합․기능조정 계획 수립

- 4차, 6차 계획에서는 129개 공공기 에 한 경

효율화 계획 수립

- 5차 계획에서 131개 출자회사에 한 정리계획 

수립

박근혜 정부

공공기  

정상화, 

부채감축 목표 

- 1단계 책으로 경 효율화, 사업조정(시기 지연, 

폐지 등), 비핵심자산 매각을 통해 부채감축 계획

문재인 정부 

사회  가치 

실 을 한 

공공부문 

추진 략

-사회  가치 실 을 한 공공부문의 추진 략

- 2018.3.30., 물자원공사 기능조정 확정

- 2021.9 LH 조직․기능조정(안), 신안 확정 

<표 2-44> 역 정부 공공기  기능 검의 방법, 내용

자료:하세정(2015) 재인용.

4. 공공기  기능 검의 법  근거 

공공기 의 기능 의 법  근거는 ｢공공기  운 에 한 법률｣로

서, 제1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 이 공공기  기능의 정성을 검하

고, 필요시 기 통폐합, 기능재조정, 민 화 같은 구체 인 계획을 수립

한다. 련 조항인 제15조에 따라 공공기 은 경 효율성 제고  공공서

비스 품질 개선을 하여 지속 인 경 신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1조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 과 주무기 의 장은 공기업ㆍ 정부기 의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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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그 내용과 범

를 구체 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정하여 감독한다. 

법규를 바탕으로 기능 검의 목 을 분석하면 기능 검은 ①기  간 

복성, ② 불필요한 사업유무  비효율성, ③민간수행 가능성 등을 검

토하기 해 수행된다(라 재, 2012). 

련 법률, 시행령

제14조(공공기 에 한 기능조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 은 주무기 의 장과 의한 후 운 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공기 이 수행하는 기능의 정성을 검하고 기 통폐합ㆍ기능 재조정  

민 화 등에 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 은 수립된 

계획을 국회 소  상임 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6. 12. 27.>

② 기획재정부장 은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연구개발을 목 으로 하

는 기  등 제5조 제5항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된 기타공공기 에 해서는 기

의 성격  업무 특성을 반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7., 2020. 3. 31.>

③ 주무기 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집행하고, 그 실 에 한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8. 3. 27.>

④ 기획재정부장 은 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집행실태를 확인ㆍ

검한 후 필요한 때에는 운 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원활한 계획집행을 

하여 필요한 조치를 주무기 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8. 3. 27.>

⑤ 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집행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7.>

시행령 제18조(공공기 에 한 기능조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 은 공공기 의 성격ㆍ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공공기 에 한 기능조정 등을 단계 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 기획재정부장 은 운 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공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을 법 제14조의 기능조정 등의 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1. 1. 5.>

1. 당해 기 의 기능 수행에 있어 정부로부터의 독립성ㆍ 립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계 법률에 규정된 기

2. 설립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

3. 그 밖에 운 원회가 기 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능조정 등의 상으로 

하는 것이 하지 않다고 정하는 기

<표 2-45> 공공기  기능조정에 한 ｢공공기  운 에 한 법률｣ 조항  련 

조항



166  경영평가제도 쟁점 및 개선방안

련 법률, 시행령

제15조(공공기 의 신) 

① 공공기 은 경 효율성 제고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하여 지속 인 경

신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 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 신을 지원하기 하여 운 원

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련 지침의 제정, 신수 의 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을 목 으로 하는 기  등 제5조 제5항에 따라 세

분하여 지정된 기타공공기 에 해서는 기 의 성격  업무 특성을 반 하여

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8. 3. 27., 2020. 3. 31.>

제51조(공기업ㆍ 정부기 에 한 감독) 

① 기획재정부장 과 주무기 의 장은 공기업ㆍ 정부기 의 자율  운 이 침해

되지 아니하도록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그 내용과 범 를 구체 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정하여 감독한다. <개정 2008. 2. 29., 2020. 6. 9.>

② 기획재정부장 은 공기업의 경 지침 이행에 한 사항을 감독한다. 

<개정 2008. 2. 29.>

③ 주무기 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하여 공기업ㆍ 정부기 을 감독한다.

1. 법령에 따라 주무기 의 장이 공기업ㆍ 정부기 에 탁한 사업이나 소  업무

와 직  련되는 사업의 정한 수행에 한 사항과 그 밖에 계 법령에서 정

하는 사항

2. 정부기 의 경 지침 이행에 한 사항

④ 기획재정부장 과 주무기 의 장은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감독

의 정성을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하고, 운 원회의 심의ㆍ의

결을 거쳐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0. 6. 9.>

<표 2-45>의 계속

자료: ｢공공기  운 에 한 법률｣을 참고하여 자 작성.

5. 공공기 운 원회 신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공공기 운 원회의 2017년 5월부터 2021

년 8월까지 회의록을 분석하여 기능, 조직개편과 련하여 제기되었던 

안건들을 분석하여 해당 제조건, 착안사항을 연계해보려 한다. 다만, 

2007∼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  공운 의 회의록은 분석 상에서 

제외하 다. 역 정부 공운  운 내용에 해서는 향후 후속연구를 통

해서 보완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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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년)
주요 안건

기능 

조직개편

착안사항 

결과, 조치사항 비고

’17.6.16

(7차)

(보고)

-공공기  성과연 제 

후속조치 방안(안)

- 2017년도 공기업ㆍ

정부기  산편성지

침 개정(안)

- 2017년도 공기업ㆍ

정부기  산집행지

침 개정(안)

- 2016년도 공공기  경

실  평가 결과  

후속조치(안)

-국정기획자문 원회

에서 공약을 국정

과제화하는 과정에

서 경 평가의 제

도개선 부분 논의 

민간 원:

이상철, 황철주, 

김종수, 백헌기, 

심인숙, 장 철, 

김상헌, 최경규

정부 원:

기재부 제2차 , 

산업부 기조실장,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국토부 국토실장

’17.7.31

(8차)

(안건)

- 2017년도 공공기  경

평가편람 수정(안)

-공공기 의 조직과 정

원에 한 지침 개정

(안)

-기 의 핵심기능․

사업․투자  이

와 연계한 사내벤

처, 임직원(휴직) 

창업 등을 통한 민

간부문의 좋은 일

자리 창출 노력과 

실 으로 수정의결

’17.8.25

(9차)

(보고) 

- ’17∼’21년 공공기  

장기 재무 리계획 

주요 내용

(안건)

-공공기  부채감축계

획 수정(안)

-공공기  공사채 총량

제 폐지(안)

- 2013년 공공기  

정상화 책에 따

라 공사체 총량제 

도입됨

- 2014년 부채감축계

획 마련

’17.9.7

(10차)

(안건)

-통합 한국식품안

리인증원  통합 재

단법인 한국장기조직

기증원 공공기  변경

지정(안)

-～2017년도 공공기  

*｢공운법｣상 

수시지정 

사유

원안의결

<표 2-46> 공공기 운 원회 회의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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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년)
주요 안건

기능 

조직개편

착안사항 

결과, 조치사항 비고

고객만족도조사 

기본계획(안)

’17.9.28

(11차)

(보고) 

-탄력정원제를 활용한 

공공기  일자리 나

기 도입ㆍ확산 방안

(안건)

- 2017년도 공기업ㆍ

정부기  산집행지

침 개정(안)

-인사 안건 1건 (공기업 

임원 해임 건의안)

원안의결

’17.11.3

(12차)

(보고)

- 2017년도 경 평가 일

자리 가  평가방안

-공공기  기능조정 세

부계획 변경 보완

  (새만 산업단지 개발

방식 변경)

(의결) 

- 2017년도 공공기  경

평가편람 수정(안)

*공공사업 

개발방식 

변경으로 

공공기  

참여 

-기존 민간참여만 

가능했던 것을 공

공기  참여 가능

토록 새만 산단 

개발방식 변경으로 

농어 공사 참여 

가능토록 함

’17.11.20

(13차)

(보고)

- SOC 분야 기능조정방

안 수정ㆍ보완: LH 

형 공공분양주택 공  

재개 

(안건)

- 2017년도 공기업ㆍ

정부기  산집행지

침 개정(안)

-인사 안건 (※ 한국도

로공사 사장 선임(안)

*새정부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LH 

기능조정

- ’15년도에 기능조정

으로 형분양 형

태의 공 은 폐지. 

새 정부 향후 5개

년 간의 주거종합

계획을 감안한 주

거복지로드맵을 발

표 정

’17.12.8

(14차)

(안건)

- 2018년도 공기업ㆍ

정부기  산편성지

침(안)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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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년)
주요 안건

기능 

조직개편

착안사항 

결과, 조치사항 비고

-인사 안건 3건

’17.12.28

(15차)

(보고) 

-공공기  경 평가 개

편방안

(안건)

- 2018년도 공공기  경

평가편람(안)

원안의결

일시

(2018년)

주요 안건

(1∼211호 안건)

기능 

조직개편

착안사항 

결과, 조치사항 비고

’18.1.21

(1차)

(안건)

- 2018년도 공기업ㆍ

정부기  산집행지

침(안)

-인사 안건 5건

원안의결

민간 원:이상철, 

백헌기, 장 철

정부 원:

기재부 제2차 , 

산업부 기조실장, 

농림부 기조실장, 

국토부 

정책기획

’18.1.31

(2차)

(안건)

- 2018년도 공공기  지

* 감원 

기타공공

- 감원 이행상황 

실 보고 미흡할 

자료: 자 작성.

○ ’17.9.7 수시지정 사유:공공기  여부에 한 실체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부처 의 등을 거쳐 변경지정. 연도 에 기 이 통합될 경

우에는 ｢공운법｣ 제6조에 따라 지정해제 는 구분변경을 지정할 

수 있음. 통합기 을 변경지정하지 않으면 공공기  여부에 한 실

체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부처 의 등을 거쳐 변경 지정함.

○ ’17.11.20 새 정부 주거복지로드맵 반 에 따라 LH 기능조정함. 2015

년도에 기능조정으로 형분양 형태의 공 은 폐지되었으나, 새 정

부 향후 5개년간의 주거종합계획을 감안한 주거복지로드맵에 LH의 

형 공공분양주택 공  재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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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8년)

주요 안건

(1∼211호 안건)

기능 

조직개편

착안사항 

결과, 조치사항 비고

정(안)

-인사 안건 13건

기  

지정의 건 

경우 2019년 기타

공공기  지정 추진

’18.2.22

(3차)

(보고)

- 2017년도 공공기  경

실 평가 계획

-공공기  지침 개편방

향

(안건)

-공공기  경 평가제

도개편 후속조치(안)

-공공기 의 통합공시

에 한 기  개정(안)

-인사 안건 (18건)

-공기업과 정부기

 분리평가. 평가

소  신설. 평

가 도입. 계량평가 

문기  탁. 

문기 이 평가단 

지원 역할

’18.3.8

(4차)

(보고) 

-한국 물자원공사 진

단과 처리방향 (산업부 

보고)

-공공기  기능조정 추

진방향

(안건) 

-공기업‧ 정부기  경

  신에 한 지

침 면 개정안

-기타공공기 의 신

에 한 지침 면 개

정안

-공기업‧ 정부기  감

사 운 규정 면 개

정안

-공공기  임원 보수지

침 면 개정안

- 2018년도 공기업ㆍ

정부기  산편성지

침 개정안

- 2018년도 공기업ㆍ

정부기  산집행지

침 개정안

-공공기 의 통합공시

*주무부처

의 지침, 

감독 행 

개선 

- 물자원공사 건은 

기능조정 소 에서 

세부사항 논의

-공운  의결을 거

쳐 시행되는 지침

에 한 정비 외에

도 주무부처의 지

침ㆍ감독 행 역

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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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8년)

주요 안건

(1∼211호 안건)

기능 

조직개편

착안사항 

결과, 조치사항 비고

에 한 기  개정안

’18.3.21

(5차)

(안건)

- ’17년도 공공기  통합

공시 검결과  후

속조치(안)

-인사 안건 (8건)

원안의결

’18.3.30

(6차)

(안건)

- 물자원공사 기능조

정 세부방안

* 물자원

공사 

기능조정

-향후 국회 입법과

정을 거쳐 해

리공단 조직통합

’18.4.12

(7차)

(안건)

- 공기업‧ 정부기 의 

경 에 한 지침 개

정(안)

-공공기 의 신에 

한 지침 개정(안)

-인사 안건(16건)

원안의결

’18.4.27

(8차)

(보고) 

- 2018년 경 평가 소

원회 운  계획

(안건) 

- 인사 안건(9건)

원안의결

’18.5.16

(9차)

(보고) 

-공공기 의 출자 리 

개선 방향

(안건) 

-인사 안건(7건)

*공공기  

출자 리 

가이드라

인 

원안의결

’18.6.5

(10차)

(보고) 

-공공기  신 

가이드라인

(안건) 

- 인사 안건(11건)

- 신의 3  

기본방향과 7  

과제 제시. 자발  

신 유도 

’18.6.19

(11차)

(안건)

- 2017년도 공공기  

경 실  평가 결과 

 후속조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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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8년)

주요 안건

(1∼211호 안건)

기능 

조직개편

착안사항 

결과, 조치사항 비고

’18.7.11

(12차)

(보고)

-공공기  신성장 

추진 황  지원방안

(안건)

-한국철도공사 

인력운  방안  

후속조치(안) 

- 2017년도 경 평가 

수정조치  검증 

강화방안(안)

-인사 안건(22건)

*2008년 

선진화방

안으로 

규모 

인력감축 

결과 

인력운용 

문제 상존

- 철도공사 과 원 

유

’18.8.24

(13차)

(보고)

-공공기  신방향

- ‘18∼’22년 공공기  

장기 재무 리계획

(안건)

- 18년 공공기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안)

-공공기 의 

통합공시에 한 기  

개정(안)

-인사 안건(16건)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 

-공공기  

재무건 성 기  

특성에 한 반  

검

’18.9.28

(14차)

(보고)

-공공기  신방안

(안건)

- 2018년도 공공기  

경 평가편람 수정(안)

-인사 안건(13건)

*공운  

구성개편 

논의(노동

계 참여)

-시민참여 신단의 

역할 검

’18.10.31

(15차)

(보고)

-공공기  근로자 이사

회 참 제 추진방안

(안건)

-인사 안건(17건)

*근로자 

이사회 

참 제

원안의결

’18.11.28

(16차)

(보고)

-공공기  비타당성 

조사 개선방안

-법개정으로 기재부

의 인사감사권 신

설됨. 이에 세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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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8년)

주요 안건

(1∼211호 안건)

기능 

조직개편

착안사항 

결과, 조치사항 비고

-공공기  신포털 구

축계획

- 의체별 신성장 지

원방안(에 지, 환경, 

SOC)

(안건) 

- ‘공공기  인사 감사 

운 규정’ 제정(안)

-공기업‧ 정부기  경

지침 개정

-인사 안건(9건)

정 제정

’18.1212

(17차)

(보고)

- 공기업ㆍ 정부기  

출자회사 리 가이드

라인

- 의체별 신성장 지

원방안(고용․복지, 문

화․ , 농림․해양)

(안건)

- 2019년도 공기업․ 정

부기  산편성지침

- 2019년도 공공기  경

평가편람

원안의결

’18.12.27

(18차)

(보고)

-공기업･ 정부기  사

업 타 운용지침 개

정안

(안건)

- 2019년도 공기업․

정부기  산편성지

침 개정안

- 2019년도 공공기  경

평가편람 수정안

-인사안건(10건) 

원안의결

○ ’18.1.31 감원 기타공공기  지정의 건 회의결과 2018년 공공기  

지정(안)은 원안 로 의결하되, 융 원회는 감원의 이행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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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추진실 을 공운 에 보고하고, 공운 는 그 추진결과가 미흡

할 경우 2019년 공공기 으로 지정하기로 하 으며, 융 원회는 

이에 이해를 같이함.  지난해 공운 에서 공기업 변경 지정을 검

토하기로 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시 

구조조정을 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여 기타공공기 의 지 를 

유지하되, 공기업에 하는 수 의 조치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이행

실 을 공운 에 연 1회 이상 보고함. 기능조정 소 원회의 역할, 

논의내용에 한 회의록 공개 필요

○ ’18.3.21 ｢공운법｣ 취지상 직 인 자회사 설립까지는 ｢공운법｣ 

는 공운  차원에서 리하고, 손자회사 등에 해서는 공기업이 책

임지고 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함. 다만, 공운  의결을 거쳐 시행

되는 지침에 한 정비 외에도 주무부처의 지침ㆍ감독 행 역시 개

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우선 1단계로 공운  의결을 통해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을 추진하고, 2단계로 주무부처의 감독ㆍ지침을 

정비. 실태조사 후 근거가 불명확한 것은 분명하게 해주고, 지나치

게 포 인 것은 구체 인 규제ㆍ감독의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과

도한 부분은 간소화시키는 작업 검토 필요

○ ’18.5.16 공공기  출자회사 황 분석, 이의 리를 한 가이드라

인, 거버 스 문제 검 필요성 제기 

○ ’18.7.11 2008년 선진화방안으로 철도공사 인력 구조조정으로 인사

정원 5천명 감축, 2015년 과 원 감축 시 직 강임 등의 무리한 

조정으로 조직 내 노사간 갈등, 인력운용에 있어 고질 인 문제가 

발생함 

○ ’18.9.28 공운 가 좀더 개방 인 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해 

논의구조의 개편, 직  소통 확 , 구성의 변화(노동계의 참여) 등에 

한 검토 필요  

○ ’18.10.31 공공기  근로자 이사회 참 제는 국정과제인 공공기  노

동이사제 도입과 련하여 행 법률 범  내에서 근로자의 경 참

여 취지를 반 하기 한 방안으로 시범 도입하는 사항임. 국정자문

원회에서는 2018년 7월 ｢공운법｣ 개정 등을 통해 노동이사제 도



제2장 경영평가제도에 관한 심층주제별 논의 175

일시

(2019년)

주요 안건

(1∼125호 안건)

기능 

조직개편

착안사항 

결과, 조치사항 비고

’19.1.30 

(1차)

(보고)

- 2018년도 융감독원 

지정유보 조건 이행보

고

- 2018년도 한국산업은

행 기타공공기  지정

유지 조건 이행보고

- 2018년도 한국수출입

은행 기타공공기  지

정유지 조건 이행보고

(의결) 

- 2019년도 공공기  지

정(안)

-공공기 의 신에 

한 지침 일부개정안

- 2019년도 공기업ㆍ

정부기  산집행지

침(안)

-인사안건(11건) 

- 감원은 유보조건

을 부분 이행하

으므로 미지정하

되 상 직  감축

계획 실 을 매년 

공운 에 보고

-산은․수은은 유지

조건을 모두 이행

하 으므로 기타공

공기 으로 지정

- 7개 기  기타공공

기  신규지정

-SR 시장형 공기

업 변경지정

민간 원:이상철, 

최경규, 김제선, 

원숙연, 허원순, 

배홍기, 김  진, 

김정민, 노 표

정부 원:

기재부 제2차 , 

국토부 기조실장, 

과기부 

과학기술 신본부

장, 산업부 

기조실장

’19.2.27

(2차)

(보고)

- 2018년도 공공기  경

실 평가 계획

-공공기  채용실태 

수조사 후속조치  

개선과제

(안건) 인사안건(13건) 

-평가의 수용성 제

고 노력 필요

’19.3.15

(3차)
(안건) 인사안건(10건) 원안의결

’19.3.28

(4차)

(보고) 공공기  안 강

화 종합 책

(안건)

-공공기 의 안 리

에 한 지침 제정안

- 2019년도 공공기  경

평가편람 수정안

원안의결

입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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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주요 안건

(1∼125호 안건)

기능 

조직개편

착안사항 

결과, 조치사항 비고

-공기업․ 정부기 의 

경 에 한 지침 개

정안

-공공기 의 신에 

한 지침 개정안

- ’18년도 공공기  통합

공시 검결과  후

속조치안

’19.4.25 

(5차)

(보고)

- 한석탄공사 안 사

고 조치 황  향후

계획

-공공기  상임임원 복

무 가이드라인(안)

(의결) 인사안건 15건

-석탄공사 장성 업

소 사고 련 체 

정원 통제하에 자

체 구조조정 등 조

건으로 안 인력 

20명 채용

’19.6.4

(6차)

(보고)

- 2019년 공공기  신 

가이드라인(안)

- SOC 공공기  통합 

기술마켓 추진 황

(의결) 인사안건 15건

원안의결

’19.6.20

(7차)

(안건) 

- 2018년도 공공기  경

실  평가 결과  

후속조치(안)

-평가 결과 각 기

별 신활동, 제도

개선과 연계 요. 

기재부의 일정 역

할 필요

-평가 결과 국민 

설명시 내용  보

완 필요

-평가지표 단순화 

’19.7.1～2

(8차)

(안건)

- 2018년도 공공기  

경 실  평가 결과 

 후속조치 수정(안)

원안의결 서면

’19.7.16

(9차)

(보고)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임감사 직무정지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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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주요 안건

(1∼125호 안건)

기능 

조직개편

착안사항 

결과, 조치사항 비고

건의(안)

(안건) 인사안건 8건

’19.8.27

(10차)

(보고) 

- 2019∼2023년 공공기

 장기 재무 리계

획 주요 내용

(안건)

- 2019년도 공공기  고

객만족도조사 기본계

획(안)

-인사안건 9건

-부채와 자산증가 

련 공공기  비

화로 잘못 인식

될 가능성 검

’19.10.7

(11차)

(안건) 

2019년도 공공기  경

평가편람 수정(안)

(의결)

인사안건 8건

원안의결

’19.12.4

(12차)

(보고)

-공공기  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방안

(안)

- 2020년도 공기업․

정부기  산편성지

침(안)

- 2018년도 공공기  경

실  평가 결과  

후속조치 수정(안)

- 2019년도 공공기  경

평가편람 수정(안)

-우체국물류지원단 해

임기 장 성과  감액

(안)

(의결) 인사안건 6건

-철도공사 회계오류, 

LH 비정규직 채용 

비 , 한 KPS 채

용비리 련 등

조정, 성과  조정

’19.12.27

(13차)

(보고)

-공공기  안 리 추

진 황

-공공기  공정채용, 공

정문화 확산 추진

*자율정원

조정제도 

- 자율정원조정제도 

조기종료를 한 

지침 개정 수정의

결



178  경영평가제도 쟁점 및 개선방안

일시

(2019년)

주요 안건

(1∼125호 안건)

기능 

조직개편

착안사항 

결과, 조치사항 비고

-한국도로공사 요 수

납원 정규직 환 경

과  계획

(의결) 

- 2020년도 공공기  경

평가편람(안)

-공기업․ 정부기 의 

경 에 한 지침 일

부개정안

-공공기 의 신에 

한 지침 일부개정안

일시

(2020년)

주요 안건

(1∼119호 안건)

기능 

조직개편

착안사항 

결과, 조치사항 비고

’20.1.29

(1차)

(안건)

- 2020년도 공공기  

지정(안)

- 2020년도 

공기업․ 정부기  

*기타공공

기  

지정과 

련한 

기능, 

- 한국도로공사서비

스(주) 기타공공기

 지정

-원자력환경공단 

탁집행형 정부기

민간 원:이상철, 

최경규, 김제선, 

원숙연, 허원순, 

배홍기, 

김  진, 김정민, 

○ ’19.12.27 자율정원조정제도 련 공공기  정원을 부처가 의해서 

결정하도록 자율권을 주었는데 정원 증가폭이 가 르게 진행되어 

제도의 조기종료가 제안됨. 

○주무부처는 공공기 의 재무건 성, 증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제시하는 역할. 다만, 공공기 에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부여하고, 

방만하지 않게 통제하고, 통제하면서도  기능이 잘 되게 할 수 있

는지 체 으로 합리 으로 야 하는데, 각 부처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음. 기재부와 주무부처의 역할도 다름. 주무부처는 사업이나 정

책목 을 달성하기 해 인력이 필요하므로 증원을 요구하는 것임. 

기재부는 경 리를 해야 하므로 재무건 성이나 인력 리가 더 

요한 정책 목표임. 이를 조정하기 한 역할분담 검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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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주요 안건

(1∼119호 안건)

기능 

조직개편

착안사항 

결과, 조치사항 비고

산집행지침(안)

-인사안건 9건

조직통폐합 

연계

으로 변경

-법 지  변동 

정기 인 수도권매

립지 리공사는 업

무의 지자체 이  

가능성 논의 , 사

회 기업진흥원은 

다른 기 과의 통

합 논의 으로 지

정의 안정성 측면

에서 기타공공기

으로 분류

-한일병원 기타공공

기  해제 

노 표, 오유석

정부 원:

기재부 제2차 , 

산업부 

기획조정실장,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 

국토부 도로국장

’20.2.26

(2차)

(보고)

- 2019년도 공공기  경

실  평가계획

(안건)

-공공기 의 통합공시

에 한 기  개정(안)

-인사안건 16건

*실질  

국민참여

방안 

-국민참 단 평가 

운 황 검 보

완 필요성 제기. 

-재무상태표를 재정

상태표로 체

’20.3.21

(3차)

(보고)

-에 지 분야 공공기  

기능조정 세부 추진계

획 수정․보완

(안건)

-공기업․ 정부기 의 

경 에 한 지침 일

부개정안

-공공기 의 신에 

한 지침 일부개정안

- ‘19년도 공공기  통합

공시 검결과  후

속조치(안)

-인사안건 8건 

*자율정원

제 지침 

개정

-공공부문의 지나친 

비 화 문제로 자

율정원제 조기종료

-효율 인 물 리

를 해 한수원의 

발 용 을 다목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리체계 

개선

’20.4.24

(4차)

(안건)

-공공기  인사운  

신방안(안)

-개방형, 인사교류, 

특별승진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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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주요 안건

(1∼119호 안건)

기능 

조직개편

착안사항 

결과, 조치사항 비고

-인사안건 6건

’20.6.5

(5차)

(보고)

- 2020년 공공기  신 

가이드라인

-공공기  사망사고 경

진 책임강화 방안

(안건)

-공기업․ 정부기 의 

경 에 한 지침 일

부개정(안)

-공공기 의 안 리

에 한 지침 일부개

정(안)

-공공기  장애인 고용

진 방안

-인사안건 9건

*인력재배

치, 외부

조직진단

-증원요청이 있는 

기 의 경우 인력

재배치 1% 용. 

외부조직진단 의무

화

’20.6.19

(6차)

(안건)

2019년도 공공기  경

실  평가 결과  후속

조치(안)

*공운  

문 원

제도 

활성화 

원안의결

’20.7.16

(7차)

(보고) 

-공공기 의 사회  가

치 성과창출 략

-제2차 공공기  장

공감 소기업 규제애

로 개선방안

(안건)

- 2020년도 공공기  고

객만족도 기본계획(안)

-인사안건 10건

원안의결

’20.8.26

(8차)

(보고)

- 2020∼2024년 공공기

 장기 재무 리계

획 주요 내용

(안건) 

- 공기업․ 정부기 의 

경 에 한 지침 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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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주요 안건

(1∼119호 안건)

기능 

조직개편

착안사항 

결과, 조치사항 비고

정(안)

-공공기 의 신에 

한 지침 개정(안)

- 공기업․ 정부기  

총사업비 리지침 제

정(안)

-공공기  임 피크제 

운  가이드라인

-인사안건 14건

’20.9.24

(9차)

(보고)

- 공공기  

통합기술마켓 구축 

방안

-공공기  안 등 제 

시범사업 추진결과

(안건)

- 2020년도 공공기  

경 평가편람 수정(안)

-공공기 의 신에 

한 지침 개정(안)

-인사안건 14건

원안의결

’20.10.30

(10차)

(보고)

-공공기  공정채용 

정착 지원 추진 황

(안건) 

-한 산업개발 

지분매각계획 수정안

-인사안건 9건

-한 산업개발 공공

기  지정을 해

서 한 이 보유한 

지분이 31% 과 

필요. 추가 인수

상 

’20.12.8

(11차)

(안건)

- 2021년도 공기업․

정부기  산편성지

침 개정안

-공기업‧ 정부기  임

원 보수지침 개정안

-공공기  통합공시 개

선방안

-인사안건 6건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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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주요 안건

(1∼119호 안건)

기능 

조직개편

착안사항 

결과, 조치사항 비고

’20.12.29

(12차)

(보고)

-공공기  장애인고용 

종합컨설  추진 황

(안건)

- 2021년도 공공기  경

평가편람(안)

-공기업․ 정부기 의 

경 에 한 지침 개

정(안)

-공공기 의 신에 

한 지침 개정(안)

-인사안건 6건

*민간교류 

포털 

-경 평가 평가 

환 연기

-민간 담직 제 

도입 의무화 

○ ’20.1.29 제1차 공운 에서는 기타공공기  지정, 해제와 련 논의 

진행. 공공기 의 유형변경, 분류에 따라 경 평가에서의 이 변

화됨. 실제 인 지정기 , 제외기 , 유보기  등의 일 성  실효

성에 해 공운 에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라기보다는 기재부 제출

(안)에 한 추인과정임. 소 주체, 통폐합 논의 진행 인 법 지  

변동 정기 의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리공사는 업무의 지자체 

이  가능성 논의 이며, 사회 기업진흥원의 경우 다른 기 과의 

통합 논의 ) 공운 의 실질 , 총  기능조정 권한에 을 두기

보다는 유형지정의 안정성 측면을 고려한 단순 지정유보 결정을 진행

함. 향후 총  기능조정의 불분명한 권한과 책임에 한 보완 필요

○ ’20.3.31 자율정원제 지침 개선 련 기재부 계자 답변(회의록 발

췌)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를 늘리기 해 지침이 도입되었으나 

국회, 여론 등에서 비 화 문제 제기가 계속됨. 자율도 요하지만 

리와 통제에 같이 방 을 주면서 질서 있는 증원에 나서는 게 시

인 요구가 아닌가 생각함. 지  시 에서 분명하게 지침을 정리

해서 공공기 과 주무부처, 기재부 스스로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이에 따라 질서 있는 증원에 나서는 게 시 상황 등에 부합하

는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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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주요 안건

(1∼135호 안건)

기능 

조직개편

착안사항 

결과, 조치사항 비고

’21.1.15～

17

(안건)

-공공기  안 리에 
원안의결

서면

민간 원:

○ 원 발언(회의록 발췌) 국정과제를 반 한 인사 지침을 사회  문

제 제기에 부응하여 개정함.  기 의 확  성향은 안 , 투자활성

화, 일자리창출 등의 정부운  기조에 맞추어 진행됨. 다만, 부처의 

재량권에 해 사후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과 기 의 인력증가 

수요를  정원 내에서 조정하도록 하는 인센티  등이 필요했다고 

보임. 사 으로 견된 사항을 방지하지 못한 기재부와 공운 의 

반성이 필요함. 

○부처의 재량권에 해 사후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 정한 인

센티  등 정치한 장치 마련 필요. 국정과제 반 의 경우 과도한 기

의 몰입을 제어하고 기 의 확 성향을 합리 으로 조정할 수 있

는 상시  경평제도상의 방법과 국정과제와 련한 기재부와 각 부

처의 각종 지침 등의 상시 검 역할도 필요 

○ ’20.4.24 개방형, 인사교류제, 특별승진제 등 인사운 신방안은 각 

기 의 특성 반 , 수용성, 기  간 연계와 수요 조정의 역할에 한 

종합 인 검이 필요. 이와 련하여 기능, 조직 개편과 인사제도 

신의 문제는 통합 인 시각에서 검될 필요가 있음. 

○ ’20.6.19 공운  문 원제도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됨. 공운  본

원회의 역할 제고, 역량 강화를 한 문 원제도 도입 필요성에 

한 고민 

○ ’20.12.29 민간교류 포털의 필요성이 제기됨. 개방형 직 , 민간 담 

직 제, 민간교류제 등의 제도 도입, 운 을 해 련 공공기  인

사개방에 한 포털 필요. 이와 비슷한 차원에서 공공기 의 연구용

역 운 황과 련하여 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운 하고 있는 ‘

리즘’ 같은 연구용역 종합 리 포털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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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주요 안건

(1∼135호 안건)

기능 

조직개편

착안사항 

결과, 조치사항 비고

(1차)

한 지침 개정(안)

-공공기  안 등 제 

운 지침 제정(안)

이상철, 김제선, 

원숙연, 허원순, 

배홍기, 김 진, 

김정민, 오유석, 

박혜린

’21.2.26

(3차)

(보고)

2020년도 공공기  경

실  평가 계획

(안건)

-공공기 의 통합공시

에 한 기  개정(안)

-인사안건 16건

원안의결

’21.4.9

(4차)

(보고)

-공공기  신 가이드

라인

-공공기  여성 표성 

제고 실  보고

(안건)

-공공기  통합공시 

검결과  후속조치

-공기업․ 정부기 의 

경 에 한 지침 개

정(안)

- 공기업․ 정부기  

산집행지침 개정(안)

-인사안건 25건

원안의결
민간 원 

참석자명 없음

’21.4.23

(5차)

(안건)

-공공기  경 실  평

가 결과  후속조치 

수정(안)

-인사안건 8건

-감사원 정기감사결

과 한국마사회 ’16

∼’18년도 고객만족

도 조사 응업무 

부당처리. 후속조치 

수정

- 한국콘텐츠진흥원 

’18년도 제작지원 

콘텐츠 매출성과 

지표 등 실 보고

서 작성업무 부당 

처리 후속조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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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주요 안건

(1∼135호 안건)

기능 

조직개편

착안사항 

결과, 조치사항 비고

정

-한국석유공사는 감

사원 ’19회계연도 

공공기  결산검사 

결과에 따라 재무

제표가 재작성됨에 

따라 평가 결과  

후속조치 수정 

’21.5.28

(6차)

(보고)

-공기업 정부기  사

업 비타당성 조사제

도 개선(안)

- 융감독원 공공기  

지정 유보조치

(안건)

-인사안건 17건 시행계

획( 융 )

- 감원 경 평가 

세부 이행계획을 

보완

’21.6.25

(7차)

(안건)

2020년도 공공기  경

평가 수정  후속 조치

계획(안)

-상설경

평가단 

제도개선 

사항 검

- 수 계산오류에 

따른 후속조치 

-상설경 평가단 등 

제도개선 사항 

검 

’21.6.28

(8차)

(안건)

2020년도 공공기  

경 실  평가 결과  

후속조치(안)

-평가기  

성설화에 

한 건의

-평가기  상설화에 

한 건의 

- LH 수사결과 확정

후 비 행 의 

성을 단 공운

 의결을 거쳐 해

당연도의 평가 결

과 수정, 성과  환

수 차후 회의에서 

논의 

’21.7.2

(9차)

(보고)

- LH 신방안 

후속조치 계획

(안건) 인사안건 19건

*LH 조직, 

기능조정

(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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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주요 안건

(1∼135호 안건)

기능 

조직개편

착안사항 

결과, 조치사항 비고

’21.7.29

(10차)

(보고)

-공공기  안 리등

심사 결과  제도 

개선방안

-공공기  경 평가제

도 개편방안( 간보고)

- LH 신방안 과제별 

진행상황 

-공공기  임원 인사 

련 보고 

(안건)

-공공기 의 신에 

한 지침 개정

- 2021년도 공공기  고

객만족도 조사 기본계

획(안) 

-인사안건 9건

*LH 

신방안 

과제별 

진행상황 

보고

-공공기  사내 출

제도 개선. 과정상 

종사자들의 수용성 

제고

-고객만족도 조사에 

청렴도(용어 수정

보완) 추가 반

-안 리등 제 심

사결과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

도록 보완

’21.8. 26

(11차)

(보고)

- 2021년 공공기  안

리등 제 심사결과 

 후속조치

- 2021∼2025년 공공기

 장기 재무 리계

획 주요 내용

(안건) 인사안건 10건

○ ’21.7.2 제9차 공운 는 LH 조직․기능조정(안)에 한 보고건이, 

7.29 제10차에서는 LH 신방안 과제별 진행상황이 보고됨. 실질

으로 공운 가 구체 인 안건을 마련하여 의결하는 형식이 아닌 기

, 부처, 기재부가 마련한 안을 추인, 보고받는 방식이었음. ｢공운

법｣ 제14조에 따르면 공운 는 공공기 이 수행하는 기능의 정성 

검 심의․의결권한이 있으며, 기재부장 이 필요하다고 단하는 

경우 부처의 원활한 계획집행을 한 필요조치를 심의․의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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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 평가제도상의 기능조정 평가 

경 평가제도상의 기능조정과 직  련 있는 지표는 경 략  리

더십의 ‘경 개선’ 지표다. 기능조정과 련 있는 지표는 경 략  리

더십의 ‘ 략기획’ 지표, ‘조직․인사․재무 리’ 지표, 보수  복리후생 

리  ‘노사 계’ 지표, 신과 소통의 ‘ 신노력  성과’ 지표다.

‘경 개선’ 지표는 ‘기 의 기능조정․신규사업 발굴  경 개선 계획 

수립․시행 실  등 경 효율성 제고를 한 기 의 노력과 성과’로 정의

되어 있다. 이를 평가하기 해 <표 2-47>과 같은 3개의 세부평가내용

으로 평가한다(기획재정부, 2020). 이 지표는 공기업 유형에 속하는 기

에는 의미가 있으나, 정부기  유형에 속하는 기 에는 실성이 약한 

지표이다. 부분의 기 이 주무부처의 장기 정책방향에 연동해 장

기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맞춰 산  투자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

이다. 공기업과 달리 정부기  부분은 재정 지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

문에, 기  본업  특성에 맞지 않는 사업을 독자 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쇠퇴하는 기능과 사업을 정비하는 것도 주무부

처의 결정에 의존한다. 주무부처의 정책이 자주 변동되어 장기 으로 

사업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자체가 불가능한 기 이 많기 때문이다(최은

석, 2021).

련된 지표의 세부평가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경

리

경 략과 

리더십

경 개선

(비계량)

① 환경변화의 분석  측을 통해 기능조정(쇠

퇴하는 기능․사업 정비 등)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한 신 노력과 성과

② 경 평가  컨설  결과 등에 따른 경 개선 

계획 수립과 이를 이행하기 한 노력과 성과

③ 업무 로세스 신과( 차 간소화 등) 등을 

통한 경 효율화 노력과 성과

잔략기획

(비계량)

① 기 의 설립목 에 부합하는 비 과 국민․근

로자 생명 안  등 핵심가치 설정을 한 노력

과 성과

<표 2-47> 경 개선 지표 세부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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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리

조직․인사

․재무 리

② 경 목표 설정과 경 략 수립  이를 실행

하기 한 노력과 성과

 - 효율성과 사회  가치의 균형, 핵심업무와의 

연계성, 국정과제 반  여부 등 확인

조직․인사

(비계량)

① 경 략과 연계된 조직  인 자원 운용계획 

수립을 한 노력과 성과

② 핵심 업무를 고려한 단 조직의 역할과 책임 

설정  한 인력 배분을 한 노력과 성과

   * 재배치계획 수립 여부  정성, 추진실  등

③출연․출자기 의 설립목  달성과 경 성과 

확보를 한 노력과 성과

   * 출연․출자 시 정부 사  의 등 정 차 

수 여부, 출자회사 진단에 따른 개선․구

조조정 노력  성과

④구성원의 역량을 지속 으로 개발․향상시키기 

한 노력과 성과

⑤합리 인 조직․개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을 

한 노력과 성과

⑥인력운 의 문성 제고 노력과 성과

   * 기  특성에 따른 개방형계약직제  문직

제 운 , 인사교류제도  특별승진제도의 

근거규정 마련 등 제도 기반 구축, 순환보직 

원칙 수립 등

재무 산 

운 ․성과

-재무 산

리

(계량)

①재무 산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부채비율, 이

자 보상비율 등의 지표 에서 각 기 의 경

상황을 고려하여 설정

②세부평가지표 시

   * 부채비율 = 부채/자본

   * 이자보상비율 = 업이익/ 융비용

재무 산

리

(비계량)

① 장기 기  리  운 기반 구축․실행 노력

과 피드백 활동이 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지속가능하고 건 한 기 리  운 기반 

구축 노력 등

   - 미래 험 측  응의 정성

   - 합리  유동성 리

②합리 이고 효율 인 산의 편성과 집행을 

한 노력과 성과는 한가?

   - 합리  산편성 노력과 성과

<표 2-47>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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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리

조직․인사

․재무 리

   - 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노력과 성과

   - 산의 합리  사용

   - 공정한 계약체결을 한 계약형태 개선 노

력과 성과 등

③원가  경비 감 등 산 감을 한 노력  

성과는 한가?

장기 

재무 리

계획 

이행실

(계량) :

제출 

해당기

① 장기 재무 리계획의 정성과 이를 실행하

기 한 노력과 성과

   * 장기 재무 리계획에 투자계획이 반 된 

기 은 경제활력 제고, 신성장 등 장기 

투자계획의 정성  이행노력 확인

② 재무구조의 안정성  건 성 유지를 한 기

의 노력과 성과

   - 미래 험 측  응, 부채  유동성 

리, 효율  자산운용, 재무구조개선 계획의 

정성  이행노력

   - [구분회계 도입기 ] 사업단 별 성과분석 

등 구분회계 정착  활용을 한 노력과 

성과

   - 정부출자기 의 경우, 한 수 의 배당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③ 사업선정의 타당성 확보( 비타당성 조사 등)

를 통한 합리 인 산편성  집행을 한 노

력과 성과

④ 재무 리기 의 부채감축을 한 노력과 

성과

   - 부채감축을 한 세부 실행계획의 정성과 

이행 노력

   - 부채감축을 한 조직, 제도, 모니터링 체계 

운  노력  성과

   - 자본 확충  융부채 감축 노력과 성과

   - 정부 제시 구조조정 이행 노력과 성과

   - 자산매각 활성화를 한 노력  성과

⑤ 원가  경비 감 등 산 감을 한 노력과 

성과

<표 2-47>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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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리

보수  

복리후생 

리

노사 계

(비계량)

① 노사간 의체계 구축과 실질  운  등이 상

호 력과 참여에 기반하여 합리 이고 법하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② 노사간의 공감  형성을 한 의사소통과 노사 

계 리 역량 강화를 한 노력과 성과

③ 노사 의를 통한 근로조건의 실질  향상과 구

체  성과

신과 

소통

신노력 

 

성과- 신

계획

(비계량)

① 신목표가 기 의 비 ․ 략체계와 잘 부합

하고 신 략과 과제가 신목표 달성에 기

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② 기 의 신을 발하기 한 기 장의 노력과 

성과

③ 신추진조직 구축, 신활동에 한 한 

보상체계 마련, 구성원의 신역량 강화를 

한 노력과 성과

④ 내외 신네트워크 구축, 신 아이디어나 

우수과제를 구성원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한 노력과 성과

신노력 

 

성과-국민

소통

(계량)

① 이해 계자  국민 소통 채 을 제도 으로 

구축․운 하기 한 노력과 성과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정보  데이터 공유

로 국민 참여 기반 강화

② 국민 참여와 소통이 기 의 운 에 실질 으로 

반 되는 여부 등 소통의 성과와 환류를 한 

노력과 성과

   * 국민제안, 아이디어 등을 활용한 장 심

의 국민 서비스 신 등

③ 국민 정보공개 확  등 투명성 제고를 한 

노력과 성과

   * 공공기  운  웹사이트  국민 홍보 콘

텐츠의 운 검( , 웹사이트 독도․동해표

기 오류 검 등)

   * 경 고시 우수공시기  등 지정

   *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행안부)

④ 규제 신(포  네거티  규제 등)  극행

정 등을 통한 공공서비스 신 노력과 성과

<표 2-47>의 계속

자료:기획재정부(2020. 12), 2021년도 공공기  경 평가편람(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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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기획 지표는 기 이 설립목 에 부합하는 비 과 국민․근로자 생

명 안  등 핵심가치 설정을 한 노력과 성과, 경 목표 설정과 략수

립과 실행노력과 성과(효율성과 사회  가치의 균형, 핵심업무와의 연계

성, 국정과제 반  여부 등 확인)를 평가한다. 이는 기 의 ‘가치’배분, 국정

과제 반  등과 련하여 조직의 기능개편과 련 있는 지표로 단된다

(기획재정부, 2019). 

조직․인사․재무 리 지표는 반 으로 조직의 기능조정, 조직개편

과 연계되어 리되고 평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간 외부  충격에 

의한 구조조정의 문제 은 조직진단, 인사, 재무 리 측면에서 종합 으

로 진행되기보다는 격한 인 자원 감축, 기능축소 등을 외부 조직진단 

혹은 련부처의 안 마련 등으로 진행되었다. 상시  조직과 기능조정에 

한 검을 해서는 경 개선 지표와 통합 으로 연계되고 조정될 필

요가 있다. 

노사 계 지표는 상시  조직과 기능조정의 수용성 제고를 해 연계

하여 검하고 평가해야 하는 지표다. 신노력  성과지표는 앞으로는 

기능조정과 조직개편의 경우 국민의 수요, 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한 기

능과 조직개편의 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에서 상시  기능조정, 

조직개편을 한 시발 이고 종착역이다. 

7. 사업기능 평가의 연 과제 선행과제 병행과제 후속과제

가. 공공기  기능조정, 개 의 추진체계 명확화

공공기  개 의 주체가 모호하고, 그 추진체계도 불투명하다. 이를 명

확히 해야 한다. 늦었지만 지 이라도, 민간 문가․시민사회․언론 등

의 의견이 충분히 존 되고 반 되게끔 재정비해야 한다. 개 의 효과를 

숙의하고 홍보하여, 통령의 지원과 정책의지를 담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추진력도 붙고 책임 소재도 분명해진다.

재 공공기  개 은 종합 이고 정권 차원의 장기 인 공공부문 

리 청사진이 부족한 채, 기획재정부장 이 각 주무부처와 의해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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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책임이 완  분산되어 있다. 개 이 실

패하면 어느 구도 책임질 수 있는 체계가 아니다. 종합 인 디자인도, 

조정체계도 분명하지 않고, 로드맵도 치 하지 않다. 추진체계의 근본

인 재정립이 필요하다.

나. 범정부  정부 신체계와의 연계

반 인 정부 신체계와 연계하는 문제에 해서도 각별히 고민해 나

가야 한다. 앙부처는 반 인 신의 확산을 한 기제(조직, 인사, 

산상의 인센티 와 문화조성) 강화에 힘써야 하고 부분 국민에게 제공

되는 공공서비스의 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 의 지역, 장에서의 

국민수요 기반의 신과제, 공공서비스 발굴, 개선, 피드백의 역할을 해

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반 인 정부조직, 인사, 재정 측면에서의 개

방안 설계에 공공기 의 기능, 사업에 한 검토도 포함하여 종합 으

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정권  특정 부처 차원을 넘어서는 공공기  평

가 거버 스의 재설계에 들어갈 때이기도 하다. 차기정부 조직개편의 큰 

테두리에 앙부처, 지자체, 공공기 , 기타공공기 , 공직유 단체 등 공

역 체를 통합  진단을 통해 국민의 기 으로 다시 탄생하도록 해

야 할 것이다.

다. 기재부와 공공기 운 원회, 소 부처의 역할 제고

공공기 운 원회를 앞으로도 계속 공공기  개  기구로 활용하기 

해서는 원회의 구성과 운 부터 달라져야 할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실제 일방 으로 주도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 들어 

진행된 공공기 운 원회의 회의록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한 바, 특히 

공공기 의 기능 조직개편 문제와 련한 공운 의 역할에는 한계가 분

명하여 이에 한 별단의 책 강구가 시 하고 실하다. 

기존 조직이 아닌 새로운 조직을 구성한다면, 별도의 상설기구를 설치

하여 공공기  개 만을 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험에 비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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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기획재정부의 심 과업은 미시정책보다는 재정․경기․ 외정책 등 

거시경제 리 측면에 집 하는 경향이 있어, 공기업 개 은 우선순  면

에서 려왔다. 따라서 공기업과 공공부문의 개 을 담할 수 있는 조직

을 만들어, 련부처와 민간이 참여하여 련 안을 작성할 때부터 실 가

능하고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질 으로 

작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으면 한다. 공공기  경 평가를 하는 원래 

목 과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과 원칙의 재정립 한 요하다.

라. 상시 기능조정기구의 설계

상시 평가제도에 기능과 사업의 평가를 한 제조건으로, 경평 주요

사업 평가제도의 개편과, 상시 련 기구 설계가 필요하다.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각 부처 산하기 과 공기업, 정부기 을 포함한 기능 재조정 역

시 계속되어야 한다. 독립평가기구의 경우에도 이와 별도로 상시 기능조

정기구와 이를 연계, 조정하는 의기구가 있어야 한다. 장기간에 걸쳐 

기능 재조정을 해가는 해외사례도 참고해야 할 것이다. 

국정운 의 방향과 과제, 상  벨의 목표와 원칙, 각 공공 역 본연

의 업무 간에 불필요하거나 서로 상충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수시로 실

성 있게 수정해가는 일을 이러한 성격의 기구로 하여  수행할 여지를 

만드는 것 한 요할 것이다. 각 기  특성을 존 하는 경 평가 신 

반 인 정부업무 평가의 일부로 치부해버리고 마는 일, 국정과제가 과

도하고도 빈번하게 경 지표로 신설 수정되는 일, 경 평가 지표의 설정

과 용을 수직  톱다운 방식 일변도로 획일 이고 경직 으로 해나가

는 데서 비롯되는 경 효율성 해 같은 제반 문제 들의 개선에도 주력

해야 할 것이다. 

마. 공공부문 구조, 기능조정 과정의 변화 리 노력

공공부문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정책효과성 제고를 해서는 정책목표

(Goal)에만 집착한 정책결정보다 정책목표와 과정 리(Proces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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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균형을 유지하는 실 인 변화 리가 필요하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수동 인 수용태도로 인해 변

화비용(Transition Cost)은 높고 구조조정의 효과성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성희, 2011).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효과성 제고를 해서는 거창한 정책목표 수립보

다 공공기  내부 구성원들이 이러한 정책을 수용하고, 이를 실 할 능력

을 갖추며, 실제 실행에 옮기도록 하는 과정 리를 통해 조직 내부에서 

변화의 방향을 수용하고 실제 조직 효과성과 효율성 증 를 도모하는 것

이 더 요한 과제로 두되고 있다(이성희, 2011).

이를 해 리더십 구축, 직원 직업능력개발, 변화 동기부여형 인사 리, 

업무 로세스 재설계,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변화 응형 조직문화의 형

성 등 공공부문의 특성에 맞는 종합 인 변화 리가 더욱 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를 해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정책결정 방식의 개선과 략 인 변화 리 시스

템 도입, 변화 리 능력과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이성희, 

2011).

바. 국민 참여의 실질화와 신뢰 제고

국민참여의 폭과 깊이를 실질 으로 확 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특

히 공공기  평가에서 문기술성을 앞세워 국민 참여를 형식 으로 여

기는 경우들이 지 않다. 공공기  개 , 공공기  평가의 민주성과 투

명성의 측면에서 큰 해요인이다. 국민참여가 과감하고도 근본 인 사

회  합의까지 실효성 있게 도출할 수 있게끔 제반 비작업과 여건 마

련에 나서야 한다. 

공공기  개 에 한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한다.  정부의 개 과정을 

보면 공기업과 련된 부패와 비리 폭로 심의 문제 제기에 무 치 하

고 있다. 정부 심의 계획을 일방 으로 발표하고 나서 공기업에 이런

런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개 의 공감과 동력을 얻고자 한다면, 국민의 

냉소와 의혹과 불신은 사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국민이 참여하고 학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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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런 뜻에서 이제는 문가주의에서 벗어나 공공

기  개 에 한 홍보, 국민참여의 수 과 방법도 재고해야 할 것이다.

사. 조직내부 구성원의 수용성 제고 모색

공공기 의 사업, 기능조정에서 조직내부 구성원의 공감  형성, 동기

부여, 조직문화의 형성 등 수용성을 검할 필요가 많다. 이를 한 단계

별, 조직특성별 략, 방안, 시스템 검이 요하다 기  간 통폐합이나 

사업․기능 조정 같은 작스러운 구조조정은 조직원의 반발, 민 화에 

한 국민  우려, 이미 조성되어 있는 이익생태계 내에서 치열한 사회  

정치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  어느 공공기 의 경우, 국정과제 

등이 반 되어 생겨난 조직(일자리창출과, 미세먼지감축과) 등을 계속 없

애지 못하고 있다. 인력을 빼내기도 힘든 상황에서 장 인원을 빼서 본

부의 과 단  부서를 만들면 장의 상황은 더욱 열악해진다. 노사 력 

속에 자율 이고 상시 인 사업 기능 조정의 기반과 문화를 형성해가야 

할 것이다. 

평가제도와 그 운 에서 정치  독립성․ 립성․일 성을 제고하는 

일, 특정 정권의 국정철학을 반 한다 할지라도 그 범 , 방법, 기  등의 

설정에서 엄 성을 갖추는 일 등은 바로 이같은 피평가기  구성원의 수

용성 나아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 매년 주기로 짧은 기간에 진행되는 

공공기  평가의 문기술성 보완과 일률 인 서열화에 따르는 문제  

개선 역시, 같은 맥락에서 서둘러 추진해야 할 과제다. 공공기  운 의 

효과성 제고를 해서는 정책과 제도에 한 공공기  구성원들의 신뢰

가 요한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지 들에도 더욱 유념해야 할 것

이다(박한  외, 2018).

2007년 제정된 ｢공공기  운 에 한 법률｣에 따라 운 된 다양한 

공공기  리제도와 정책이 법률 제정취지와 같이 자율경 과 책임경  

제고에 기여하 는지 검하고, 개선과제를 모색할 필요도 있다. 공공기

 리제도  정책이 통제의 수단이 아니라 기 의 효율  운 을 지

원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제도운  방식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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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ormational) 신이 필요하다(박한 ․하세정, 2018).

아. 근본 인 공공기  개 의 기반 구축

공공기 의 사업, 기능조정과 연 되는 공공기  개 에서, 공기업에 

한 감추어진 보조 의 엄청난 규모나 정부 정책사업의 비용을 하나하

나 밝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21년도 주요 공기업 15곳이 총 6조 7천

억 원의 자를 낼 것으로 망된다며, 동아일보는 9월 13일자에서 한

과 6개 발  자회사가 4조 원, 한국철도공사가 2조 원에 이르는 손실을 

낼 것으로 상된다고 보도하 다. 네트워크 산업의 경우, 국민의 세 으

로 교차보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개  작업으로 분명해질 것이다. 공  

융기 의 민 화 논의로, 정책 융 운용에 소요되는 사회  비용의 규

모가 드러날 것이다. 각 공기업의 수익을 보 하기 해 정부가 감세 혹

은 독  수익사업 인허가 같은 규제완화 수단을 동원하여 다양한 지원

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 질 것이다.

이러한 여러 요소들은 국민이 내는 세 의 증 를 래한다. , 국가

채무 증 와 연결되어, 우리 경제의 최후 보루인 재정건 성을 할 수 

있다. 정부가 재정지표 측면에서 공기업에 얼마만큼 재원을 감당하고 부

담할 수 있는지 면 하게 살펴본다면, 공공기  개 의 매우 요한 효과

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공공기 의 비리 때문에 개 이 필요하기도 

하겠으나, 그에 한 보조 , 즉 숨겨진 자 문제를 해결하기 해 공기

업을 개 해야 한다는 오랜 지 에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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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경 평가제도 유형별 사례연구

제1  서 론

공공기  경 평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공공기 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해 경 평가제도를 이론   실천 으로 검토하는 연구가 집 으로 

이루어졌다. 앙집 인 공공기  경 평가는 해외에 유사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존 연구는 경 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일부 해외

사례에 한 분석과 국내 경 평가제도의 실천  함의를 심으로 주로 

검토되었다. 특히, 경 평가의 지표  평가항목의 정성을 심으로 공

공기  경 평가의 개선방향에 한 논의가 미시  차원에서 주된 연구

주제로 설정되어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공공기 의 사회  역할과 기능에 한 거시

이고 구조 인 평가  개선방향에 한 논의를 통해 공공기  경 평가

제도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  경 평

가의 역할과 기능, 공공기  경 평가의 범 와 상, 공공기  경 평가

의 구조 등 거시 인 측면에서 공공기  경 평가제도를 면 으로 재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표 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효율성의 에 

치 되어 있는 공공기  리를 공공성을 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의 환이 담겨져 있다.

공공성 담론을 심으로 공공기  경 평가가 공공기 의 사회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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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성 확보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필요성  이에 부

합하는 새로운 평가방식의 모색은 결국 공공기 의 성격과 의미, 사회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한 련이 있다.

더구나 공공기  경 평가가 정부 정책, 특히 국정과제 수행을 한 

도구로 활용되는 경향이 지속 으로 나타나고 있어, 공공기 의 독립성

과 공공기  경 평가의 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는 공공기 의 

사회  역할과 공공성 확보의 차원에서 요한 쟁 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에서 수행할 수 없는 사회  기능은 거시 이고 장기 으로 수행되

어야 할 공공기 의 사회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평가에 의해 공

공기 의 독립성이 흔들리고, 사회  역할과 기능의 수행에 부정  향

을 미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이론 이고 실용 인 미시  제도개선의 

틀을 넘어, 공공기  내 경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담당자들을 상

으로 공공기  경 평가제도에 한 장의 목소리를 조사하고, 정리함

으로써, 재의 경 평가제도가 공공기  경 리에 미치는 향을 거

시 이고 구조 인 차원에서 악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기존의 경

평가연구가 경 평가의 제도  구조, 평가지표, 평가과정  평가의 효

율성 등에 을 맞추었다면, 이 연구는 경 평가의 기능과 역할, 공공

기  경 리에 미치는 향 등을 실증 인 조사연구를 통해 악하고, 

이를 토 로 경 평가제도의 구조  문제 을 악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 연구는 본격 인 공공기  경 평가제도의 개선 는 개편방안을 

제시하기 한 사  연구로서, 실무담당자들의 공공기  경 평가제도

에 한 인식과 평가, 공공기  경 평가제도가 공공기  경 리에 미

치는 실질  향  효과 등을 악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따라

서 공공기  경 평가에 한 실무담당자에 한 심층면 조사를 통해 

공공기  경 평가에 한 다양한 장의 목소리를 조사  정리할 수 

있도록 연구내용을 설정하 다.

경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 의 실무담당자에 한 심층면 조

사는 크게 4가지 역으로 구분하여 실시되었다. 4가지 역은 효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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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객 성  효과성 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효용성 역은 경 평가제도의 필요성을 목 과 기능의 측면에서 검토

하기 한 것이다. 공공기 의 존재 이유가 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성에 기 하고 있기 때문에, 경 평가제도가 공공기 의 공공성 확보에 

미치는 실질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공기 은 독립성과 자율성에 

기 해 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  기 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 다면, 

공공기  경 평가제도는 공공기 의 독립성과 자율성, 그리고 더 나아

가 공공기 의 독립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고 있을까? 공공기  경 평

가 업무 담당자들의 에서 경 평가제도가 공공기  경 리의 개선

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최종 으로 공공기 의 공공성 확보와 공  서

비스의 질 제고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공공기  경 리에 한 정치  

통제로 받아들여지고, 이로 인해 오히려 공  서비스의 안정 인 제공과 

공  서비스의 질 제고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지가 주된 검토의 상

이 될 것이다. 보다 실천 으로는 경 평가의 결과가 공공기 의 경

리시스템 내부에 환류되고, 기  운 의 실질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하

는지를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재 용되고 있는 공공기  경 평가제도의 효율성 문제

를 살펴본다. 공공기  경 평가제도는 유형별로 일부 평가기 과 평가

지표를 달리하고 있지만, 기본 인 평가도구는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공공기 의 유형과 활동 역, 활동방식의 차이에도 불

구하고, 사실상 단일한 형태의 평가도구를 모든 공공기 에 용하는 것

이 얼마나 효율 인 것인지를 검토한다. 효율성에 한 검토는 경 평가

제도의 범 , 경 리 평가와 사업평가의 계, 더 나아가 경 평가제도 

외에 다양한 정부기 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유사 평가제도  감독제도

와의 복성 등 평가제도의 정성이 주된 검토의 상으로 설정된다.

공공기  경 평가제도의 객 성은 평가의 공정성에 한 것이다. 평

가의 공정성은 피평가기 의 평가 결과의 수용성과 직 인 계가 있

다. 한 평가의 공정성은 최종 으로 평가 결과의 환류  경 리 개

선이라는 효과성과도 연 되어 있다. 평가의 객 성은 주로 경 평가제

도의 평가집단군 유형의 분류 정성, 경 평가단의 문성, 평가지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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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무와의 련성 등의 측면에서 다루어진다. 한 소  정책지표라

고 할 수 있는 일반 인 공공기  경 리의 범주와는 무 하지만, 정권

이 바뀔 때마다 새롭게 제시되는 정치  지표도 평가의 공정성의 일부로 

다루어진다.

마지막으로 공공기  경 평가제도의 효과성은 경 평가제도가 주된 

평가 상인 공공기 의 경 리  사업 리에 미치는 결과  성과의 

문제이다. 공공기  경 평가는 경 리  사업 리를 주된 평가 상

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경 평가를 통해 경 리  사업 리의 개선을 

목 으로 하고 있다. 그 다면 경 평가제도의 실시는 공공기 의 경

리  사업 리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제도의 효과성이 있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공공기  경 평가제도의 효과성은 공공기 의 경 리  

사업 리 개선 효과, 경 평가 결과가 공공기  내부에서 환류되는 구조, 

마지막으로 공공기 의 공공성에 미친 효과를 으로 살펴본다.

제2  심층집단면  개요

이 연구는 공공기  장 실무담당자의 공공기  경 평가에 한 인

식을 조사함으로써, 재의 공공기  경 평가제도가 갖고 있는 거시

이고 구조 인 문제 을 악하는 것으로 목 으로 하고 있다. 이를 

해, 주된 연구방법으로는 심층집단면 (FGI)기법을 활용한다.

심층집단면 은 공공기  경 평가 유형별로 3～5개 기 을 심층집단

면 의 상기 으로 선정하고, 해당 공공기 의 경 평가 담당자를 

상으로 집단면 을 실시하 다. 

재 공공기  경 평가는 공기업형과 정부기 으로 구분되고, 공

기업형은 공기업 1형과 공기업 2형, 정부기 은 탁집행형, 기 리

형, 강소형 등 5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어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심층집단

면 도 2021년 실시된 경 평가제도의 5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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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상 FGI 상

공기업

(36)

공기업1

(10)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

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

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

주택공사

A1

A2

공기업2

(26)

강원랜드(주), 그랜드코리아 (주), 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 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

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

국 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 (주), 한국남부발

(주), 한국동서발 (주), 한국마사회, 한국방송 고

진흥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서부발 (주), 한국수

력원자력(주), 한국 력기술(주), 한국조폐공사, 한

국 부발 (주), 한 KDN(주), 한 KPS(주), 해양

환경공단

B1

B2

B3

B4

B5

정부

기

(95)

기

리

(12)

공무원연 공단, 국민연 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 , 사립학교교직원연

공단, 신용보증기 , 보험공사, 소벤처기업진

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 리공사, 한국

주택 융공사

C1

C2

C3

C4

탁

집행

(4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토안 리원, 

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우체국 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축

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 공사, 한국고용정보

원, 한국 공사, 한국교통안 공단, 한국국제 력

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

국농어 공사, 한국방송통신 진흥원, 한국보훈

복지의료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 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 리원, 한국소비자원, 

D1

D2

D3

D4

<표 3-1> 심층집단면  상 기

2021년 실시된 경 평가 상 공공기  목록과 심층집단면  상으

로 선정된 기 은 아래의 <표 3-1>과 같다. 선정된 기 에서 재 경

평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를 심층집단면 의 참여자로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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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상 FGI 상

한국승강기안 공단, 한국에 지공단, 한국연구재

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

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 기안 공사, 한

국 력거래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해양

교통안 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강소형

(41)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

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독립기념 , 시청자미디어재

단, 아시아문화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재단법인 

한건설기계안 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건강가정

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

국 해 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기상산

업기술원, 

E1

E2

E3

E4

<표 3-1>의 계속

자료: 자 작성.

심층집단면 은 2021년 8월 20일에서 2021년 10월 10일 사이에 실시되

었으며, 코로나로 인해 면면 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공공기  사정에 

의해 부분 으로 온라인면 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심층집단면 은 개별 공공기  섭외 후 체크리스트를 사 에 제공함으

로써 심층집단면  참여자가 사 에 충분히 면 내용을 숙지하고, 련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사  제공한 체크리스트를 토 로 반

구조화된 면 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사 에 제공된 심층집단면  체크

리스트의 내용은 <표 3-2>와 같다. 심층집단면  체크리스트는 앞에서 

제시된 효용성, 효율성, 객 성  효과성의 기 에 맞게 구성되었다. 심

층집단면 에 참여한 공공기 의 경 평가 담당 인력  산 등 기본 

황, 경 평가의 목 과 기능에 한 인식, 경 평가에 한 기 별 

응방식, 평가 결과에 한 인식, 제도개선에 한 인식 등 크게 5개의 

역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기존 연구에서 주로 제시된 경 평가

제도의 문제 과 내부 연구진 회의를 통해 선정되었다.

총 5차례에 걸쳐 실시된 심층집단면  상자는 아래와 같으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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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의 인용은 익명 참여자에게 부여된 번호로 표시하 다. 공공기

 유형별로 공기업1형(A), 공기업2형(B), 기 리형(C), 탁집행형(D), 

강소형(E)로 알 벳을 부여하 고, 각 유형별 참여자에게는 숫자를 부여

하 다.

역 면 주제

조직  산
-경 평가담당 부서  담당자 수

-경 평가 련 산 규모

경 평가의 

목 과 기능

- 리 vs 통제에 한 기  담당자의 인식

-경 평가를 경 리에 반 하는 정도  반 내용

-경 평가와 기 운   리의 연계 정도

-경 평가 결과가 차년도 기 운   리에 환류되는 정도  

방식

-경 평가를 통해 체감되는 기 운   리의 개선 정도

경 평가

과정  차

기 별 응

-평가유형 구분의 타당성

-평가범주의 정성:경 리 & 주요사업

-정책지표(일자리창출  사회  가치 등)에 한 인식

-정책지표의 수용과 활용 

-평가 비:내부/외부, 비인력  비용, 비의 효과성

-평가과정의 공정성과 객 성

-행정부담:자료제출, 평가기간

-경 평가 외의 기  입장에서 요한 외부  내부 평가제도

-감사원평가, 주무부처의 역할

평가 결과

-객 성, 공정성, 수용성

-평가 결과의 조직 내 환류체계의 존재  작동방식

-평가 결과의 반  정도  실질  효과(경 리  주요사업 

역별)

-평가 결과에 한 내부  응  차년도 비과정

제도 개선

-경 평가제도의 장   문제

-경 평가제도가 기 의 공공성 확보(방만경  등)에 미치는 향

-경 평가제도의 개선 방향  개선

<표 3-2> FGI 체크리스트

자료: 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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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 유형 면 실시일

A1
공기업1

2021.09.09

A2 2021.09.09

B1

공기업2

2021.09.13

B2 2021.09.13

B3 2021.09.13

B4 2021.09.13

B5 2021.09.13

C1

기 리형

2021.10.08

C2 2021.10.08

C3 2021.09.09

D1

탁집행형

2021.10.05

D2 2021.10.05

D3 2021.10.05

E1

강소형

2021.08.20

E2 2021.08.20

E3 2021.08.20

E4 2021.08.20

<표 3-3> 심층집단면  참여자

자료: 자 작성.

제3  경 평가제도의 목 과 기능에 한 인식

기획재정부의 경 평가편람에 따르면, 경 평가는 공공기 의 자율  

책임경 체계 확립을 한 목 으로 실시하는 평가제도이며, 공공기 의 

공공성  경 효율성을 높이고, 경 개선에 한 문 컨설 을 제공함

으로써 국민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경 평가제도의 목 은 공공기 의 경 개선을 한 문컨설

을 제공함으로써 자율  책임경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공공기 의 경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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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서 실시되고 있는 경 평가제도가 이러한 목 과 기능을 수행하

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해, 경 평가제도의 목 과 기능에 한 경 평

가 업무 담당자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1. 규범  목 과 실  목 의 괴리

경 평가의 규범  목 에 한 동의  필요성에 한 공감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규범  목 이 실에서는 제 로 작

동하지 않는다는 실  작동성과 공공기 에 한 정치   정책  통

제라는 실  목 과 규범  목  사이의 괴리에 한 지 이 많았다.

이러한 실에 한 진단에 있어서는 개별 기 의 상황에 따라 다른 

요인이 지 되고 있다. 평가주기의 단기성, 서열화 평가방식, 컨설  목

이 아닌 획일  평가 등 경 평가제도가 제 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에 

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경 평가제도는 어차피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 정책의 동력을 확보

하기 한 한 가지 수단  성격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에서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과제를 설정했을 때 그 과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보조  동력을 확보하기 한 것이 공공기  경 평가제

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A2). 

“정부 정책을 공공기 이 호흡을 맞춰서 같은 방향성을 지향하는 그런 

견인책으로서의 기능은 충분히 있다라는 데 공감을 해요 ... 가치로만 생

각을 하면 충분하게 가치 있고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단년도 평가들

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리고 기  유형의 특성상 충분하게 모든 이행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들이 오히려 좀 정확한 성과나 실 을 내는 데 

장애 요인이 되지 않나” (E3).

“서열을 세워서 성과 을 주기 한 평가가 아니라 그리고 희 ｢공운

법｣에서 이야기하는 바에 따르면 정말 국민 서비스를 잘하게 컨설 하

는 기능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는 무 모든 거를 경 평가 하나

로 풀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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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 평가의 기능성에 해서는 경 리 역과 사업 역에 해 

상반된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사업 역에 있어서는 평가를 통한 경 효

율성의 달성이라는 목 이 나름 로 의미 있지만, 경 리 역에 한 

평가는 경 평가의 원목 과 달리 공공기 에 한 통제  성격을 강하

게 갖고 있다는 의견을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주요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선을 유도하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 경 리는 완  다릅니다. 경 리는 통제인 것 같아요 ... 경 평가

가 통제 수단이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기재부한테 “우리 이거 하나 덜어 

줘”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아니면 경평에 집어넣을 거야” 이런 식으로 약

간 좀 으름장 놓는 식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E4). 

앞에서 언 한 공공기 을  세우는 서열화 평가, 획일  평가 등의 

비  인식은 주로 경 리 역에 집 되고 있다. 공공부문의 고유업

무 역에 해당되는 사업에 한 평가는 사업개선을 통한 민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일정한 정도로 기여하는 바가 있지만, 경 리평가는 경

리개선을 한 컨설  효과라는 애 의 목 이 사라지고, 공공기

에 한 서열화와 통제에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 의 경 평가제도가 그런 구성원, 즉 그 향을 받는 공공기  직

원들로 하여  정말 일을 잘해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동기 부여를 발

생하게끔 하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조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평가 에서 보면, 사실 공공기 의 경 평가 목 이 ... 에 있는 기

하고 같은 선상에서 라인을 세우려고 하는 이 노력이 그걸로 얻고자 하는 

건 뭔가 ... 더 힘들어하는 거는 희 경 리 쪽에 한, 그러니까 일반

으로 그거를 다 같은 잣 로만 보려고 하는 그 시각 자체가 ...” (E1). 

“경 평가가, ... 서열을 두기 한 그러니까 성과 을 한 뭐 아니면 

어떤 경  부진 기 을 가려내기 한 기능인 건지 컨설  기능을 할 건

지가 지  뒤섞여 있다라고 말 을 드렸는데요. 정말 잘 성장하게 지원하

고 자율경 을 이야기한다면, 평가가 아니라 주요 사업에 한 컨설 은 

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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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 평가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경 평가의 효과와 향력에 해서 공공기 의 담당자들은 다양한 

으로 근하고 있다. 경 평가에 한 이들의 평가를 간략히 살펴보고, 

재 경 평가가 공공기 에 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경 평가

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가. 경 평가제도의 순기능: 리와 컨설

경 평가가 공공기 에 해 순기능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입장은 크

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공공기 의 사업과 정부 정책

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공공기 의 공  책임을 강화하고, 기  고유

의 목 을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는 입장이다.

“사실 경 진이 바 면 그 회사의 목표라든지 분 기가 굉장히 많이 바

는데, 경평 제도에서 주어지는 기본 인 목표가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상쇄해주기 때문에 그 해당 고유 기 의 목 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이

행할 수 있게 해주는 순기능 인 부분이 있다” (B1).

“제가 경 평가 담당이다 보니까 직원들에게 “경평을 왜 하냐.”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제 개인 으로는 정부에서 하고자 하

는 방향을 해서 공공기 이 있고, 그 공공기 이 잘하고 있는지 체크하

는 순기능이 더 크다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경평 제도가 없다고 하면, 정

부가 원하는 방향 로 과연 희가 했을까에 한 부분을 자문해 보면, 굉

장히 많은 부분에서 미달성 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공통 인 

정부의 잣 가 있고, 그 잣 의 방향으로 공공기 을 가이드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런 게 없고 모든 걸 다 자유시장에 맡긴다고 

하면, 공공기 이라는 타이틀에서 오는 책임을 놓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공공기 으로서 가져야 되는 공통 분모 인 부분들은 경평 제도나 

여타 정부의 제도를 통해서라도 보완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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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공공기 의 사업 수행에 한 평가와 반성의 기회를 제공함

으로써, 공공기 의 성과 개선에 기여한다는 입장이다. 내부평가가 갖는 

단 을 외부평가인 경 평가제도가 보완해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밖의 변화에 좀 둔감하고, 희 문성에 좀 매몰되는 그런 면이 있었

는데. 평가다운 평가가, 특히 기재부 평가 그 에 어떤 외부 자극으로 작

용을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 굳이 지  사항이 나오지 

않으면 개선되지 않았을 그런 포인트들이 분명히 시스템이나, 회사 시스

템이나 로세스상에 개선을 하게 만드는” (B2).

“ 은 직원들은 경평 이야기하면 사실은 질색을 합니다. “경평 잘 받

자.” 하면 “안 받아도 되니까 자기를 괴롭히지 말아라.” 하는 게 요새 추

세인데요. 하지만 는 경 평가에서 PDCA 에서 일을 한다는 게 굉

장히 요하다고 생각해요.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가 어떤 거를 목표로 잡

고, 그리고 활동하고, 이거를 다시 환류해서 반성하고, 내년에 해야, 경 이

라는 게 발 되고 공공기 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요. 이런 에서 는 경평이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D3).

세 번째로는 공공기 의 성과 지표를 구체화하고 가시화함으로써, 공

공기 의 목표 설정에 도움이 되는 한편 공공기 에 한 국민들의 이해

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입장이다. 개별 기 단 의 평가와 달리 동일한 

기 에 의한 비교평가가 갖는 장 이 주로 언 되고 있다. 

“ 에는 어떤 경 개선의 필요성을 그 게 많이 느끼지 못하다가 공기

업으로 되면서 좀 기존에 있는 공기업들, 큰 기 이랑 경쟁을 하려다 보니 

어떤 강제 인, 훨씬 강제 인 경 개선, 이런 거는 는 순기능이라고 

니다. 어  보면 경평 업무는 분명히 있지만, 어떤 기존에 먼  앞서서 달

려 나가는 그런 기 들을 따라잡기 해서 노력하기 한 강제 인 어떤 

순기능이 있다라고 보고요” (B5).

“주요 사업 성과에 한 계량 인 목표치나 지표들이 굉장히 잘 다듬어

지는 것 같습니다. 주요 사업에 한 성과 지표를 좀 더 구체화하고 국민

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도화된다는 측면에서는 경평이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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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거 같아요. 사실 희가 성과 지표의 수 이나 성과 목표치에 해

서 면 하게 분석하거나 검토하는 게 거의 없는데, 외부 에서 한번 걸

러주고 과제를 선정한다는 에서 좋은 제도인 거죠.” (D1).

나. 경 평가제도의 역기능: 장과의 괴리․동원․통제

의 정  평가와는 달리 경 평가의 유효성에 한 의문을 제기하

는 입장들도 존재한다. 첫 번째로, 경 평가가 과거에는 정  효과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 그러한 효과성을 잃어가

고 있다는 비 이다. 즉 제도로서의 역사  시효성이 만료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결과 으로 재의 경 평가는 기 의 고유업무의 개선과 무

하게 평가를 한 평가로 존재한다고 지 되고 있다.

“ 희 기 한테 딱히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한 뭔가 추가 인 업

무, 시간, 산. 이런 것들 계속 쓰게 되는 거죠. ... 다른 기 들이랑 등

상의 경쟁을 하려면  일의 범 가 무 넓어지면서 본업 간에 멀어지

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기  입장에서는 1년 내내 사실상은 

본업과 조  거리가 있는 그런 새로운 활동들에 어느 정도 자원이 계속해

서 투입되고 있고.  평가 결과로서도 그런 것들에서 의미 있는 희 경

에 한 개선 은 찾거나 반 하기는 조  힘든 것 같습니다.” (B2).

“솔직히 말 드리자면 후자에 가깝죠. 경 평가가 역사 으로는 꽤 오

래 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에는 공공기 이 방만 경 이라든가 “좀 개

선을 해라.” 이 게 지 을 받는 게 있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매년 그

게 반 되다 보면 그게 쌓이고 쌓여 가지고 장기 으로 봤을 때 많은 부

분이 변화가 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미 크리티컬한 부분은 과거

에 많이 개선이 고, 최근 같은 경우는 무 지엽 인 부분이 지 되고 

있다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 그래도 어느 정도 있기는 있지

만, 과거처럼 그 게 정말 크리티컬한 부분은 지 될 만한 게 있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C1). 

두 번째로, 서로 성격이 상이한 공공기 들에 해 획일화된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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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함으로 인해, 개별 기 들에 해 정확한 성과 측정이 어렵다는 지

이다. 더구나 반복되어 지 되는 바이지만, 경 평가의 상  내용과 

공공기 의 고유업무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주장이 다수 담당자에게서 

제기되고 있다.

“평가가 어떤 그 반에 있는 어떤 그 업무, 정책을 수행하기 한 어떤 

수단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 그 기 의 고유업무와는 (무

하게), 어떤 일률 인 기 에서 실 되는 것들이 있죠.” (B5).

“지 의 경평은 무 획일화되어 있어서, 사실 평가받는 기 들 입장에

서는 자기들이 한 성과를 인정을 못 받는 형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D2).

세 번째로, 경 평가 평가 원들의 문성과 객 성이 안정 으로 담

보되지 않음에 따라, 평가가 공공기 의 업무 개선에 실질 인 도움이 되

지 않는다는 지 이다. 이러한 지 은 경 평가의 주요 목   하나인 

컨설  기능이 제 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근데 요즘에 경쟁도 워낙 심해지고. 성과를 경쟁하는 게 아니고, 경평 

보고서를 잘 쓰기 한 경쟁을 많이 하니까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B1). 

“경 평가 지 사항 에서는 이거는 당연히 해야겠다라는 것도 있는 

반면에, 경 평가제도 자체가 평가 원이 기 의 모든 부분에 해 특히 

주요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 의 모든 사업을 다 알고 통찰하고 계시지는 

않으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지 을 받았는데, 를 들어 년도에 지

을 받았던 사항에서 지속 으로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데 평가 원이 바

셔서 그 사업에 해서 이  지 사항이랑 반 로 다시 지 을 하시면 어

떻게 하라는 거냐 싶을 때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사실 그 사업 부서라

든가 련 지표를 담당하는 주  부서들 입장에서는 좀 난처하긴 한 것 

같습니다.” (C2).

“ 희들은 사실 다른 공공기 들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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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요. 를 들면, ‘이 게 개선하면 이런 걸 따라잡을 수 있다’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야 캐치업이 되는데, 지 은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런게 잘못

다고만 하니까요. 희는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걸 여쭤보

고 싶은 건데, 그런 게 아쉽죠. 평가 원들께서 트 드도 알려주고, ‘이런 

부분에서 이쪽으로 용을 하면 나아질 거다’ 이 게 해주시면 도움이 많

이 될 거 같아요.” (D2).

네 번째로, 경 평가의 획일화된 지표는 공공기 의 자율성 증진에 역

행하는 효과를 주고 있는 것으로 지 되고 있다. 최근의 지표 변화를 

한 일정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 히 개별 기 의 자율성 측면과 련해

서는 구조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 평가 자체의 제도  한계도 있지만, 공공기 을 규율하는 거

버 스 자체의 한계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재의 기재부(공운 ) 

심의 공공기  리는 개별 기 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획일 인 통제

를 유지하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  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경 리 평가 지표는 지   공

공기 이 거의 같은 지표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 이 자율 으로 뭘 

한다거나 책임진다거나 하는 내용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주요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율성이나 책임성에 기여가 될 

수 있겠죠. 지표 선정 과정에서 정책 인 요도라든지 기 의 미션이나 

이런 부분을 반 을 해서 이제 선정이 어느 정도는 자율 으로 되고 있고 

그 결과에도 책임을 지고 있어요. 다만 여기에 있어서도 도 성이라든지 

지표 선정하고 성과 리 정성이나 이런 것들도 평가를 같이 받기 때문

에, 자율성이나 책임성의 정도는 제한 이라고 보고 있어요.” (C1).

“경 에 한 새로운 게임에 더 잘하기 해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컨

설턴트한테 자문도 받아야 되고. 이런 자기 기 들 입장에서 최 한, 가

 제한된 범  내에서 어떤 식으로든 실 을 부각시키기 한 그런 걸 

많이 받게 되는 경쟁이 많이 심해졌다. ... 그게 과연 어떤 재무 인 성과

나 기 의 어떤 기업 인 어떤 성과 창출이나 이런 거를 유도하기 한 

어떤 제도냐. 그건 좀 는 회의 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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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검. 이런 기능이 더 많지 않느냐.” (B4).

“경 리 부분에 해서는 지  기 마다 같은 평가 지표를 쓰고 있다 

보니까, 기 이 극 으로 자율 인 수단이 나온다거나 창의성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많이 낮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 마다 서로 벤치마킹하면

서 ‘이런 게 있었네.’ 하면 우리도 쓰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요. 서로 

비슷해지겠죠. 그리고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자율성이 있으려고 해도 기

에서 하던 사업에 지 을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별개 사업을 만들어내

거나 하기는 어렵죠. 경 평가제도 하나만으로 될 것이 아니라 정책 인 

입안 과정이나 법이라든가 산이라든가 그런 게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

런 게 없는 상황에서는 어려운 거 같아요.” (C2).

다섯 번째로, 단기  평가 지표 심의 경 평가가 공공기 의 장기

 계획 수립과 사업 진행에 부정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 평가로 인해 공공기 이 단기 성과 지표를 리하는 데 매몰되도록 

유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과정보다는 결과에 집 을 하다 

보니까 부정 인 기능들도 많이 발생 ...” (A1).

“1년마다 하는 단기 평가이기 때문에 장기 인 에서 희가 추진

하는 사업에 해서는 조명하는 게  없다시피 하긴 해요. 그래서 

무 단기 성과에 매몰되어 버려요. 기 장님들도 그 고, 부 다 그것만 

보고 그냥 달리는 거 요. 등  하나에 액 차이가 엄청 크기 때문이에

요.” (C1).

“경 평가제도가 취지는 좋은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무 시간을 많이 

들인다는 거에요. 평가를 하기 해 실 을 만들고 하면서 기 에서 평가 

업무에 무 비 이 치 되다 보니까, 실제 정말 추진해야 되는 데 들어가

야 될 산이 차순 로 린다거나 는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장

기 으로 더 많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사업들이 차순 로 리는 것들은 

기  입장에서 아쉬운 거죠.”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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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제도의 성격 변화:사업 리평가에서 경 리평가로

경 평가제도가 제시하고 있는 규범  목표가 실에서 실 되지 못하

는 주된 이유로 경 평가제도가 사업평가에서 경 리평가 심으로 

환되면서부터라는 지 이 제기되고 있다. 

2016년을 후로 방만경 이 공공부문의 정치  의제로 제기되면서, 

경 평가제도의 이 사업평가에서 경 리 역에 한 평가 비 이 

높아졌고, 계량지표 심의 효율성 평가로 제도  환이 발생했다는 주

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재 경 평가제도는 계량 심의 경 리평가 

역이 문제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2016년도 경 평가 편람이 으로 바 면서 그 이 까지의 비

은 주요사업의 비 이 거의 한 70%, 80%고, ... 근데 그게 지표들이 쫙 바

기 시작하면서 이제 경  범주의 무게가 훨씬 더 커졌던 거지요 ... 정권

이 바 면 좀 나아질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 효율성들은 그 로 남기

고 사회  가치가 더해진 형태가 돼 버린 거 요.” (E3).

경 리 역은 기본 으로 공공기 의 구조에서 사업수행을 한 지

원 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업수행을 해 존재하는 경 리 역이 

경 평가의 핵심  역으로 설정되면서, 사업수행과 경 리 역의 

분리 정도가 커지게 되었고, 경 리 역의 효율성과 비고유사업에 해

당되는 정책  정치  경 리지표를 해 사업수행에 지장을 받는 

실이 반복 으로 지 되고 있다.

평가의 객 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해 모든 공공기 에 획일 인 

경 리 평가기 을 지표의 형태로 용함으로써 공공기 은 사업과 

련된 주무부처의 리와 경 리에 을 두는 기획재정부 사이에서 

시달리고 있으며, 경 리 심으로 경 평가에 응할 수밖에 없는 

실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주무부처가 바라보는 사업의 방향 로 산하 기 들은 갈 수밖에 없어

요. ... 모든 산이라든가 인력 구조라든가 다 그런 부분들이 그 주무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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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테 움직여 갖고 기재부를 설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뭐 기재부에서는 그런 거에 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 주시지요. 

왜냐하면 평가에 해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언

발란스가 되는 거 요.” (E4). 

4. 규범  평가목 의 형해화:자율경 과 책임경 의 축

공공기  경 평가의 주된 목 이 자율경 과 책임경 의 확립에 있다

는 규범성은 실에서는  다르게 인식되고 있다. 경 평가로 인해 공

공기 의 자율경 은 형해화되고 책임성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공공기

의 경 평가 담당자들은 받아들이고 있었다. 심지어, 경 평가의 공식

 목 과 달리 기획재정부나 주무부처는 공공기 의 자율책임을 요구하

지도 바라지도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냥 그 정권의 여부와는 상 없이 비슷한 경향인 것 같아요. 아무래

도 자율경 을 더 잘하게끔 만드는 수단보다는 통제라든가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실 하게 하는 그 측면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B2).

“자율경  신은 아니죠. 자율경 은 아니고. 기 이 어  보면 필요하

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부분이 있다. 이걸 꼭 얘기한다면 자

율경 에는 조  반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지 않나” (B5). 

“기 의 자율경 을 지향했던 경 평가의 원 목 이 훼손된 지 꽤 다

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좀 평가의 지표로써, 운 의 형태로써 개선되지 

않는다면 본연의 목  자체를 이제 더 이상은 수용하기 어려운 수 이 아

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E3).

“기재부나 주무부처나 공통 은 공공기 의 자율책임을, 자율을 요구하

지 않아요. ... 공공기 으로서 자체 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권한은 거의 손톱만한 권한인데 그에 따른 책임은 

어마어마하지요.” (E1).

“목 에다가 *** 자율***책임경 이라는 이름도 걸어 놨다는 거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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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되게 좀 상당히 많이 안 맞다 이 게 생각이 듭니다. ... 자율이란 부분

이 솔직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경 리 쪽에 있는 주요 사업이 

부 다 그 습니다.” (E4). 

공공기 의 자율경 과 책임경 에 해서는 부분의 공공기  경

평가담당자들은 그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경 평가는 획일

이고 계량화된 평가방식으로 인해 오히려 공공기 의 자율성을 축소시키

고 계량 평가지표의 달성에 집착하게 하는 부정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통제성이 좀 있기 때문에 자율성은 사실은 는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A1).

“자율성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운신의 폭이 있어야 되는데, 평가항목이 

이 게 다변화되고 계속 추가되는 상황에서 자율성을  수 있는 여지가 

무 어지는 것 같고요. 옥죄는 게  많아지는 거고, 그리고 주요사

업 트 같은 경우에는 어 든 지  이 게임 자체가 약간 계량지표 게임

이 된 것 같아요.” (E2).

이로 인해 경 리평가의 계량지표는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주무부처

가 주 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환될 필요성도 제기된다.

“ 어도 계량에 한 부분은 주무부처와 공공기  그 수행을 하는 직  

이해 계자한테 좀 맡겨 주는 편이 오히려 자율책임경 에 부합하지 않

나” (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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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경 평가 과정  차에 한 인식

1. 경 평가제도 응을 한 공공기 의 자원 동원

가. 경 평가 응 담인력의 배치

경 평가제도에 응하기 한 기 별 인력  산은 기  규모에 따

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규모 기 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나 

담인력을 갖고 있었지만, 소규모 기 의 경우에는 경 리 업무를 수

행하는 부서나 에서 경 평가 련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 의 규모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경

평가에 비한 별도의 조직체계를 갖고 있느냐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기 의 규모와는 무 하게, 부분의 공공기 은 경 평가에 한 

응을 해 담인력으로 3명 내외의 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경 평가를 담당하는 담당자는 4명이고, 다른 조직업 평가까지 

총 하시는 장님이 계셔서 은 11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2).

“경 평가 담당 3명인데 주요사업 하나, 경 리 하나 이 게 있고. 그

다음에 계량 담당 1명 있고 그다음 내평 담당 이 게 해서 희는 총 5명 

...” (B5).

“성과 리부라는 경 평가 담당 부서가 따로 있고요. 부서의 정원은 11

명입니다. 그 에 외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6명이고요.” (C1).

“성과평가부라고 해서 부서가 별도로 존재하고요. 부서 정원은 부장님 

포함해서 7명인데, 그 에 부장님 포함해서 4명이 경 평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장님께서는 희 부서에서 경 평가랑 내부평가 같은 업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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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양쪽 업무 다 주재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C2).

“일단 조직으로는 략이랑 평가주  부서가 별도로 있어요. 지  희

가 이 게 체계를 꾸린 지가 올해 4년차 는데, 별도로 TF를 구성한다든

지 하지는 않습니다. 희 부서에서 일 으로 성과 리랑 보고서를 

니다. 그냥 희 부서 안에서 개별 업무 이외에 보고서 작성 업무가 있습

니다. 그래서 경  리와 주요사업 모두 희 부서에서 다 쓰죠. 희가 

공무직 직원 제외하고 정규직 직원이 한 350명 정도 되는데, 경평 업무를 

하는 사람은 2명입니다. 신 략부서가 정원이 9명인데 그 9명이 각자 

트별로 다 보고서를 니다.” (D3).

“ 담 조직원이 지  를 포함해서 6명이 있고요. BSC 리부터 사회

 가치,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각 

지표들에 한 부분들은 해당 에서 작성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D2).

“사회 가치 이라는 에서 경 평가를 담당하고 있고요. 사회 가치

에는 사회  가치 략이라든지 BSC까지 담당하고 있고, 사회공헌 활

동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경 평가만을 한 조직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원은  포함해서 6명이 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

고서를 쓸 때 모두 다 희가 쓰는 건 아니고요. 경 일반 지표 같은 경우

에는 희 사회 가치 이랑 경 기획실 차원에서 배분되고, 주요사업 지

표는 경 기획실 러스 담당 부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 게 쓴 부분들

을 취합해서 어떤 체 인 그림을 그리는 건 희 에서 하고 있습니

다.” (D1).

이처럼 각 공공기 마다 경 평가를 비해서 상당한 규모의 산 지

출과 인력 활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여기에 더해서 담 인

원뿐만 아니라 추가 으로 TF  구성 등을 통해 한시 으로 경  평가

에 비하는 인력이 더 투입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내부 으로 지표별로 담당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을 차출

하고 보고서 TF 구성을 하거든요, 희는 TF 인원이 한 30여 명 가까이 

돼요. 그거를 한 2개월 정도 니다. 그래서 보고서 작성 인력을 외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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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직무 연수도 보내줘요.  보고서 인쇄하고 디자인하는 데 비용도 

들고요, 이게 고  인력이 한 2개월 정도 본인 업무를 제쳐놓고 TF에 와

서 보고서 작성하는 데 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  차원에서 낭비요소

가 있죠. 그런 부분이 조  부담이 돼요.” (C1).

“인력은 경 평가를 비 후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실제 실사와 평

가 결과가 나오기 에는 조  한두 명 정도에서 좀 충원이 됩니다. 그러

다가 끝나면  다른 부서로 좀 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탄력 이긴 한데 

략 4명에서 6명 정도 있고요.” (E1).

“ 담  인력은 지  없습니다. 2명이 담당자로 되어 있는데 2명 역시

도 이게 담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 (E4).

나. 경 평가 응을 한 산배정

산의 경우에도, 규모와 무 하게 경 평가와 직  련된 산규모

는 보고서 제작, 회의, 교육 등을 포함해 략 2,000만 원 내외 으나, 담

당자 교육  워크 , 별도 컨설  등의 실시 유무에 따라 간  비용은 

기 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산은 사실 희가 다른 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경 평가만을 한 

산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떤 컨설 이 있다기보다는 타 

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한 부분들을 희가 결과를 받아서 쓰는 상황

이라, 특별히 경 평가만을 해서 산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D1).

“ 산은 사실은 경평으로 이 게 딱 잡  있지는 않습니다. 기 에서 

필요하다고 단이 될 때, 그때그때마다 기  운 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략 1억원 정도로 집행을 많이 하게 되는 거 같아요. 매년 보고서 컨설

을 받고 있고요.” (D2). 

“ 산은 교육이나 컨설 , 모의 실사, 보고서 책자 인쇄 등 다 포함해서 

1년 동안 경평에 해서 수반되는 산은 한 1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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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D3).

“ 희 별도 산은 보고서 제작 비용이랑 뭐 련한 워크  비용, 회의 

비용이나, 교육 비용을 제외하고는 별도 산은 재는 없습니다... 보고서 

제작 비용 빼고 희가 한 1,500만 원 정도 산 규모입니다.” (E3).

“실제 경 평가를 해서 응하는 산은 그 에서 한 2,000 정도? 

2,000 그 게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수 에서 희가 경 평가에 

한 부분은 응을 하고 있습니다.” (E1).

“워크  같은 거 할 때 5,000 정도. 이건 시즌, 비시즌 다 포함해서 한 

5,000 정도. ... 그다음 컨설 할 때 한 3,000～4,000 정도 ... 인쇄비는 한 

2,000 정도” (B5). 

개별 기 별로는 보고서 작성  인쇄, 회의  담당자 교육 등 공식  

비용과는 별도로 다양한 형태의 부가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다. 이러한 

부가  비용은 기 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었다. 

다. 컨설 을 활용한 실무  응  자원동원

공식  비용 외에 주된 비용은 장기 략 컨설 의 형태로 실시되는 

비용과 컨설 기 을 통한 특별교육, 특별워크  등의 형태로 지출되고 

있었다. 컨설 과 련해서는 상당수의 기 이 교육  컨설 을 한국능

률 회(KMAC)에 의뢰하는 형태로 실시하고 있다는 이다. 

“한 해 경평 련해서 용역 산이 한 3,000 정도 되고요. 한국능률 회

하고 노무법인 한 군데, 이 게 두 곳에 컨설 하고 있습니다. 결정 인 

도움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그런 분 기라든가 방 차원에서 조

언을 들을 수 있어요.” (C1).

“다 보면 비공식으로 하긴 하는데 일단 교육을, 교육 강사를 섭외를 하

는데 경 평가제도에 해서 잘 아시는 분들 를 들면 KMAC” (E4). 

“ 희는 아까 얘기했던 약간 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 에 회원사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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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비용을 납부한 게 있어요. 거기서 여러 가지 정보도 받고, 교육도 무료

로 한 2번 정도 받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제일 커요.” 

(E3).

“좀 차별화돼 있긴 한데 희가 희는 거의 어떻게 보면 원포인트 

슨? ... 어떤 지표별 필요한 지표에 해서 희가 부족한 지표가 있으면 

한 이틀 워크 을 통해서 한다거나, 그러면 ... 이틀 기 으로 하면 희가 

한 500～60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E1). 

경 평가를 비하기 한 기 의 노력은 인력 투입뿐만 아니라 산 

지출에서도 드러난다. 일부 공공기 은 경 평가 비를 해서 컨설  

용역을 맡기고 있다. 특히 장기 략컨설 은 5,000만～1억 원 등 표

인 고비용 지출항목이라고 볼 수 있다. 

“보고서 편집이나 이런 거가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장

기 컨설  이게 한 7,000 좀 안 되거든요. 6,000만 원 내외로 해서 희는 

7,000만 원 내외 정도로 매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E2).

“ 희도 장기 략 련해 가지고 6,000만 원 정도로 용역을 하고 있

고요.” (E2).

한, 경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인원들을 상으로 하는 외부 교육

에도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경 평가 업무를 처음 하는 그런 인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한 교육이 일정 부분 도움은 된다고 단하고 있어요.” (C1).

“보고서를 희 부서에서 다 쓰는 게 아니라 사업 담당자들끼리 같이 

작성해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매년 담당자가 고정 으로 보고서를 쓰

는게 아니라 계속 바 어요. 경 평가제도나 작성법 같은 스킬을 배우는 

부분에 있어서 새로 쓰는 사람들이 교육을 같이 참석하거나 아니면 희 

부서 쪽에서 갔다와서 교육 내용을 공유하거나 하는 식으로 해요.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기 한 기본 인 작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데에 도움

이 된다고 생각해요.”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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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경 평가를 비하는 와 같은 노력들이 각 기 들의 업무 성

과 개선과 연결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경 평가 보고서 작성 그 자체를 

한 것으로 국한된다는 이다. 

“매년 평가 원 분들이 바 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2∼3년 정도 가면 

바 는데요. 일단 평가 원에 따라 기조가 바 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

기에 맞춤형으로 컨설 을 받는다는 거는 좀 기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능률 회 이맥 같은 경우에는 경 평가 반에 한 기

본 인 사항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으셔서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고 보

고 있습니다.” (C1).

“ 이맥에서 희 기 만이 아니라 다른 기 들에 가셔서도 컨설 을 

하고 하니까, 그런 우수 기  사례 벤치마킹 같은 거를 알려주시죠. 매년 

바 는 평가 트 드나 기 들 간에 어떤 강 , 약  같은 거 분석을 해 주

세요. 그런데 아무래도 기 마다 유형이 있고, 기 에서 하는 추진사업이 

있다 보니까, 다 맞지는 않더라고요. 컨설 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나 착안 

사항 같은 게 기 에서는 조  도입하기 어렵거나 기 에서 추진하는 방

향과는 조  맞지 않거나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

은 수용하고, 그 지 않은 부분은 사실은 조  만족스러워하지 못하는 직

원분들도 계십니다.” (C2).

“ 희들이 최근에는 컨설 도 받아봤는데, 사실 컨설 도 구체 인 사

업을 많이 알아서 그 구체 인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면 좋아질 겁니다.” 

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원래 컨설 이라고 하면 그런 걸 해야 하

는 거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희들도 컨설 할 때 물어보는 게, 경평을 

잘 받으려면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해서 자꾸 질문을 하게 되

죠. 그러다 보니까 주요사업의 구체 인 부분에 해 요청하는 거는 어려

울 것 같습니다. 를 들어,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개선하기 해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에 해서는 경평이든 컨설 이든 근이 사실 어려

운거죠.” (D2).

이처럼 부분의 공공기 들은 경 평가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을 더 

잘 하기 해서 외부 컨설 과 교육을 받고 있다. 이는 기 이 제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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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한다는 경 평가의 주요 특징  하나에 따른 결

과이다. 그로 인해, 보고서 작성 기술 습득과 능력 향상을 목 으로 하는 

컨설 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상이 발생하고 있다. 

“경평이 사실은 보고서로 평가받다 보니까 보고서 스킬이 굉장히  

요한 요소잖습니까. 어떻게 스토리 라인을 해가지고 쓰느냐가 요하죠. 

잘 써서 보고서 내용을 쉽게 이해시키고 ‘아 이게 성과다’ 라고 단이 들

게 하면 평가를 잘 받는 구조라는 거죠. 이게 경 평가의 하나의 왜곡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D3).

이처럼 공공기 의 경 평가 련 담당자들이 보고서 작성 기술을 

시하는 것은 재 경 평가를 공공기 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상징  상이라고 할 수 있다.

2. 경 평가제도의 제도 설계에 한 인식

평가범 와 평가주기에 한 문제의식이 경 평가 담당자들 사이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경 평가제도의 효율성과 

련되어 있다. 평가범 는 경 평가의 상의 문제이며, 평가주기는 주로 

경 개선을 한 환류과정과 한 련이 있다.

가. 평가유형의 획일  분류  유형화

우선, 공공기  평가유형 분류의 성에 해 심층면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체로 기  규모가 작을수록, 평가유형 내부 

경쟁이 치열할수록, 기 의 평가유형 분류에 해 비 으로 근하고 

있다.

“  공기업, 상 공기업 개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재 문제 의 

하나로 되어 있던데. 그 게까지 하면서 기타공공기 까지 기재부 평가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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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은 숫자가 한정 이라 그걸 유형 분류를 해버리면 서열화하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게 서열화가 목 이 아니고, 평가가 목

이라면 어떤 공기업도 유사한 유형이나 SOC, 에 지 이런 식으로 유형을 

하든지. 기  규모. 그 정도로 그 유형의 어떤 틀을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공기업 1, 2. 공기업 1은 뭐고 2는 뭐냐. 이걸 숫자가 많으니까 반반으로 

나눴다. 이거는 좀 기 을 평가하는 논리로서는 좀 부족한 거 아니냐” 

(B4).

“ 희 기 은 속한 ** 유형 에서 그래도 규모가 큰 편에 속하기 때문

에 이 문제에 해서는 깊게 생각을 해본 은 없어요.” (C1).

평가군 유형의 구분이 형식 이며, 실질 인 평가군 집단의 특성이 평

가지표  평가기 에는 거의 반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시장형이라고 하지만 일하는 업무 자체가 시장형의 어떤 업무를 하지

는 않아요. 일부 외사업 같은 경우에 *** 어떤 인 라를 유지하고 보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 아무튼 정부 성격이 좀 더 맞다.” 

(B5).

“ 희가 탁사업이나 그런 걸 상당히 많이 함에도 기  분류 유형이 

**형으로 있다 보니까 조  힘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  공공기

 지정 같은 걸 할 때 공기업하고 정부기 으로만 나 고 있는데, 이 

기  유형 분류라는 게 사실 법에 명시된 거는 아니고 경 평가 편람상에

서 그 유형을 쪼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매년 같은 군에서 같은 그룹끼리

만 평가를 하면 사실은 무 힘들긴 하거든요. 다른 유형은 마흔 몇 개 기

들이 있는데 희는 12개 기 끼리 경쟁을 하다 보니까요. 평가에서 모

두 다 같은 등 을 주는 게 아니라 등 을 나 는데, 40개 안에서 등 을 

나 는 거랑 12개 안에서 등 을 나 는 거랑은 차이가 좀 있겠죠. 그런 

거에 한 불만은 있을 거 같아요.” (C2).

“평가군 유형을 나  때 좀 약간 세 이 달라야 돼요. 공기업은 자율시

행 체제에서 뭔가 투명하게, 하지만 국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다고 하면 이런 강소형이나 이런 데는 공공서비스가 정말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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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인가 이런 것들에 해 좀 약간 포인트를 달리해서 그런 쪽으로 약간 

좀 세분화해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E4).

나. 경 평가 평가주기의 변화 필요성

재 실시되고 있는 평가 상이 지나치게 범 하고, 매년 단 로 실

시되고 있지만, 경 리 역과 사업 역 등 각 역별로 평가범   평

가주기를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경 평가 담당자 사이에서 공감 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평가범 에 따라 평가주기를 변경함으로써, 오히려 개별 기

의 고유업무에 한 집 도를 높일 수 있고, 결과 으로 민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인식을 다수의 응답자에게서 확인

되었다.

“경 리는 매년 같은 얘기로 돌림노래거든요. 조 씩 바 고는 하지

만 매번 미션, 비  이런 거를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

분을 계속 돌려쓰고 하다 보면 되게 피로감이 많거든요. 특히 경 리에

서 경  략이나 리더십 부분 같은 경우는 매번 나온 얘기가  나오고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평가를 매년 받지 않게 된다면 조

은 도움이 될 거 같아요.” (C1).

“모든 평가의 요소들을 모두 매년 평가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 그래서 를 들어 이게 근데 경 범주하고 주요사업은 조  맥락을 

달리하고는 있는데, 경 리지표의 경우에 사실은 작동성을 확인하면 되

는 거거든요.” (E3).

“그래서 어떤 선택과 집 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를 들어서 이 게 

메뉴를 늘어놓고 기 에서 지 은 배  가 치로 사회  가치 구 을 선

택하게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기 이 할 수 있는 지표를 선택하

게 하고 그걸 선택하는 기 들이 좀 평가를 받게 한다거나 그러면 우리 

기 이 정말 더 잘할 수 있는 거에 집 함으로써 평가의 객 성과 공정성

을 집 할 수 있을 텐데라는 측면에서 ...” (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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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평가주기를 1년이 아니라 격년이나 3년 단 로 하는 것이 

더 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평가를 받는 기  입장에서 

평가주기를 1년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평가를 비하기에 더 하다

는 반론도 존재한다. 

“평가주기를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 당장 그해에 쓸 보고서가 한 번이

라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를 들어 2년 단  평가를 한다고 1년을 

평가를 안 받았는데 그다음 해에 가서 갑자기 2년치를 구분해서 실 을 

나눠 써라 이런 식으로 하면 두 배로 압축해서 스트 스가 몰릴 것 같아

요. 지 은 연 단  보고서 쓰니까 21년 실 , 22년 실 이다, 나  수 있

는데, 이게 2년 단 로 바 게 되어, 기간이 간에 걸쳐지거나 되게 모호

한 애들이 있는 데를 임의로 나눠서 평가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의미가 

없을 거 같아요.” (C2). 

다. 경 평가와 공공기  업무주기의 비조응

한 경 평가의 평가주기가 구조 으로 경 리의 개선으로 이어지

기 힘든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 경 계획이 수립되는 

시기와 경 평가의 결과가 개별 기 에 통보되는 시기가 어 나 있기 때

문에, 경 평가 결과가 체계 으로 경 리시스템에 환류되기 어렵다는 

지 이 다수 제기되었다.

평가시기에 한 주요한 문제 제기는 일정상 평가 결과를 기  운  

개선에 반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다. 공공기 에 한 피

드백과 컨설  시 이 해당 기 의 계획 수립 시 과 조응하지 못함에 

따라, 양자가 실질 으로는 분리된 채 서류상으로만 연계되는 결과가 발

생하고 있다. 그로 인해 경 평가가 실제 기 의 성과 개선에 별다른 도

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다.

“평가의 목표가 개선 을 발굴해서 개선 활동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개선 활동을 할 시간을 안 주시니까.” (B2). 

“1년 단  평가이다 보니까 이게 략 수립 시 하고 실행 시 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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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를 들어서, 우리 같은 기 은 장기 계획 목표

를 수립해서 10월 달에 기재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평 보고서 

작성할 때는 연 에 이미 수립된 거로 희가 작성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갑자기 터져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이게 

계획에 반 이 될 수도 없는데, 쓸 때는 그게 된 것처럼 쓰다 보니까 

PDCA의 에서 봤을 때 이상하게 시기가 안 맞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시기상 불일치 같은 경우가 매년 골칫거리에요. 게다가, 평가 

결과를 희가 6월 달에 받거든요. 그거를 내년도 평가 보고서에 쓸 때는 

이걸 연 에 다 우리가 PDCA에 넣어서 지 사항을 개선하는 것처럼 그

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을 수 밖에 없죠. 그런데 그

걸  뭐라고 하시는 경 평가 원 분들이 있어요. “이게 시기상 좀 불일

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 을 드려도 “나는 그런 건 

모르겠고, 왜 이게 PDCA처럼 안 되느냐?”고 하시죠.” (C1).

“사실 기 마다 장기 경  계획뿐만 아니라 재무 계획도 내고, 신 

계획도 세우고, 기  자체 으로 사업운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그게 다 

타이 이 다 달라져 버리니까. 결국에는 그 내용들이 다 경 평가 보고서

에 들어가야 되는거죠. 보고서는 해가 바 고 나서 쓰고 평가 결과는 6월

에 나와요.  평가 지 사항들이나 내용을 확인하는 결과 보고서 최종본

은 거의 9월 말, 10월에 나오거든요. 그 게 되면, 그거를 보고 갑자기 그

거에 맞춰서 사업운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신 계획을 짜기에는 타이

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 이 있을 거다, 혹은 이런 게 문

제가 될 것이다’라는 거를 추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걸로 평가를 받다 보

면 평가 원 분들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은데, 지 사항을 충분히 수행하

지 못한 것 같은데.’ 같은 느낌이 생기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결과가 무 

늦게 나오니까 희 평가 부서의 입장에서도 뭔가 종합 인 응 계획이

나 그런 거를 세울 수가 없어요.” (C2).

“평가주기가 기 이 어떤 피드백을 갖고 액션을 하기에는 짧고, ... 5월

이나 돼야지 평가 원님들이 주신 그 결과 간보고서가 나와요. 그러니

까 이미 세 이 끝났다는 거지요. ... 제척인 제도 세 으로 봤을 때 격

년으로 평가하는 게 맞다.” (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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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한 방안에 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에서는, 결과 보고서가 공개되는 시기를 앞당겨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경 평가

를 비하는 기 들에 혼란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3월 달에 보고서를 내고, 4월 달에 실사를 받고 6월 달에 결과가 나오

고, 10월 달이 넘어서야 평가 보고서가 슬슬 나오거든요. 평가에서 PDCA

를 강조를 하긴 하는데, 사실 21년도에서의 PDCA의 P는 연 에 다 수립

이 되는데, 컨설 이라는 것이 거의 1년 뒤늦게 따라오다 보니까 그거를 

즉시 으로 반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죠. 

최소한 1분기 안에는 결과 보고서가 나와야 기 들이 남은 6개월～8개월 

동안 그 내용을 따라서 많이 개선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보고서에서 

주시는 의견들은 남은 4/4분기 동안 개선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

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D1).

“연  계획에 반 할 수 있도록 당겨지면 당겨질수록 좋긴 하죠. 그런

데 기 들이 경 평가를 계속 해오다 보니까, 기 에서도 경 평가 보고

서 작성 말고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분기별로 바쁜 시기가 있는데, 그걸 

이미 평가받는 기간을 피해가게끔 조 을 해놨거든요. 를 들어, 경 평

가 기간에는 경 평가가 메인이 되고, 국정감사 기간에는 국정감사가 메

인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바 면 응을 어떻게 해

야 될지 걱정이 되죠.” (C2).

한, 1년 주기로 경 평가가 이루어지는 만큼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실 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즉 1년 단 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평가주기로 인해, 경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기, 평가 결

과가 나오는 시기, 기 의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 간의 간격이 문제기 되

고 있는 것이다. 

“연 에 업무 계획 세우기 에, 그러니까 년도 11월 쯤 나오는 게 기

 입장에서 가장 좋긴 하죠. 그런데, 그러면 평가 보고서를 언제 써야 되

느냐는 문제로 가거든요. 이게 1년마다 이 게 딱딱 되다 보니까, 연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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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를 쓰고 연말에 경 평가 결과가 나오는 게 물리 으로 가능한지가 

문제인거죠.” (C1). 

한편, 평가 과정에서 있어서 일정상의 문제 에 한 지 도 존재한다. 

평가 일정이 지나치게 박하게 진행됨에 따라 기 들의 부담이 가 되

고 있다는 의견이다. 

“평가 과정에서 체크리스트를 평가 원 분들이 실사하기 에 주시는

데, 기간을 무 빡빡하게 주셔요. 평가 며칠 에 주시면서 문항 수도 평

가 원마다 다르지만 빡빡하게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평가 시작 날 

12시까지인가 그게 데드라인인데 그게 진짜 무 빡빡합니다.” (C1). 

3. 평가의 제도  복과 평가 효율성 인식

가. 공공기  평가제도간 과도한 첩성

경 평가제도의 효율성과 련해서 가장 많이 지 된 사항은 평가의 

복과 비효율성이다. 경 평가제도는 독립된 평가로서의 완결성을 추구

하다 보니 경 리 역과 사업 역에서 범 한 포  지표를 통해 

공공기 의 운  반을 평가의 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이로 인해, 

다수의 정부기 에서 공공기 을 상으로 실시하는 다양한 개별  평가

와 복되는 상이 발생하고 있다.

를 들어, 정보보안과 련해서 경 평가뿐만 아니라 행안부와 국정

원 등에서 유사한 평가를 연간 기 으로 여러 차례 실시하고 있으며, 평

가내용도 유사한 것으로 지 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유사한 평가에서 

개별 기 이 상이한 평가 결과를 받게 됨으로써 평가의 객 성과 공정성

에 부정  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다.

“ 복평가가 무 많아요. ... 거기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국정원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안 평가도 별도

로 따로 하지요.” (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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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는 자회사가 있어서 출자회사 평가받고, 조직 인사에서 그 출자회

사 련한 평가를 받고, 그리고 균등에서  비정규 환 리에서 평가를 

받는데 톤이 다 다른, 같은 거를 톤이 다르게 보고서에 일부러  써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E3).

“평가를 하게 되면 거의 본사 인력이 달려들어서 하게 되는데. 본사 인

력 자체가 조  행정 인력이 다 보니까 이런 평가 복에 있어서 상당

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 그러니까 여기에 쏠려서 따로 업무를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는 거죠.” (B5).

평가지표의 복뿐만 아니라 평가의 복 한 문제가 되고 있다. 최

근 경 평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추진하는 평가들이 새롭

게 생겨나고 있다. 문제는 평가 반에 한 조율과 리가 부재함에 따

라, 동일한 부분에 해 복 평가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이다. 

“ 복되는 평가가 많아요. 이 으로 평가되는 그런 것들, 복 지표는 

과감하게 정리하거나 외부평가로 체를 하면 좋겠죠. 왜냐하면 외부평가

할 때도 보고서를 쓰거든요. 그런데  경 평가할 때 보고서를  써야 

되니까 기  입장에서는 진짜 부담이 무 커요. 그래서 경 평가에서 

복되는 부분은 다른 쪽 평가 결과를 가져와서 그걸 그 로 용한다든지, 

아니면 이 으로 평가할 경우 경 평가쪽 계량은 그냥 평가를 안 한다든

지 하는 식으로 해서 간소화해야 할 거 같아요.” (C1). 

“사실 가장 많이 겹쳐 있는 게 동반성장 평가라든가, 안  쪽에서 평가

들이에요. 그쪽 부서에서도 이미 보고서를 하나 썼는데 경 평가에 맞춰

서 같이 베껴 쓸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바꿔써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

니 아무래도 좀 힘들어하시죠. 그래서 평가를 합쳐 달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죠. 업무 경감 차원에서는 통합하는 게 좋죠. 평가하는 시스템 반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죠. 이미 다른 곳에서 평가를 받는 건 경

평가에서 부 다 배제하고, 나머지 역만 가지고 평가한다면, 평가 기

간도 이고, 보고서도 이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만 합쳐가지고 만

약에 그 평가 수로 체된다고 했을 때는, 평가시기가 서로 다르다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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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될 수는 있을 거 같아요. 그때 처음에 평가받을 때는 문제가 되는

데 나 에 해결을 했으면 그걸 마지막에 반 시킬 수 있어야 하겠지요.” 

(C2).

이처럼 복 평가의 존재는 평가를 받는 공공기 의 부담만 가 시킬 

뿐, 평가의 원래 목표인 기 의 성과 개선에는 정  효과를 주지 못하

고 있다. 복 평가의 다른 문제 은 동일한 역을 평가했음에도 결과

가 상이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평가 반에 한 신뢰

성 하락으로 이어지며, 기 의 수용성을 낮춤으로써 평가와 실질 인 기

의 변화를 연계시키는 것을 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안  쪽에는 고용노동부가 하는 안  평가가 있어요. 그것도 외부 평

가로 해서 외부 원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평가하고 경 평가하고 

수가 무 다른 거죠, 그래서 괴리감을 주고 있어요. 경 평가 원 분들

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그 평가는 참고 사항일 뿐이고, 계획이 제 로 수립

되어 있는지 세평 로 봤더니 그게 안 돼 있어서 수가 낮다고 하시더라

구요. 수 차이가 무 나니까 평가받는 기 으로서는 수용도가 낮을 수 

밖에 없죠. 정보보호 쪽도 비슷해요. 정보보호 실태 평가나 데이터에 한 

평가 같은 것들도 다 외부 평가를 받고 수도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 평가를 활용한다면 이 으로 평가를 안 할 수 있을텐데, 이 평가  

평가 다 받아야 해요. 그런 복 평가는 평가 원 분들도 고생이고, 평가

받는 사람들도 같은 내용을 평가요소 조  다른 것에 맞춰가지고 새로 한

다는 것도 힘든 거죠. 그래서 는 외부 평가와 경 평가가 서로 의한

다거나 해서 세평의 내용을 조정하면 실효성도 높아지져서 평가를 좀 더 

내실화하고, 평가받는 사람도 효율 으로 응할 수 있을 거 같아요.” 

(D2).

이처럼 복 평가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복 평가로 인한 평가의 비효율성과 기

 부담을 덜기 해서는 유사 평가제도의 통합, 유사 평가 결과의 용, 

복된 평가지표의 용 등 평가제도의 간소화에 한 장의 목소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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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청렴도라든가 안 한 평가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는 그 

결과를 용해서 결과를 내면 낫지 않나 ... 그래서 평가 그런 거보다는 그

냥 외부에서. 어차피  그거를 하기 해서 경 평가 평가지표를 만든 

거니까. 그래서 평가를 청렴도, 동반성장. 이런 결과를 끌어올 수 있는 거

는 그 결과를 좀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B5). 

“당연히 다른 평가 결과가 있으면 그 주무부처 평가가 있으면 그거로 

체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분명한 것은 일부 평가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 평가 자체 개선도 상당히 요하다고 보여져요.” (B2). 

그런데 경 평가와 그 외의 여타 평가들을 통합하는 것을 통해 복 

평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제안에 해 반  의견도 존재한다. 경 평가 이

외의 평가들이 제도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통합이 오히려 경 평

가의 문제 을 확 시키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모든 부처들이 1～2개의 외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사실 희가 경평 

말고 동반성장 평가를 4년 연속 최하 권이거든요. 그 평가는 산상에서

의 산 말고 기 의 특별한 활동을 통해서 산을 마련하고 그 산을 

가지고 소기업에 지원하는 걸 평가하는 건데, 희 기 의 산 구조상

으로는 불가능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그 로 경평에 오게 되

면, 희는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작년까지는 경평 제도에 반 한다라고

만 되어 있었고 실제로 반 하지는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개편안에서 

시로 동반성장 평가 결과를 반 하는 걸 제시하더라구요. 그런데 동반성

장 평가가 과연 경평 제도처럼 많은 이들이 심 을 기울여서 토론하고 고

민해서 만들어졌을 것인가에 해 의문이 있어요. 그런 미성숙한 외부 평

가가 경평에 흡수가 돼서 반 이 된다고 하면, 희 기 처럼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 같아요. 외부 평가에 한 필터

링을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평가 과정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 외부 

평가들이 일부 있거든요.”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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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 주  부처의 문성과 정성

한 평가의 주 기 에 한 문제의식도 나타나고 있다. 재 경 평

가는 기재부 주도로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기재부 심의 경 평가는 획

일화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 경 리 분야에 비해 주요사업 분야에

서 평가의 문성이 떨어진다는 , 주요사업 분야에서의 피드백과 컨설

의 질이 높지 않다는  등의 문제 이 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재부가 아니라 주무 부처 등 다른 단 에서 경 평가제

도를 장하는 것이 더 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처

럼 주무 부처가 평가를 진행하는 것에 해 공공기 의 경 평가 담당자

들은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첫 번째 이유는 재의 방식에 비해 

기 들의 자율성이 더 제약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걱정되는 부분은 부처에 강하게 종속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부처가 지

시한 로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많이 바 게 될 테니까요.” (D2).

“부처에서 바로 희를 평가하게 되면 공공기 의 자율성을 더 해치는 

방향으로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 은 염려스러운 방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D1).

두 번째 이유는 평가주체가 다양해지면 평가의 객 성과 서열화의 정

당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모든 피평가기  입장에서 다 평가 결과에 해서 만족하지는 않겠지

만, 어 든 동일한 평가 기 을 했으니까 수용성 측면은 높을 수 있겠죠. 

하지만 주부부처가 각자 평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그럴 수 있을 거 

같아요.” (D3).

다. 평가단의 구성  문성 확보 필요성

재의 경 평가제도가 가지는 표 인 취약   하나는 평가 원들

에 한 체계 인 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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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을 갖춘 평가 원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 그들이 객  평가와 양

질의 컨설 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리할 것인지, 그들의 역량을 어떻

게 증진시킬 것인지 등 평가단 리 반에 있어 핵심 지 들이 공백 상

태로 남겨져 있다. 

이로 인해, 심층면  참여자들은 평가단의 문성에 해서도 강한 불

만을 표시하고 있다. 평가단의 문성은 주로 경 리 역보다는 사업

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평가단이 주로 행정학  경 학 공자, 변

호사 등으로 구성되다 보니, 일반  경 리 역에서는 문성의 문제

라기보다는 주  평가기 의 문제로 나타나지만, 사업 역에서는 공공

기 의 다양하고 문 인 사업내용에 한 이해도가 부족할 수 있다. 이

로 인해, 피평가기 의 입장에서는 사업내용에 한 이해도가 없는 평가

자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경 리는 편향성이 있다라고. 사실 공 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

고요. 주요사업은 는 문성이 좀 많이 없다, 많이 결여돼 있다. 그 얘기

를 하고 싶습니다.” (B5).

“주요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 마다 설립 근거법도 다 다르고, 업무

도 다 제각각이고, 그래서 이게 평가 원 경력이라든지 공 분야에 따라

서 문성이 들쭉날쭉하겠죠. 이해도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진짜로 

희가 평가받는 입장에서는 지 사항에서 ‘뭐 이런 걸 지 하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진짜 수용도가 많이 떨어지죠.” (C1). 

“아무래도 희가 수행하는 사업이 많은데, 그 사업이 비슷한 군들이 

더 유명한 기 들이 있다 보니까, 그 기 들에 해서 아시는 분들은 희 

기 에 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아요. ‘어? 이쪽 기 에 이런 제도들

이 있었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기도 하는데, 반 로 그쪽 기 에서 

하는 게 여기도 비슷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셔서 ‘왜 이 게 할 수 있는데 

못하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사실 희는 되게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아

무래도 평가 원께서 처음 평가 업무를 하신다거나 희 기 을  모

르는 경우에는 희가 뭐 하는 기 인지 물어보시는 게 무 많으셔서요. 

맞는 지 을 해 주실 때도 있지만, 해당 부서에서 수용 가능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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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들이 나와서 좀 곤혹스럽죠.” (C2).

“평가받을 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좀 약간 우리랑 무 먼 얘기들을 자

꾸만 평가하신다는 얘기가 곳곳에 요소에 숨어 있으면 이게 보이면 평가

받는 입장에서는 평가에 한 그 뭐랄까요, 반발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

요.” (E4).

“내용을 모르는 거에 해서, 나는 평가 쪽은 조  아는데 로세스는 

볼  아는데, 이 내용은 모르는데 내용을 코멘트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 요. ... 그러다 보니까 피평가자들은 ‘  사람은 우리 사업을 모르네’라

고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걸 우리는 보거든요.” (E3).

“당연히 행정이나 경 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좀 단하는 건 있어요. 

그 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이 사업에 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와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이번에는 조  많이, 특히나 올해가 조  는 

황당했거든요.” (E2). 

“다수의 지표들이 있는데 를 들면 네다섯 분으로 구성된 이 평가 원

분들이 ... 행정학 하시는 분들 많고, 경 학 하시는 분들도 많고 ... 그런 

측면에서의 평가자 수를 좀 어도 객 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

을까.” (E1). 

이처럼 주요사업 분야에서 평가 원들의 보여주는 한계  표 인 

것은 PDCA  D에 한 지 이 부족하다는 이다. 사업에 한 이해도

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내용에 한 직  지 보다는 사업의 계획  

진행 리 등 차  측면에 치 된 평가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불만

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업의 내용을 제 로 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의 특성이 반 된 

사업의 리  차  측면 역시 형식 인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

이다.

“D에 한 지 보다는 P나 C, A 에서 지 하시는 원님들이 많

으시죠. 그런 부분은 사실 사업에 해서 잘 모르시더라도 가능한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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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요. 사실 지  평가 원분들은 기 의 사업에 해서는 문가라고 하

기는 어렵죠. 비 문가다 보니 주요 사업에 해서는 자신이 없어서 주로 

지표 구성의 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지 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표 

구성 성을 지 받으면 다음 해에 지표 개선작업이  상당히 지난한 

작업이 기다리고 있죠. 그 기 때문에, “D 쪽에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라.”

라든가 그런 게 필요는 하다고 니다. 희도 타성에 젖어 있을 수도 있

기 때문에 경 평가 본연의 기능을 살리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

죠. 그런데 D에 해서 지 을 많이 못 하시니까, 사업 측면에서 개선 사

항이 나오기는 힘드니까, 기 에 큰 도움은 안 되죠.” (C1).

“평가단의 구성이 행정학 쪽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기 의 특성을 반 한 문 분야의 인력으로 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희 기  같은 경우에는 IT 쪽 문 분

야 분들이 계셔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그분들이 희 기 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여러 기 들을 다 같이 평가해야 하다 보니 모시기는 어려울 거 

같아요. 행정학 교수님들이 사실 많이 알고 계시긴 한데, 로세스 주로

만 무 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힘든게 있어요. 희 원의 사업을 잘 모

르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거 같고요.” (D2).

공공기 의 경 평가 담당자들은 기  수 에서 평가 원의 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일부 실행하고 있는 기 도 존

재했다. 가장 표 인 방안은 평가 원들이 기 에 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추가 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다만, 피평가기 이 평가자를 사 에 하는 것은 일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존재하며, 이러한 은 해당 기 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실제로 사 이 평가 원의 사업이해도의 제고라는 목 에만 

충실할 수 있느냐의  다른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같은 경우에 어떤 평가 원분은 사업에 한 이해도를 높이기 

해서 사 에  회의를 혼자 주재하셔 가지고 “사업에 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라고 하신 분도 계세요. 희가 비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실사 

한 번 더 받는 거나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부담이 되게 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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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걸 조  다르게 생각하면, ‘실사 에 기 에 한 이해도를 좀 높여

서 평가를 좀 더 깊게 잘하시기 해서 하셨구나.’ 이런 생각은  들더라

고요.” (C1).

“경 리는 부분의 참여하시는 분들이 문 지식을 가지고 평가한

다고 보거든요. 다만, 주요사업은 그분들이 그 해당 분야에 해서는 사실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최소한 평가 이 에 기 의 사업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회 기간이라도 주는 것이 그분들에게 사업에 한 이해도를 높

일 수 있다고 니다. 최소한 1～2회 정도로 사 에 기 에 해서 알아

가는 시간을 좀 더 여유롭게 두시면, 사업의 성과를 잘 보여  수 있는 기

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D1).

“경 리 같은 경우에는 딱 체계가 잡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주요사업은 특징이 워낙 기 별로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평가

의 문성 측면에서 조  부족할 수 있어요. 사실  같은 경우에는 연

에 기재부로부터 평가 원을 검색하거든요. 혹시 가능하다면, 평가 원님

들이 사 에 이 기 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좋겠어요. 사실 그분

들도 일정들이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평가 원 선임을 조  앞당겨서 

미리 충분히 설명하는 기회를 가지면 평가기 과 평가 원 간에 계도 

좀 좁 지지 않을까.” (D3).

반 로, 일부 면  참여자들은 기  수 에서의 노력이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지 도 제기하고 있다.

“ 는 사실 하루 이틀 더 시간을 들여가지고 설명한다고 해서 나아질까 

싶기는 해요, 경평 원님들도 무 많은 기 을 평가해야 하는데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해서 힘들다고 하시더라구요.” (D2).

다른 한편으로, 재와 같은 획일  평가단 운 이 아니라, 평가 분야

나 기 의 특성 등 다양한 기 에 따라 복수의 평가단을 운 하자는 의

견도 제시된다. 이는 평가 원을 유형화함으로써 문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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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단에 기 의 특성을 반 한 문 분야의 인력이 구성되기는 어려

운 거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가끔 희들이 개선을 못 하는 지 사항들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틀린 말은 아니고, 보고서에 있는 내

용을 가지고 하시긴 하신건데, 그다음 연도에는 할 수 없는 일을 지 하시

는 거죠. 를 들면, 그 해에는 종료가 돼야 되는 사업이 있는데,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 을 하실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희들

의 소망은 조  더 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평가 원 풀로 해가지고, 그

런 문 기 들끼리 경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 게 분야 

별로 해야지, 지 처럼 이 게 획일 으로 하다 보면, 평가 원님들도 힘

들고, 희도 어려운 이 있습니다.” (D2).

하지만, 이러한 평가 원의 유형화를 통한 문성 증진에 한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이는 그만큼 평가단 리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평가단 

사이에서 공유되는 평가의 일 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문가가 와서 D에 해 지 한다고 할 때, 같은 평가 유형의 여러 기

들에서 균일하게   수 있느냐가 고민이 될 거 같아요. 그 기 들에 

부 문성을 가진 분들로 평가 원을 구성하는 게 가능하냐도 의문이고

요, 어떤 기 은 집 으로 지 을 받고 어떤 기 은 안 그러면 문제가 

생길 거 같아요.” (C2).

이로 인해, 보다 더 근본 인 평가단 운 방식이 제시되기도 했다. 평

가단의 리 주체를 다변화하자는 의견이 그것이다. 경 리 분야는 기

존처럼 기재부가 평가단을 리하되, 주요사업 분야는 해당 역에 문

성을 가진 주무 부처가 평가단을 리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

장에 해 일부 면  참여자들은 리주체의 분화가 복 평가로 이어지

고, 평가의 완성도를 하락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경 리 평가는 기재부에서 하는 걸로 받고,  주요사업은 주무 부

처에서 하는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평가를 이 으로 받게 되잖아요. 그

게는 하기 싫죠. 그냥 한 번에 다 받는 게 좋죠.”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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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 으로서의 평가지표 인식

가. 평가지표의 성과 타당성

평가지표가 성과 타당성에 있어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비 이 

존재한다. 이러한 비 을 다시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

째로, 평가지표가 획일 으로 용됨에 따라, 기 의 특성을 반 하지 못

하는 문제가 있다. 

“공공기 이 제각각 성격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른데, 맞지 않는 지표

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요도가 생기는 그런 지표

들 에 그런게 있어요. 를 들자면 최근에 안 과 환경, ESG 이쪽이 

요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하고 거리가 먼 사업을 하는 기 들 같은 

경우는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평가 보고서에 

쓸 콘텐츠를 마련하는 것도 힘들고요. 희는 안 사고라든지 환경오염 

이런 향을 미치는 산업시설도 없고 이래서, 련 활동이 많이 제한 입

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쥐어짜는 편이죠. 다른 기 을 벤치마

킹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채우고 있습니다. ... 그냥 충 넘어가시는 편입

니다, 이런 이 부분이 우리 기 하고는 연 이 많이 없다는 거를 평가 원

분들도 알고 계시니까요. 요새 바  거를 보면 사고가 있으면 감 , 없으

면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도 한다고 하는데 그 게 하는 건 좋은 거 같아

요.  지  ESG 같은 경우는 사실 지표에 직  반 은  안 돼 있거든

요. 평가지표에 직 으로 언 은 안 되어 있지만 되게 요하다고 하시

니까 희는  사회  가치에 그걸 녹여서 쓰고 있어요. 이처럼 지표가 

기 의 주요사업이라든가 성격하고 크게 연 이 없는데도 어떻게든 계

성을 찾아서 연결을 짓고 콘텐츠를 쓰고 채워야 한다는 게 부담이 되죠.” 

(C1).

둘째, 평가지표에서 높은 수를 받기 해 노력한 결과, 오히려 기

의 업무 성과가 해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공공기 들은 설립목 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설립목 이 제 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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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받는 게 아마 모든 공공기 들이 원하는 평가일 텐데요. 그런데 지 은 

그 기 의 특성과 련이 없더라도 어떻게든 그거를 달성해야지만 수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잖습니까.” (D2).

이러한 문제 은 공공기 에 상업성과 리성을 강제하는 경우와 반

로 사회  가치를 강제하는 경우 모두에서 발생하고 있다. 우선, 정부

기  등 공공성 추구가 더 요한 공공기 들에도 공기업과 거의 동일한 

평가지표를 용하고 있다. 그로 인해 공공성에 한 측정이 제 로 이루

어지지 않고, 기 이 공공성 추구보다는 경제성을 추구하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런데 동시에 사회  가치 지표의 확 가 가지는 의미를 시할 필요

가 있다. 사회  가치 지표는 이제까지의 경 평가가 공공성 련 지표를 

배제해왔다는 문제 을 극복하기 해  정부에서 극 으로 도입했

다. 하지만 문제는 사회  가치 지표는 공공기 의 사업 그 자체의 공공

성을 측정하기보다는 사회  경제와의 연계성 등 기 의 고유사업과는 

무 한 역을 다루고 있다는 이다. 

“공공기 들은 다 사회  가치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몇몇 사회  가치 지표라는 것들은 그러한 특성을 획일화시켜가지고

는 무조건 이것도 달성하고 것도 달성하라고 무리한 요구들을 하고 있

어요. 그로 인해서 기 이 곪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특정

군이 입사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구매도 마찬가지죠. 용역도 그 고. 

제약을 해요. 사회  기업이 할 수 있는 데가 없을 수도 있고, 아  선택

을 할 수가 없는 구조가 있는 기 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도 강요하게 되

는 것들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D3). 

특히 더 주목할 것은 기재부 심의 공공기  거버 스가 기 의 운  

방향을 경제성 추구를 지향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는 조건 속에서 사회  

가치 지표는 기 의 구성원들에게 이질 이고 혼란스러운 메시지로 이해

되고 있다는 이다. 

“ 를 들어 사회  가치 지표를 볼 때, 희 같은 기 에서 어떤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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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할 때 잘하는 업체를 못 쓰는 거잖아요, 사회  기업을 써야 된다

고 하니까요. 그런데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서비스의 리티일 것 같

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건 사회  가치가 굉장히 

요한 요소이다 보니까 이 성이 있죠. 지  은 세  직원들이 많이 들

어오면서 그런 것들에 해서 힘들어 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

어요. 도 체 경평을 잘 받으려면 일을 잘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일

을 잘 못하게 만드는 제약을 무 많이 두지 않는가 이런 논란도 있고요. 

그래도, 모든 공공기 이 다 같은 잣 로 하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냥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D2).

셋째, 높은 평가 수를 받기 해서, 기 의 업무 성과 개선보다는 지

표 리가 더 요한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경 평가의 존재로 

인해, 성과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정선 이하로 리하도록 유도

되고 있는 것이다. 

“표  편차로 돼 있는 지표들이 다 지표 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 

리를 하는거죠. 무 잘해서 지표가 무 올라가면 다음 해에 사업부서가 

힘드니까요. 그래서 튀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D2).

평가의 비효율성은 주로 평가지표의 과도한 세분화 문제로 집약되고 

있다. 평가범주의 문제와 더불어 지속 으로 증가한 평가지표로 인해 

재의 평가지수는 무 많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표 수에 한 문제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 리 

주요사업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눠져 있고, 주요사업은 성과 리 정성

과 지표 구성의 표성으로 나눠져 있지만 나머지 경 리는 70개가 넘

는 지표를 평가받아야 합니다. ... 경 리 주요사업의 범주의 문제라기보

다는 그 안에서 세부 지표체계는 좀 심 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

는 게 제 생각입니다.” (A2).

앞서 살펴본 성과 타당성의 문제는 평가지표의 공정성과 객 성 

문제로 직결된다. 평가지표의 여러 한계로 인해 업무 성과를 제 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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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한다는  제도의 구조  한계가 서열화된 상 평가와 결합됨으

로써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평가의 객 성과 공정성은 경 평

가의 효율성 측면에서 지속 으로 제기되어 오는 비 사항이다. 평가의 

객 성과 공정성은 평가지표  평가기 의 문제와 평가단의 문성의 

문제로 압축되어 제기되고 있다.

나. 시장형 공기업에 맞춰진 평가지표의 획일성

평가지표  평가기 의 문제는 주로 정부기 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기 의 경 평가 담당자들은 경 평가의 평가지표  평가기 이 

기본 으로 시장형 공기업을 기 으로 작성된 기 이기 때문에, 정부

기 의 성격과 근본 으로 맞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공공기 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지만, 기본 으로 평가지표와 평가기 은 시장형 공

기업을 해 만들어진 지표를 사실상 그 로 용함으로써 정부기 의 

특성이 평가지표와 평가기 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

고 있다. 

“편람을 보시면 다 공기업 기 이에요, 일단은. 인사지표형 기 도 아니

고 다 공기업 기 이고, 공기업 기 에서 살짝 변형되는 거고, 인사지표형

이 살짝 변형돼 갖고 강소형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정부 정책이 하겠

다라고 했을 때 강소형에 해서는  되게 ‘이게 우리 얘기인가?’ 이 게 

헷갈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E4).

“공기업 심으로 지표가 딱 돼 있는 게 강소형에 맞게 약간 리셋이 돼

야 되는데, 같은 지표들이 조  이 게 틀어져서만 오니까 같은 지표로 보

시는 거 요.” (E3).

평가지표의 공정성은 평가지표 내부의 지표 간 복문제와 련이 있

는 것으로 지 되고 있다. 표 으로 경 략  리더십 지표  경

개선과 사회  가치가 사실상 복되는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가

치 심의 경 개선에 한 평가와 사회  가치에 한 평가가 상이한 

수를 받는 등 평가지표의 복과 평가 결과의 모순  결과 등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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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평가지표에 한 신뢰도가 매우 낮으며, 이로 인해 평가 결과에 한 

수용성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서로 간의 연계가 되어 있어요. 특히 신 성장

에 한 부분들은 희가 경평 교육을 받으러 가서 경평을 했던 분들에게 

물어 도 ‘확실히 복성이 있는 지표이긴 하다.”라고 말 을 하시더라고

요. 꽤 많은 지표들이 통폐합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요.” (D1).

“ 략기획 쪽에서도 조직 인사를 묻고,  략기획에서 리더십하고 

복되는 부분도 있고, 경  개선 쪽에서 신 성장하고  복되는 부분도 

있어요. 세평 내용을 보면 실제 복되는 내용이 많아서, ‘이걸 어떻게 다 

다르게 쓰라는 건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를 들면 코로나19와 련해

서 별도로 하고, 그린뉴딜 이것도 별도로 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게 다 

주요 사업 지표들에 다 녹아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런 부분들이 일자리 창출 부분, 균등한 기회와 사회 통합 부분에서도 복

되는 게 있어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지표들을 만드니까 복되는 부분들

이 많은 거죠. 지표들이 복되는게 없는지를 체 으로 검토하는 것이 

면 히 되지 않는거 같아요. 지표들에 한 총량제를 하든지 할 필요가 

있어요.” (D2).

“경  개선의 내용들이 사회  가치의 내용으로 다 철될 수 있는 부

분인데 사회  가치의 내용에 한 지표를  다른 분류해 가지고 복 

기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경  개선이 무지 잘 나온 기 이 있는

데 그 기 의 사회  가치성이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 근데 사회  가

치도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이러한 좀 약간 부조화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평가받는 기 들도 되게 아, 이거는 좀 약간 설득력이 

떨어진다.” (E4).

평가지표의 합리성에 한 비 은 사업 리 역보다는 경 리 역

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 리 역에서의 지표는 세부 지표에 사

업의 성격이 최소한으로나마 반 되고 있지만, 경 리 역의 평가지

표는 기재부가 획일 이고 앙집 인 방식으로 결정 후 통보하기 때

문에, 기 의 특성이 제 로 반 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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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지표는 주요사업 상사업부터 그리고 세부 인 그런 계량

지표까지 기  측면에서 먼  제안을 하고. 그게 합당인지, 합리 인지를 

평가단과 기재부에서 단을 해서 여부를 결정을 하시잖아요. 어느 정도 

희 기 의 본업이라든가 기능 그 특성이 반 이 된단 말이죠. 근데 경

리는  그런 측면이 없이 아  기재부와 평가단에서 주어지는 그 

틀 그 로를 갖고 기 이라든가 계량지표 산출이라든가 부분 으로는 나

에 보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몇 가지 수단이 있지만, 굉장히 보수 으로 

용이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납득하기가 힘든 면도 있습니다.” (B2). 

특히 경 리 역에 존재하는 공통지표가 개별 공공기 의 상황을 

 반 하지 못하는 문제에 한 불만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더 심각

한 문제는 개별 기 이 아  수행 불가능한 것에 한 평가지표들이 존

재한다는 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지 은 기재부 심의 공공기  거버 스에 의

한 구조  문제들이다. 기재부의 각종 지침 등으로 인해 기 들의 자율성

을 배제한 조건에서, 이와 모순 인 평가지표를 제시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그 결과 경 평가 수를 높이 받기 해 개별 기 들에서는 임

시변통 인 우회로를 찾거나 혹은 실과 유리된 서류 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

“단지 기  입장에서는 희 경 리 쪽에서 어떤 지표는 공통 과제이

고, 차별화돼 있는 지표를 운 하지 못하는 그런 단 이 있기 때문에. 

희 기 은 구조조정해서 인력 이는 기 인데 갑자기 일자리 창출 지표 

비계량 지표를 써야 된다. 공통 지표라서 이거를 안 쓸 수도 없고.” (B4). 

“ 를 들어,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에는 희가 기 에서 마음 로 인

원을 늘리거나 그 게 하기도 어렵고, 정부에서 정원을 주는 그 안에서 인

원을 채운다거나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재원이나 산도 없는 상황에서 

신규 일자리를 만들기도 어렵죠.  사내 벤처 같은 경우에도 희같은 

공단은 공기업처럼 뭔가 자율 으로 산을 운용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

도 아닌 상태에서는 퇴직 정 임 피크제 직원들을 데리고서 사내 벤처

를 할 수밖에 없고,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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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거든요. 수익성 있는 모델을 만든다거나 자회사를 만들어낸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어렵지만 그 안에서도 어떻게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C2).

한, 특정 규모․유형의 기 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평가지표에 한 

불만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불만은 경 평가가 상 평가를 통해 

서열화시키는 것을 목 으로 하는 조건 속에서, 경 평가에 한 신뢰도

와 수용도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안 환경 같은 경우에 희 기  같은 경우에는 인원도 많고, 희 기

 안에 속한 병원도 운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사무직이 일을 하다가 다치는 그런 거랑은 정말 다를 수 있거든요, 병원에

서는 환자 사고만 나오는 것도 아니라 직원들도 다치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통제하기 참 어려운데도 어떻게든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C2). 

다. 정책지표의 과도한 반

이처럼 평가지표의 복이 심해지고 있는 원인  하나는 정부 정책과 

평가지표를 연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평가지표의 복, 그리

고 복 평가의 존재는 결국 경 평가와 정부 정책을 연계하려는 시도의 

결과물이다. 문제는 이처럼 공공기 들이 정부 정책을 더 극 으로 수

행하도록 만들기 해 경 평가를 활용하는 것이 다양한 부작용을 발생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 정부는 경 평가를 활용하여 공공기 의 임 제도 변경을 강제

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 들이 완성도가 낮은 임 체계를 실험 으로 

용해야 한다는 문제  그리고 정부 교체에 따라 임 체계를 변화시켜야 

하는 불안정성을 가진다는 문제 을 드러내고 있다. 

“ 희가 2011년도에 성과근무제를 획기 으로 도입했다고 해서 경 평

가 S를 받았습니다. 성과근무제 최  도입 기 으로서 우수사례로 뽑히고 

많이 얘기를 하고 다녔었는데요. 9년이 지나면서 연 제를 하는 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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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인 것처럼 경평에서 신호가 계속 오는 거죠. 사실 다른 부분들은 정

부 정책에 따라서 어떤 흐름에 따라 바뀔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임 에 한 문제는 그 게 5년 단 , 10년 단 로 바꿀 수 수 있는 부분

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 은 직무 에 해서 무리하게 계속 

도입을 요청하고 있고, 사실 희는 그것 때문에 노사 계가 거의 막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모든 지표를 가로막는 게 사실은 직무 이라고 볼 

수 있어요.” (D1).

“ 희가 2007년도에  직원 성과연 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면서 A

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불만이 엄청나게 쌓이고 쌓 습니다. 왜

냐하면 공공기 은 하는 일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상황에서 여

는 엄청나게 차이를 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지나서 지  직무 제 이

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 그럴 거면 공무원부터 먼  

해라. 왜  시험 삼아서 공공기 부터 먼  직무 제를?’.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직무 제 정책을 공공기 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

니까? 그런데 공공기 을 실험 상으로 삼는 거에 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좋은 제도인지 아닌지를 검도 안 해보고, 그것도 경평이

라는 걸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불만들이 굉장히 높은 거죠. 노조 측에서

는 무조건 반 하고, 이제 조직 분 기도 다 망가지게 돼요. 그런 부분들

이 굉장히 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 평가제도를 활용해서 정부 정

책을 어붙이는 거에 해서 반감들이 있어요.” (D2).

둘째, 정부는 경 평가를 활용하여 공공기 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획

일 인 기 을 강제한다. 그로 인해 개별 기 의 성과를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 희가 작년에 경평 실사를 받을 때, 훌륭한 인재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에 한 지 을 해주신 평가 원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희는 

지방에서 뽑아야 되고 장애인도 뽑아야 되고 보훈자도 뽑아야 돼요. 그래

서 그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언제 문가를 뽑을 거냐.”라고 말 을 해주

셨어요. 어 든 장애인과 보훈자를 뽑으면 무 좋은 거고, 정부로서도 해

야 될 업무이기는 합니다만, 특정 분야나 특정 기 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246  경영평가제도 쟁점 및 개선방안

유 를 시켜주시는 것이 기 의 운 뿐만 아니고 정부의 정책 방향에서도 

더 좋을 수 있거든요. 지  상항에서는 우수한 인재들이 희 원에 있다

가 다른 데로 다 나가요. 지방에서 근무하는데, 박 인데 직무 으로 환

하라고 하지. 그분들이 떠나는게 희 기 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보고 있

고요. 이런 기 들에서의 인력에 한 부분들은 조  더 유연성 있게 가

져가 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D1).

“구매에 있어서도 사회  기업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회  

기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 않다 보니까 활용하려면 액은 거의 2

배로 됩니다. 그런데 일은 두 배 정도 못 하죠, 어  든 사회  기업을 

살리려는 정부 정책의 취지는 희들도 공감을 하지만, 일하는 입장에서

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사업부서에서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기 의 일을 잘하는 게 목 인지 사회  기업을 살리는 게 목 인지 직원

들이 헷갈려 하는 거죠. 내가 담당하는 업무를 잘해가지고 좀 더 리티 

높은 결과물을 만들고 싶은데, 경평 담당 부서에서는 계속 사회  기업하

고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라고 하니까 반감들이 많아요.” (D2).

셋째, 경 평가의 목표가 공공기 의 성과 개선이 아니라 운  방향 

변화에 치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지 사항이 있으면 희는 형식 이든 어 든 간에 차년도 경평 보고

서에 그걸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  내에서 희는 반 을 하려

고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게  “경 평가하고 기  운 이 100% 

연계가 되고 있다.” 이 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기  운 하고 리

에 있어 가지고 부분 경 평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 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본말이 도되고 있지 않느

냐.” (C1).

넷째, 공공기 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제도 ‧구조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기 의 구성원들에게 책임을 묻

는 결과를 낳고 있다. 경 평가가 만병통치약처럼 활용되지만, 이는 임

시변통일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는 착시 효과를 주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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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윤리경  배 이 이제 5 이 되고, 다른 곳에서 1 씩 낮게 잡으

면서 체 배 은 같지만 윤리경  쪽에 올해 방 을 많이 둔 것 같아요. 

일탈자가 한 명 나오면 그 기 이 부 공동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형태

가 되다 보니까, 희 입장에서는 되게 불합리하죠, 미친 놈 하나가 그냥 

물을 흐려버리면 그해에 그냥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마음입니

다.” (C1).

“사실 LH 사태는 그 특정 기 에서 특정 업무 수행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생긴 사건인데, 당장 LH 안에서도 그 몇 명의 직원들 때

문에 나머지 체 직원들에 한 평가가 떨어져 버린 상황이 생긴 거잖아

요. 아무리 기 에서 열심히 무슨 사업을 하고 책을 강구하고 했다라고 

해도 사건 하나로 다 매몰되어 버릴 거 같아요. 이제 배 이 5 이 될뿐더

러, 심지어 기 에서 문제가 생기면 빵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되게 

불안하죠. 그 사건 사고라는 게 희 평가 부서에서 어떻게 통제할 수 있

는 여건들이 아니잖습니까? 그래도 사고칠 사람들은 치고 할텐데, 평가를 

가지고 통제한다는 게 효과가 있을까 싶은 거죠.” (C2).

여기에서 문제는 평가지표에 한 한 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

니라, 기존의 평가지표에 새로운 지표들이 추가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

다는 이다. 즉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주요 정책과 연계된 평가지표들이 

새롭게 생겨나는데, 지표 반에 한 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복된 지표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체감상 경 리는 정부 정책에 향도가 80%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

고요. 주요사업은 희 기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B2).

“기본 으로는 력. 는 그 력 지수에서 보면 아무래도 경

리가 정부 정책에 향을 많이 받지 않나라는 생각을 ...” (B5).

“그래서 정부 정책을 달성할 수 있는 어떤 노력도가 더 많이 투입돼야 

되는. 그만큼 어렵고,  본격 인 정책을 다 경 리에서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정책 지표에 해서 기 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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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B4). 

“거의 해마다 한 두 개 이상의 지표에서 정부에서 원하는 결과들이 계

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무 강한 드라이 를 하면서 한 50～60

개 되는 지표마다 각각 희망하는 내용을 지표를 넣다 보니까 그걸 따라가

는 공공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버거운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D1).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 기조도 바 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그게 경

평가 정책 지표로 추가가 되면 희는 많이 괴롭죠. 지  복 유사 지

표들이 부 다 이래서 생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요새 공공기 이 꼭 이 게 평가에 넣는다고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 지는 않거든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국정 

기조가  바 고, 그때마다 이 게 추가되고 이러면 계속 늘어나거든요, 

경 리도 그 지만, 사업 쪽도 이 게 트 드가  바 어요. 뭐 사업 

쪽은 그래도 괜찮아요. 지표 자체를 갈아치우면 되니까. 그런데 경 리

는 이 되거든요, 하나가 완 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배 이 축소되면

서 살아 있으면서 계속 쭉 가기 때문에 부담은 계속 된다는 거죠. 그

래서 그런 부분이 평가받는 입장에서는 좀 괴롭죠. 사회  가치도 이게 

이름만 ESG로 바 면 이해를 하겠는데, 약간은 새로운 개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회  가치 다가 ESG로 바 면서 거버 스라든가 이런 새

로운 개념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한 콘텐츠도  비를 해야 되죠. 

계속 추가가 되고, 이  게 아  없어지지는 않는 거죠.” (C1). 

“작년도 경 평가부터 ‘코로나19 응 노력과 성과’라는 가  항목이 갑

자기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미 기 마다 코로나19에 한 응 노력을 열

심히 하고 있고,  그 지표 안에서도 보면 이미 각 기 의 경 리든, 

일자리 창출이든 상생 력이든, 물품 구매, 조달이나 그런 것부터 시작해

서 각 사업에 이미 녹아 들어가 있거든요. 그 기 의 노력을 참작해 주겠

다라는 식으로 가  지표를 만들긴 했는데 결국 평가를 주 하는 부서 입

장에서는 보고서 쓸 페이지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써나갈지 가 쓸 건지 고민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사실 지표가 계속 어느 정도 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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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춰진 상태에서 그 지표를 끌어가는 건 충분히 응할 수 있고 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갑자기 지표가 생긴다거나 혹은 내년에 정권이 바 다

라고 했을 때 지표가 갑자기 다 틀어져 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부담스럽기

는 합니다.” (C2).

5. 평가방식의 획일성과 평가 결과의 서열화

우리나라의 경 평가제도는 단일 앙정부기 이 모든 공공기 을 집

단 으로 유형만 구분한 채 사실상 단일한 평가기 을 활용하여 평가한

다는 에서 평가의 효율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으로 이러한 앙집  평가방식은 획일  평가라는 비 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공공기  경 평가 담당자들은 재의 경 평가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기 별 특성, 즉 기 의 고유업무 특성을 경 평가가 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라고 단하고 있었다.

“각 기 마다 설립 취지가 있고 잘할 수 있는 게 분명히 그 역량이 있

을 텐데 그거에 좀 맞춰서, ... 고유 역량이나 이런 걸 고려한 평가를 고민

하거나” (E2).

경 평가제도가 갖는 평가의 서열화에 한 다양한 문제 제기는 최근 

기획재정부의 경 평가제도 개선방안에서 경 실  개선도를 반 하는 

방식으로 정리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서열  평가 개선에 한 장의 

인식은 매우 부정 으로 나타나고 있다.

“  정 이지 않습니다. ... 큰 기 에서는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어

필을 많이 하실 수 있겠지만, 희같이 작은 기 에서는 어떻게 개선 실

만 골라내서 그 게 평가한다면 경쟁이 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실

질 으로 평가, 평가가 여러 가지 세분화되고 많이 구체화될수록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는 응 노력이 훨씬 더 많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B4). 

재 경 평가는 같은 유형에 속한 공공기 들을 등 을 매기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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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서열화하는 상 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경 평가

가 상 평가로 이루어지는 것에 해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한다. 

우선, 재의 상 평가를 평가로 바꾸는 방식에 한 정  입장

이 존재한다. 앞에서 살펴본 유형분류 자체의 문제와 더불어, 상 평가에

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소규모 공공기 이나 동일 유형에 속하는 공공기

이 많지 않은 경우, 평가에 해 더욱 비 인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평가받는 입장에서는 평가는 감사하죠. 희 유형의 기 이 12개

밖에 안 돼서 유형 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 

학교에서도 사람이 수강인원이 10명 정도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 게 되지 않습니까. ... 주요사업 같은 경우에도 각 기 마다 등 을 매

기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등  이상이면 그 등 을 등 으로 한다든

지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C1). 

공공기 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 그리고 성과 개선을 한 동기 

부여에 있어서도 평가가 더 하다는 의견도 볼 수 있다. 

“사실 어느 공공기 이든 이 처럼 방만경 을 한다거나 부정부패를 

한다거나 그런 게 없어졌잖아요? 지  특히 코로나 시국에서 기 마다 다 

열심히 어떻게든 코로나를 극복하기 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노력에 

해서 결국에는 평가 등 을 상 으로 매겨야 되면, 같이 노력했는

데 구는 C나 D가 나오고, 구는 조  더 잘했다고 좋은 등 이 나오고 

하면 사실은 불합리하죠. 경 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틀이 있으니

까 그 이상만 넘어간다라고 하면 평가 도입이 가능하다 싶어요. 주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 마다 사업 개수도, 지표 수도 다르고 그

긴 한데, 그거에 해서 일정 가이드를 잡아주면 가능할 거 같아요. 주

요사업 같은 경우에도 계량하고 비계량 지표가 있으니까, 계량 지표에서 

어느 수 이상 정도 나온다거나 혹은 계량과 비계량 합해서 어느 정도 

나오면 일정 등 을 주는 방식으로요. ‘그래, 이 정도면 기 이 열심히 했

다.’ 정도만 해 주시면 희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죠.”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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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131개 공공기 이 마다 설립된 목

이 있고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개별 인 평가로 나아가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A2).

제5  경 평가제도의 수용과 활용에 한 인식

경 평가제도의 효과성은 경 평가 결과 경 리의 개선과 경 효율

성의 제고로 나타나야 한다. 경 리의 개선과 경 효율성의 제고는 경

평가의 결과가 개별 공공기 의 경 리시스템에 환류되어 지 된 문

제 이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에서 경 평가

의 결과가 개별 기  내부에 어떻게 환류되느냐는 경 평가제도의 효과

성에서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단 경 평가의 결과에 한 공공기 의 수용성은 평가과정보다는 평

가 결과로 제시되는 정등 과 한 련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

다. 평가과정의 공정성과 객 성에 한 신뢰가 높지 않기 때문에,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기 의 경 리  사업 리에서의 문제 을 내부에 

환류하기보다는 평가 결과에 따른 공공기 의 신인도에 주된 심을 갖

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 으로 경 평가의 컨설  기능이 제 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낮은 평가등 의 근거가 

상 공공기 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 지표의 지 사항

을 토 로 체 평가등 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인하는 것으

로 보인다. 

“일단은 등 하고 수용성이 정비례하는 거 같아요. 등 이 높으면 당연

히 수용하고, 낮으면 ‘왜 이러냐.’ 그러는 거죠. 그런데 희가 느끼기로는 

사실 이런 등 도 등 이지만, ‘왜 이 등 이 나왔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경우가 좀 많아요. 어떤 지표는 지 사항은 많은데 등 은 잘 나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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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지표는 반 의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명확한 근거가 없고, 기  입장

에서는 막연하게 그냥 주는 등 을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

서 그 부분이 답답하죠.” (C1).

부분의 공공기 은 경 평가와 내부평가를 연계시켜 놓고 있기 때문

에, 경 평가 결과가 내부평가로 연동되고, 내부평가 개선을 통해 경 평

가 결과도 개선되는 환류시스템을 갖고 있다.

“환류 부분은 아까 말 드렸듯이 내평이랑 100% 연계가 되어 있기 때

문에 평가들이나 평가에는, 내부평가에는 그 게 연계를 하고 있고. 지

사항에 해서는 비계량 으로 과제화라든가. 일단 100% 지 사항은 해

결하고 다음연도 평가를 비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과제

화해서 개선 계획하고 활동 리를 합니다.” (B2).

그러나 경 평가의 결과가 기  내부에 환류되는 정도는 경 리 

역과 사업 역에 한 평가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업 역

에서는 경 평가 결과의 환류성이 작동하지만, 경 리 역은 작동하

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주요사업은 좀 뭐랄까요, 명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서는 

그걸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환류 기능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경 리 

쪽은  환류 기능이라는 게 잘 작동되고 있지 않다.” (E4).

“보고서상에서의 PDCA에서의 환류는 거의 뭐 80～90% 하고 있다라고 

희는 보고서에는 써요. 근데 그게 지 사항 심의 환류인 거지 정말 

평가도 이건 풀을 가지고 환류하고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E3).

한 경 리 역에서의 환류는 지 사항에 한 형식  수정  보

완일 뿐 실질 인 경 리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 도 다수 

응답자의 공감을 얻고 있었다.

“경평 지표는 아무래도 정부가 주는 거니까 정부의 지표가 그 기 에 

좀 맞지 않는 지표가 가끔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

지표라면 다 그걸 리를 해야 되니까. 때로는 그 지표를, 지표를 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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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해 무조건 노력을 하고,  회사의 세부 목표를 다 그 게 다시 계

으로 내려가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결정을 하기 해서 그러

면 기 이 꼭 해야 되는 어떤 하나를 못하기도 하거나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B1).

이러한 지 은 경 리 역 에서도 정치   정책  지표와 련

된 사례가 주로 언 되었다. 300명 내외의 소규모 기 에서 사회  가치 

구  지표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기 해 외부용역을 통해 형식 으로 

2,000명 일자리 창출로 성과목표를 제시하지만, 담당자조차 언 할 가치

가 없는 성과목표이고, 실제로는 달성할 수도 없는 수치라고 말하고 있

다. 이러한 내용이 경 평가에서 지 된다 해도 실제로 반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실질  환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경 개선의 효과 역시 매우 낮

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게 평가한 결과들을 희가 주요사업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환류를 하고 사업계획 수립부터 굉장히 실․국장님들이 챙기

세요. ... 경 리 측면은 ... 용역 맡긴 거 그 일자리 창출안인데 그런 거 

... 뭐 2,000명 이런 식으로 내는데 사실 희 기 에서 2,000명 내는 건 말

이 안 되잖아요.” (E2).

“기본 인 인력이, 300명 미만의 사람들이 주요사업에만 올인하기 해

서 막 정신없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인력들을 일부 뽑아서 사회  가치 

구  ... 되게 많이 돼야 돼요.” (E3).

경 평가제도의 환류는 환류체계의 문제와 더불어 성과 의 차등지

과 연계되어 있다. 기재부가 경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 의 차등 지 을 

강제하는 이유는 성과 이 공공기  구성원들에게 유효한 동기부여 방식

이라고 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처럼 경 평가가 성과 을 연계하

는 것이 공공기 의 성과를 개선하는 데 실질 인 향을 미치고 있는지

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경 평가 성과 에 한 입장은 기 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실 정부기 은 경평 성과 으로 일반 직원들에게 동기부여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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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과  재원이 좀 죠.” (D3).

“기 마다 달라요. 어떤 기 들은 부서 평가와 개인 평가를 연동을 많

이 시켜놓습니다. 그러면 돈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하지만 그 지 않으면, 

경 평가 성과 만으로 직원들을 통제하기에는 액이 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일이 경평과 연계된다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

구하고 경평하고 연계를 시키게 되니까 직원들이 반감이 생기죠.” (D2).

다음으로, 경 평가 성과 에 해서 직원과 임원의 인식이 동일하지 

않다는 도 지 되고 있다. 경 평가 성과 은 직원보다는 임원에게 더 

큰 유인동기이며, 직원에게는 부차 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성과  차이는 수에 따라 다르거든요. 임원분들은 몇천씩 차이나고

요. 그 에 본부장 들, 부서장 이런 분들도 수백씩 차이 나고, 으로 갈

수록 별로 차이가 안 나죠. 은 직원들은 ‘아니, 이 게 해본들 뭐 단돈 

몇십만원 벌자고 그러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 동기를 부여한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잘 모르고 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쪽에 

임원 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그게 엄청난 동기 부여가 되죠.” (C1).

“직원과 임원 간의 격차가 무 심해요. 임원분들은 1,000만 원 단 로 

가져가게 되어 있고, 직원분들은 100만 원, 몇십만 원 단 에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수용도가 결국은 경평은 기 장의 성과 을 챙겨주기 

한 거다라는 논리로 가는 거죠.  그 논리를 노조가 가져가서, 노조는 결

국 고생은 직원들이 하고 그에 한 성과는 기 장에게 돌아간다고 경평 

제도에 해서 굉장히 비 으로 얘기를 해요. 그거에 해서 일부 직원

들이 많이 동요를 하고요. 그런데 사실 기 장과 직원의 수 을 맞춰  

수는 없어요. 기 장은 연 을 가지고 성과 을 산정하고 직원은 월 을 

기 하다 보니까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거죠. 직원들이 받는 인센

티 가 확실하게 올라가야 직원들이 어떤 정부 정책에 따라가는 수용성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 은 성과 이 굉장히 미약한 수 이라서, 경평을 

지원하고 있는 희 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D1).

경 평가 성과 에 한 직원과 임원의 이해 계의 차이가 크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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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직원에 한 동기부여의 측면이나 직원과 임원의 계에서 부정  효

과를 가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존재한다. 

“경평 성과 만으로는 무 작아서 직원들을 동기부여하기가 힘들어요. 

무 작고, 그런데 임원분들은 여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 다 

보니까 오히려  임원분들도 부담스러워해요. 마치 내 돈을 많이 벌기 

해 지  경평을 잘 받으려고 푸시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기

장이라고 하면 사실은 내가 경 자로서 이 기 을 잘 운 하는 것을 보여

주고 싶은 거지 그 1,000만 원 때문에 하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는 

부분 아닐 거라고 보는데 직원들한테는 오해될 수도 있는 이 분명히 있

는 거 같아요. 차등이 무 크기 때문이죠.” (D2).

이처럼 성과 이 공공기  체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이끌어내기 어려

운 조건에서,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아까 성과 이 무 어서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문제를 말하긴 했지

만, 반 로 사실 성과  안 받아도 오히려 진짜 맞춤형으로 해서 사업에 

도움이 되는 컨설 을 해주고 그거를 반 하는 식의 경평이 진정하게 공

공기 을 발 시키는 방향인 것 같아요. 기 들의 설립 목 이 다 다른데, 

경쟁을 붙이는 게 사실 어려운 구조에요. 일률 으로 1등부터 50등까지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억지로 끼워맞추기 식이죠. 는 성과

 재원을 폭 확 하는 게 아닌 이상, 공공기 이 발 하는 방향으로 도

와주고 계속 으로 업그 이드를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가 운 되고 

컨설 이 운 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  같은 서열식보

다.” (D2).

제6  소결(경 평가에 한 장 인식)

경 평가제도에 한 장담당자들의 인식을 유형별 집단심층면 을 

통해 살펴보았다. 평가유형별 집단심층면 을 통해 개별 공공기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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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응하고, 활용하고 있느냐를 살펴 으로

써, 경 평가제도의 효용성, 효율성  효과성을 실천  에서 검토해

보았다.

첫 번째로, 경 평가제도의 효용성을 경 평가제도의 목 과 기능에 

한 인식을 심으로 살펴보았다. 경 평가제도의 효용성은 경 평가제

도의 정당성과도 한 계가 있다. 경 평가제도의 도입 목 인 공공

기 의 자율  책임경 체제의 확립에 재 실시되고 있는 경 평가제

도가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재 경 평가제도의 정당성 역

시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 경 평가제도의 도입 목 에 해서는 장담당자들의 그 필요성

과 목 에 동의한다는 인식이 많았다. 여기에는 공공기  종사자들 스스

로 두 가지 측면에서 그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는, 공  고유업무

의 수행을 한 지속  경 개선이 필요하며, 외부  평가가 지속  경

개선에 한 동기부여  자극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둘째는, 경 개

선에 한 문  컨설 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에

서 경 평가제도의 규범  목 에 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재의 경 평가제도가 도입 당시 제시된 규범  목 을 달성하

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느냐에 한 평가는 매우 냉정하고 명확했다. 

재의 경 평가제도는 평가의 목 이 공공기 의 경 개선에 있기보다는 

공공기 의 통제에 있으며, 이로 인해 오히려 공공기 의 자율경   책

임경  확립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인식이 높았다. 한 경 평가제도의 

컨설  기능이 매우 실하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 평가제도의 컨

설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부분 심층면  참여자들의 

인식이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경 평가제도의 역사  시효성이 소멸되

었다는 주장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경 평가제도의 규범  목 과 실  목 의 괴리가 심화되어가고 있

다는 장의 인식에 해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재 

제기되고 있는 경 평가제도의 개선은 단순히 일부 제도의 작동성을 개

선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인 제도 성격의 변화에 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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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경 평가제도의 효율성은 평가제도의 운 , 차  리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다. 우선 경 평가제도의 효율성은 자원 동원의 측

면에서 매우 부정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재의 경 평가제도는 

평가기 을 유형화하고, 비교평가한 후, 평가등 을 통해 서열화하는 방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 평가 결과는 경평성과 과 같은  보

상과 연동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개별 공공기 은 경 평가에 응하기 해 상당한 정도의 

내부  자원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심층면  참여 공공

기 은 규모와 무 하게 3명 내외의 담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실제 

평가기간에는 기  규모에 따라 인력 규모도 커지고 있다. 한 경 평가

를 해 소모되는 실무 산은 부분의 기 이 략 2,000만 원 내외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기  규모에 따라 경 에 비한 별도의 교

육훈련  컨설 에 상당히 큰 산규모로 지출되고 있었다. 3,000만 원

에서 억 의 산이 경 평가에 한 실무  응을 해 지출되고 있었

다. 이러한 산을 지출할 수 없는 소규모 공공기 의 불만 역시 높을 수

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심층면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다양한 공공기 의 컨

설 이 특정한 컨설 기 에 집 되어 있다는 이다. 이러한 상은 경

평가에 한 공공기 의 응방안이 개별 공공기 의 다양한 고유업무 

특성을 반 하기보다는 획일화된 평가기 에 기 해서 이루어질 때 나타

날 수 있다. 개별 기 의 다양한 고유업무 특성이 반 될 수 있고, 실제

로 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컨설 이라면 정 으로 볼 수 있지만, 

단순히 평가제도의 기술  측면만을 반 하는 경 평가 컨설 은 그 효

용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경 평가제도의 효율성 문제는 주로 평가제도의 첩성과 복성의 문

제로 제기되고 있다. 평가제도의 첩성은 경 평가제도를 포함하여 

재 공공기 을 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평가제도의 상호 복성

을 의미하며, 평가제도의 복성은 주로 평가지표의 지표 간 복성을 말

한다. 장담당자들은 평가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평가제도의 첩

성과 복성의 문제는 해소될 필요가 있다고 지 하고 있다. 평가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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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성과 복성의 해소는 동시에 평가주기  평가시기의 조 과 동시

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 평가제도의 효율성에서는 특히 평가지표의 획일성과 복잡성에 

한 장에서의 문제 제기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평가지표의 획일성에 

한 심층면  참여자들의 문제 제기를 종합하면, 몇 가지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시장형 공기업 심으로 지표가 구성되어 기타 유형의 

특성이 반 되지 않고 있는 문제, 둘째, 개별 기 의 업무 특성이 반 되

지 않고 있는 문제, 셋째, 정책지표의 과다한 반 으로 인한 문제 등으로 

정리된다.

마지막으로 경 평가제도의 효과성의 문제를 경 평가 결과의 수용  

활용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경 평가제도의 효과성은 앞에서 살펴본 

효용성과 효율성 측면과 연동된 바가 많았다. 경 평가제도의 목 이 경

개선에서 통제로, 경 평가제도의 운용이 서열화된 유형별 집단  상

평가의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 경 평가제도의 결과에 한 신뢰도

가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경 제도의 결과는 경 평가 실시 이 에 사실

상 결정되어 있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표 설정의 공정성, 

비과정에서 나타나는 기  규모의 격차, 사업분야 역에서 나타나는 평

가단의 비 문성, 과도한 정책지표의 반 에 한 기 역량의 차이 등은 

경 평가제도의 결과에 한 낮은 신뢰로 나타나고 있다.

경 평가제도의 효용성은 경 평가 결과의 형식  환류로 나타나고 있

다. 경 평가 과정에서 지 받은 사항은 형식 으로 모두 경 개선에 반

되고 있지만, 이러한 환류가 공공기 의 고유업무의 개선으로 이어진

다는 의견을 제시한 심층면  참여자는 거의 없었다. 

재의 경 평가제도는 장과의 괴리, 수단과 목 의 치, 낮은 신뢰

도 등 제도로서 작동하지만, 제도의 목 이라는 에서는 근본 인 변

화가 필요한 시 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경 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근본 인 문제 제기를 도외시하고, 일부 운

리  측면의 개선에 치 하고 있다. 세계에서 유례 없는 집단 이고 

경쟁평가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경 평가제도의 근본  변화에 한 고민

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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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  론

제1  요 약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평가범주  지표의 구성과 

내용에 한 분석’에 한 연구(제2장 제2 )는 평가지표의 구성체계  

세부평가내용을 비교검토하면서 다음과 같은 시사 을 도출하 다. 첫째, 

‘정부의 정책  요구를 반 한 지표’와 ‘기 의 설립목  구  노력과 성

과를 측정하는 지표’ 간에 균형이 필요하다. 행 공공기  경 평가제도

는 무도 다양한 정책 요구로 인한 과잉기 로 공공기 을 무능하게 만

들고 있다.

둘째, 개별 평가지표와 련해 불필요한 리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사한 평가지표를 정비하고, 외부평가와 연계하는 비 을 축소할 필요

가 있다. 행 공공기  경 평가는 공공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요구뿐만 아니라, 국민권익 원회, 행정안 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정보원 등 다양한 부처의 요구를 반 하고 

있다. 공공기 이 본연에 업무에 집 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주 하는 

외부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요사업 성과지표 개선을 해 보다 체계 이고 장기 인 지원

이 필요하다. 매년 숙제검사를 하듯이 지표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단편 인 개선을 추진해서는 재와 같은 낮은 변별력을 개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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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며, 평가지표 간 상충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각 기 에서 

리하는 성과지표 Pool을 종합 으로 리하고, 정부-학계-공공기 이 공

동으로 참여하는 력 연구를 통해 미래지향 인 지표의 발굴과 리방

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정과제의 경 평가 지표화에 따른 문제 과 응방안’에 한 연구

(제2장 제3 )는 공공기  경 평가 평가지표 선정 기   차를 검토

한 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 을 지 하 다. 첫째, 국정과제의 경

평가 지표화로 인하여 공공기  경 성과  경 활동을 왜곡할 가능성

이 크다는 이다. 공공기  경 평가가 기 장과 기 에 미치는 향력

은 매우 크며, 그로 인해 공공기 은 평가지표에 따라 기 을 운 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래서 공공기 의 설립목 이나 경 성과와는 무

하거나 상충하는 목표와 내용을 가지는 국정과제가 경 평가 지표로 

구체화된다면, 국정과제 반  평가지표 주의 기  운  노력은 증가하

고, 기  본연의 업무와 사업, 경 성과에 한 노력을 이는 왜곡이 일

어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해 본 연구자는 국정

과제가 반 된 경 평가지표의 비 을 제한하는 것과 공공기 의 업무 

특성이나 유형을 감안하여 국정과제 반  지표의 비 이나 종류를 선택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응방안으로 제안하 다. 

다음으로 검토한 사항은, 국정과제의 경 평가 지표화가 빈번하게 일

어나 공공기  경 평가 지표 안정성을 해한다는 이다. 김  정부

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20년간 공공기  경 평가 지표의 변화와 국정과

제를 매칭시킨 분석결과에 따르면, 1998년부터 공공기  경 평가 지표

는 2007년을 제외하고는 2017년까지 매년 신설․수정되었고, 신설․수정

된 경 평가 지표들은 평균 90% 정도 국정과제와 연계되었을 정도로 국

정과제의 경 평가 지표화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는 경 평가에서 우

수한 평정을 받고자 하는 공공기 들의 략 , 기회주의  행태를 유발

할 수 있고, 공공기 의 략  행태는 공공기 의 자율  경 과 설립목

에 부합하는 효율  경 성과 창출이라는 공공기  본연의 행태를 

해하는 요인이 된다. 한, 국정과제와 무 한 업무 역과 설립목 을 

갖는 공공기 의 경우, 경 평가에서 좋은 등 을 받을 가능성을 포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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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이러한 자포자기는 경 평가 결과에 한 공공기 의 수용성을 

하시키고, 본연의 사업성과 달성과 국민의 편익 증진에 소극 인 태도

를 갖게 되는 문제를 래할 것이다. 

‘경 평가제도의 환류 체계 진단  개선 방안’에 한 연구(제2장 제4

)는 공공기  경 평가제도의 환류 증진을 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

하 다. 첫 번째로 공공기  리방식을 료 심의 수직  지휘 계가 

아닌 료-공공기  종사자 간 동반자  계로 환할 것을 주문한다. 

특히, 지난 2007년 ｢공운법｣에 기 한 통합 경 평가제도의 모형으로 설

정했던 PDCA 사이클을 통제ㆍ감독 모델 심이 아니라 컨설  모델 

심으로 재설계하고, 이에 맞는 평가지표 설정  세부평가내용 재구성이 

필요하다. 

두 번째 제언은 인센티  성과 의 격차 축소이다. 직원 수 에서 

1,000만 원 이상이 교차하고, 기 장 연 의 50%를 좌우하는 공기업의 

인센티  성과  격차를 과감하게 축소해야 한다. 공기업의 성과  격차

(250～300%)를 최  150% 이내에서 축소하고, 정부기 의 성과  역

시 일정 수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인센티  성과  규모의 

격차 축소를 넘어 성과 의 세부 지  내역 역시 평가체계 환에 따라 

재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공공기  경 평가제도의 신뢰도ㆍ수용도를 높이고 경 평가 

결과의 환류 효과가 제 로 작동되기 해서는 평가주기를 탄력 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공기업ㆍ 정부기  에는 매년 평가가 평가가 부

담스러운 기 도 많고, 평가지표 역시 매년 평가할 필요가 없는 것들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  유형별로, 평가지표별로 평가주기의 

탄력  운 이 필요하다. 

‘경 평가단 구성과 문성․역량․책임에 한 비  분석’에 한 

연구(제2장 제5 )는 경 평가단 구성  그 문성과 련된 이슈들을 

정리하 다. 이를 해 먼  경 평가단의 구성 근거  황을 정리하

고, 그다음으로 경 평가단의 문성과 역량 강화를 논의하기 한 기

로서 경 평가단의 직무와 소양 그리고 역량을 검토하 다. 정책  시사

으로 평가 거버 스 구조의 변화, 평가 원 모집 방식의 변경, 평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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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인력 수요  구조의 변화 등을 제시하 다.

‘경 평가 리주체 변화의 필요성  안’에 한 연구(제2장 제6 )

는 기획재정부 심의 경 평가제도의 문제 과 경 평가 리주체의 개

편 필요성, 그리고 이에 한 안으로 제시되는 다양한 방안들에 해 

논의하 다. 그 해법으로는 우선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운 를 독립시켜 

객 인 시각을 지닐 수 있는 제3의 조직 형태로 환시킬 필요가 있음

을 지 하 다. 특히 공공기  경 평가의 심의ㆍ의결기 인 공운 의 

실질  주재자가 기획재정부여서는 안 된다. 정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

면에서 벗어나 더 넓은 시각을 갖고 조망할 수 있는 부처나 심 이 공운

를 책임져야 한다.

둘째, 정부기  평가 리주체의 변화와 련하여 공기업과 달리 정

부사업을 탁하는 정부기 의 경우, 수익성을 심의 평가모형을 차

용하기보다는 공공부문에 합한 평가모델을 참고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 한 공공기  유형  평가유형을 제로, 시장형 공기업과 그 

외 나머지 기 을 분리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기 별ㆍ유형별 맞춤형 경 평가:가능성  도 ’에 한 연구(제2장 

제7 )는 맞춤형 경 평가제도 논의의 시작은 궁극 으로 공공기  소유

권 기능이 기획재정부에 과도하게 집 된 문제의 개선이어야 함을 지

한다. 소유권 기능이 집 됨에 따라 경 평가제도가 표방하는 목표나 취

지와 달리 공공기 의 사업실 이나 성과와 무 하게 상 평가방식으로 

변질되고, 공공기 의 경 략 수립에 있어 경  외 인 요소들이 향

을 미치는 모순  상이나 경 목표가 왜곡되는 목표 치(goal replace-

ment) 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해결방안으로, 첫째 기 약제도(framework agreement)를 도입할 것

을 제시한다. 공공기 의 자율경 은 명확한 경 목표 설정과 결과에 

한 책임 강화를 제로 한다는 에서 기 약은 이를 한 기본 인 

토 로 인식되고 있다. 한 운  측면에서 주기 으로 기 약을 검

하여 재의 책임과 역할분담과 련된 실질 인 내용을 기 약에 포

함해야 한다는 을 강조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제도로서 2008년

도에 도입되었던 기 장 경 계약제가 있다.32) 뿐만 아니라 경 평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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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한 성과 약제 도입 등에 하여 언 된 은 있으나 이에 한 깊

이 있는 연구과 논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공공기 의 자율성과 책임성

을 제고하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맞춤형 경 평가의 실질 인 작동기제로

서 기 약제도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방안은 공공기  유형별 지표체계  평가체계 차별화이다. 

공공기  유형의 재분류에 해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획기

인 안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  유형을 재분류하기 한 노력

은 지속되어야 하겠지만 이와 동시에 행 유형분류체계하에서도 각 유

형별로 지표체계  평가체계를 근본 으로 차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

다. 행 유형분류에서도 1유형 공기업, 2유형 공기업, 기 리형 정

부기 , 탁집행형 정부기 , 강소형 정부기 은 존립 목 , 사업 

특성, 경 여건 등이 매우 상이하다. 그럼에도 재는 공기업과 정부기

 모두에 해 경 리 범주와 주요사업 범주에서 동일한 평가지표들

을 용하고 있고, 각 지표별 평가기 과 평가방식도 획일 으로 규정되

고 있다.

끝으로 ‘공공기  사업  기능에 한 평가의 필요성과 제조건’에 

한 연구(제2장 제8 )에서는 공공기  기능 검의 필요성, 역  정부 

공공기  조직․기능 조정 등에 해 살펴보았다. 나아가 조직 기능조정

을 한 경 평가제도의 황, 연 과제․선행과제․병행과제․후속과제 

등으로 꼽힐 만한 공공기 의 개 방향을 제시하 다.

구체 인 개선방안으로 우선, 공공기  기능조정, 개 의 추진체계 명

확화를 강조하 다. 공공기  개 의 주체가 모호하고, 그 추진체계도 불

투명하므로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 늦었지만 지 이라도, 민간 문가․

시민사회․언론 등의 의견이 충분히 존 되고 반 되게끔 재정비해야 한

다. 개 의 효과를 숙의하고 홍보하여, 통령의 지원과 정책의지를 담보

32) 우리나라 기 장 경 계약제는 기본 으로는 기 장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여 

성과달성 여부를 단하려 할 뿐 주무부처 장 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와 

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제도는 역할과 기능에 해 주무

부처와 공공기  간 상호이해 증진을 한 것이 아니라 기 장이나 해당 공공기

을 통제하려는 목 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에서 서구유럽의 기

약제와 차이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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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추진력도 붙고 책임 소재도 분

명해진다.

두 번째로, 상시 평가제도에 기능과 사업의 평가를 한 제조건으로, 

경평 주요사업 평가제도의 개편과 상시 련 기구 설계가 필요하다고 역

설하 다.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각 부처 산하기 과 공기업, 정부기 을 

포함한 기능 재조정 역시 계속해야 한다. 독립평가기구의 경우에도 이와 

별도로 상시 기능조정기구와 이를 연계, 조정하는 의기구가 있어야 한

다. 장기간에 걸쳐 기능 재조정을 해가는 해외사례도 참고해야 할 것이다. 

국정운 의 방향과 과제, 상  벨의 목표와 원칙, 각 공공 역 본연

의 업무 간에 불필요하거나 서로 상충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수시로 실

성 있게 수정해가는 일을 이러한 성격의 기구로 하여  수행할 여지를 

만드는 것 한 요할 것이다. 각 기  특성을 존 하는 경 평가 신 

반 인 정부업무 평가의 일부로 치부해버리고 마는 일, 국정과제가 과

도하고도 빈번하게 경 지표로 신설․수정되는 일, 경 평가 지표의 설

정과 용을 수직  톱다운 방식 일변도로 획일 이고 경직 으로 해나

가는 데서 비롯되는 경 효율성 해 같은 제반 문제 들의 개선에도 주

력해야 할 것이다. 

제2  경 평가제도의 남은 쟁

앞에서 공공기  경 평가제도에 한 주요 쟁 들을 다루었지만, 경

평가제도와 다른 평가  감사활동과의 계, 기타공공기  경 평가

의 실태  개선방향과 같은 쟁 들은 다루어지지 않았고, 공공기  유형

구분의 경우 추가 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경

평가제도의 남은 쟁 에 해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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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  유형구분

가. 공공기  유형구분의 쟁   과제

1) 공공기  유형구분의 부 성

｢공운법｣상 공공기 을 지정  유형화하는 요한 목  의 하나는 

공공기 의 특성에 맞는 지배구조를 설계함으로써 공공기 의 효율 인 

리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다(윤상우, 2013). 공공기 의 지배구조는 공

공기 의 소유구조  고유사업의 특성을 하게 반 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공공기 의 자율성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행 공공기  유형별 지배구조는 이러한 의미를 충분히 반

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 공공기 을 공기업, 정부기 , 기타공공기

으로 분류하는 기 과 방법이 자체수입 비율과 인력  자산규모 등으

로 획일 으로 설정되어 있어 기 의 설립 취지와 고유 목 , 사업의 특

수성 등을 체계 으로 반 하지 못하고 있다(류성걸, 2013). 특히, 공기업

과 정부기 을 분류하는 핵심 기 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체수입 비율 

산정방식의 객 성이 미흡할 뿐 아니라 자체수입액이 기 의 고유한 자

발  노력보다는 부분 정부에 의해 부여된 독  지 에 의하여 결정

되는 문제가 있다(곽채기, 2017 : 35). 

송희 ㆍ장지인(2006 : 5)은 공공기  유형분류 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

소로 법상 기  유형분류, 기 특성  기  규모, 평가수행의 경제성 등

을 들 수 있으며, 평가수행의 경제성 측면에서 볼 때 한 유형의 기  수

는 될 수 있으면 15개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입

각해서 본다면 시장형 공기업 유형과 탁집행형 정부기  유형의 

상 기  수가 다소 많다고 할 수 있다(김철, 2015b : 27).

2) 과다하게 분류된 기타공공기

2021년 재 체 350개 공공기   기타공공기 이 62.3%에 달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통상 ‘기타’의 취지에 합한지 논란이 있을 수 있

다(박정수, 2017). 당  직원 정원 50명 미만의 기 에 해 기 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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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으로 분류하지 않고 기타공공기 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설계한 것

은 이들 기 에 해 ｢공운법｣상 공공기 의 4가지 표  지배구조 모델, 

즉 시장형/ 시장형 공기업, 탁집행형/기 리형 정부기 의 지배

구조 모델을 용할 경우 래될 수 있는 다양한 거래비용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를 고려한 것이었다(류성걸, 2013). 따라서 이들 소규모 공

공기 에 해서는 복잡한 지배구조 모델을 용하는 신 경 공시, 고

객만족도조사, 기능조정, 공공기  신 등 최소한의 외부 지배구조 련 

제도를 용할 수 있는 법  근거만 마련하고, 나머지 지배구조에 해서

는 기 의 특성에 맞춰 탄력 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려

는 취지 다(곽채기, 2017 : 36). 하지만 정부가 리 사각지 를 방하겠

다고 ｢공운법｣을 제정․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운법｣ 제정의 근거틀

로 작용했던 공공기 의 표 화된 지배구조 모델을 용받지 않는 기타

공공기 들이 60%가 넘는 은 아이러니하다(김철 외, 2021). 

나아가 기타공공기 에는 직원 정원 50명 미만인 기  외에도 국책은

행, 국립 병원, 정부출연연구기 , 공기업의 자회사 등 다양한 형태의 

기 들이 섞여 있다(김철, 2015a). 특히 인력과 자산, 수입 등 규모나 

요도 면에서 정부기 과 비교하여 손색이 없는 기 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타공공기 으로 획일 으로 유형화되어 있다(한국행정학회, 

2013). 물론 2020. 3. 31. ｢공운법｣ 개정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 체

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  운 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  등을 기타공공기 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 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국립 학병원 는 국립 학치과병원, 서

울 학교병원 는 서울 학교치과병원, 공공보건의료기  등과 기  운

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 으로서 공공기 이 출연 

는 출자하여 설립한 교육기 , 법무ㆍ 사법 업무, 합의ㆍ조정 업무나 국

제규범이 용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 ,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고려

해 자율경  필요성이 높은 기 , 연구개발을 주된 목 으로 하는 기  

등을 구분하고 있기는 하다(｢공운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특히, 기

획재정부는 연구개발목 기 의 안정 인 연구 환경 조성을 해 ｢공공

기 의 신에 한 지침｣의 일부 조항에서 연구개발목 기 에 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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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사항과 외 용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기획재정부ㆍ한국조세재정연구

원, 2021 : 25). 연구개발목 기 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지만, 보수ㆍ인사 

등 반 사항은 다른 공공기 과 동일하게 용하고 있어 ‘명패’만 바

었을 뿐 사실상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김철 외, 2021). 

여기에는 주무부처와 공공기 이 공기업 는 정부기 으로 지정되

기보다 이사회 등 경 리구조, 경 평가, 산지침 등에 한 규율을 

받지 않는 기타공공기 으로의 지정을 선호하는 도 작용한다(김철, 

2015a). 법률상 규정된 공기업, 정부기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의한 일원 인 리의 필요성, 개별 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획

재정부장 의 재량에 의해서 기타공공기 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이 실

이다(정해방, 2012). 2021년 10월 말 기 으로 218개 기타공공기   법

정 구분 기 인 직원 정원 50명 미만인 소규모 기타공공기 은 33개 기

에 불과하며, 그 외 기 들은 다양한 이유로 기타공공기 으로 지정되

어 있다. 직원 정원 50명 미만인 기  33개도 부분 최근에 신규지정된 

기 인 경우가 많다. 한 별도의 시스템에 의해 리․통제되고 있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공운법｣을 통해서는 단지 기획재정부에 의한 획일화

된 통제의 편의성이라는 효과밖에 없다(김철, 2015a : 43-44). 

3) 정부출연연구기 에 한 이 의 통제

기획재정부가 2018년 3월 ｢공운법｣ 개정을 통해 기타공공기   일부 

기 을 연구개발목 의 기 으로 세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

개발목 기 을 별도로 분류하여 지정하기로 함에 따라, 2019년 공공기

 지정에서 기타공공기   69개 기 이 연구개발목 기 33)으로 별

도 구분 지정되었다. 그 까지는 공기업과 정부기 의 세부유형을 구

분하는 기 만 ｢공운법｣에 명문화되어 있었는데, ｢공운법｣ 개정을 통해 

기타공공기 의 세부유형을 구분하는 기 이 최 로 마련된 것이다(정동

 외, 2020). 기 의 성격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   

33) 2021년 재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소속기 (24),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

속기 (25), 부처 직할 연구원 등 기타기 (25) 등 74개 기 이 연구개발목 기

으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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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를 연구개발을 목 으로 하는 기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고 명문화하 다(같은 법 제5조 제5항). 

하지만 재 74개에 달하는 정부출연연구기 의 경우 련 법에 의해 

별도의 지배구조(연합이사회, 기 장 선임, 기 평가, 임  차등 인상 등)

가 작동되는데, 굳이 ｢공운법｣에 의해 이 의 통제를 받는 게 정한지 

여부는 여 히 논란이 된다. 경제인문사회계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

구기  련 법에, 기타공공기 에 용되는 ｢공운법｣상의 련 내용(경

공시, 고객헌장ㆍ고객만족도조사, 기능조정, 경 신)을 반 하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 의 경우 정

부기 도 일부 존재( , 원자력안 기술원 등)하고 있고, 이들 체를 포

하는 ｢과학기술기본법｣상의 별도의 평가 차가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옥상옥  통제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4) 경 평가 유형 구분의 부 성

공공기  유형분류에 있어 기 별로 상이한 경 안, 사업의 성숙도, 

기  규모 등이 충분히 반 되지 않아 유형에 따라 기  간 형평성 문제

가 발생하고 있다(라 재, 2015).

공기업Ⅱ 유형의 일부 기  간 규모 차이가 여 히 커서 소형기 의 

불만이 여 히 큰 편이다. 기 에 한 평가이지만, 유형 내에서 상

 분포를 고려하기 때문에 기 으로서는 상시 으로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다(이원희, 2017). 실제로 기  규모에 따라 경 활동에 있어서 차

이가 있고 그 결과가 평가 결과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서로 다른 특성

을 가진 에 지 련 공기업(발 자회사)과 주택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

(주택도시보증공사),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기 (한국부동산원)이 

동일한 평가지표로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다(정동  외, 2020). 

한편, 평가유형의 잦은 변동으로 인해 평가체계의 일 성이 하되고 

있는 도 문제다. 특히, 2017년도 평가에서부터 강소형기 이 정원 500

명 미만의 기 에서 정원 300명 미만의 기 으로 유형 구분되면서 강소

형기 에서 기 리형이나 탁집행형으로 유형 구분이 바  기 들의 

경우 기존의 규모 있는 정부기 들과 경쟁하게 되면서 평가부담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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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고 평가의 거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제기된다(정동  외, 2020). 

이러한 평가유형의 잦은 변경은 공공기 의 유형 분류가 주 ㆍ자의

으로 설정된 것이며, 정부의 의도에 따라 언제든지 자의 으로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에서 지양될 필요가 있다(김철, 2015b : 29). 

나. 공공기  유형 구분의 개선방안

1) 공공기  분류체계 개편

기재부의 자의 인 공공기  지정  유형 구분을 배제하기 해서는 

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기 을 공공기 으로 지정하도록 하되, 공공

기  지정에서 제외되는 기  유형  단 기 을 법령으로 구체화하여 

원칙과 외를 명확히 하고, 공기업ㆍ 정부기 과 기타공공기 의 구체

인 구분 기 을 법령으로 규정해야 한다(정동  외 2020). 재는 직원 

정원 50명 이상, 총수입액 30억 원 이상, 자산규모 10억 원 이상인 공공

기 을 공기업ㆍ 정부기 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공기업ㆍ 정

부기  지정기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여 히 제외되어 있는 공공기

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통일된 리체계를 제로 각 공공기 의 유

형 구분  이에 따른 차별화된 지배구조가 용되어야 한다(김철 외, 

2021). 다만, 행 ｢공운법｣하에서는 공기업ㆍ 정부기 으로 지정될 경

우 기획재정부에 의해 재무  가치 심의 강력하고 획일 인 료  통

제를 받게 된다는 에서, 기타공공기 을 곧바로 공기업ㆍ 정부기 으

로 유형분류하는 것은 문제를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는 공공기 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공공기  반의 리체제 개편이 선행되어

야 함을 의미한다. 

행 공공기  분류의 틀에서는 지정 외라고 할 수 있는 기타공공기

으로 지정되는 기 이 훨씬 많게 되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해 공공기

 분류를 재보다 세분화하거나, 기 의 성격, 역할, 구조 등에 따라 공

공기  분류체계를 재편할 필요도 있다(김철, 2015a). 이를 해 재의 

기타공공기 은 50명 미만의 소형 기 으로 한정하고, 그 밖의 공공기  

부분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공기업  정부기 으로 재편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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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경우 각 공공기 의 공기업  정부기  유형 구분은 OECD

의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 따른 공기업(corporation)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를 용할 수 있다(김철, 2021b). 

공기업은 △SOC공기업 △일반공기업 △공기업 자회사 △ 융형 공기

업 △방송ㆍ언론사 △국책은행 법정 리기업 등으로 유형 구분이 가능하

다. 각각의 유형에 따라 ｢공운법｣에 정한 외부  내부지배구조를 차별

으로 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재 ｢공운법｣에서 정한 공기업에 한 

경 지침ㆍ경 평가ㆍ이사회 운  등에 해서는 공통 용토록 하고, 

임원 임명  사업 감독 시 일반 인 공기업과 기타 공기업의 지배구조

를 차별화할 수 있을 것이다. OECD의 일반정부 범주에 속하는 정부기

은, 행 정부기 뿐만 아니라, 정부출연연구기 , 국립 병원, 수익

성 비 이 낮은 50명 이상 기타공공기  모두를 포 하도록 한다(김철, 

2021b). 

공공기 이 재무  가치 심의 통제 목 으로 리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공성 심의 자주 ㆍ민주  운 으로 환된다면, 이와 같이 공

공기  지정을 확 하는 것과 함께 상당수의 기타공공기 도 공기업과 

정부기 으로 유형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34) 정부기 은 재의 기

리형과 함께, 정부출연연구기 의 연구개발목 형, 국립 병원을 별

도 유형으로 구분하고, 재의 탁집행형 기 의 범주를 좀 더 세분화하

여, 50명 이상 기타공공기  모두를 편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탁집행형 정부기 을 세분화할 경우 재 경 평가 유형 구분(검사

검증ㆍ문화국민생활ㆍ산업진흥 등)을 참고할 수 있다(김철, 2021b). 

2) 합리 이고 한 평가유형 구분

행 공공기  경 평가의 평가유형 분류체계는 기 의 성격과 산업  

특성이 다르고, 규모도 상이한 공공기 이 동일 유형 내에서 동일한 평가

지표로 경쟁하게 되므로 규모가 작은 공공기 이 불리한 구조이다(민병

34) 다만, 행법을 그 로 유지한 상태에서는 기재부가 2013년 말에 검토했던 공공기

 개 안처럼 일부 기타공공기 을 공기업으로 재분류하는 것은 하지 않다. 

공기업으로의 재분류 지정이 이들 기 에 한 통제 목 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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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2014 : 37). 동일 유형 내에서 상이한 규모와 특성을 가진 기 들이 동

일한 평가기 에 따라 평가를 받을 경우 평가의 객 성과 수용성을 떨어

뜨릴 것이므로, 공기업Ⅱ 유형의 경우 평가유형을 기  특성이나 규모에 

따라 세분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민병찬, 2014 : 37).

이를테면 정원에 따라 공기업Ⅱ 유형 내에서 평가유형을 세부 으로 

분류하는 방안은 정부기 이 탁집행형ㆍ기 리형과 강소형기 으

로 재분류를 할 때 정원을 기 으로 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다. 정

원수 1,000명을 기 으로 분류할 경우 공기업Ⅰ 기 의 경우 모든 기 의 

정원이 1,000명이 넘으므로 행 분류기 과 동일하고, 공기업Ⅱ 기 의 

경우 정원 수에 따라 각각 정원 1,000명 이상인 기 과 정원 1,000명 미

만인 기 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는 상 으로 규모와 사업성격이 유

사한 기 들끼리 유형화하는 장 이 있다(민병찬, 2014). 다만, 이와 같은 

유형 구분에서 논란의 심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화력발  5개 자회

사의 경우 정부의 상업화․ 력산업 구조개편 등의 은폐된 의도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것 자체가 문제의 출발 이었다는 에서, 

발 자회사의 재통합에 한 극 인 검토가 필요하다. 

강소형기 도 기  성격에 따라 평가유형을 세분화해야 한다. ｢공운법｣

상 공기업ㆍ 정부기 은 정원 50명 이상인 기 이므로 강소형기 의 정

원은 5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 볼 수 있는데, 강소형기  간 정원의 차

이는 최  6배로서 공기업Ⅰ과 공기업Ⅱ에 비해 그 차이가 크지 않다(공

기업Ⅰ 25.8배, 공기업Ⅱ 141.1배). 따라서 정원 300명 기 으로 재분류된 

강소형기 을 다시 정원 기 으로 세분화하기보다는 기  특성과 사업성

격에 따라 유형을 재분류하는 것이 더 하다. 구체 으로 이미 ①검

사ㆍ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규제기  ②문화산업과 국민생활증진 업무를 

수행하는 기 , ③산업분야의 진흥업무를 수행하는 기 으로 분류되어 

평가가 실시되고 있는데, 각 유형별로 기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를 마련

하여 평가의 객 성과 피평가기 의 평가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민

병찬, 2014 : 41). 

기획재정부의 2021. 8. 31. 경 평가제도 개편방안은 기 별 규모와 업

무특성 등에 따라 기 유형을 세분화하고 있다. 공기업은 SOCㆍ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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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산업진흥 등 산업별로 분류하여 유형 내 기  간 기능이 유사하도록 

묶어 평가 시 비교가능성ㆍ형평성이 양호하도록 하고, 정부기 은 기

능  규모에 따라서 기 리형ㆍ 탁집행형ㆍ강소형1(200∼300명)ㆍ강

소형2(200명 미만)으로 분류한다는 것이다(기획재정부, 2021d : 12). 이러

한 방안은 한 평가유형 분류방안이라고 단되지만, 더 나아가 탁

집행형 정부기  한 규모에 따른 세부 분류가 필요할 것이다. 

평가유형의 구분은 평가의 당사자인 이해 계자들이 수 할 수 있고, 

이에 한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한 자율성 수 이 

비슷하고, 기  규모, 제품ㆍ서비스의 속성, 기  특성, 평가수행의 경제

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기 발표했던 ｢공공

기  합리화 정책 방향｣은 이들 소규모기 의 경우 기획재정부에 의한 

간이평가 는 주무부처에 의한 성과 리로 환하기로 해서 정 인 

평가를 받았지만, 2013년 12월에 발표된 ‘공공기  정상화 책’은 이에 

역행하여 ‘보수  복리후생 리’ 등 방만경  개선 련 지표를 추가하

여 평가를 실시했다. 

재는 일단 같은 유형으로 분류되고 나면 기 의 규모에 상 없이 상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경 신의 여지가 은 소규모 기 들은 

비계량 평가를 하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토로한다. 정부기 의 경

우 300명 미만의 정원인 기 은 강소형기 이라는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

고 있으나, 공기업의 경우 소규모 기 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

황이다. 공기업에 해서도 기 의 성격뿐만 아니라 규모도 반 하여 보

다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감사원 평가연구원, 2006). 2021. 

8. 31. 공공기  경 평가제도 개편방안에서는 강소형2(200명 미만) 기

에 해서만 평가지표 수 축소 등을 통해 기 의 평가부담 폭 완화하

는 방안을 2022년도 평가편람에 반 하기로 했다. 주요사업 지표는 기

별 3～7개에서 3개 이내로 축소하고, 경 리 지표는 필수 세부평가항

목만 선별 용하겠다는 것이다(기획재정부, 2021d : 12). 이러한 방안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정원 200명 이상의 강소형 기 과 소

규모 공기업의 경우에도 평가부담 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 수를 좀 더 

이고 주요사업 성과 심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꾸거나 아  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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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지표를 심으로 기본 인 사항만 검하는 식으로 평가를 생략ㆍ축소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2. 경 평가제도와 다른 평가  감사활동과의 계

가. 경 평가제도와 외부평가 등의 유사ㆍ 복지표 황  문제

공공기  경 평가의 타당성 는 성은 그 자체로서 독립 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  리와 련된 다양한 주체들(즉, 

입법부, 감사기 , 소유권 총 기 , 주무부처/기 , 그리고 이사회 등)의 

역할  기능간 정합성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공공기  경 평가

편람에 따르면, 정부 평가 결과의 일 성을 확보하고 피평가기 의 업

무부담을 완화하기 해 타 법령 등에 의한 평가(이하 “외부평가”)ㆍ감사

를 받고 있는 기 은 공공기  경 평가 결과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2021f : 61). 이를테면 ｢국가재정법｣에 의한 평가  ‘기  자

산운용 평가’ 결과의 경우 비계량ㆍ계량을 구분하지 않고 종합 수를 ‘기

운용 리  성과’ 지표의 수로 활용하는 것이다(기획재정부, 2016).

재 공기업․ 정부기 들은 경 평가 외에도 정부부처로부터 10여 

개의 다양한 외부평가를 받고 있다. 공공기  경 평가 외에 정부의 각 

부처가 공공기 에 시행하고 있는 평가제도로는 고객만족도ㆍ사회  가

치 기여도 조사, 소벤처기업부의 ‘공공기  동반성장 평가’, 고용노동부

의 ‘공공기 의 안 활동 수 평가’, 국민권익 원회의 공공기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고용노동부의 ‘공공기  자회사 운 실태 평

가’, 인사 신처의 ‘공공기  여성임원 임용실  평가’, 환경부ㆍ산업통상

자원부의 ‘온실가스 감축  에 지 약 실  평가’, 환경부의 ‘녹색제품 

구매실  평가’, 행정안 부의 ‘공공기  재난 리평가’, 국가정보원의 ‘공

공기  정보보안 리실태평가’, 행정안 부의 ‘정보공개 종합평가’, 행정

안 부의 ‘공공데이터 제공 운 실태 평가’ 등이 있다(정동  외, 2020). 

문제는 이들 평가 부분이 상호 복되는 평가로서 엄청난 행정비용

과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발생시키고, 이러한 평가들 간의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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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부족하다는 이다(삼성경제연구소, 2004). ｢공운법｣에 의한 공공기  

경 평가가 시행된 이후에는 이러한 평가의 결과들이 부분 기획재정부

가 주도하는 공공기  경 평가에 부속되고, 공공기  경 평가에서 경

리 범주의 계량지표 는 비계량지표를 평가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결국 공공기  경 평가를 잘 받기 해 다른 수많은 평가를 받는 셈이

다. 이로 인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  련 각종 평가제도들의 

성패는 공공기  경 평가의 하  평가지표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정동  외, 2020 : 258).35) 

하지만 여 히 공공기  경 평가 지표와 다른 정부 부처에서 실시하

는 외부평가가 복되는 경우가 많다.36)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외

부 평가 결과로 충분히 체될 수 있는 요소도 외부평가와 다른 기 으

로 별도 실시하여 이 의 평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상

생․ 력 부문 문인력에 의해 평가되는 기부의 동반성장 평가는 ‘상

생 력  지역발 ’ 지표와 평가 내용․취지가 동일하며, 산업안  분야 

문인력에 의해 평가되는 고용노동부의 공공기  안 활동 수 평가는 

‘안   환경 지표’의 세부평가내용과 평가 내용․취지가 동일하다. 특

35) 만약 이러한 외부평가가 공공기  경 평가에 활용되지 않을 경우 해당 평가에 

한 기 의 심과 극성이 하게 떨어지게 되고, 경 평가에 활용되지 않

는 외부평가가 기 에 별도의 인센티 와 페 티를 부여한다면 기 으로서는 이

의 평가 부담을 지게 된다. 이를테면 최근 부처별 상이한 연구개발(R&D) 규정

을 통합하고 R&D 신을 한 근거를 담은 ｢국가연구개발 신을 한 특별법｣

이 제정되었는데, 이에 따라 10여개의 R&D 기 이 과기부로부터 경 평가 외에 

별도 R&D 평가를 받게 된다. 이에 해 기  입장에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

고 있지만, 기 에 가 되는 평가 부담이 상당하다고 한다. 평가제도 개편과 

련해서 이러한 부분 한 논의될 필요가 있다(정동  외, 2020 : 258).

36) 2021년 7월 감사원이 공공기 , 경 평가 원 등을 상으로 공공기  경 평가

제도의 운  황, 실태․문제 , 원인  개선 방향 등에 한 기본 인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신노력  성

과↔경 개선 등의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은 평가내용․평가 상업무․평

가 취지 등이 동일하여 유사․ 복되므로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

다. 기획재정부 한 2021년 8월 31일 발표한 공공기  경 평가제도 개편방안에

서 과다하고 유사․ 복되는 지표 정비․간소화를 해 략기획↔리더십 등 

공공기 의 경  실에 부합하지 않는 평가지표  유사․ 복 평가지표를 정

비하여 2022년도 평가편람에 반 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 202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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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안   환경 지표의 경우 상당한 논란이 있다. 

재난  안 리 지표의 세부평가내용(농림축산식품부, 2021)은 ①재

난 리시스템( 방․ 응․복구) 구축․운 을 한 노력과 성과, ②국

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한 노력과 성과, ③산업재해 등 근로자

(간 고용, 하청업체 근로자 포함) 피해방지  사업장(발주 장 포함) 

안 리 등 근로환경 개선을 한 노력과 성과, ④국가기반시설, 다

이용시설, 청사 등 시설물 리  건설과정에서의 안 확보 노력과 성

과, ⑤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안 을 한 정보보안 리체계 구축․

운  등을 한 노력과 성과, 5가지인데, 이  ①은 ‘공공기  재난 리

평가 결과(행정안 부)’ 자료를 가져와서 평가하고, ④는 공공기  안

활동 수 평가 는 안 등  심사결과37)를 가져와서 평가하며, ⑤는 ‘공

공기  정보보안 리 실태평가(국가정보원)’를 가져와서 평가한다. ②와 

③은 독자 인 평가기 을 가지고 평가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이미 공공

기  안 활동 수 평가 는 안 등  심사 결과에 모두 반 된 내용들

이서 복 평가를 하는 셈이다.

더욱이 공공기  안 활동 수 평가와 안 등 제 평가 한 복된

다. 공공기  안 활동 수 평가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근거해 ｢산업

안 보건법｣을 심으로 사업장 안 ㆍ보건 수  체를 평가한다. 문제

는 안 등 제 평가 내용에는 이 공공기  안 활동 수 평가에 더해 ‘안

경 책임보고서’가 반 되고 있는데, 안 경  책임보고서의 내용은 안

활동 수 평가에 이미 들어가 있어 복 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37) 공공기  경 평가에서는 안   환경 지표의 세부평가내용 의 하나로 국가

기반시설, 다 이용시설, 청사 등 시설물 리  건설과정에서의 안 확보 노력

과 성과를 평가하고 있는데, 공공기  발주공사 산업재해 결과보고서․공공기  

안 활동 수 평가(고용노동부)․공공기  안 등 제 상기 은 안 등  심

사결과를 반 한다. 안 등 제는 공공기   안 리 기 에 해서만 

진행하며, 안 활동 수 평가와 체 으로 유사하고 여기에 더해 ‘시설물 안

리’(시설물 리계획 수립, 안 을 한 조직의 노력, 안 검, 유지 리 체계 

구축, 안 성능, 보수․보강  노후화 비, 안  문성 강화 노력, 국민 안

확보를 한 안 리)와 ‘연구실 안 리’(연구실 일반 안 , 기안 , 화공안

, 소방안 , 가스안 , 생안 , 생물안  유지․ 리 수 )가 추가된 형태이

다. 한 안 경 책임보고서 평가가 추가로 반 된다(한인임 외, 2021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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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다. 뿐만 아니라 시설물 안 에 한 평가는 ｢시설물의 안   

유지 리에 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서 주기 인 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와 무 하게 안 등 제 평가에서 정성지표로 추

가되고 있어 복 인 평가가 행해지고 있다(한인임 외, 2021 : 37).

이에 기획재정부는 2021년 8월 31일 발표한 공공기  경 평가제도 개

편방안에서 다른 부처 평가와 복되는 평가지표를 발굴하여 평가 신뢰

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부처 평가 결과를 경 평가에 그

로 반 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로, 기부의 ‘동반성장평가’와 경

평가의 ‘상생ㆍ 력  지역발 ’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외부평가명
주무부처

(주 기 )
근거규정

경평 

유사ㆍ 복

지표

유사ㆍ 복 세부평가내용

공공기  

안 활동 

수 평가

고용노동부

공공기 의 

안 활동 

수 평가에 

한 고시

안   환

경(재난  

안 리)

①,②,③,④ 내용과 안 활동 수 평

가 분야(안 보건경 체제, 안 보건

리, 안 보건활동, 안 보건성과)의 

내용이 반 으로 복됨

공공기  

안 리

등 제

기획재정부

공공기 의 

안 리에 

한 지침

안   환

경(재난  

안 리)

④국가기반시설, 다 이용시설, 청사 

등 시설물 리  건설과정에서의 안

확보 노력과 성과

공공기  

정보보안 

리실태평가

국정원
자정부법 

제56조

안   환

경(재난  

안 리)

⑤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안 을 

한 정보보안 리체계 구축ㆍ운  

등을 한 노력과 성과

공공기  

재난 리 

평가

행정안 부

재난  

안 리 

기본법

안   환

경(재난  

안 리)

①재난 리시스템( 방ㆍ 응ㆍ복구) 

구축ㆍ운 을 한 노력과 성과, ② 

국민의 생명ㆍ재산을 보호하기 한 

노력과 성과, ④국가기반시설, 다 이

용시설, 청사 등 시설물 리  건설

과정에서의 안 확보 노력과 성과

재난 응 

안 한국훈련
행정안 부

재난  

안 리 

기본법

안   환

경(재난  

안 리)

① 재난 리시스템( 방ㆍ 응ㆍ복구) 

구축ㆍ운 을 한 노력과 성과

<표 4-1> 외부평가와 복되는 경 평가의 유사․ 복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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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평가명
주무부처

(주 기 )
근거규정

경평 

유사ㆍ 복

지표

유사ㆍ 복 세부평가내용

공공데이터 

제공 

운 실태 

평가

고용노동부

(안 보건

공단)

공공데이터법 

제9조

신과 

소통( 신노

력  성과)

③ 국민 정보공개 확  등 투명성 

제고를 한 노력과 성과

신성장 

가

③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한 노력과 

성과

개인정보보호 

리수  

진단평가

행정안 부
개인정보보호

에 한 법률

안   환

경(재난  

안 리)

⑤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안 을 

한 정보보안 리체계 구축ㆍ운  

등을 한 노력과 성과

동반성장 

평가

소벤처기

업부

ㆍ 소기업 

상생 력 진

에 한 법률 

제19조

상생ㆍ 력 

 지역발

세부평가내용 상당 부분이 유사ㆍ

복이며, 평가 상 업무도 동일

공공기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 평가

국민권익

원회

부패방지권익

법
윤리경

① 법ㆍ윤리경 체계의 구축․운  

 법․윤리경  실 을 한 노력

과 성과, ② 사업추진, 조직ㆍ인사 리 

등 기  운  반의 투명성 제고 노

력, ③ 윤리경  지원을 한 내부견

제시스템 구축  운 성과

공공기  

자회사 운

실태 평가

고용노동부

자회사 

운 실태 

평가 원회 

운 규정

일자리 창출
③ 비정규직의 운용  정규직 환 

과정에서의 노력과 성과

조직ㆍ인사 

일반

③ 출연ㆍ출자기 의 설립목  달성

과 경 성과 확보를 한 노력과 성과

직무 심 

보수체계 

개편 검

기획재정부
공공기  

경 평가편람

보수  

복리후생

② 도입 내용의 질 수 , 노사합의 

여부, 직무  용 보수항목의 비  

등 직무 심 보수체계 개편 결과

극  

고용개선조치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

과일․가정 

양립 지원에 

한 법률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③ 여성 리자  여성채용 확 , 여

성인력양성  경력단 여성 고용 등 

여성인력활용을 한 노력과 성과

<표 4-1>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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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평가명
주무부처

(주 기 )
근거규정

경평 

유사ㆍ 복

지표

유사ㆍ 복 세부평가내용

가족친화인증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진에 

한 법률 

제15조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③ 여성 리자  여성채용 확 , 여

성인력양성  경력단 여성 고용 등 

여성인력활용을 한 노력과 성과

조직ㆍ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⑦ 육아휴직 활용, 장시간 근로 해소 

등 일 가정 양립을 한 다양한 노력

과 성과

<표 4-1>의 계속

자료:기획재정부(2021).

이상에서 본 것처럼 외부평가와 취지가 같거나 유사ㆍ 복되는 내용을 

경 평가에 다시 작성하여 업무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외부평

가는 문 인 평가인 경우가 많으므로 경 평가보다 평가 결과가 더 정

확한 데도 이러한 들이 경 평가에 반 되는 정도는 미흡한 편이다. 그

리고 외부평가와 경 평가의 유사ㆍ 복지표의 평가 사이에 일 성이 결

여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항에 한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한편, 감사원의 감사활동과 공공기  경 평가는 복되지 않은 것으

로 인식되고 있다. 감사원은 공공기 의 업무  회계감사를 하는 반면, 

공공기  경 평가는 공기업ㆍ 정부기 의 자율ㆍ책임경 체계 확립을 

해, 매년도 경  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 으로 평가한다. 수입과 

지출  재산의 취득․보 , 리, 처분 등의 검사와 함께 변상책임 정, 

징계  시정ㆍ주의 등 요구, 법령 제ㆍ개정 는 폐지를 한 조치나 제

도․행정상 개선요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감사원의 공공기  업무  회

계감사사항은 경 평가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활동은 직ㆍ간 으로 경 평가에 반 된다. 우선, 

｢공운법｣ 제36조에 따른 ‘상임감사ㆍ감사 원 직무수행실  평가’는 기  

경 실  평가 결과와 외부평가기 인 국민권익 원회의 청렴도 측정결

과와 함께 감사원 평가 결과를 반 하여 평가하고 있다(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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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평가지표
가 치

계 비계량 계량

감사역량

감사의 문성 확보 25 25

감사의 윤리성  독립성 확보 25 25

소 계 50 50

직무수행

성과

내부통제 기능강화 20 20

내부감사 운 성과  사후 리의 정성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반 )
25 25

기 의 청렴도

(국민권익 원회 청렴도 측정결과 반 )
 5  5

소 계 50 20 30

체 합계 100 70 30

<표 4-2> 상임감사․감사 원 직무수행실  평가지표 구성  가 치

(단 : )

자료:기획재정부(2021f : 73).

2021f : 71), 감사원의 ‘내부감사 운 성과  사후 리의 정성’ 평가 결

과의 가 치는 25 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  경 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따르면, 기 별 

경 공시 항목으로 Ⅳ. 내외 평가에는 “32. 국회 지 사항, 33. 감사원 

/ 주무부처 지 사항, 34. 경 실  평가 결과, 35. 경 평가 지 사항, 36.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37. 감사직무실  평가 결과, 38. 이사회 회의록”이 

있다. 이 가운데 감사원 지 사항 한 기  경 실  평가에 주요한 사

항으로 반 된다. 공공기  경 평가에서는 추진계획 수립ㆍ집행ㆍ성과

ㆍ환류  사회  가치 실  등 주요사업의 반 인 추진 성과를 평가

하는 ‘주요사업 성과 리의 정성 평가’의 ‘환류 활동의 성’에서 외

부 지 사항과 연계한 환류 활동의 성 항목 가운데 하나로 감사원 

감사 등의 외부 지 사항을 개선하기 한 활동을 하게 수행하 는

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특히, 기 의 업무  회계감사와 련한 감사원 감사 지 사항은 주

요사업 범주의 비계량 평가등 에 상당한 향을 미친다. 국정감사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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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 국회 지 사항이나 언론보도의 경우 해석에 따라 기 이 해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데 반해서 감사원 지 사항은 명확하기 때문에 평가

원들이 피평가기 에 한 감 사항으로 효과 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

문이다. 평가 원들은 외부 지 사항이 신속하고 근본 으로 개선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에 극 반 하고, 외부 지 사항의 개선과 련

하여 단기  과제, 장기  과제로 구분하여 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

게 된다. 

나. 경 평가제도와 외부평가 등의 유사ㆍ 복지표 개선방안

여기서는 외부평가와 가장 많은 유사․ 복사항이 있는 안   환경

(재난  안 리) 지표를 심으로 유사․ 복지표 개선방안을 제시한

다.38) 

우선 기획재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  안 리등 제와 련하

여 살펴보면, 이미 시설물 안 에 해서는 ｢시특법｣에서 정기 인 검

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인용하면 되는데도, 경 평가에 

반 되는 안 등 제는 이를 무시하고 독자 으로 평가하고 있어 바람직

하지 않다. 한 안 경 책임보고서는 ｢공공기  안 리에 한 지침｣

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 보건 기본계획’과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설물 리 등의 특성이 반 된 역이 일부 추가되었

을 뿐 이미 ‘안 활동 수 평가’에서 평가가 이루어진 역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안 등 제는 이를 다시 경 평가에 반 하도록 되어 있어 

복평가를 하고 있다(한인임 외, 2021 : 114-115). 

그리고 공공기 들은 이미 시민 는 이용자 안 을 해 해당 소 부

처가 운 하고 있는 제도나 법률에 따라 평가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하

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굳이 이용자를 한 안  평가가 필요

하다면 이러한 평가 결과나 보고서를 인용하면 된다. 이미 ‘연구실 안

리 장검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 리 수 평가’ 등의 결과를 그

38) 이하의 내용은 한인임 외(2021) 에서 련되는 제안사항을 요약․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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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차용하고 있는 것과 같이 ｢철도안 법｣에 따른 ‘철도안  종합계획 

 실행계획’이나 ‘의료기  평가’ 결과 등 해당 분야의 특징이 반 된 평

가 결과나 보고서를 인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 이다(한인임 외, 2021 :

115). 결국 안 등 제는 고용노동부의 공공기  안 활동 수 평가에 

더해 시설물안 평가와 안 경 책임보고서 평가가 복 으로 이루어

지는 등의 문제가 있어 존립 근거가 불분명한 평가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하다.

한 안   환경(재난  안 리) 지표와 련된 경 평가 내용도 

이미 각종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 평가 결과가 반 되는 방식

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공통 안 평가 결과와 소 부처별 안 평가 결

과가 반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 별 특성이 반 되는 평

가도 가능하다(한인임 외, 2021 : 117).

이 게 재구성이 진행된다면 재의 공공기  경 평가 기 을 그 로 

둔다고 하더라도 자의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거나 복평가가 이루어지

고 있는 안   환경(재난  안 리) 지표의 세부평가내용인 ②국민

의 생명ㆍ재산을 보호하기 한 노력과 성과와 ③산업재해 등 근로자(간

고용, 하청업체 근로자 포함) 피해 방지  사업장(발주 장 포함) 안

리 등 근로환경개선을 한 노력과 성과는 이미 평가된 자료를 활용

하면 될 것이다.

결국 ‘안   환경’ 지표는 공공기  안 활동 수 평가, 건설참여자

의 안 리 수 평가 등 기타 안 평가와 부분 복되므로 경 실

보고서 작성을 제외하고, 재난ㆍ안  련 정부부처  문 공공기 에

서 평가하는 외부평가로 부 체하되 계량화하여 공공기 의 평가 결

과에 한 수용성을 제고한다. 한 ‘상생ㆍ 력  지역발 ’ 지표는 ‘동

반성장평가’ 결과로 체한다. 이처럼 공공기  경 평가 지표 내 유사 

복되는 지표는 통폐합하고 외부평가와 복되는 내용의 경 평가 지표

는 외부평가 결과로 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련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  기 운  평가를 참고

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  연구기 에 해서는 공통 역의 외부평가 결과, 자율 역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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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  공통 안 평가 소 부처별 안 평가

｢재난  안 리 기본법｣

*제10조의3(재난  안 리 사업에 한 평가)

에 따른 결과

*제26조의2(국가핵심기반의 리 등)에 따른 국가

핵심기반 보호계획 수립  시행 결과 등 반 ∙철도안 법

∙고압가스안 리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원자력안 법

∙환자안 법( 는 의료기  

평가 인증 결과)

∙공항시설법 등

｢시설물의 안   유지 리에 한 특별법｣

*제6조(시설물의 안   유지 리계획의 수립ㆍ

시행)에 따른 결과 

*제11조(안 검의 실시) 결과 

*제12조(정 안 진단의 실시) 결과 

*제13조(긴 안 검의 실시) 결과 등 반

<공공기  정보보안 리 실태평가>

*결과 반

<표 4-3> 공공기  경 평가에 반 되어야 할 각종 안 평가 사항

자료:한인임(2021 : 117).

의 질  우수성 등에 한 기 운  평가를 실시한다. 특히 공통 역은 

외부평가 결과를 활용한 정량평가를 하고 문가의 정성평가는 행해지지 

않는다. 외부평가를 가 형, 감 형, 등 형, 복합형 각 유형별로 구분하

여 환산 백분율 산정 등의 차를 거쳐 평가에 반 하는 것이다(과학기

술정보통신부ㆍ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0). 

감사원 감사활동에 따른 지 사항은 경 평가에서 비계량 평가항목에 

주요하게 반 된다. 다만, 행 경 평가제도하에서는 평가 원이 이를 

반 할 것인지, 반 한다면 어느 정도 반 할 것인지에 따라 자의성이 개

입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상임감사ㆍ감사 원 직무수행실  평가에서와 

같이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를 기 평가에 반 하되, 3  정도의 

배 으로 계량평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감사원 자체감사활동에서 별다

른 지 사항이 없다면 3 을 모두 부여하고, 지 사항의 수나 정도에 따

라 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감사원 감사활동의 복성과 자의  반

을 없앨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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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기존 평가 지표 수정 평가 지표

①재난 리시스템( 방․

응․복구) 구축․운 을 

한 노력과 성과

-안 검․진단  재난 비계획 수

립․이행 실 , 계자 교육, 안 련 

투자, 련 산․조직․인력 황 등

-공공기  재난 리평가 결과(행안부)

∙공공기  재난

리평가 결과

(행정안 부)

∙시설물의 안  

 유지 리에 

한 특별법 사

항(국토교통부)

②국민의 생명․재산을 보

호하기 한 노력과 성과
-재난․사고 발생 여부, 피해 정도 등

③산업재해 등 근로자(간

고용, 하청업체 근로자 포

함) 피해 방지  사업장

(발주 장 포함) 안 리 

등 근로환경개선을 한 

노력과 성과

-근로자 내부제안제도 운 ,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질병 방  임산부․

장애인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한 노

력 ∙공공기  안

활동 수 평가 

결과(고용노동

부)④국가기반시설, 다 이용시

설, 청사 등 시설물 리 

 건설과정에서의 안

확보 노력과 성과

- ( ) 공공기  발주공사 장에서의 재

난․사고 방지를 한 노력과 성과

-공공기  발주공사 산업재해 결과보고

서․공공기  안 활동 수 평가(고용

부)․공공기  안 등 제 상기 은 

안 등  심사결과

⑤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안 을 한 정보보안 

리체계구축․운  등을 

한 노력과 성과

-개인정보 보호 리 수 , 정보보호 피

해건수, 공공기  정보보안 리 실태

평가(국정원) 결과, 도우7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조치결과 등

*공공기  정보

보안 리 실태

평가(국정원) 결

과 등

- -
*소 부처 안

리 평가 결과

<표 4-4> 공공기  경 평가  ‘재난  안 리’ 지표 수정 사항 

자료:한인임 외(2021 : 118).

3. 기타공공기  경 평가의 실태와 개선방향

가. 기타공공기  경 평가 실태

1) 기타공공기  경 실 평가의 법  근거 미흡

｢공운법｣은 기타공공기  경 실 평가에 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

으며, 기타공공기  경 실 평가에 한 법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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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경부터 문화체육 부, 보건복지부 등이 소  기타공공기 에 

해 경 평가를 실시하다가, 2013년 ‘공공기  정상화 책’에 따라 기

타공공기 에 한 리를 강화하기 해  부처로 기타공공기  경

평가를 확 하여 의무 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상

으로 경 리가 소홀한 기타공공기 에 해 주무부처가 책임지고 방

만경  개선을 해 합한 평가를 시행하되, 인사ㆍ재무 등 경  련 

사항에 한 평가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 다.39)

‘공공기  정상화 책’에 따라 각 부처는 소  기타공공기  경 평가

에 한 규정을 제정하 고, 2014년 1월 기획재정부는 강소형 정부기

 경 평가편람을 참고하여 주무부처가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기타공

공기  경 평가편람’을 작성ㆍ배포하 고,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소  기

타공공기 에 한 평가를 시행하 다. 

이러한 제도 정비에 따라 2015년부터  부처는 소  기타공공기 에 

한 경 실 평가를 시행하게 되었고, 기타공공기  경 실 평가의 법

 근거는 ｢공운법｣ 제15조에 근거한 ｢기타공공기 의 신에 한 지침｣  

제21조의2  각 주무부처의 소  기타공공기  경 평가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8년 3월 ‘공공기  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공공기  지

침이 면 개편되면서 32개의 공공기  지침이 15개로 통폐합되는 과정

에서 기타공공기  경 실 평가의 근거 규정이 포함된 ｢기타공공기  

신에 한 지침｣이 ｢공공기  신에 한 지침｣으로 통폐합되었는데, 

이로 인해 기타공공기  경 실 평가의 근거 조항이 사라지게 되었다

(장희란, 2021 : 169-170). 따라서 2018년 이후 재까지는 각 소 부처의 

기타공공기  경 평가가 부처별 지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2021년 3월 재 기타공공기  경 평가에 한 법  근거 규정을 두

고 있는 부처는 소  기타공공기 이 있는 30개 부처  22개 부처로, 나

머지 8개 부처는 기타공공기  경 실 평가에 한 법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장희란, 2021 : 171). 특히, 교육부의 경

우 여 히 2013년 ‘공공기  정상화 책’과 함께 이미 폐기된 ｢기타공공

3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방만경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 201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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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의 신에 한 지침｣을 법  근거로 제시하는 한편, 부처 자체의 훈

령, 지침 등의 련 규정을 제정하고 있지 않아 기타공공기  경 평가의 

실행 근거가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2) 기획재정부 공공기  평가모형 용

기타공공기  경 평가제도는 기재부의 공공기  경 평가모형과 제

도 으로 유사하다. 평가항목은 큰 틀에서 경 리와 주요사업으로 구

분하고 있고, 경 리의 세부 인 평가요소나 지표도 체 으로 유사

하게 설정되어 있다. 물론 모든 주무부처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  평가

모형을 용하고 있지는 않으며, 2014년 기 으로 국방부, 행자부, 문체

부, 보훈처, 식약처, 융  등이 기획재정부와는 다른 평가방식을 용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한  외, 2018 : 51).

한 국무조정실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소  경제ㆍ인문사회분야 정

부출연연구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  과

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 들의 경우 고유업무의 특성을 반 하여 평

가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이를테면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소  정부출연

연구기 들의 평가분야는 연구 분야와 경  분야로 나뉘고, 연구 분야는 

배  800 에 연구과정 리, 연구보고서 우수성, 국가정책기여도의 평가

항목으로 구분되며, 경  분야는 배  200 에 리더십  책임경 , 산 

 경 리의 평가항목으로 구분된다(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2020). 

2021년도 교육부 소  기타공공기  경 평가 편람은 기획재정부의 

기타공공기  평가편람(안)을 참조하여 사회  가치와 련된 항목을 

모든 기 에 반드시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교육부, 2021 : 8). 

한 농림축산식품부도 2020년도 기타공공기  경 평가의 경우 기획재정

부의 2020년도 기타공공기  평가편람(안)을 참조하여 사회  가치와 

련된 항목을 모든 기 에 반드시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   환경, 상생ㆍ 력 

 지역발 , 윤리경  등이 반 되고, 보수  복리후생, 총인건비 인상

률, 노사 계의 평가는 공기업ㆍ 정부기 의 평가내용과 방식을 수해

야 한다(농림축산식품부, 2020 : 4). 다만, 기획재정부는 2016년에 기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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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평가편람(안)을 한 차례 개정하 을 뿐, 공기업ㆍ 정부기  편람

을 용하여 주무부처 주 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어 그 이후의 기
타공공기  평가편람(안)은 확인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의 2016년도 기타공공기  평가편람(안)은 임 피크제를 

포함한 ‘보수  복리후생’ 항목을 반드시 평가하여야 하며, 보수  복리

후생, 총인건비 인상률, 계량 리업무비, 노사 리 평가는 공기업ㆍ 정

부기 의 평가 내용과 방식을 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기타공공기  경 평가편람이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기타공공기  경

평가편람 모두 보수  복리후생, 총인건비 인상률, 노사 계의 평가

는 공기업‧ 정부기 의 평가내용과 방식을 수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기획재정부의 기타공공기  평가편람(안)이 사실상 지침 역할을 하고, 

기타공공기  경 평가 결과에 상당한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1년도 공공기  경 평가편람(수정)(기획재정부, 2021)은 보수  

복리후생 리 지표에서 보수ㆍ복리후생(직무 심의 합리  보수체계로

의 환을 한 기 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 합리 인 보수  복리후생 

제도 구축을 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 총인건비 리(공기업ㆍ 정부기

 산편성 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수 여부를 평가), 노사 계( 력

 노사 계를 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를 평가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소  기타공공기  경 평가편람 한 용 상  배 만 다를 뿐 지

표정의와 세부평가내용이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 다만, 교육부의 편람

은 경제사회노동 원회의 ‘공공기 의 지속가능한 발 을 한 합의’에 

따라 기 별 특성을 반 하여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 ㆍ단계 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공공기  노사합의 등을 통한 직무 심 보수체

계 개편 노력을 평가하고 직무 제 환 성과 평가시기는 추후 검토한다

고 밝히고 있다(교육부, 2021 : 18). 

3) 기타공공기  경 실 평가 결과의 화

기타공공기  경 실 평가는 기 의 특성을 반 하여 각 부처 책임 

하에 자율 으로 시행되고 있어 부처 간 비교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국회

산정책처는 평가 결과를 어떻게 산출하는지 특성을 악해보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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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공기  경 실  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그 결과를 분석한 결과, 기

타공공기 의 경 실 평가는 공기업ㆍ 정부기 의 경 실 평가보다 

우호 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산정책처에 따르면, 최근 3

년간 부처별 기타공공기  경 실 평가 결과의 분포를 살펴보면, 양호

등  이상(S, A, B)이 2017년 82.5%, 2018년 75.0%, 2019년 78.4%로 부

분의 기 이 상 등 에 집 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종합평가 결과 등

의 가장 하  등 인 아주 미흡(E)을 받은 기 은 국토교통부 산하 기

타공공기 을 제외하고는 없고, 미흡(D)등 을 받은 기 도 매우 은 

것으로 나타났다(장희란, 2021 : 182).

체 인 등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도 공기업ㆍ 정부기 의 경 실

평가 결과 등 은 간 등 (양호, 보통)에 체의 70.5∼72.4%가 모여 

있고 높은 등 (탁월, 우수)과 낮은 등 (미흡, 아주미흡)에 분포된 비율

이 비슷하여 정규분포 형태를 보인다. 반면, 기타공공기 의 경우, 간 

등 (양호, 보통)에 체의 57.8∼71.4%가 모여 있고 나머지는 높은 등

(탁월, 우수)에 더 많이 분포하여, 좌편향된 경향을 보이며, 특히 이러한 

상향 등 에 쏠려있는 상은 지난 3년간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경 실  평가 결과의 화 경향은 부처별로 기타공공기 의 수

가 을 때 더욱더 강해지는데, 소  기 이 많은 경우 기  간 평가 결

과의 분포를 정규분포화하기 한 조정이 이루어지는 반면, 소  기 이 

작은 경우 상 평가보다는 평가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장희란, 2021 :

185-186).

이러한 분석에 기반하여 국회 산정책처는 기타공공기  역시 평가 결

과를 성과  지 , 인사조치, 우수ㆍ부진 기 에 한 후속 조치 등에 활

용하도록 하고 있는 부처가 다수이기 때문에, 각 부처는 실제 기타공공기

 경 평가 결과가 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객 인 기 에 따라 경 실 평가 등 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평가가 객 으로 이루어지는지 검하고 평가의 투명성 

 타당성 제고를 해서는 평가 방법  결과의 공시를 제도화시킬 필

요가 있다고 제안한다(장희란, 2021 : 187).

하지만 기타공공기  경 평가를 지 보다 좀 더 엄격하고 치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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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한다고 해서 기타공공기  경 평가가 목 으로 했던바, 즉 기타공

공기 이 공공성과 경 효율성을 균형있게 추구하는 것을 지원하는 한

편, 경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해 문 인 컨설 을 제공함으로써 궁

극 으로 국민서비스를 개선한다는 목 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교육

부, 2020 : 3). 그 에 기타공공기  평가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설립 

목 에 맞게 기 이 운 되고 있는지 여부에 을 맞춰서 평가가 행해

져야 할 것이다. 

4) 평가 결과 활용도 조

국회 산정책처는 기타공공기  경 실 평가 결과의 연계 정도를 높

일 수 있도록 평가 결과에 따른 기 의 개선노력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공기업ㆍ 정부기  경 실 평가의 경우, 모든 기 이 평가 

결과에 한 후속조치를 용받고 있는 에 비추어 볼 때, 기타공공기

의 경우 결과의 활용도가 결코 높지 않은 수 이라는 이유에서다(장희란, 

2021 : 189). 기타공공기  평가도 공기업ㆍ 정부기 의 경 실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규정과 유사하게 평가편람상 평가 결과에 따른 후

속조치로 성과  지 , 우수ㆍ부진기 에 한 조치(우수기  표창 등 시

행, 평가 결과를 기  산지원 사업과 연계, 부진기 의 경 개선 계획 

제출  이행상황 검, 부진기 의 기 장ㆍ상임이사 등에 한 해임 등

의 조치), 허 ㆍ오류에 의한 경 실  보고시 조치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 2021 : 52). 

이와 련하여 박한  외(2018 : 54)는 평가 결과의 낮은 활용도는 평가

가 평가로만 그치고 환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지 한다. 

평가 결과가 성과 이나 기 장 등의 해임과 연계가 되지 않으면 기 장 

 구성원에게 성과 제고의 동기부여가 제 로 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경

개선계획 수립 등이 의무화되지 않는다면 경 개선의 여지가 작아질 

것이라는 얘기다. 박한  외(2018 : 56)는 기 장의 해임에 활용하는 정도

가 공기업이나 정부기 과 비교하여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을 들어 

기 장의 경 계약에 따른 책임을 묻기 해 시작된 기타공공기  경

평가제도의 도입 취지가 퇴색된 것으로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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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  경 평가의 최종 목 은 공공기 이 제공하는 국민서비스

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 를 제공하

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성과를 제고하고 경 개선 정보를 제공

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정동  외, 2020). 즉, 공공기 이 가지는 공익

 성격을 고려하면 이미 진행된 사업의 성과에 한 사후 평가보다는 

향후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조정하는 컨설  기능에 

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다(정동  외, 2020).

나. 기타공공기  경 평가의 개선방안

1) 기타공공기  평가제도의 법  근거 마련

앞에서 언 한 것처럼, ｢공운법｣은 기타공공기  경 실 평가에 해

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기타공공기  경 실 평가에 한 법  근

거는 명확하지 않다. 2018년 기타공공기  경 실 평가의 근거 규정이 

포함된 ｢기타공공기  신에 한 지침｣이 ｢공공기  신에 한 지침｣

으로 통폐합되면서 ｢공공기  신에 한 지침｣에서 기타공공기 에 

한 용 규정이 사라진 결과 재까지는 각 소 부처의 기타공공기  경

평가가 부처별 지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주

무부처의 재량범 를 확 한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주무부처가 재량

범 에서 소  기타공공기 을 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은 있어야 

한다. 법  근거의 미비로 인해 기타공공기 들이 ｢공운법｣ 용규정  

련 공공기  리지침을 자의 이고 임의 으로 해석ㆍ 용하는 행태

를 방지하고, 주무부처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해서라도 기타공공기  

경 평가제도에 한 명확한 법  근거가 필요한 것이다.

2) 평가지표 간소화

기타공공기  경 실  평가편람은 강소형 기 의 경 편람을 활용하

여 작성된 기획재정부의 기타공공기  평가편람(안)을 토 로 마련되

었기 때문에 정부출연연구기 을 제외하면 공기업ㆍ 정부기 과 유사

한 체계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타공공기  경 평가제도 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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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부처별 담당자, 평가 원, 분야 문가  피평가 기타공공기  

담당자들의 의견과 인식 수 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  담당자

들과 평가 원 모두 주요사업, 경 략  기획 등 기 의 핵심성과와 

련된 범주와 지표 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박한  외, 2018 :

151). 자원과 인력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는 기타공공기 들에 한 

재무 리나 효율성에 한 평가 수용도가 높지 않고, 총인건비와 같이 기

의 핵심사업 성과와 직 인 연 성이 낮고 수 여부 등을 검하는 

규제 인 평가범주나 지표에 해서는 간소화 의견이 높았다. 

기획재정부는 2021.8.31. 공공기  경 평가제도 개편방안에서 강소형

2(200명 미만) 기 에 해서 평가지표 수 축소 등을 통해 기 의 평가부

담을 폭 완화하는 방안을 2022년도 평가편람에 반 하기로 했다(기획

재정부, 2021a : 12). 기타공공기 은 ｢공운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직원 

정원(50명 이상), 총수입액(30억 원 이상)  자산규모(10억 원 이상) 기

을 충족하지 않는 공공기 이 기타공공기 으로 우선 구분되는 만큼, 

200명 미만의 강소형 기 보다 더 규모가 작은 기타공공기 에 해서도 

평가부담 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 수를 좀 더 이고 주요사업 성과 

심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꾸거나 아  비계량지표를 심으로 기본

인 사항만 검하는 식으로 평가를 생략ㆍ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공기업과 정부기  평가체계를 기타공공기 에 그 로 

답습하여 나타나는 동형화의 폐해를 방지하고, 기 별 주요 사업을 심

으로 평가의 효율성과 수용도를 제고하기 한 평가범주  지표의 간소

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기 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제도를 구 하여야 한다(박한  외, 2018 : 152-153). 

3) 평가 결과 활용 방식 환

기타공공기  경 평가제도 운 에 련하여 평가 원들은 평가에 

한 기타공공기 의 낮은 심은 평가 결과의 낮은 구속력과 련이 있다

고 지 하 다. 공기업과 정부기 에서 일상화되어 있는 평가 결과와 

성과 의 연동과 같은 평가 인센티 제도나 기 장 해임과 같은 페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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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상당수 기타공공기 에 도입되어 있지 않은 결과라는 것이다. 결

과의 구속력 부재로 평가의 향력을 기  구성원들이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가 비, 수검, 결과에 한 수용과 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고 본다(박한  외, 2018 : 156-157). 실제 기타공공기 에서 경 평가가 

리도구의 핵심으로 자리잡으려면 평가 결과를 극 으로 활용하여 성

과 이나 기 장 해임과 같은 실효 인 후속조치와 연계하는 것이 효과

일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정책분야, 설립목 , 규모 등 이질 인 특성의 기 으로 이루어

진 기타공공기 인 만큼 주무부처의 감독하에 자율 이고 기  특성에 

합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고, 평가 결과 활용의 주요한 기능

은 공공기 에 한 경 개선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는 에 유의해야 

한다(교육부, 2021 : 52). 교육부 한 평가 결과는 규제나 서열화보다는 

기 의 발 을 한 컨설  주로 활용하고, 기  경  실 보고서  

경 평가 결과보고서는 기타공공기 이 상호 발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상호 공유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교육부, 2021 : 52). 

더욱이 주무부처에서 성과 을 지 하도록 하는 데도 기 장의 자의  

단으로 성과 이 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한 성과 이 지 되더

라도 액수가 미미하여 동기부여 효과를 내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하는데

다, 노동통제의 강화와 수반하여 지 되기도 해서 노동조합 쪽에서 성과

 지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공공서비스 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 PSM)이론에 따르면, 공공

부문 종사자들은 민간부문의 종사자들과 다르게 자신의 일을 직업(job)

이라기보다는 소명(calling)이자 의무라고 여기며, 과 공공의 이익에 

사하려는 희망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되고, 외재  보상보다도 내재  

보상을 우선시하는 윤리에 의해서 특징지어진다. 공공기  노동조합에서 

사회공공성 강화를 내세우는 것도 공공서비스 동기이론과 맥이 닿아 있

다(김철, 2015b). 이에 반해 성과 의 논리는 외재  보상에 의한 동기유

발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노동통제 기제로서의 기능에 주목한다. 성과

과 같은  보상은 조직 구성원의 내재  동기에 직  향을 미

치지 못하거나, 심지어 동기를 하시키고 도덕성이나 책임감을 없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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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를 야기한다(김철, 2015b). 성과  지

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는 기타공공기 의 경우에는  보

상이 아니라 공공성에 의해 동기부여가 되는 공공기  분 기를 만들어

갈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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